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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5년「청소년 백서」가 발행된 후, 45년 동안 해마다 어김없이

청소년 정책의 성과와 현황을 제시해 왔습니다. 2008년과 2009년에는

부처통합에 따라 아동과 청소년 분야가 합해진 백서가 발간된 바

있습니다. 

지난 3월 19일 출범한 여성가족부는 가족정책과 여성정책이 연계된

‘통합적∙보편적∙수요자 중심적’인 청소년정책 추진을 위해「제4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을 수정∙보완하는 등 끊임없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올해 청소년정책 현황과 성과 그리고 전망은 물론 각종 통계자료 등

유용한 정보를 수록한「2010 청소년백서」를 발간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성가족부는‘꿈을 키우는 청소년, 희망을 더하는 가족, 밝은 미래사회’를 정책비전으로

세우고, 청소년의 자기 주도적 역량 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가족 친화적

환경 조성을 통하여 청소년들이 더욱 사랑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도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발간하는「2010 청소년 백서」를 정부 관계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

청소년관련 시설 및 단체 종사자들의 원활한 업무추진에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향후

정책수립과 연구 활동에 유용한 자료가 되기를 기 합니다. 미래 한국을 위한 소중한 존재인

청소년을 위한 정책 분야에서 애쓰고 계신 모든 관계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 을 덧붙입니다. 앞으로도 여성가족부와 청소년 정책의 발전을 위한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 12월

여성가족부장관 백 희

발 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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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문제

개선

종합 책

(1985~1987)

�문제 응에서 건전
육성 중심으로 전환

�정서적, 문화적 공간
제공

�빈곤 세습화 방지

�종합적 청소년정책과
관련법령 및 추진 체계
기획

�청소년 이용시설 확충과
활용 책 마련

� 통령 주재 청소년 책
확 회의 매년 개최

�일반 청소년의 자질
함양을 위한 수련
활동체제 마련

�청소년 수련활동
중심의 청소년육성
제도 기반 조성

�청소년 수련거리, 수련
시설, 청소년지도사 등
수련활동 인프라 기반

�청소년 수련활동 중심의
청소년육성 고유 역
마련

�미래 준비를 위한
청소년활동 기반

�동반자적 청소년
지위 부여와 청소년
참여기초 마련

�청소년보호정책
강화

�청소년정책 범주 확
및 기능 현실화

�청소년을 상에서
참여주체로 인정

�지역, 현장 중심의
자율과 열린 운

�주5일제 비 창의적
청소년활동 기반
조성

�참여, 인권과 복지의
지속적 확

�청소년정책과 사업
범국민적 인식 제고

�아동정책과 청소년
정책 통합 추진

�보편적∙통합적
청소년정책 추진

�청소년행정 체계의
통합 일원화

�위기 청소년 통합지원
등 청소년복지 기반
조성

�청소년정책과 사업
추진체계 정비

한국

청소년

기본

계획

(1992~

2001)

제1,2차

청소년

육성

5개년

계획

(1993~

2002)

제3차

청소년육성

5개년계획

(2003~2007)

제4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

(2008~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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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비교 지표

주 : 인구성장률 = (당해년도 연앙인구/전년도 연앙인구-1)×100

자료 : OECD(2010), Factbook 2010

(1) 인구성장률

주 : 조이혼율 = (총이혼수/당해년도 연앙인구) × 1000

출처 : OECD(2006), Society at a Glance, 통계청 국제통계연감 2008

(단위 : 명/천명)

(단위 : %)

(2) 조이혼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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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OECD 청소년 삶의질(Doing Better for Children) 보고서(2009)

(3) 30개 OECD 회원국 간의 청소년 삶의 질 국제비교

주 : 최저 1점에서 최고 10점 중 만족도 7점 이상으로 응답한 비율

자료 : OECD(2006), Society at a Glance

(단위 : %)

(단위 : 순위)

(4) 2006년 청소년(15~24세) 삶에 한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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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OECD Family Database

(5) 청소년(15~24세) 자살율 비교

자료 :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10)

(단위 : 평균점수)

(단위 : %) 

(6) 2009 PISA 결과 국제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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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청소년 핵심역량개발 및 추진방안연구Ⅲ(김기헌, 장근 ), 2010

(7) 26개 OECD 회원국 간의 핵심역량 국제비교

주 : 경제활동참가율 = (경제활동인구/생산가능인구) × 100

자료 : OECD, 「Employment Outlook」, 2010

(단위 : 순위)

(8) 2009년 청소년(15~24세) 경제활동참가율 국제비교



- ⅵ -

통계로 보는 청소년 : 국내∙외 주요 지표

국내 지표

자료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06. 11

(1) 청소년 인구 증감 추이(1970~2030)

자료 : 여성가족부(2009)

(단위 : 명) 

(단위 : %)

(2) 청소년 자원봉사 활동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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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여성가족부(2009)

(3) 청소년 참여위원회 및 운 위원회 설치현황

자료 : 국제기준 비 한국아동∙청소년의 인권수준 연구 Ⅳ(2009),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단위 : %)

(단위 : 개소)

(4) 다양한 상황과 조건에 의한 차별경험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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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1인가구, 농어촌 지역 제외 도시근로자가구 상

자료 : 김태완 외(2009), 『빈곤통계연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5) 아동청소년(0~18세)빈곤율 변화추이(상 빈곤율)

주 : 모가 외국인인 학생수 비율은 국제결혼가정 학생수 비임.

자료 : 통계청(2010), KOSIS.

(단위 : 명, %)

(단위 : %)

(6) 다문화가정 자녀 재학생 수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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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보건복지가족부ㆍ질병관리본부ㆍ교육과학기술부, 「제5차(2009년)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통계」, 각년도.

(7) 청소년 스트레스 인지율

자료 : 경찰청(2010. 7) 

(단위 : 건, 명)

(단위 : %)

(8) 청소년 성매매 검거 건수 및 검거인원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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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

주 : 2005년도 조사 상은 중1~고2까지이며, 2006년부터 고3 학생을 포함하 음.

자료 : 보건복지가족부ㆍ질병관리본부ㆍ교육과학기술부, 「제5차(2009년)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통계」, 각년도.

(9) 교급별 현재 흡연율 추이

주 : 2005년도 조사 상은 중1~고2까지이며, 2006년부터 고3 학생을 포함하 음.

자료 : 보건복지가족부ㆍ질병관리본부ㆍ교육과학기술부, 「제5차(2009년)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통계」, 각년도.

(단위 : %)

(단위 : %)

(10) 교급별 현재 음주율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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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검찰청, 범죄분석(2010) 

(11) 전체범죄 비 소년범죄의 비율 추이

자료 : 경찰청, 경찰백서(2010)

(단위 : 건)

(단위 : 명, %)

(12) 청소년(14~19세) 가출 신고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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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부 요약 |

청소년정책이 여성가족부로 이관되면서 정책전반에 한 검토 및 향후 정책방향에 한

새로운 모색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환경에 부응하기 위해「제4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이 수

정∙보완되었고 정책 방향 정립 및 추진체계 재편의 필요성으로 청소년기본법과 청소년활

동진흥법, 청소년복지지원법 등의 법률 개정이 이루어졌다. 

특히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미래성장 동력 양성을 위해 복지적 마인드에서 보편화 정책의

일환으로 청소년 참여 및 역량강화 환경을 조성하고 차세 로벌 리더 양성에 초점을 맞

추어왔다. 또한 청소년 보호 및 유해환경 처강화를 위해 청소년 사회안전망 강화 및 지원

을 확 했고 특히 청소년 연예인 인권, 인터넷 중독 예방 관련 이슈가 청소년 정책의 주무

부처인 여성가족부를 중심으로 타부처간의 협의와 법률 개편으로 이어졌다.

청소년 활동의 활성화와 인프라 확충을 위해 학교 교육정책과 청소년정책의 연계 방안으

로 창의적 체험활동의 통합관리 시스템을 추진하 고 청소년활동 지원과 프로그램 활성화

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공모하고 청소년활동인증제를 브랜드화하기 위한 인증수련활동

을 개발하 다. 또한 국립고흥청소년우주체험지원센터를 시작으로 공공 청소년 수련시설을

건립하고 안전 및 평가를 실시하 으며 청소년 로벌 역량 강화를 위해 국가 간 교류 사업

을 확 실시하 다. 이러한 청소년 정책의 다양한 시도가 미래세 육성을 위한 국가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데 이바지 할 것으로 기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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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2월 31일 국회를 통과한 정부조직법 개정법률안이 2010년 1월 18일 공포(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 시행)됨에 따라 여성정책과 가족∙청소년정책을 통합적으로 추진할 여성가족부(장관 : 백

희 )가 3월 19일 공식적으로 출범하 다. 여성가족부의 정원은 기존의 1실 2국 14과 109명에서 2실 2

국 2관 1 변인 22과 211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예산은 1,108억원에서 4,223억원으로 확 되었다.

소관 법률은「건강가정기본법」, 「다문화가족지원법」, 「한부모가족지원법」등 가족분야 6개, 「청소

년기본법」, 「청소년보호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등 청소년 분야 7개 법률이 여성

가족부로 이관되어 총 18개의 법률을 담당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여성가족부 출범 기념식(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이 2010년 3월 19일(금) 오전 11시

에 개최되었고, 여성가족부는 출범에 앞서“가족 모두가 행복한 사회, 함께 하는 평등 사회”를 구현하

기 위한 정책목표로“일과 생활이 조화롭고 여성∙청소년∙가족이 건강한 사회 조성”을 제시하고, 여

성∙청소년∙가족분야 주요 10 정책과제를 <표 1-1-1>과 같이 발표하 다.

제1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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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여성가족부는 여성∙청소년∙가족 정책을 연계 추진하여 정책의 시너지를 높이고, 정책의 총

괄 및 조정 기능을 강화하며, 보편적∙선제적 정책 추진으로 저출산, 가족해체 등 미래 위험 요인에 적

극 응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했고, 주요 10 정책과제는 여성∙가족∙청소년 정책의 성과를 보

다 확 ∙강화시키는 부문과, 여성∙가족∙청소년 정책간의 연계를 통해 보다 발전시키는 부문으로

구분하여 추진했다.

청소년 정책의 기본 방향을 먼저, 건강한 미래세 를 위한 청소년의 참여와 역량강화를 위해 학교

와 지역사회의 연계를 강화하여 청소년 참여활동의 기반을 확 하는데 역점을 두었는데, 특히 미래형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청소년의 창의적 체험활동을 활성화시키고, 진로교육을 확 하여 청소년의 자

립지원을 강화하 다. 또한‘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를 확 하고, 학교와의 연계를

강화하여 위기 청소년에 한 보호지원을 강화하 으며, 사이버 공간상의 청소년 유해환경에도 처

하 다.

또한 가족기능 강화와 다양한 가족에 한 포괄적 지원을 위해 아이돌보미 서비스의 보편화 등“맞

춤형 돌봄서비스 지원체계”를 구축했고, 가족 건강성 증진을 위한 교육을 확 하고, 청소년 미혼부

모∙조손가족∙한부모 등 가족 특성에 맞는 지원을 강화하 다. 그리고 다문화 가족의 사회통합 지원

을 위해 현지 사전정보 제공, 한국어 교육, 자녀양육 지원 등 국제결혼 과정부터 입국 전∙후까지 맞춤

형 지원을 확 하고 국제 결혼중개업에 한 관리를 보다 강화하 다.

뿐만 아니라 여성∙아동∙청소년이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해바라기 여성∙아동센터’를

설치하고 피해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보호처분 제도를 도입 했고, 피해자 치유프로그램 및 피해자

가족 지원을 확 하는 등 폭력피해자 보호 지원체계를 강화하 다. 또한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상

을 확 하고, 지역주민 우편통보제도 실시 등 성범죄자에 한 관리를 강화하 다. 그리고 청소년의

건강한 가치관 형성 및 선진시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청소년과 함께하는 가족문화 조성을 추진했

고 이를 위해 청소년기 가족 의사소통 프로그램 및 가족단위 문화∙여가 프로그램을 확 하고 청소년

과 부모가 함께하는 지역 참여 기회를 확 하 다.

마지막으로 제4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을 수정 및 보완하고, 제2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을 수립했다.

그리고 중장기 청소년 정책 연구 및 계획 수립을 위한 의제 개발 및 동향분석, 각 부처 및 지자체별 개

별 분산적으로 추진관리 되고 있는 청소년 정책과 평가 데이터의 통합관리 운 체계 구축, 다양한 정

책자료 및 통계자료를 기초로 한 정책수요의 과학적 예측 및 시의성 있는 이슈제안 등을 위해 여성가

족부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내에 위탁사업으로 2010년 6월 21일에 청소년정책분석평가센터를 개소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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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소년정책 참여기반 확 ∙내실화

2010년 청소년 정책 개발 및 평가 체계화하기 위해서, ‘제4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08~2012년)’

이 수정∙보완되었다. 이를 위해 청소년 정책개발을 위한 TF가 구성∙운 되었고, 학계 및 단체 전문

가 등이 참여하 다. 이들은 가족정책과 연계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건강하고 역량 있는 차세 육

성 플랜을 마련하 다. 또 청소년 정책분석평가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기관별 생산 및 관리 중인 청

소년 정책과 통계 데이터를 통합 관리, 통계를 기초로 객관적인 정책분석과 평가를 실시, 기관 간 정보

공유 활성화가 도모되었다.

2010년도에는 청소년 정책 환경이 새로워짐에 따라 법률개정이 필요하 다. 그래서 한국청소년수

련원과 한국청소년진흥센터를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으로 통합하는 법률이 2010년 4월 27일에 국회

를 통과하여 개정되었다. 또 학교 등 유관기관 연계 강화 및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 을 위

한 법적근거 필요에 따라 청소년복지지원법 개정이 추진되었다. 끝으로 청소년 유해매체, 약물, 업소

등의 규제 강화 차원에서 청소년 유해환경에 관한 청소년보호법 개정이 추진되었다.

민간 협력 정책 네트워크 구축과 운 활성화를 위해 기관 및 단체 표자로 구성되어 있는 청소년

정책관련 표자 회의가 분기별로 개최되었고, 분야별(정책, 활동, 보호, 복지분야 등) 전문가가 참여

하는 청소년정책 포럼이 운 되었다. ‘청소년의 달’행사는 정책 비전과 국민적 공감 확산에 중요

한 역할을 하 으며, 2010년 한민국 청소년 주간 기념행사(5. 24 ~ 30), 부산 BEXCO에서 2010년

한민국 청소년 박람회(5. 27 ~ 30)가 개최되었다. 청소년 정책 참여와 권익 증진을 확 하기 위해 청소

년분야 전문가와 청소년이 직접 참여하는‘청소년특별회의’를 운 되었고, 중앙 및 지자체(175개) 단

위의‘청소년정책참여위원회’가 운 되었다. 청소년시설(286개)의 운 에 청소년의 관점과 권익을

반 할 수 있도록‘청소년운 위원회’가 운 되었으며, 청소년이 창의적이고 자율적으로 기획 및 운

을 할 수 있도록 참여 프로그램이 지원되었다.

제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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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소년활동 활성화 및 인프라 확충

청소년활동의 활성화 방안 마련과 추진을 위해 학교 교육정책과 청소년정책을 연계하 는데, 이를

위해 미래형교육과정(창의적 체험활동)과 청소년활동과의 네트워크(프로그램, 인적자원 연계)를 구

축하 고, 입학사정관제의 연계를 위해 인증기록 통합관리시스템이 구축 및 추진되었다.

특히, 청소년활동 지원과 프로그램 개발 및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청소년활동프로그램을 공모하

고, 소외계층 청소년문화예술교육 및 다양한 체험활동을 위한 청소년 문화존(106개)과 동아리(1,700

개) 활동을 지원하 다.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의 브랜드화 추진을 위해 명품 인증수련활동이 개발되

었고, 학과의 MOU 체결이 9개교에서 19개교로 확 실시되었다. 한편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는

1956년 국 에딘버러 공작이 시작한 제도로 일정기간 이상 활동하면서 각 활동별 성취목표를 달성하

면 국제적인 포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현재 131개국이 실시 하고 있는 것으로서 활성화가 추진

되고 있는데, 이를 위해 학교 등 200개 기관으로 확 해서 교육과정 개편에 따른 학교연계 및 참여를

활성화시키고, 9~13세 상으로 국내형 성취포상제를 개발하고 시범적으로 운 하 다.

청소년 수련시설 인프라 확충을 위해 국립고흥청소년우주체험지원센터가 7월에 개원하 고, 2013

년 완공 예정인 국립청소년수련원( 덕∙김제) 건립이 추진되고 있으며, 30개소에 한해 청소년수련시

설 건립이 지원되었고, 27개소는 기능을 보강하 다. 2010년 기준으로 청소년문화의집이 략 200개

소 정도가 안전점검 및 평가가 실시되었고, 3년 주기로 전기, 가스 등 5개 분야에 한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147개소에 해 공공 청소년 수련시설 수련프로그램이 지원되었고, 청소년지도사 양

성 및 활동 지원을 위해 자격검정 및 연수가 실시되었으며, 청소련수련관과 청소년문화의 집에 청소

년지도사를 배치하여 보수교육을 실시하 다. 청소년 방과후 활동 및 학습 지원을 위해 161개소의 청

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운 을 지원하 고 학습공간 제공을 위해 385개소의 청소년 공부방 운 을 지

원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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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소년 로벌 역량 강화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로벌 역량 강화를 위해 2009년에 30개국의 국가간 청소년 교류사업을 2010

년에는 33개국으로 확 실시하 고, 주요 선진국, 자원보유국, 신흥강국 등으로 교류 상국을 다변

화하고, 교류 프로그램을 내실화하 으며, 사후관리를 강화하 다. 뿐만 아니라 2009년에 12.2%의 기

초생활 수급 상자 선발을 2010년에는 20% 범위내로 확 하 다.

그리고 한∙중 청소년특별교류사업 추진을 위해 중국측 초청 참가자 500명의 특성을 고려한 프로

그램을 실시하 으며, 체험활동, 선진기업 시찰 등을 실시하 고, 2009년에 200명이었던 중국 파견단

인원을 2010년에는 400명으로 확 하 는데, 이는 2008년도 8월에 한∙중 정상회의 시 교류확 에 합

의한 내용을 이행한 것이다. 또한 한∙중∙일 청소년 우호 만남 사업의 내실화를 위해 2010년도에는

중국에서 각국 100명이 참석하여 3개국 청소년 간의 상호협력과 이해증진을 도모하 다. 

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해외체험프로그램 및 국제행사 참여를 확 시키기 위해 청소년 해외체험프

로그램 4개 분야 즉, 조사∙연수, 국제회의∙행사, 해외테마체험, 해외자원봉사에 총 1,400명을 지원

하 고, 국내 개최 국제청소년행사를 지원했으며, ASEAM, 유럽청소년포럼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 강

화를 추진하 고,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청소년 교류 활성화를 지원하 다.   

4. 청소년 사회안전망 강화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사회 안전망강화를 위해 2009년에 97개소 던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

계(CYS-Net, Community Youth Safety Network) 운 을 2010년에는 166개소로 확충하 고, 헬프콜 청

소년전화 1388 및 모바일 상담 #1388 운 을 무료화하고 홍보를 강화하 고, 모바일 문자상담원 및 서

버 증설 등의 기능을 보강함으로서 안전망 사업을 내실화하 다. 또한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에 관

해서는 e-러닝 시스템의 안정적 운 및 슈퍼비전 체계를 강화하 고, 지역 운 편차 해소를 위해 프

로그램 평가체계를 구축하 다. 청소년 특별지원사업 개선을 위해 지원 상 선정 소득기준 개선 및

체 선정기준을 마련하 고, 지원 상을 구체화하고,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 에 관해서

는 현장 중심의 사례 발굴 및 관리 체계를 마련하 다.

청소년 문제에 한 예방 및 회복 지원을 위해 먼저, 가출 청소년 보호 및 지원을 강화하 다.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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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초등학교 가출예방교육 지원 및 청소년 가출 등의 위기가정 개입과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시범

사업이 실시되었고, 인터넷 위기채팅상담을 위해 네이버 등 14개 포털사이트와 청소년 쉼터 간에 연

계를 실시하여 가출 청소년의 조기발견 체제를 강화하 다. 

다음으로는 청소년 비행 및 폭력 예방 선도를 위해 또래상담자 양성 지도자를 교육하여 학교폭력

예방 및 피해자 치유사업을 내실화 하 고, 회복적 보호 프로그램을 지원함으로서 비행 및 피해 청소

년에 한 예방적 보호와 회복적 개입을 지원하 다.

청소년 자립을 위한 사회복귀 프로그램인 두드림존 프로그램 운 을 상설 10개소, 시범 20개소로

확 실시하여 학업중단 청소년에게 진로설정, 자립동기화, 경제개념 등을 지도하 고, 이를 위해 400

명의 자립지원 전문 인력을 양성하 으며, 상 및 기관별 자립지원 모형과 프로그램을 개발하 다.

그리고 이주 정착 청소년을 위해 2009년에 서울과 인천에서 2개소로 운 하던 것을 2010년에는 경

기 1개소를 추가하여 총 3개소로 확 운 하 고, 다문화 청소년 지역거점센터 역시 2009년에 4개소

(부산, 익산, 나주, 홍성)에서 운 하던 것을 2010년에는 안산에 1개소를 추가 하여 총 5개소로 확 하

여 입국초기 다문화 청소년을 상으로 사회입문프로그램 등을 제공하 다.

5.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및 보호 강화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유해 생활환경 정화를 위해 화성과 동탄 신도시에 청소년 유해업소를 격리시키

는 구획화 작업을 실시하 고, 청소년 음주 및 흡연 예방 모니터링과 학업중단 청소년을 상으로 유해

약물 예방교육을 시범 실시했으며, 초∙중∙고등학생을 상으로「유해환경접촉종합실태조사」를 실

시하 다. 청소년 유해환경 응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청소년 스스로지킴이(YP) 프로그램을 보급하

고, 유치원(어린이집) 교사, 학부모 등을 상으로 매체지도역량 증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 다.

청소년 유해매체 모니터링 감시 강화를 위해서 모니터링센터를 운 하여 P2P∙웹하드를 통한 음란

물∙아동포르노 유통 차단, 청소년유해업소∙약물판매사이트 등 신종유해사이트 단속을 실시하 고,

신종매체에 한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 단속 결과 20만 건이 앱스토어(애플, T스토어 등)에서 유해

정보가 유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청소년 명의 휴 전화(스마트폰)에 해 유해정보차단프로그

램을 보급 하 고, 인터넷 및 게임사업자를 상으로 청소년 보호교육을 확 실시했으며, 자율규제

확산을 위해 분야별 사업자단체 지원을 확 함으로서 2009년에는 온라인쇼핑몰까지 자율단속을 지원

했는데, 2010년에는 모바일, 인터넷 광고 등으로 확 실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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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인터넷 중독 예방과 치료를 위해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1학년까지를 상으로 전수조

사를 실시하여 고위험군을 발굴하고 상담 및 치료를 의뢰하 고, 학교, 지역교육청, 지역상담센터, 정

신보건센터, 치료협력병원 등과의 지역협력망을 통한 교육 및 상담치료 서비스를 구축하 다. 

성범죄로부터 청소년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성범죄자의 사진, 성명, 나이, 주소(읍면동 단위까지),

성범죄 요지 등을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 청소년 성폭력범죄자 인터넷 열람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하 고, 성폭력 범죄자의 취업제한 및 신상정보 고지, 성범죄자 재범방지 교

육 의무화 방안 등을 추진했으며, 성매매 피해 및 성폭력 가해 청소년에 한 교육 프로그램을 확 실

시하 다. 여성 및 청소년 보호 중앙점검단 활동을 강화하여 가출 청소년 구호활동을 서울 및 경기 지

역에서 전, 광주 등 6 광역시로 확 하고 청소년의 안전한 근로활동을 지원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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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제기구의 청소년정책

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OECD에서 추진하는 교육정책의 시행은 교육위원회의 하위부서인 교육국에서 담당한다. 2005년부

터 2006년까지 OECD 교육국에서는 6 전략목표를 중심으로 청소년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평생학습의 진흥 및 사회∙경제 정책과의 연계 강화이다. 주요내용으로 학습의

사회적 성과를 조사하고 있는데, OECD는 학습이 향을 미칠 수 있는 건강(신체 및 정신), 시민참여,

사회통합, 가족 기능 같은 사회적 역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현재 학습의 사회적 성과 사업은 제1단

계로 건강과 시민참여에 초점을 맞추어 추진되고 있다.

두 번째 전략목표는 학습의 성과 평가 및 개선이다. 주요내용은 부분의 국가에서 의무교육이 끝

나는 만 15세 학생들을 상으로 읽기, 수학, 과학적 소양을 평가하는 것이다. 특히 주목할 점은 2003

년 평가부터 문제해결능력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다. 학업성취도국제비교(PISA)는 3년 주기로 실

시되는데 2000년, 2003년, 2006년, 2009년에 실시하 다. PISA는 OECD 회원국 30개국 전부와 28개의

비회원국 등 가장 많은 국가가 참여하는 교육 사업이며, 각국의 교육정책 평가에서도 그 결과가 자주

인용되고 있는 OECD의 주요 사업 중의 하나이다. 또한 INES(International indicators of Education

System)에서는 향후 자격의 경제적∙사회적 성과 측정, 교육기관의 졸업 성과 측정, 학교의 학습 환경

에 한 데이터 개선 등에 보다 중점을 두고 시행할 예정이다. CERI(Centre for Educational Research

and Innovation)에서는 학습의 과정을 보다 잘 이해함으로써 교육의 성과를 개선하기 위해 문해와 수

리 및 성인학습과 관련된 학습과학과 두뇌연구의 종합을 시도하고 있다.

세 번째 전략목표는 교사의 질 향상이다. 주요내용은 학교단위의 효과 증 를 위해 학교장 임용, 능

력개발, 지원에 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TM(Teachers Matter)의 후속사업으로 학교 리더

십의 자질, 역할, 책무성 등에 한 사업을 제안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INES는 TM에서 도출된 정책 이

슈들에 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교사 서베이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 사업은 3년 주기로 실시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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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매 주기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사들을 상으로 교사에 한 인정, 보상 및 평가, 교장

의 리더십, 교사의 수업양태, 신념 및 태도를 조사하게 된다.

네 번째 전략목표는 세계 경제에서 고등교육의 역할 제고이다. 주요내용은 고등교육의 질 보장을

위해 UNESCO(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와 공동으로 국경간 고

등교육의 질 보장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개발하 다. IMHE(Programme on Institutional Management

in Higher Eduation)는 리더십 개발 세미나 등을 통해 회원기관의 역량강화를 지원하고 있다.

다섯 번째 전략목표는 교육을 통한 사회통합이다. 주요내용은 교육의 형평성, 특히 장애우, 이민자,

소수민족 등 취약계층의 교육 여건, 학교안전 등이 여기에서 다루는 주요 내용이다. 인종적∙문화적

다양성에의 효과적 응과 관련하여 유럽 6개국이 참여하는 YEPP(Youth Empowerment Partnership

Programme)을 통해 공공∙민간부분이 국가를 초월한 파트너십을 형성하여 취약 청소년의 능력개발

을 지원하고 있다.

여섯 번째 전략목표는 교육을 위한 새로운 미래 형성이다. 주요내용은 복잡성과 변화로 특징되는

미래 환경에 비하기 위한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사고(futures thinking)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미

래의 학교(Schooling for Tomorrow)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제 2단계인 학교교육에 한 요구분

석이 마무리 되었고, 제 3단계 사업인 Educational Futures Thinking in Action이 추진될 예정이다.

최근 OECD 연례 교육 보고서(Education at a Glance 2010)에 따르면 2008~2009년도 경제위기 기간

동안 OECD 회원국들은 실업률이 상승하고 급속한 기술 발전 및 인구변화로 노동시장이 빠르게 변화

하는 현 시점에서 국가 범위에서의 교육 발전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음을 지적하고 세계적 수준의 교

육 시스템을 확보해야만 장기적인 경제 발전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는 한편 교육 부문에

한 정부 투자가 국가 경제 발전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음을 강조 하 다. OECD의 앙헬 구리아(Angel

Gurr a) 사무총장은 15-29세 청소년의 고등학교 미졸업 취업생의 실업률이 5%p 상승한 반면 제 3차

고등 교육기관을 졸업한 취업생의 실업률은 2%p 하락한 것으로 보아 국민들의 교육 수준이 낮은 국가

들이 경제 위기 기간 동안 더 극심한 어려움을 겪었다고 지적하 다.

나. 유엔(UN)

유엔총회는 1985년을“국제청소년의 해”로 선포하면서 청소년의 참여, 발전, 평화를 주제로 청소년

들이 세계에서 수행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강조해왔다. 유엔의 청소년정책은“2000년과 그 이후를

향한 UN의 세계 청소년행동 프로그램”에 따라 청소년의 교육, 취업, 기아와 빈곤, 건강, 약물남용, 여

10�제1부 총 론



|  2010 청소년백서 |

가, 여자 청소년 등에 한 관심과 프로그램에 초점을 두고 전개되었다. 하지만 2003년 세계 청소년 보

고서에 따라 청소년의 적극적인 사회참여, 세계화를 통한 전 세계 청소년의 네트워크, 인터넷의 보급

과 활용을 통한 첨단 정보와 기술, 청소년관련 문제에 한 저 연령화와 HIV감염과 전염, 청소년들의

전쟁참여, 세 간 문제 등으로 유엔의 관심과 활동의 범위가 확산되고 있다. 또한 아시아, 라틴아메리

카, 아프리카, 중동지역, 기타 작은 섬들 등의 청소년들과 시장경제에 따른 청소년의 생활변화 등에 관

한 다양한 연구와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2010년에도“국제 청소년의 해”를 선포하고 개회식을 진행하 고 개발도상국의 청소년은 전 세계

청소년의 87%를 구성하고 있는데, 이들은 자원, 의료 복지, 교육, 훈련, 고용, 경제적 기회들에 한 접

근권이 제한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다각도의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하 다.

다. 유니세프(UNICEF)

유니세프(United Nations Children’s Fund, 유엔아동기금)는 UN(United Nations) 총회(General

Assembly) 아래 아동을 위한 프로그램과 펀드를 담당하는 유엔 산하기구이다. 유니세프 조직은 본부,

국가위원회, 표사무소, 지역사무소, 물류센터로 구성되어 있다. 뉴욕에 위치한 유니세프 본부

(Unicef Headquarters)는 유니세프의 모든 활동에 한 관리와 운 을 전담하며 정책결정기구인 36개

의 이사국인 집행이사회와 전 세계 개발도상국에서 어린이를 위해 실제적인 활동을 총괄하는 사무국

으로 이루어져 있다. 유니세프국가위원회는 36개 선진국에 설치된 비정부 기구로 유니세프가 전세계

개발도상국에서 어린이를 위한 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유니세프와 세계 어린이 상황을 국민들에게 널

리 알려 어린이돕기 기금을 모아 유니세프본부로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자발적인 기

부금으로 조성되는 유니세프 연간 수입의 3분의 1을 제공하며, 모금 과정에서 미래의 잠재적 파트너

인 의사와 변호사, 기업, 학교, 젊은 사람들 그리고 일반 중들에게 아동의 권리에 관한 이슈들과 관

련된 활동을 전개한다. 특별기구로 유니세프의 모든 구호물품을 보관, 배송하는 물류센터(Supply

division)와 어린이와 관련한 다양한 조사연구를 통해 기금모금과 정책결정에 도움을 주는 이노첸티

리서치 센터(Innocenti Research Center)가 있다. 유니세프의 모든 활동은 개인, 기업, 사회단체와 정부

의 자발적인 기부로 운 되고, 2006년 유니세프의 총수입은 27억 8천 1백만 불이었으며, 각국 정부의

기부금이 58%, 민간부문 및 비정부기구 지원금 29%, 기구 간 조정 6%, 기타 7% 다(UNICEF, 2006).

유니세프(United Nations Children’s Fund, 유엔아동기금)는 1946년 제2차 세계 전으로 인해 기아

와 질병에 허덕이는 아동을 구제하기 위한 긴급원조계획을 목적으로 국제연합아동긴급기금(Uni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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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ions International Children’s Emergency Fund)이라는 명칭으로 설립된 이래 1953년 현재의 이름

으로 바뀌었으며, ‘차별 없는 구호의 정신’으로 지난 반세기 동안 전 세계 156개국 개발도상국 어린이

의 생존과 보호, 발달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수행해 오고 있다.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유니세프 사업

전략은 양, 보건, 식수공급 및 위생, 기초교육, 긴급구호, 특별히 어려운 어린이보호 등의 기본사업

분야에 중점을 두고 있다.

유니세프(United Nations Children’s Fund, 유엔아동기금)는 아동의 생존과 발달을 위해 식수와 위

생시설을 개선하고 모든 나라의 90% 예방접종률을 달성하기 위한 예방접종 캠페인을 벌이고 있으며,

말라리아 발생지역의 모기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모기장 보급률이 60%가 되도록 모기장 보급

확 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에이즈 퇴치를 위해 에이즈 문제가 심각한 54개국을 중심으로 에이

즈 고아를 위한 보호서비스를 확 하고 어린이용 에이즈치료제인 ARV의 개발 및 보급을 위해 힘쓰고

있다. 그 외에 어린이의 권리를 위해 2007년 유엔아동권리협약(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 CRC) 18주년을 기념해 아동권리 관련기관들이 유니세프 제네바지역사무소와 유니세프 뉴욕

본부에서 전쟁과 폭력으로 침해당하는 아동권리 문제를 다뤄 아동의 권리에 한 중요성을 전 세계에

알렸다. 또한‘어린이 생존(Child Survival)’이라는 주제로 2008년 1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2008세계아

동현황보고서(The state of the World’s Children Report 2008)를 발표해 어린이 생존율 개선에 기여한

효과적인 전략들과 앞으로의 개선을 위해 남아있는 과제들을 제시하 다.

2010년에는 유네스코(UNESCO)와 유니세프(UNICEF)의 여성 청소년 교육회담(2010년 6월 30일)을

진행하 고, 성인여성과 여성 청소년의 교육 증진을 위해 유네스코, 유니세프, 전 세계 공공∙민간 부

문 표들이 모 다. 성인여성 및 여성 청소년 교육 증진을 위하여 남성과 여성의 교육 격차 해소를 통

해 양성 평등을 실현하고 성인여성 및 여성 청소년 교육 증진을 위하여 각 나라별 상황을 고려한 활동

이 요구됨을 강조하 다. 그리고 유네스코에서는 아이티 지진 피해 어린이들을 위한 도서 보급 프로

젝트를 전개하여 2010년 6월 말에는 협동학교를 통해 기증받은 소설, 동화, 만화 등 800여권의 도서를

처음으로 포르토프랭스에 전달하고 이재민 캠프에 참여하고 있는 3-17세 어린이 및 청소년들에게 보

급하 다.

현재 유니세프는 아동의 건강과 안전, 물질적인 보장, 교육과 사회화 등에 한 각 국의 실제적인 노

력과 집행에 한 관점을 강조하며, 아동의 양육과 보호야말로 인류 진보의 초석이라는 점을 강조하

고 있다. 어린이의 건강과 교육, 인권을 위해 국적과 인종, 이념, 종교, 성별에 상관없이 정부, UN, 인

도주의적 NGO와 협력하여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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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세계은행(World Bank)

세계은행(World Bank)은 경제개발과 빈곤퇴치에 초점을 두면서 교육, 보건, 양 등 아동과 청소년

의 개발에 향을 미치는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 이를 위해 생애주기적 관점에서 다음과 같이

아동∙청소년정책의 투자기회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생애주기적 접근은 우선, 개입이 누적적이고 한

연령집단의 최 이익은 보다 앞선 연령집단의 개입을 통해 얻어질 수 있으며 한 세 의 개입은 후속

세 에게 이익을 주게 된다는 이점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생애주기적 연령집단별 주요 정책개입

분야를 살펴보면, 아 및 유아기의 경우 아 및 아동사망을 줄이기 위한 아동보호에 집중적으로 투

자가 이루어져야 하며 학령기 아동의 경우 기초학습능력향상 및 학교기반시설 개선에 투자가 집중돼

야 한다. 초기 청소년기에는 직업체험기회 및 통합적인 지역사회기반 서비스에 한 투자가 필요하

다. 18세부터 24세까지의 후기청소년기에는 중도탈락청소년들을 위한 치료교육에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며, 청소년들의 취업기회를 확 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동시장프로그램과 청소년보건서비스 향상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청소년과 함께 하는 국가청소년정책이 전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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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010년 월드 뱅크에서는 인도의 기술공학 교육의 질 개선 프로젝트 일환으로 300만 달러를 지

원하여 인도의 기술공학 교육의 질 개선을 위한 지원 협정을 맺었고, 2006년 8월부터 몽골 시골 지역

학교의 학습 자료들을 확보하고 그 질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된 프로젝트를 실시하여 소비에트연방 붕

괴 후 무너진 몽골의 교육 시스템을 구축을 위해 3,800개 이상의 학교에 도서관이 설치되고 도서를 보

급하 으며 4,500명 이상의 초등학교 교사들이 새로운 교수법을 전수하는 트레이닝에 참여하 다.

2010년 세계 청소년 회담에서는 청소년에 한 정부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하 다. 또한 라틴 아메리

카 및 남아시아 지역 청소년을 위한 금융 지원을 제공 하 고 아랍 지역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아랍

17개국 장관급 전문가회의(2010년 9월 21~22일)참석하여 아랍 지역 전역의 교육의 질 향상 및 학교,

교사, 학생들을 상으로 성과를 평가하는 시스템을 실행하기로 합의하 다.

2. 유럽지역의 청소년정책

가. 유럽연합(EU)

유럽연합(European Union : EU)에서 청소년정책을 다루는 것은 유럽위원회이다. 유럽위원회에서

청소년프로그램과 관련된 예산을 선정하고 지원하며, 이에 따른 청소년프로그램을 운 하고 있는 정

부기관이 EACEA(Education, Audiovisual and Culture Executive Agency)이다. EU의 청소년정책은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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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들의 참여, 교육, 고용∙직업훈련∙사회통합, 복지∙개인의 자율성∙문화, 유럽의 가치관∙이동

의 자유∙국제관 등에 주안점을 두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면서 발전해 가고 있다. 특히 EU연합

국은 다양한 문화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인종차별문제, 언어문제, 빈곤층문제 등과 관련된 여러 가

지 숙제를 안고 있다. 또한 청소년정책도 다양한 문화와 관련하여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이러한

다양한 문화를 수용하기 위한 청소년정책이 핵심을 이루고 있다. 표적인 것은 청소년들이 직접 정

책에 의견을 반 할 수 있는 포럼이나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운 하는 것 등이다.

최근 2010년 유럽 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유럽 청소년 프로그램의 발전을 위한

중 의견을 수렴 해서 2007~2013년까지 진행되는‘Youth in Action’유럽 청소년 프로그램의 후속 프

로그램 도입에 적용하 다. ‘Youth in Action’프로그램은 2006년 11월 유럽 의회 및 위원회에서 채택

되었고, 2007~2013년 7년 동안 이어지는 유럽의 청소년 프로그램이며, 유럽지역 15-28세(넓은 범위에

서는 13-30세) 청소년들을 상으로 활동적인 시민의식, 연 의식 및 관용의 정신을 고취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고, 프로그램 기간인 7년 동안 총 예산은 8억 8,500만 유로 규모이고, 상 국가는 유

럽연합 회원국,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터키, 동유럽 및 카프카스지역, 지중해 연안국 등 이다.

나. 국

국의 청소년정책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공교육의 정상화를 통한 청소년의 교육과 발달을 추구하

는 것이다. 국 잉 랜드지역에서 청소년정책과 교육을 담당하는 부서는 교육기술부(Department for

Education and Skills) 는데 2007년 6월 아동∙학교∙가족부(Department for Children, Schools and

Families)로 개편됐다. 이 과정에서 기존의 교육기술부가 가지고 있던 학교육, 기술교육, 직업교육

이 새로운 부서인 혁신∙ 학∙기술부(Department for Innovation, Universities & Skills)로 이양됨으로

써 현재의 아동∙학교∙가족부(Department for Children, Schools and Families)는 아동과 청소년의 교

육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하 다. 이는 기존의 교육부에서 같이 다루던 학과 직업교육에 한 문제

의 중요성과 절박성을 인식한 동시에, 취학연령인 아동과 청소년을 집중적으로 교육하고 지원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아동∙학교∙가족부는 산하 6개의 국을 두고 있는데 괄목할만한 점은 새로운 부

서의 개편과 함께 청소년국을 신설하 다는 점이다. 이는 이전의 교육기술부가 청소년과 그에 관한

정책을 평생교육관련부서에서 전담했던 것을 고려해보면 청소년에 한 중요성과 인식의 발로에서

비롯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국의 주요 청소년정책은 수차례에 걸친 교육법의 개혁과 맞물리고 있다. 국의 잉 랜드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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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4개의 모든 연방의 지방정부는 각 지역에 학교교육과 청소년에 관련된 사회보장서비스(청소년활

동 포함)를 제공할 책임의무를 가지고 있으며, 1988년 국가교육 과정이 도입된 이후로 의무교육 연령

에 해당하는 16세까지의 청소년에게는 학교교육에 한 지원을, 17세에서 25세 사이의 청소년에게는

성인으로서의 안전한 이행을 위하여 다방면의 교육지원의 책임을 맡고 있으며, 청소년단체와 지역사

회에 한 지원도 포함된다.

2000년 이후 두드러지는 청소년정책은 청소년복지에 관한 정책인데, 그 표적인 예가 종합적 복

지서비스 성격을 가진 커넥션즈(Connections)라고 할 수 있다. Personal Adviser라는 전문가 제도를 도

입하여, 중등학교와 학교, 커넥션즈 사무실, 지역사회 등에서 폭넓게 청소년을 지도할 수 있도록 하

고 있다.

이 외에 표적인 청소년정책은 러셀위원회의 설립과 자원봉사에 관한 것이다. 2004년 5월 발족한

러셀위원회는 청소년의 자원봉사와 시민적 사회 참여를 증 시키기 위하여 두 개의 자문 그룹과 컨설

턴트, 평가팀을 구성하 고 별도로 구성된 독립자문기관에는 자원봉사분야의 표자들, 경제와 매체

분야의 표자들과 청소년자문위원회들이 활동하고 있다. 

최근 2010년 3월 국 17세 소녀가 페이스북에서 만난 남자에게 성폭행을 당한 뒤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하여 청소년 보호를 위해 페이스북(Facebook)에‘패닉 버튼(panic button)’제도를 도입하여 청소

년들이 온라인에서 위험에 처했을 때 즉시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패닉 버튼(panic

button)’을 설치할 것을 페이스북과 같은 소셜 네트워킹 사이트들에게 지속적으로 요구 하 다. 페이

스북은 사용자의 홈페이지와 국의 아동 보호 기관인 아동 착취 및 온라인 보호 센터(Child

Exploitation and Online Protection Centre, CEOP)를 바로 연결하는‘ClickCEOP’애플리케이션을 제

공하 다. 

국 청소년 법무부(Youth Justice Board for England and Wales, YJB)는 청소년 범죄 예방을 위한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청소년 범죄 및 재범죄를 방지하고 청소년 범죄자의 수를

줄이고 재범죄율을 낮추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 하고 있다. 

국은 청소년정책이나 청소년만을 전담하는 독립적인 기구가 존재하지 않지만 청소년을 사회와

지역사회, 가족의 구성원이라는 통합적인 관점에서 이해하여 이들이 모든 사회정책과 연계되어 지원

받도록 하고 있으며 정부 주도적 청소년정책과 사업을 실시함으로써 청소년분야의 위상이 높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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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독일

현재 독일 연방정부의 청소년정책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개념은‘청소년지원

(Jugendhilfe)’이다. 이 개념은 청소년들에게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참여를 권장하고, 그들의 인권을 존

중하여 성인들이 간섭하거나 통제하지 않고 자 그 로 청소년들을 돕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청소

년지원’의 내용은 가정과 학교 그리고 직업 밖에서 청소년들을 돕기 위한 사회화, 육성, 교육과 관련

된 여러 책들, 노력들과 기관 및 시설들을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청소년지원이라는 큰 개념

을 실천하기 위한 포괄적 개념으로서‘청소년사업(Jugendarbeit)’과 사회복지적 의미를 가진 협의의

‘청소년사회사업(Jugendsozialarbeit)’의 개념이 청소년정책의 내용을 구성하는 중요한 개념으로 사용

되고 있다.

이러한 독일의 청소년지원을 위한 여러 청소년사업들과 청소년사회사업들을 내용으로 하는 청소년

정책은‘아동∙청소년지원법(KJHG)’과 여기서 명시된 여러 정부조직 구조들과 제도들로 구성되어

구체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독일 연방정부의 청소년정책 지원구조를 간략히 소개하자면 아래

와 같다.

연방공화국인 독일(Bundesrepublik Deutschland)의 국가 최고 통치기구로서의 연방은 청소년정책

과 관련하여 크게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역할을 하고 있다.

첫째, ‘아동∙청소년 지원법’을 통하여 각 주(州)정부를 총 지휘하는 청소년지원의 장려와 고무의

역할을 담당한다.

둘째, ‘아동∙청소년지원법’8조 2항에 따라 청소년전문가로 구성된‘연방청소년자문위원회

(Bundesjugendkuratorium)’에 의한 청소년지원의 근본 문제들을 자문한다.

셋째, 각 정부의 임기동안 연방정부의‘아동∙청소년보고서(Kinder-und Jugendbericht)’를 연방의

회와 상원에 제출한다.

독일의 청소년지원 조직의 기본 골격은‘아동∙청소년지원법’에서 정하고 있지만 그 이외의 상세

한 사항들은 각 주(州)의 시행령에서 보충적으로 다루어지게 되어 있다. 또 다른 법적 근거들은 주(州)

자치단체법령에서 다루고 있는데 이 세 가지 법적 근거에서는 청소년정책 업무에서 실질적인 실천적

기능을 가지고 있는‘청소년청(Jugendamt)’과‘청소년지원특별위원회(Jugendhilfeausschuss)’의 과

제와 조직을 규정하고 있다. 연방법은‘청소년지원특별위원회’와 행정관청으로 전국에‘청소년청’이

구성되도록 정하여 자치단체 행정관청의 다른 역들과 구별되게 하고 있다.

‘아동∙청소년보고서’는‘아동∙청소년지원법’제84조를 따른 것으로, 매번 새 정부가 임기 중에

청소년들의 현황과 청소년지원의 노력과 시행들에 관하여 연방의회와 상원(上院)에 보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하여 따로‘청소년보고위원회(Jugendberichtskommission)’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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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서 청소년정책을 수행하는 행정조직은 연방정부 차원에서는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

의 하위부서이고, 지역차원에서는 청소년청(Jugendamt)이다. 연방정부에서는 청소년부가 아동 및 청

소년 관련 업무를 총괄적으로 다루고 있고, 지역차원에서는 모든 아동 및 청소년 관련 업무를 통합적

으로 다루는 실무기관인 청소년청이 전반적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즉, 독일의 아동∙청소년 정책의

큰 특징은 아동∙청소년은 물론 가족 및 노인정책을 관할하는 부처인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가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는 점이다. 독일에서는 아동정책이나 청소년 정책을 여성정책 및 가족정책과 연

관시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은 다른 유럽국가에서는 아동 및 청소년 관련 업무를 교육부 혹

은 사회복지부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독일이 가진 독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독일 연방정부의 주요 청소년정책의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면, 먼저 중앙정부인‘연방가정∙노인∙

여성∙청소년부’의‘아동∙청소년정책실’에서는 크게 세계아동권리, 아동∙청소년보호, 통합

(integration), 관용과 민주주의, 참여의 5개 역으로 나누어 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세부 정책 역은

다시 청소년사회사업, 범죄∙극우주의∙외국인 적 예방, 아동∙청소년보호와 폭력보호, 통합, ‘연

방아동∙청소년계획’지원 및 학교 밖 청소년육성, 사교(邪交) 집단과 사이코집단 관리, 아동∙청소

년지원, 아동보육관리, 중앙과 지방 연계 전국 청소년정책 공동사업, 지식정보사회 청소년지원, 유럽

청소년정책들과 같은 관련 청소년정책들로 나뉘어 있다.

이외에도 독일은 1964년 이래 정부와 민간의 협력 사업으로 지금까지 12회 동안 지속적으로 수행되

고 있는‘독일 청소년지원 주간(Deutscher Jugendhilfetag)’과 최근 2005년에 거 한 국가적 프로젝트

로 기획된‘국가행동계획(NAP : Nationaler Aktionsplan 2005년~2010년)’이 수립되어 시행 중에 있다.

한편, 독일의 청소년정책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핵심적 상은 무엇보다도 독일의 주(州) 아래의 행

정단위인 시(市)들과 지방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들에 실핏줄처럼 전국적으로 조직되어 있는‘청소년

청’이다. ‘제국청소년복지법’에 의해 1925년부터‘청소년청’이란 이름으로 최초로 설치된 이후 현행

독일의‘사회법(SGB) Ⅷ권’에서는 모든 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는‘청소년청’을 의무적으로 설치

하도록 되어 있다. 각 자치단체‘청소년청’은 독일의 모든 청소년정책의 실천 현장을 담당하고 있는

실질적인 청소년정책 수행의 중심에 서서 아동∙청소년정책 업무의 기획, 시행, 예산 등을 총괄 수행

하도록 되어 있다. ‘청소년청’은 각 주의 청소년정책을 자문하고 있는‘청소년지원특별위원회’의 결

정과 자문을 받아 계획되고 시행된다. 광역시에는 구(區)마다‘구 청소년청’(Bezirksjugendamt)이 설

치되어 있고, 시에는‘시 청소년청’(Stadtjugenamt), 기초자치단체에는‘자치단체 청소년청’

(Kreisjugendamt)이 각각 설치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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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프랑스

프랑스의 청소년정책은 보건∙청소년∙체육부(Ministere de la Sante, de la Jeunesse, et des Sports)

내 청소년 중교육실(la direction de la jeunesse et de l’education populaire ; DJEP)에서 추진되고 있

다. 청소년 중교육실의 주요 정책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국에 걸쳐 있는 청소년 정보망을 통하여 청소년들에게 일반적이고, 시사적이며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둘째, 청소년의회를 통해 청소년의 의사가 공공정책에 반 되도록 지원하고 있다.

셋째, 청소년들에게 문화, 체육, 인류애, 경제, 시민활동 등과 같은 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도록

고무하고 청소년들이 사회 전체 및 직업사회에 동화되도록 돕고 있다.

넷째, 청소년 및 중 교육 분야에서 활동하는 단체를 지원하고 있다.

다섯째, 지방자치단체의 과외 활동 및 학업 외 활동에 도움을 주고 있다.

여섯째, 바캉스 센터와 여가센터에서 생활하는 청소년을 정신적, 육체적으로 보호한다.

일곱째, 청소년들의 국제적 혹은 유럽 내 교류 활동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키고 있다.

청소년정책의 지방담당 부서는 국가청소년 중교육연구원(L’Institut National de la Jeunesse et de l’

Education Populauire ; INJEP)이다. 이 연구원은 교육 기관인 동시에 연구기관의 역할을 하고 청소년 분

야의 전문가들을 위한 숙박센터의 역할도 담당한다. 그리고 유럽 및 국제적인 청소년 활동의 중심지이

기도 하며, 특히 청소년 및 관련 단체들을 위한 정보통신 신기술 개발 센터 역할도 담당하고 있다.

프랑스 청소년관련 입법 현황을 살펴보면, 청소년복지, 청소년보호, 청소년지원, 청소년사업 등에

관하여 특별법으로 제정해 놓지 않고, 일반 법률에 청소년관련규정을 포함시키는 법체계를 가지고 있

다. 그리고 아동보호법, 교육법, 사회활동 및 가정법, 노동법, 사회보장법 등에 일부 청소년을 위한 조

항들이 포함되어 있다.

프랑스 중앙 정부에서 추진하는 청소년정책은 크게 청소년정보정책, 청소년의회, 청소년참여정책(행

동하는 욕구 프로그램), 바캉스∙여가 센터운 , 사회∙문화 활동, 국제교류활동으로 구분 될 수 있다.

먼저, 청소년정보정책은 프랑스 전역에 걸쳐 발달된 각 지역 정보망으로 청소년 관련 모든 분야의

정보를 최 한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청소년 정보망과 사이버 청소년 특성의 발전과 프로젝트

로 청소년 정보망 속의 멀티미디어 공간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둘째, 청소년의회는 청소년과 정부 기관 간의 의사소통의 장소로서 청소년관련 정책 결정에 적극적

으로 관여하고 있다. 청소년의회는 전국청소년의회(CNJ), 청소년체육단체생활지방의회(CDJSVA), 지

역청소년의회(Les Conseils locaux de la jeunesse)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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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행동하려는 욕구(Envie d’Agir)”프로그램은 청소년 참여와 자발적인 참여를 위한 정부 차원

의 최초 프로그램으로 청소년들의 자율성, 책임감, 참여의 방향을 개발하고 청소년들의 재능 표출, 행

동 능력, 창조적 활동에 한 지원과 청소년들이 사회 및 직업사회에 한 동화를 용이하게 하려는 목

적을 가지고 있다.

넷째, 바캉스∙여가정책은 물리적∙도덕적 안전을 보장하는 관리된 체계 내에서 가능한 한 많은 아

동∙청소년을 위한 질 높은 교육활동을 촉진하는 데 있다.

다섯째, 사회 문화적 활동으로 정부 부처에서는 여가 시간동안 문화적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청소

년들에게 다양한 분야의 정책 및 활동을 제시하고 있다.

여섯째, 유럽 및 국제적인 교류활동을 통해 청소년과 청소년 운동을 주관하는 담당자, 전문가 혹은

자원봉사자들 및 협회 책임자들을 고무하기 위한 프로그램 활동을 마련하고 있다.

마. 핀란드

청소년정책은 교육부가 담당하고 있다. 교육부는 각 업무의 조정과 총괄책임을 지며 각 부처에서는

청소년의 다양한 활동을 위한 행정적∙제도적 서비스 기능을 갖추고 있다. 청소년의 연령은 개 15

세에서 29세까지며 사안에 따라서는 0세부터 29세까지의 청소년을 정책 상으로 보기도 한다. 핀란

드 교육부는 청소년활동에 적합한 세 가지 개념을 정립하여 일반적인 지침으로 사용한다.

첫째, 청소년정책의 기본계획은 청소년의 개인적인 개발, 생활조건과 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한 공공

적 행위에 한 활동과 관련된다.

둘째, 청소년활동이라는 용어는 29세 미만 청소년의 도시 활동과 도시지역에서 청소년의 개발을 촉

진하기 위한 목표를 나타낸다.

셋째, 청소년활동 계획은 청소년활동의 증진과 관련된 것이다.

청소년사업을 위한 조치의 책임을 3단계 나누어 중앙차원에서는 중앙정부가, 지방차원에서는 지방

정부(the provincial state office)가, 지역차원에서는 지역당국(local authorities)이 청소년사업을 실행한

다. 지방정부는 우리나라의 시∙도와 같은 수준의 주 행정을, 지역당국(시와 군)은 지방간의 협력과

개발을 위해 지방위원회(Regional Council)를 구성하여 운 한다. 지역당국은 12개 주 단위의 432개로

각 지역당국에서 청소년의 시민활동, 생활조건 개선, 국제적 협력지원과 사회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있는 청소년을 돕기 위한 사업을 위해 필요한 재정 지원을 확보하는데 주력한다.

핀란드의 청소년정책 사업 중 눈에 띄는 것은 청소년기에 청소년활동과 접목된 근로(진로)경험을

증 시키고 있는 점이다. 이를 위해 청소년의 역량개발을 위한 활동기반을 확충하고 직업 능력 강화

및 진로지도 이행 및 지원을 확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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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스웨덴

스웨덴에서는 다양한 부처가 아동∙청소년정책을 담당하고 있는데, 그 중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처는 교육연구부(Ministry of Education and Researche)와 보건사회부(Ministry of Health and Social

Affairs)이다. 교육연구부는 취학전 아동을 위한 교육, 방과후 학교, 초등교육 특수학교 및 국가의 감독

을 받는 자립학교 등과 관련된 일을 관장하며, 교사훈련, 학교행정 프로그램, 교재개발과 장애아동 교

육 등도 담당하고 있다. 교육연구부 산하 행정 기구 중 아동정책과 관련된 기구로 국립교육원

(National Agency for Education), 국립 학교개선위원회(Swedish National Agency for School

Improvement), 스웨덴 특수학교 연구소(Swedish Institute for Special Needs Education) 등이 있다. 이

러한 기구들은 보육기관과 학교에서 기본적으로 가르쳐야 하는 가치들과 기본 교육방향을 제시하고,

시설 감시, 관련 인력 교육 및 재교육을 담당한다.

보건사회부의 사회보험 분과에서는 가족수당, 아동수당, 연금, 산재 보험 등의 현금급여, 아동이나

가족관련 수당도 담당하고 있다. 한편, 사회서비스분과에서는 일부 업무로 청소년 보호시설의 관리를

담당한다. 보건사회부 산하 중앙행정기구 중 아동옴부즈맨(Children’s Ombudsman)이 있다. 아동옴

부즈맨은 아동 및 청소년 이슈에 해 전반적으로 감시하고 아동정책 이행을 평가하는 기구이다. 아

동옴부즈맨이 지역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의 협약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파악한다. 스웨덴 국제입

양국(Swedish Intercountry Adoptions Authority)도 보사부 관할 아래에 있는 행정기구로서 입양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국립시설보호국(National Board of Institutional Care)은 업무의 일부로 아동 및

청소년 관련 시설 업무를 담당한다. 

한편, 지역자치단체는 아동정책의 직접 서비스 제공자이다. 지역자치단체 중 아동정책을 담당하는

기구에는 보육 및 청소년위원회(child care and youth committee), 사회복지국(social welfare board)

혹은 지역위원회(district committee) 등이 있다. 스웨덴에서는 지역자치단체가 아동관련 서비스에

한 재정을 자체적으로 충당하는 지방이양 형태를 갖고 있다. 단, 장애아동을 위한 특수교육의 경우, 재

정은 중앙정부에서 담당하고, 서비스는 지자체가 제공한다.

이와 같이 스웨덴에서는 다양한 기구와 부처에서 아동정책을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양한

기구에서 담당하고 있는 아동정책의 일관성과 체계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아동옴부즈맨 제도를 도입

하 다. 스웨덴 아동정책의 핵심은 모든 역에서 아동의 관점을 아동정책 뿐 아니라 모든 국가 정책

에 반 하고 있다는 점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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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주 및 아시아∙오세아니아지역의 청소년정책

가. 미국

미국의 청소년정책은 아동정책과 마찬가지로 연방 보건국 산하 아동가족실에서 담당하고 있다. 교

육부(Ed)는 법제상 교육에 관한 권한이 주정부에 귀속되어 있는 상황에서 교육에 한 재정 지원과 교

육 및 서비스기관으로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미국 연방정부는 보건복지부(DHHS)와 교육부(Ed)이

외의 부처에서도 청소년정책 및 프로그램을 다양한 시각에서 다루고 있는데, 노동부(DOL)는 청소년

고용, 미성년자 근무 시 안전 책, 청소년을 위한 공정한 고용기회 프로그램, 청소년 직업훈련 프로그

램을 제공하고 있고 농림부(USDA)는 농촌청년활동을 주로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법무부(DOJ)에서

는‘교정국’, ‘청소년사법과 비행예방사무국(OJJDP)’을 두어 청소년 범죄의 예방과 통제능력을 신장

시키고 있으며, 미성년 재판 및 미성년 비행예방을 주 활동으로 하고 있다. 또한, 국무부(DS)는 청소년

관리 단체 등을 다루고 있으며, 주택 및 도시개발부(HUD)는 도시청소년 프로그램인 Yb(Youth build)

를 주 정책으로 하고 있다.

미국의 청소년 관련 법제는 수 없이 많다. ‘연방청소년정책 조정에 관한 법률(Federal Youth

Coordination Act)’은 행정체계의 분산으로 인한 청소년정책 수행의 비효율성을 보완하기 위해 2006

년 명문화됐다. 아동낙오방지법(No Child Left Behind : NCLB)은 미국의 모든 아이들로 하여금 성공적

인 학교생활을 하고, 불우한 학생들과 부유한 가정의 학생들 사이에 존재하는 학업성취의 격차를 줄

이고자 마련되었다. 초∙중등교육법(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은 성취도 평균을 하락

시키는 저소득계층과 소외계층 지역의 학교 성공자를 늘리고 이 학생들을 위한 보충교육, 특수교육

프로그램 및 다양한 교육복지 프로그램을 강화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가출 및 노숙청소년법

(Runaway & Homeless Youth Act)은 가출∙노숙청소년에 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노동력투자

법(Workforce Investment Act)은 광범위한 취업과 교육 프로그램의 문화을 통합하기 위해 제정되었

다. 공정근로기준법(Fair Labor Standards Act)은 청소년 노동자 고용을 한정하기 위한 법이다.

미국 청소년정책의 방향을 살펴보면 기존의 청소년문제행동 예방, 치료, 교정 중심 정책이 고비용

저효율이라는 진단에 기초하여 최근‘긍정적 청소년발달’을 강조하고 있으며, 방과 후 시간에 다양한

긍정적 기회와 지원을 위한 방과 후 운동(After-school Movement) 등에 정책적으로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표적인 정책으로 NCLB 프로그램과 청소년 개발(Youth Development)을 들 수 있다. NCLB 프로

그램을 통해 그간 고질적인 미국의 교육문제점을 해소하고 나아가 미국의 전체 교육경쟁력을 제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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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그러나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연방정부의 올바른 역할 정립, 충분한 연방재원 확보 및

적절한 배분, 지나친 경쟁 논리 및 교육시장화에 따른 책강구, 다양한 교육주체들에 한 설득 등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NCLB의 4 원리는 책무성(accountability)의 원리, 자율성(freedom)의 원리,

방법론(methods)의 원리, 선택권(choice)의 원리이다. ‘청소년 개발(Youth Development)’은 긍정적

인 방향으로 청소년의 능력을 개발하여 그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하는 과정으로 청소년들의 잠재

역량 개발을 도와줌으로써 지역사회에 공헌하고 청소년기와 성인기의 도전에 직면할 수 있도록 준비

시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다.

최근 2010년에는 어린이 및 청소년의 건강 및 학업 증진을 목표로 다양한 서비스 활동을 전개 하

다. 파트너십에 참여한 각부 부처들은 퍼스트레이디 미셸 오바마, 미국 교육부(Department of

Education, DOE), 미국 환경부(Department of the Interior, DOI), 미국 보건사회복지부(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HHS), 미국 농무부(Department of Agriculture, USDA)이다. 주요 서비스

는 온라인 학습 레지스트리(Online Learning Registry) 구축인데, 이는 온라인 네트워크를 통해 다양한

교육 자원들을 공유가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데이터베이스를 확보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 출처의 교

육 자료들에 한 접근을 용이하게 하여 도시 및 시골 교사와 학생들이 다양한 자료들을 쉽게 검색하

고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 다.

또한 연방 정부와 뉴욕주는 2010년 7월 14일에 뉴욕주 내 청소년 교도소에 적용될 새로운 청소년 관

리법에 최종적으로 합의하여 물리적 제재 제한, 청소년 수감자의 정신건강 관리 서비스, 마약, 알코올

중독, 발달 장애 및 정신 질환을 앓고 있는 청소년 수감자들에게 수감 생활 중 정신건강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하 다.

그리고 따돌림(bullying) 방지 및 처를 위한 미국 교육부 노력의 일환으로 따돌림(bullying) 방지

및 처를 위한 웹사이트(www.bullyinginfo.org)를 개설 하 다. 따돌림 정보 웹사이트는 따돌림과 관

련된 연방 정부의 자원들에 쉽게 접근하여 정보와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원스톱(one

stop)’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2009년부터 따돌림 문제 조정을 위해 도입한 파일럿 프로그램‘Safe

and Supportive Schools’에 해 새롭게 2,700만 달러의 기금을 배정 하 다. 

나. 일본

일본의 청소년정책은 크게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종합적이며 체계적인 청소년정

책을 추진하기 위한 조직 및 제도의 정비, 둘째, 연령 별(유아기, 아동기, 사춘기, 청년기) 정책을 통

하여 정책 상 연령을 포괄적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아울러 연령 별 정책의 연속성을 강조하고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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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셋째, 문제상황(장애청소년 책, 비행청소년 책, 학 , 재해 및 범죄예방 책, 노동시장 내에서

발생하는 문제별 책 등)에 따른 정책적 응을 모색하고 있으며, 넷째, 청소년을 보호 및 지원하기

위한 환경정비 책(서비스지원체제, 학교, 지역사회, 정보 및 소비환경의 변화에 한 응), 마지막

으로 청소년의 의식 및 생활 전반에 관한 조사 및 청소년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정책 등으

로 분류할 수 있겠다. 위의 5가지 정책적 특징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정책의 종합적이며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조직의 정비와 중장기계획의 마련을 들 수

있다. 일본정부는 2003년 6월 보다 적극적인 청소년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내각 부 총리 신을 위원장

으로 하고 각 부서의 장관을 구성원으로 하는‘청소년육성 추진본부’를 설치하 다. 청소년육성추진

본부 산하에는 부(副)본부장(관방장관, 문부과학성 신, 법무 신, 후생노동 신 등)으로 구성된 회

의, 청소년육성관련부서의 과장급회의, 청소년국제교류관련 연락회의, 청소년비행 책을 위한 과장

급회의, 커리어교육추진회의 등을 설치하여 정책의 종합적 추진과 정책의 체계성, 구체성을 실현하고

있다. 아울러 청소년정책의 중장기적 계획마련의 일환으로 2003년 12월‘청소년육성시책 강’을 책

정하 다. 2006년 6월에는 청소년들을 비행 또는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청소년 안전 및 안심

추진계획-비행, 범죄피해로부터 아동의 보호’를 마련했으며, 2006년 12월에는 청소년들의 커리어교

육을 강화하기 위하여‘커리어교육추진계획’을 마련하여 추진 중에 있다.

둘째, 정책 상인 청소년의 연령을 유아기에서 성인기 이전 단계까지 매우 폭넓게 설정함으로써 청

소년정책을 보호, 지원, 육성, 계발 등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 먼저, 유아기에 한 주요정

책으로는 지역사회 보건서비스의 확충, 식생활 개선을 통한 모자 보건의 증진, 육아서비스의 확충, 탁

아시설 및 유치원 서비스의 개선 및 제 3자에 의한 서비스 평가 등과 같은 정책들을 실시하고 있으며,

아동기에 한 주요정책으로는 지역사회와 학교를 중심으로 상담 및 의료서비스 지원체제의 정비, 커

뮤니케이션능력의 함양, 기초 학력의 배양, 자원봉사활동과 같은 사회참여활동을 통한 공동체의식의

함양 등과 같은 정책들을 들 수 있다. 사춘기에 한 주요정책으로는 취업능력 및 취업의식의 강화에

초점을 둔 정책들이 실시되고 있으며, 청(소)년기의 주요정책으로는 학교육의 충실, 직업능력의 개

발 및 취업지원시스템의 구축,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안정적인 이행을 위한 제도적 지원책 마련,

청소년정책 결정과정에 있어 청소년들의 적극적인 참여 등과 같은 정책들을 들 수 있겠다.

셋째, 청소년정책을 문제 상황별로 설정함으로써 정책과제 및 상을 명확하게 설정하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고 있다. 문제 상황의 내용으로는 먼저, 학습장애(LD)와 주의력결

핍∙과잉행동장애(ADHD) 등과 같은 문제로 인해 정상적인 학교생활이 곤란한 청소년에 한 지원,

부모의 이혼으로 인해 심리적,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에 한 지원(장학금제도의 확

충, 생활보호, 다문화가정출신 청소년에 한 지원), 비행청소년들에 한 사회복귀 및 자립지원,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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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폭력, 아동학 , 원조교제, 이지메 및 각종 재난으로부터의 예방 및 보호, 장애, 비행 및 (학교)중도

탈락 청소년에 한 취업지원 등과 같은 정책들을 들 수 있겠다.

넷째, 청소년정책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한 지원체제의 정비에 관한 정책들을 들 수 있다. 구체적

으로는 전문 인력의 배치(의료, 복지, 심리상담, 진로상담분야 전문가 등), 청소년지원 및 상담기관 간

의 네트워크 구축, 청소년들의 흥미와 관심을 끌 수 있는 환경 분위기 조성(학교 내 상담체제의 구축,

교사의 자질함양을 위한 연수, 학교재량권의 확 , 선택제 수업의 확충 등), 청소년들이 안심하고 생

활할 수 있는 지역사회환경의 조성, 지역사회 내 청소년 활동공간의 확충 등과 같은 정책들을 들 수 있

겠다. 아울러, 정보화사회, 소비사회에 적절하게 응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

램을 마련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정책의 의사결정과정에 있어 당사자인 청소년들이 적극적, 자발적으로 참여하

기 위한 기회 및 제도적 장치(Town Meeting, 모니터링제도의 실시 등)를 마련하고 있다. 또한 매년 청

소년들의 생활실태 및 의식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청소년 인권에 관한 계몽활동, 사회성 함양을 위

한 캠페인, 청소년들도 이해하기 쉬운 정보 제공을 위한 시스템의 구축 등과 같은 정책들을 실시하고

있다.

최근 2010년에는 일본 내각부는 심각한 비행청소년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책을 시행 하 고,

2010년 5월 27일에 인터넷상의 아동포르노에 한‘블로킹(blocking : 열람방지조치)’도입을 골자로

한‘아동포르노 근절 종합 책안’을 공포 하 다. 또한 일본 내각부는 청소년들에게 안전한 인터넷

환경을 정비하기 위하여 청소년들의 건전한 인터넷 활용을 촉진하는 자녀용과 보호자용 2가지 팸플

릿을 발행하 다. 뿐만 아니라 내각부에서는 청소년 약물남용 실태 보고서를 발표하고 조사 결과를

토 로 청소년의 약물 남용 방지를 위한 책 7가지를 제시 하 다. 7가지 책은 ① 초∙중∙고등학

교에서의 약물 남용 방지 지도 내용 확충, ② 학 등 고등교육에서의 지속적인 교육∙계도 강화, ③

가정 내 교육, ④ 지역사회의 청소년 보호, ⑤ 근로 청소년 및 무직 청소년에 한 교육∙계도 강화, ⑥

자존감이 낮은 청소년에 한 상담과 지원체제 강화, ⑦ 홍보∙계도 활동의 확 이다.

다. 싱가포르

싱가포르는‘지역사회발전∙청소년∙스포츠국(Ministry of Community Development, Youth and

Sports : MCYS)’에서 가족과 아동을 위한 사회적 지원 및 정책개발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특히 아

동∙청소년 정책은 MCYS 산하‘공동양육∙사회지원부(Comecare and Social Support Division)’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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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귀∙보호∙거주서비스부(Rehabilitation, Protection and Residential Services Division), ‘가족서

비스부(Family Service Division)’에서 주관하며, ‘공동양육∙사회지원부(Comecare and Social

Support Division)’는‘지역사회개발의회(Community Development Councils(CDCs))’에 의해 지휘∙

감독된다. ‘가족서비스부(Family Service Division)’는 베이비보너스부서(Baby Bonus Branch), 가족보

육 부서(Family Care Branch), 입양신청∙계획∙행정부서(adoption petitions and the planning and

Administration Branch)로 구성되어 있다.

싱가포르의 경우 1998년 11월 1일 국가청소년위원회가 설립되면서 청소년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

됐다. 이후 2004년에 싱가포르 행정부(15개) 중의 하나인‘지역사회개발 및 스포츠부(MCDS, Ministry

of Community Development, Sports)’가 MCYS로 개편되면서 청소년 주무부서가 되었다. 기존의 국가

청소년위원회가 통폐합된 것이 아니라 산하기관으로 연계되어 청소년 정책을 수행하게 된 것이다. 이

에 따라 지역사회개발청소년부 산하 국가청소년위원회(National Youth Council), 교육부(Ministry of

Education), 가족부(Ministry of Home Affairs) 등 3개의 부서가 청소년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청소년행정부서인 MCYS는 싱가포르를 위해 용기와 의식 있는 청소년을 배출하는 것이 목적이다.

또한 더 넓은 지역 사회와 국가와 관계되는 청소년의 역동성과 역량을 개발하는 것을 비전으로 하고

있다. MCYS의 다섯 가지 중요한 사업 중에서 청소년관련 업무는 먼저, 용기와 의식 있는 청소년을 기

르기 위한 일을 하고, 다음은 건강하고 안정적인 가정을 돕는 일을 하고 있다. 청소년 분과의 세부적인

활동으로는 첫째, 청소년들이 지역사회 문제와 강인한 의식을 개발하기 위한 과정을 제공하며, 둘째,

청소년의 리더십 육성을 위한 기회를 제공하고. 셋째, 청소년들의 잠재력을 실현시켜 주기 위한 기회

를 제공하고 있다.

국가청소년위원회의 목표는 청소년들의 역동성을 개발하고 이들의 기상을 높이며 체력증진으로

로벌 청소년을 육성하는 데 있다. 그리고 로벌 환경에서 성공하기 위하여 먼저 이들의 가치와 미래

기술은 국가와 가족과 지역사회를 위하여 강력한 유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위원회는

프로그램과 재정지원을 통하여 청소년기에 증가하고 있는 위험과 역동성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의 리

더십을 개발하는 것을 중심 과제로 삼고 있다.

싱가포르 청소년 정책의 특징은 학문적인 연구보다는 청소년수련활동과 다양한 프로그램에 한

비율이 높다는 점과 여러 관련기관에서 청소년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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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호주

호주에서 청소년의 연령은 12세~25세다. 청소년들이 집단 활동을 통하여 참여하는 구체적인 청소

년 서비스와 프로그램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클럽(예: 선생님으로부터 숙제하는 것 도움 받기)

�직업프로그램(예: 이력서 쓰는 것을 돕거나 유급직 알선)

�방과 후 활동(예: 스포츠 혹은 보석 만들기)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예: 전통 춤 혹은 현 춤)

�스포츠 프로그램(예: 농구, 축구, 수 )

�학교휴일활동(예: 화 보러가기, 동물원 방문하기, 혹은 캠프 참여)

�리더십, 멘토링, 그리고 다른 훈련 프로그램들(예: 연설기술 배우기)

�청소년 그룹 프로그램들(예: 자존감 및 정체성 강화)

청소년 지지 프로그램(Youth Support Program)은 청소년들이 일상생활에서 직면하게 되는 여러 문

제들에 한 개별적인 지원이다. 이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에게 다음과 같은 도움을 주고 있다.

�실질적인 도움(예: 서류양식 작성하기, 스터디 등록하기, 약속 잡기, 교재 찾기)

�청소년들과 가족들이 고려하는 선택 혹은 이슈에 한 정보(예: 문화적 이슈)

�가족, 친구, 혹은 학교와 관계를 강화하도록 돕기(예: 가족 내의 의사소통 향상시키기)

�다른 서비스, 프로그램, 혹은 활동에 관한 정보와 이런 것들을 찾는 것을 돕기(예: 법적 정보, 의사

찾기, 혹은 이주 정보를 돕기)

�상담

호주는 전통적인 다문화사회기 때문에 호주의 청소년 정책 중 눈에 띄는 것은 다문화가정 청소년을

위한 정책이다. 표적 예로, CMYI(Center for Multicultural Youth Issues)를 들 수 있다. 멜버른 칼톤

(Carlton)에 위치한 이 기관은 문화적, 언어적으로 다양한 배경을 가진 청소년들의 생활의 기회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 프로그램과 정책을 담당하고 있다. 조직은 크게 행정부서, 서비스담

당부서, 정책집행부서로 구성되어 있다. 프로그램 운 에 필요한 예산은 연방정부(Family &

Communication Services), 주정부(Office of Youth, Department of Victorian Communities), 시 등에서

지원받고 있다. 주요 사업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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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멘토링 프로젝트

2004년 시작된 이 프로젝트는 문화적∙언어적으로 다른 배경을 가진 16세~21세의 청소년들이 소수

인종 커뮤니티 안에서 그들의 요구나 관심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이 프로젝트

는 2년 동안 지속된다. 청소년문제에 관심이 많고 청소년과의 친교에 열정을 가진 사람들 중 엄격한

심사과정을 통하여 선발된 멘토(mentor)들은 청소년들과의 일 일 멘토링(mentoring)을 통하여 청소

년들이 호주 사회적응에 필요한 노하우나 지식을 배울 수 있도록 지원한다. 멘토들은 2주에 한번씩 2

시간동안 이들 청소년들과 멘토링을 실시하고 있다. 멘토들과 멘토링 참가 청소년들은 3개월에 한 번

씩 모여 야외활동을 통하여 바비큐나 볼링 등을 즐기면서 상호 친목을 도모한다. 멘토링에 참여한 멘

토들은 매 달 멘티와의 경험담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멘토들은 두 달에 한번 멘토관리훈련

(Mentor Supervision Training)을 통하여 서로의 경험담을 나누는 기회를 갖는다. 다문화가정청소년들

은 멘토링을 통하여 어를 향상시키기도 하고 호주사회를 보다 잘 이해할 수 있게 되며 무엇보다도

사회에서 고립되지 않고 친교를 쌓을 수 있다.

(2) 새로 이민온 청소년 지원 서비스(Newly Arrived Youth Support Services : NAYSS)

NAYSS는 막 이민 온 12세~21세의 청소년들을 상으로 교육, 훈련, 고용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

다. 또한 집이 없거나 노숙의 위험에 처한 청소년들을 지원하기도 한다. 이 프로그램은 이들의 가

족, 교육, 직업훈련, 일, 그리고 지역사회에의 관여와 참여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상담, 집단 사회사업, 가족 의료사업과 사회사업 지원과 같은 다양한 서비스와 연계되어 운 되고

있다.

(3) 리더십 프로그램

이 프로그램은 이민 혹은 망명 온 지 10년이 지난 청소년들의 리더십 스킬 함양과 지역사회의 참여

를 향상시키기 위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4) 망명청소년 지지서비스(Reconnect Young Refugees)

이것은 집, 학교, 혹은 지역사회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12세~18세의 망명자 청소년과 호주에 막

도착한 청소년들을 돕기 위한 CMYI 지원서비스로 청소년들이 가족, 학교, 친구, 지역사회와 더욱 연

결되어있다는 느낌을 갖도록 도울 수 있는 긍정적인 전략을 만드는 것이 목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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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이외에도 다문화 스포츠와 레크리에이션 프로젝트, 재정착에 한 지원 등이 있다.

멜버른에 위치한 Frontyard Youth Services는 집이 없거나 혹은 위험에 처한 25세 이하 청소년들의

신체적, 감정적, 그리고 사회적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여러 서비스를 행하고 있다. 이 단체는 멜버

른과 빅토리아 주 전체 청소년들을 상으로 그들의 건강과 미래 번 을 위하여 헌신하는 단체이다.

주로 길거리서 방황하는 청소년들을 위한 지원단체지만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에게도 문호가 개방되어

있다. 여러 서비스 중에서도 흥미로운 것은 법률적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청소년들에게 무료로 변호

사를 알선하거나 법률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마약이나 알코올 중독으로 고통 받고 있는 청소년

들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간호사나 의사 등 의료서비스를 지원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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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인구의 구성비는 1970년에 전체 인구의 35.1%를 기록하 고 1980년에 36.8%로

증가한 이후 1990년에 31.6%, 2000년에 24.5%, 2010년에는 21.1%로 계속 감소하 으

며, 2020년에는 16.5%, 2030년에는 13.0%가 될 전망이다. 

아동∙청소년 인구 증감 추이(1970~2030)

2009년 한 해 동안 조이혼율(인구 1천 명당 이혼건수)은 2.5로 전년보다 0.1 증가한 것으

로 나타났다. 2003년까지 지속되던 증가세가 2004년부터 감소세로 전환되었다가 2009년

에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것이다. 최근의 이혼건수가 증가한 것은 로벌 경제위기의 여파

와 이혼숙려기간 도입 효과의 둔화 때문으로 보인다. 

조이혼율의 추이(1995~2009)

자료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06. 11

자료 : 통계청, 『인구동태조사보고서(혼인편)』, 각 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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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소년 인구 현황

2010년 현재 9~24세의 청소년 인구는 1,029만 명으로 전체인구의 21.0%를 차지하고 있다. 성별로는

남자 543만 명, 여자 486만 명이며 여자를 100으로 할 때 남성의 비를 나타내는 성비는 111.5이다. 연

령별 구성비는 15�17세가 6.7%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다음으로 14세, 18세가 6.6%이며, 9세

는 5.7%로 가장 낮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연령별 성비는 16세가 114.5로 가장 높고, 다음이 20세

114.4이며, 9세는 108.9로 가장 낮았다. 

한편 0~24세의 아동∙청소년 인구는 1,442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29.5%를 차지하며 성별로는 남자

757만 명, 여자 685만 명이며 성비는 110.5이다. 15~17세가 연령별 구성비가 4.8%로 가장 높으며 0세,

1세, 4세가 각 각 3.0%로 가장 낮다. 연령별 성비의 경우 16세가 114.5로 가장 높고 4세가 107.1로 가장

낮다.

제1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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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소년 인구 전망

우리나라의 청소년(9~24세) 인구는 1960년에 796만 명을 기록한 이후 계속 증가하여 1980년에는

1,401만 명으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 다. 그 후 서서히 감소하기 시작하여 2010년에는 1,029만

명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에도 이와 같이 감소하는 추세를 유지하여 2015년에는 943

만 명, 2020년에는 812만 명, 2030년에는 633만 명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청소년 인구의 구성비는 1960년에 전체 인구의 31.8%를 기록한 이후 계속 증가하여 1980년에

36.8%를 기록하 으며 이후 감소세로 돌아서서 1990년에 31.6%, 2000년에 24.5%를 나타내었으며,

2010년 현재 21.1%를 기록하고 있다. 향후에도 이 같은 감소추세는 지속되어 2015년에는 19.1%, 2020

년에는 16.5%, 2030년에는 13.0%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의 연평균 총인구증가율은 1960~1965년 2.95%p의 높은 수준에서 급격히 감소하여

1995~2000년 0.85%p로 1%p이하로 낮아졌으며, 2000~2005년에는 0.48%p를 기록하고 있다. 이후에도

서서히 낮아져 2015~2020년에는 0.02%p, 2020~2025년에는 감소상태인 -0.09%p를 기록할 것으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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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되고 있다. 반면 청소년 인구증가율은 1960~1965년 2.92%p로 총인구증가율과 비슷한 수준을 기록

했으나, 그 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1975~1980년 1.75%p로 2%p이하로 낮아졌으며, 1980~1985년에

-0.06%p로 첫 감소상태에 접어들은 후 현재까지 계속 감소상태를 보이고 있다. 향후에도 2010~2015년

-1.68%p, 2015~2020년 -2.77%p, 2025~2030년 -1.78%p의 수준을 보이며 계속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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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소년 인구 동태

인구 동태 통계란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기본적인 인구변동 사건에 한 통계로서 출생∙

사망∙혼인∙이혼에 관한 통계를 총칭하는 것이다. 조출생률, 조사망률, 조혼인율, 조이혼율 등 다양

한 인구 동태 지표가 작성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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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연간 출생아수는 444,849명으로 1일 평균 1,219명이 출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2008

년 466,000명에 비해 21,151명 감소한 것이다. 사망자수는 246,942명으로 1일 평균 677명이 사망한 것

으로 나타났으며, 2008년 246,000명에 비해 942명이 증가하 다. 2009년 연간 출생아수에서 연간 사

망자수를 차감한 자연증가는 197,907명으로 2008년 220,000명보다 22,093명이 감소하 다.

2009년 연간 혼인건수는 309,759건으로 1일 평균 849건(쌍)이 혼인하 는데, 이는 2008년의

327,715건에 비해 17,956건이 감소한 수치이다. 2009년 연간 이혼건수는 123,999건으로 1일 평균 340

건(쌍)이며, 2008년의 116,535건에 비해 7,464건 증가하 다.

2009년 조출생률(인구 1천 명당 출생아수)은 9.0명으로 2008년 9.4명보다 0.4명 감소하 고, 조사망

률(인구 1천 명당 사망자수)은 5.0명으로 2008년과 동일한 수준이다. 조출생률에서 조사망률을 차감

한 자연증가율은 2009년 4.0명으로 2008년보다 0.4명 감소하 다. 

2009년 조혼인율(인구 1천 명당 혼인건수)은 6.2건으로 2008년 6.6건보다 0.4건 감소하 고, 조이혼

율(인구 1천 명당 이혼건수)은 2.5건으로 2007년 2.4건보다 0.1건 증가하 다.

가. 출생

2009년 한 해 동안 태어난 총 출생아 수는 444,849명으로 하루 평균 1,219명이 태어났으며, 전년도

465,892명에 비해 21,043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혼연령 및 첫 자녀 출산연령의 상승으로 2000

년 이후 지속되던 감소세가 2006년에 반전되어 2007년까지 증가하 던 것이, 2008년에 다시 감소세로

전환되었고 2009년에도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 2009년 조출생률(인구 1천 명당 출생아 수)은 9.0명

으로 2008년 9.4명에 비해 0.4명이 감소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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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통계청, 『인구동태조사보고서』, 각 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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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모의 연령별 출산율을 보면 30 초반(30~34세) 연령층의 출산율이 100.8명으로 가장 높다.

2007년에 처음으로 20 후반(25~29세)의 출산율보다 30 초반의 출산율이 높게 나타난 현상이 2009

년까지 지속되고 있고, 30 의 출산율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20 의 결혼기

피와 만혼화가 연령별 출산율에 향을 미친 결과로 보인다. 합계출산율은 2007년 1.25명에 이어 2008

년 1.19명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고 2009년 1.15명으로 계속 감소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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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통계청, 『인구동태조사보고서』, 각 년도



2009년 출생성비(여아 100명당 남아 수)는 106.4로 전년도인 2008년 106.4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

다. 자녀의 출생순위별로 성비를 살펴보면 첫 번째 자녀와 두 번째 자녀는 체로 정상성비(103~107)

를 보이나, 세 번째 자녀 이상인 경우는 2009년 114.3로 점차 개선되고는 있기는 하나 여전히 남아의

비중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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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1) 15~49세 여자인구 1천명당 명

2) 여자 1명이 평생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출생아수, 여자 1명당 명

자료 : 통계청, 『인구동태조사보고서』, 각 년도. 

자료 : 통계청, 『인구동태조사보고서』, 각 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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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망

2009년 총사망 246,942건 중 청소년(10~24세) 사망은 3,021건으로 전체 사망건수의 1.2%로 나타났

다. 이 중에서 10~14세는 441건(14.6%), 15~19세는 1,073건(35.5%), 20~24세는 1,507건(49.9%)으로 나

타났다.

청소년 사망을 원인별로 살펴보면, 운수사고 및 자살 등 질병이환 및 사망의 외인으로 인한 사망

68.2%, 신생물에 의한 사망 11.3%, 신경계통의 질환으로 인한 사망 5.6%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연

령의 사망원인이 신생물 28.7%, 순환기계통의 질환 22.0%, 질병이환 및 사망의 외인 13.2%의 순인 것

에 비해 질병이환 및 사망의 외인에 의한 사망의 수치가 높은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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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통계청, 『사망원인통계연보』, 2009. 



다. 혼 인

2004년 이래 4년간 지속되던 증가세가 2008년부터 감소세로 변화하 는데, 2009년 한 해 동안의 혼

인 건수는 309,759건(쌍), 1일 평균 849건(쌍)이며, 2008년에 비해 5.5% 감소한 수치이다. 2009년 조혼

인율(인구 1천 명당 혼인건수)도 6.2으로 전년보다 0.4만큼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라. 이 혼

2009년 한 해 동안 이혼은 123,999건(쌍)으로 1일 평균 340건(쌍)이 이혼하 는데, 2008년의

116,535건에 비해 7,464건(6.4%) 증가하 다. 이는 2003년까지 지속되던 증가세가 2004년부터 감소세

이던 것이 2009년에 증가세로 돌아선 것이다. 최근 이혼건수가 증가한 것은 로벌 경제위기의 여파

및 이혼숙려제 도입효과 둔화로 보인다. 2009년 조이혼율(인구 1천 명당 이혼건수)도 2.5로 전년보다

0.1만큼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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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통계청, 『인구동태조사보고서(혼인편)』, 각 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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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통계청, 『인구동태조사보고서(이혼편)』, 각 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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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족구성 현황

주거 및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들의 집단을 일컫는 가구는 우리가 일상생활을 위함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경제∙사회적 단위이다. 

1960년 이후 우리나라는 가구구성에 있어 지속적인 변화를 겪어왔다. 전통적인 가족이 해체되

고, 친족가구의 비율감소 핵가족비율의 증가, 1인 가구 및 노인가구의 증가, 출산율 저하 등이 나타났

고 가구구성원들이 분화되어 가구 수가 크게 증가하 다. 가구원 수는 급격하게 감소하여 1970년 5.25

명이었던 평균 가구원수가 2005년 2.88명으로 절반 수준이 되었다.

제2장

가족구성 및 변동

주 : 1) 외국인 가구 제외

2) 1970년 에는 1인 단독가구를 추정(216,706)하여 일반가구에 포함

자료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각 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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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구수 현황

2005년을 기준으로 가구 수(일반가구 기준)는 1,588만 7천 가구로 2000년의 1,431만 1천 가구보다

157만 6천 가구가 증가하 는데, 이는 핵가족화 현상, 1인 가구 증가 등에서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

다. 가구 수 현황을 가구유형별로 살펴보면, 특히 1인 가구가 2000년 222만 4천 가구(15.5%)에서 2005

년 317만 가구(20.0%)로 크게 증가하 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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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2000, 2005)



한편 우리나라 가구당 평균 가구원수는 2000년 3.12명에서 2005년 2.88명으로 0.24명이 감소하

다. 2005년 가구 수 현황을 가구원수별로 살펴보면, 4인 가구(27.0%)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

고, 2인 가구(22.2%), 3인 가구(20.9%), 1인 가구(20.0%)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2000년에 비해 전반

적으로 2인 이상의 규모 가구는 줄어들고 소규모 가구는 점차 늘어나고 있다.

3. 가구의 세 구성

2005년을 기준으로 세 구성 유형별 가구 수 현황을 살펴보면 총 가구(일반가구 기준) 중 2세 가

구가 55.4%로 가장 많고, 1인 가구 20.0%, 1세 가구 16.2%, 3세 가구 6.9%, 비혈연가구 1.4%, 4세

이상 가구 0.1%의 순으로 나타났다. 2000년에 비해 2, 3세 가구의 비율은 감소하고, 1세 와 1인가구

의 비율은 증가하 다. 동지역에서는 2세 가구(58.7%), 1인 가구(19.1%), 1세 가구(14.1%), 3세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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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각 통계표의 가구는 일반가구임

자료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2000, 2005) 



|  2010 청소년백서 |

구(6.6%), 비혈연가구(1.4%), 4세 이상 가구(0.1%)의 순으로 나타났다. 읍면지역에서는 2세 가구

(42.2%), 1세 가구(24.9%), 1인 가구 (23.3%), 3세 가구(8.0%), 비혈연가구(1.5%), 4세 이상 가구

(0.2%)의 순으로 나타났다. 읍면지역은 동지역과 거의 비슷하나 동지역보다 2세 가구 비율이 낮은

반면, 1세 가구, 1인가구, 3세 가구, 4세 이상 가구의 구성비가 높게 나타났다. 읍면지역에서 1세

가구와 1인가구의 구성비가 비교적 높은 것은 농촌의 청∙장년층이 도시로 이동함에 따라 노인부

부 및 노인 1가구가 급증하 음을 나타내고 있으며, 3세 가구와 4세 가구 구성비가 동지역보다 높

은 것은 아직도 읍면지역에서는 동지역에 비해 전통적인 가족형태가 상 적으로 많이 남아 있음을 시

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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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통계청, 『인구동태조사보고서)이혼편)』, 각 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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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의 가족관계 부분은 건강가정기본법 제20조에 의해 매 5년마다 실시하는 전국규모의 실태조

사인「제2차 가족실태조사」자료에 근거하여 기술하 다. 본 조사는 2010년 8월~10월 중 6주간 실시

되었으며, 전국 일반가구의 만 15세 이상 가구원 전체를 상으로 하 으며, 표본크기는 2,500가구,

가족원 4,754명이다. 제2차 가족실태조사 중 부모-청소년자녀 관계는 부모의 경우, 12세~24세이하의

자녀가 있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를 상으로 하 으며, 청소년 자녀는 15세~24세 이하인 경우에 응답

하도록 하 다. 조사 상 가구원 중 청소년기 자녀를 둔 부모는 1,051명이고, 청소년은 692명(중고등

학생 314명, 학생 209명)이다.

1. 부모의 양육부담

평소 청소년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부모가 느끼는 가장 큰 어려움은 경제적 부담(32.5%)이었다. 그

다음으로는 청소년 자녀의 학업성적(26.9%)과 진로문제(19.6%)를 꼽았으며, 어려움이 없다는 응답은

15.0%로 나타났다. 아버지의 경우 경제적 부담(37.0%)을 양육함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문제로 인식하

으며, 어머니는 아버지에 비해 진로문제(26.8%)를 어려운 문제로 여기고 있었다. 부모의 연령별로는

30 가 경제적 부담을 가장 많이 느끼고 40 , 50 로 갈수록 진로문제를 크게 느끼는 경향이 있었다.

제3장

가 족 관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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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조사와 비교해보면, 경제적 부담은 53.8%에서 32.5%로 감소한 반면 학업성적은 19.8%에서

26.9%로 증가하 으며, 진로문제 역시 16.9%에서 19.6%로 높아졌다. 5년전에 비해 경제적 부담이 감

소한 반면 자녀의 학업성적과 진로문제에 한 어려움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에게‘어느 시기까지 자녀를 책임져야 하는가’에 해 물었을 때 학졸업

57.0%, 결혼할 때까지 14.2%, 취업할 때까지 11.7%의 순으로 나타났다. 1차 가족실태조사와 비교해보

면‘ 학 졸업시까지’라는 응답은 28%에서 57%로 크게 상승한 반면, 취업 및 결혼할 때까지의 비율은

감소하여 지난 5년간 부모들이 생각하는 자녀들에 한 경제적 책임 시기가 줄어든 것을 알 수 있다.

제3장 가족관계�47

자료 : 여성가족부, 「제2차 가족실태조사」, 2010

자료 : 여성가족부, 「제2차 가족실태조사」, 2010

자료 : 여성가족부, 「제2차 가족실태조사」, 2010



자녀의 관점에서 인식하는‘부모가 경제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시기’와 부모의 응답을 비교하면 유사

한 경향을 보여주나, 부모보다 청소년 자녀가‘결혼할 때까지’의 응답율이 상 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다.

2. 부모-자녀 관계

부모와 자녀의 의사소통은 청소년 자녀의 경우 부분(아버지 64.5%, 어머니 88.1%)이 부모와의

화가‘ 체로’혹은‘매우’충분하다고 나타났다. 자녀의 관점과 부모 관점의 차이를 비교해 보면, 아

버지와의 화부족에 해 아버지는 전체의 34.4%가, 자녀는 35.4%가 화가 부족한 편이라고 응답

하여 1/3 이상이 아버지와의 화부족을 지적하 으나, 응답경향은 체로 일치하 다. 반면 어머니-

자녀간의 화가 부족한 편이라는 응답은 어머니가 20.1%, 청소년 자녀가 11.9%로 나타나 자녀보다

는 어머니가 화부족을 더 느끼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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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여성가족부, 「제2차 가족실태조사」, 2010

자료 : 여성가족부, 「제2차 가족실태조사」, 2010



|  2010 청소년백서 |

자녀와의 관계에 해 부모들은 64.4%가‘만족한다’로 응답하여 체로 자녀와의 관계에 만족하

며, 아버지(57.2%)에 비해 어머니(72.1%)가 자녀와의 관계에 더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모

와의 관계에 해 자녀가 만족한다는 비율은 65% 정도로 나타나 자녀와의 관계에 한 아버지의 만족

도가 상 적으로 낮은 비율을 보 다.

청소년 자녀가 지각하는 아버지, 어머니와의 관계를 비교해보면, 부모님과의 친 감, 친한 친구를

알고 있는 정도, 부모님의 신뢰감 등 부모자녀간의 친 한 관계를 나타내는 문항에서 아버지보다 어

머니에 해 보다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자녀에 한 간섭, 부모와의 다툼, 화를 내는 것

등 부정적인 문항에서도 아버지보다 어머니가 높게 나타나서, 청소년 자녀와 어머니간의 관계는 친

하면서도 동시에 지나치게 간섭하고 갈등 또한 높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제3장 가족관계�49

자료 : 여성가족부, 「제2차 가족실태조사」, 2010

자료 : 여성가족부, 「제2차 가족실태조사」, 2010



|  제3부 요약 |

정부는 청소년의 권리신장을 위해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를 바탕으로 제도적인 모니

터링을 체계화하고 확립해 나가고 있다. 이를 위해 청소년 권리침해사례에 적극 응하고,

청소년의 권리에 한 의식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2008년 7월에 청소년 관련 단체 중 4

개소를 선정하여 지역 아동∙청소년권리센터를 시범 운 하 다. 또한 유엔아동권리위원회

(2003년)에서는‘교사, 사회 활동가, 법관 등 아동∙청소년 관련 분야에서 일하는 집단에

한 교육이 미흡’하다는 점을 개선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이를 고려해 청소년의 권리 및

인격권을 존중하는 차원으로 정책의 방향을 전환하여 맞춤형 권리교육 교재 개발을 통해 아

동∙청소년의 시민권을 강화 할 수 있는 교육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동시에 청소년 친화

적 교육∙보육∙복지 환경을 조성하고자 교육 상의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권리교육을 3개

년으로 나누어 추진하고 있다.

청소년을 우수한 역량을 가진 사회구성원, 인류발전의 동반자로 인식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UN이나 EU의 경우에는 청소년 참여를 주요한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이

에 발맞추어 여성가족부는 2009년 12월 기준으로 전국 175개 지역에서 청소년참여위원회

를 운 하고 있고, 263개 지역에서 청소년운 위원회를 운 하고 있다. 또한 2010년 제6회

청소년특별회의에서는‘자기 주도적 역량개발, 존중받는 청소년’을 정책의제로 선정하여 과

제 발굴 및 활동을 추진하 고, 청소년 참여 활동의 활성화와 내실화를 위해‘지역사회 변

화 프로그램’, ‘참여공모프로그램’, ‘전국청소년참여 회’등 다양한 참여기구 활동을 지원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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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소년 권리∙참여 정책의 형성

1991년 우리나라가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비준하여 협약 당사국이 됨에 따라 요보호 청소년 상의

청소년정책이 권리보장 관점에서 새롭게 출발하게 되었다. 이후 협약에 명시된 차별금지 원칙과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을 기본이념으로 규정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확 ,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의

도입, 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의 설치 및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의 운 등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정책이

추진되었다. 또한 제2차 청소년육성5개년계획(1998년~2002년)과 이를 발전적으로 계승한 제3차 청소

년육성5개년기본계획(2003년~2007년)을 계기로‘청소년 인권신장과 자율∙참여’가 주요 정책이념이

되는 획기적 정책패러다임의 전환이 이루어졌으며, 사회구성원으로서 아동∙청소년의 시민권 보장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하 다. 이에 따라‘청소년참여위원회’등 청소년 정책 참여기구가 만들어

지고 청소년이 정책에 직접 참여∙평가하는 시스템을 갖추게 되었다.

청소년의 생존∙보호∙발달∙참여 등의 내용을 담은 관련 법률의 정비 등으로 아동∙청소년의 기

본생활보장은 물론 권리∙참여, 안전∙보호, 교육 및 여가보장 등에 관한 포괄적인 정책이 추진 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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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소년 권리증진 정책

가. 유엔 아동권리 협약

국제사회는 아동의 권익향상을 위하여 유엔 아동권리협약(CRC ;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을 1989년 11월 20일 채택하 으며, 우리나라도 1991년에 동 협약에 가입하 다. 협약에서는 아

동을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고 국가, 사회, 가정 모두가 아동에게 필요한 보호와 도움을 주며 아동의 인

격발달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특별한 배려를 제공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협약에 가입한 국가는

가입 후 2년 내에 이행상황에 한 최초 국가보고서를 제출하고 그 후에는 5년마다 제출해야 한다. 이

에 따라 우리나라는 1994년과 2000년에 1차와 2차 국가보고서를 제출하 고, 1996년과 2003년에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로부터 아동권리협약의 이행상황을 심의 받았다. 이후 3차 국가보고서는 2004년에 제

출되어야 했으나,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자체심사일정 등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제3차와 제4차

통합 형태로 제출하도록 하여 우리나라는 2008년 12월『제3∙4차 통합국가보고서』를 제출하 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2003년에 실시된 2차 보고서 심의에서 가정폭력처벌특별법 제정(1997년),

청소년보호법 제정(2000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2001년) 등 아동권리의 향상을 위한 한민국정

부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 다. 그러나 1차 보고서 심의(1996년)에서 지적된 권고사항의 이행 미흡, 상

설 아동권리조정기구의 미설립, 아동권리협약의 유보조항 철회노력 부족, 시민사회와의 협력 부족,

아동권리협약의 교육홍보 미흡 등에 해 우려를 표명하 다.

정부는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를 반 하여 아동의 권리를 법∙제도적 개선을 통해 국제적 수

준에 부합하도록 신장시키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 다. 우선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의 구성을 통

해 아동권리협약의 국내이행수준을 점검하도록 하고, 아동권리 침해사례의 실질적 조사와 아동권리

신장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2006년 10월부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아동

권리 모니터링센터를 두고 시범 운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아동전문가, 법조, 의료계 등 사회 각 분야

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옴브즈퍼슨 21명과 옴브즈키드 10명을 위촉하여 아동권리 모니터링 활동을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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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하고, 모니터링 성과를 평가하여 우리나라의 현실에 맞는 아동권리 모니터링 체계를 확립해 나가고

있다. 

그리고 아동권리협약에 한 이해와 홍보가 부족한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아동권리 교육교재 개발,

교육커리큘럼 신설, 교육인력 풀 등을 추진하고, 청소년특별회의 및 아동 총회 개최, 아동권리주간 운

등 아동권리협약에 한 홍보활동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아울러, 아동학 문제에 응하기위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전국 44곳으로 확 하고, 아동학

신고의무자에 한 교육을 강화하는 등 아동학 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

외 2007년에는 민법을 개정하여 혼인 동의 연령을 18세 미만으로 조정하 고, 협약 비준 당시 유보하

던 부모면접교섭권에 한 철회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2002년 유엔총회에서 유엔아동권리협약과 관련하여 2개의 선택의정서인‘아동의 무력분쟁 참

여에 관한 선택의정서’, ‘아동매매, 매춘, 포르노그래피에 관한 선택의정서’가 채택됨에 따라, 우리나

라는 2004년 9월 24일 선택의정서를 비준하 다. 그리고 선택의정서 이행에 한 국가보고서를 2007

년 3월 9일에 제출하고, 2008년 5월 23일 심의를 받았다. 이에 해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아동의 무

력분쟁 참여에 관한 선택의정서’심의에서 현역병 지원 입 연령을 17세에서 18세 이상으로 상향조

정한 병역법 개정(2004년)과 18세 미만의 아동이 무력분쟁에 참여하게 한 공군규정을 개정(2005년)한

점을 높이 평가하 다.

한편 해외 평화유지 인력과 망명∙난민아동 관련 집단에 한 협약 홍보 및 교육, 소형무기 거래를

금지하는 법률 제정 등을 권고하기도 하 다. 또한‘아동매매, 매춘, 포르노그래피에 관한 선택 의정

서’심의에서는‘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 성

보호 관련 법률의 제∙개정, 혼인가능연령을 18세로 높인 민법 개정, 청소년 유해환경 종합 책 추진,

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의 설립 등을 높이 평가하 다. 그러나 체계적인 자료 수집 및 분석체계 구축,

선택 의정서의 조항과 국내 법률의 조화를 위한 조치, 경찰∙검사∙판사∙의료진 등 전문가 집단에

한 권리교육 교재 및 과정 개발, 입양허가제 유보조항 철회 및 헤이그협약 비준, 아동상담전화 통합

등을 권고하 다.

2008년 12월에 제출한 이번 보고서에는 관계부처와 아동권리옴부즈퍼슨, 아동관련학계 및 단체, 전

문가 등 민간위원의 참여를 통해 내용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 다. 앞으로 있을 국

가보고서에 한 심의는 2003년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의견 및 협약 전반에 한 우리나라의 이

행 상황과 그간의 노력을 평가 받고, 향후 아동∙청소년 정책의 새로운 방향과 기준을 재설정할 수 있

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앞으로 이 같은 국가보고서는 다양한 매체에 공개하여 모든 시민

누구에게나 쉽게 접근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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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역 아동∙청소년 권리센터 시범사업 추진

(1) 추진배경

아동∙청소년의 권리수준에 한 여러 가지 국제비교 자료를 보면 한국 아동∙청소년의 권리수준

은 아직 낮은 편에 속한다. 또한 아동∙청소년을 주로 보호와 통제의 상으로 여기는 사회적 인식으

로 인해 가정, 학교 및 근로 현장 등에서 권리 침해 사례가 빈발하고 있으나 이에 한 적절한 응 및

지원기관이 미흡한 실정이고, 권리 보장의 필요성에 한 사회적 인식도 낮은 수준이다. 이에 2008년

7월 정부에서는 아동∙청소년의 권리 증진 및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해 모니터링, 상담, 교육, 홍보 등

의 업무를 수행할 아동∙청소년 권리센터 4개소를 시범운 하게 되었다.

(2) 주요기능

지역 아동∙청소년 권리센터는 지역사회 아동∙청소년 및 전문가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여 시설

관계자, 학교, 지역사회 기관 등에 의해 아동∙청소년의 권리가 침해되는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 등

포괄적인 감시기능을 수행하며, 아동∙청소년 권리침해 상담 및 권리의식 향상을 위한 교육과 홍보

활동을 추진하 다. 또 아동∙청소년 시설의 특성을 감안하여 적절한 교육을 실시하고, 시설∙학교

등과 연계하여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포한다.

이밖에 아동∙청소년 권리증진을 위한 지역사회에서의 캠페인 전개, 권리를 침해 받은 아동∙청소

년을 상으로 한 상담 실시 등의 사후 구제 조치, 권리센터와 학교 간 자매결연 또는 시범학교를 선

정∙운 하는 등 지역사회의 관련 민간단체 및 유관기관과 연계체계를 구축하여 체계적인 아동∙청

소년 권리증진 업무를 수행하 다. 

(3) 지역 아동∙청소년 권리센터 시범사업지원단 운

지역 아동∙청소년 권리센터가 원활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지원단을 운 하 다. 지

원단은 지역 아동∙청소년 권리센터 직원들의 권리의식을 향상시키고, 아동∙청소년의 권리침해 상

담기법에 한 교육을 실시하고, 사업 평가지표를 개발하여 사업성과에 한 평가 및 효과를 분석, 그

결과를 토 로 아동∙청소년 권리센터의 표준모델을 개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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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맞춤형 권리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1) 추진배경 및 목적

최근 아동∙청소년에 한 권익침해 사례가 빈발하고 있으나,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아동∙청

소년 권리교육 프로그램은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유엔아동권리위원회(2003년)에서는‘교사, 사회

활동가, 법관 등 아동관련 분야에서 일하는 집단에 한 교육이 미흡’한 점을 개선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아동∙청소년의 권리 및 인격권을 존중하는 차원으로 정책의 방향을 전환하여, 맞춤

형 권리교육 교재 개발하여 아동∙청소년의 시민권을 강화 할 수 있는 교육시스템을 구축하고 아동∙

청소년 친화적 교육∙보육∙복지 환경을 조성하고자 교육 상의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권리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2) 맞춤형 권리교재 개발 3개년 추진 기본계획 수립 및 실행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고, 현장에서 활용 가능하며, 권리 관련 지식∙태도∙행동 능력을 함양시킬

수 있는 맞춤형 권리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3개년(2008년~2010년) 추진계획을 수립하 다. 1

차년도(2008년)에는 공통, 초등교사(초등학생), 복지시설 종사자 및 보육교사를 상으로 하는 텍스트

(Text) 기반의 기본교재를 개발하고, 2차년도(2009년)에는 개발된 교재를 활용한 맞춤형 권리교육 실

시 및 1차년도에 개발한 기본교재를 토 로 웹(Web)기반 프로그램을 개발하 으며, 3차년도(2010년)

에는 청소년 및 청소년지도자를 상으로 교재를 개발하고 교육을 실시하 다.

(3) 주요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2008년 7월, 공통, 초등교사(초등학생), 복지시설 종사자 및 보육교사 상의 교재 개발을 위해 민∙

관 공동추진체계를 구성하고 교육 상과 내용별로 공통분과, 아동분과, 보육분과, 복지분과로 4개 분

과를 구성하여 교재를 개발하 다.

공통교재는 아동∙복지∙보육 교재의 기초 교재로서 아동권리협약의 기본정신과 각 조항에 한

이해를 담보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으며, 권리의 개념, 역사, 국내외적인권기준 및 다양한 교수기법 등

을 담은 이론서와 비차별, 비폭력, 건강, 보호 및 학 방지등 포괄적 아동권리에 해 현장에서 교육

할 수 있는 구체적 사례, 방법 등을 담은 실용서로 개발되었다.

초등교사(초등학생)용 교재는 아동발달단계를 고려하여 전반적인 권리문화의 기반이 되는 태도 형

성에 중점을 둔 아동용과, 아동용 교재의 구체적 활용 및 교수 방법을 담은 가이드용(교사용)으로 구

56�제3부 청소년 권리∙참여



|  2010 청소년백서 |

분∙개발되었다.

또한, 보육교사용 교재는 ∙유아 보육시설 종사자를 위해 효과적인 양육방법, 국내∙외 인권기

준, 양육상황별 상담 지침 등의 내용을 담은 이론서와 현장에서 실천∙적용할 수 있는 사례 및 활동지

침을 포함하는 실용서로 개발되었고, 복지시설 종사자용 교재는 아동양육기관, 그룹홈, 쉼터 등의 복

지시설 종사자를 위해 관련시설 및 기관에서 아동∙청소년을 체벌하지 않고 건강하게 양육∙지도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담은 이론서와 실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는 사례들을 포함한 실용서로 개발되

었다.

각 분과별로 개발된 교재는 권리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기관 및 단체 등에 보급되었으며, 2010년도

에는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서 맞춤형권리 청소년인권교육을 2월, 4월, 9월에 걸처 아동청소년시

설 및 단체 종사자를 상으로 인권의 기초, 아동권리협약의 이해, 시설의 아동권리증진, 아동청소년

정책과 아동권리 테마를 중심으로 강의가 진행되었다.

2010년에는 청소년의 시민권 강화와 권리의식 제고, 청소년 지도자의 인권 친화적인 교육∙지도 환

경 조성을 위해 상별 특성을 반 한「청소년 및 청소년지도자 상 맞춤형 권리교재」개발을 추진

하고 있다. 단순한 지식으로서의 인권 교육이 아닌 인권에 한 가치관, 태도 등을 확립할 수 있는 내

용이면서, 현장에서 곧바로 적용∙활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교재 개발을 위해 분야별로 다양한 전문

가로 컨소시움을 구성하여 집필중이다. 

중∙고생 상 교재인 청소년용은 청소년의 권리 의식 함양을 위한 핵심 내용 중심으로 구성하여

활용도를 극 화하고자 하 으며, 청소년 교육용은 워크시트 등을 수록하여 청소년 지도자가 직접 프

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도록 가이드용 매뉴얼로 개발할 예정이다. 또한, 청소년지도자용은 청소년 시

설∙단체 등에 종사하는 지도자의 인권 감수성 향상과 인권 친화적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내용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동 교재의 개발이 완료되는 2010년 10월 이후에는 여러 청소년 시설∙단체 등에 배

포하여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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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소년 참여 활성화 정책

가. 청소년참여위원회

(1) 목적 및 기능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청소년으로 구성되어 주무부처(여성가족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설치∙운

중인 청소년 참여기구이다. 정부는‘청소년참여위원회’를 통해 청소년정책의 형성∙집행∙평가 과정

에 청소년이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함으로써 청소년 친화적 정책을 구현하고 청소년의

권익증진을 도모하고 있다.

‘청소년참여위원회’는 1998년‘제2차 청소년육성 5개년계획’의‘청소년의 정책참여 기회 확 ’분

야의 세부사업으로 제시되면서 시작되었다. 동 계획에 따라 1998년 11월 문화관광부내에‘청소년위

원회’가 설치된 이후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운 주체별로 다소 차이가 있으나 정기∙임시 회의를 통한 청소년 관련 정책

의 모니터링, 청소년 의견제안과 정책자문, 각종 토론회∙워크숍 개최 및 리더십 훈련프로그램 참여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이러한 청소년참여기구 활동은 개인적으로 청소년 자신의 잠재역량을 개발하

고 사회성을 향상시키는 한편, 사회적으로 청소년의 권리신장과 건전한 민주시민으로의 육성에 기여

하고 있다.

(2) 운 및 활동 현황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중앙부처,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자치구)에 총 175개(’09.12.31현

재)가 설치되어 운 중에 있다(<표 3-2-1> 참조). 청소년참여위원회는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청소년자

치위원회, 청소년회의, 차세 위원회, 청소년구정평가단 등 다양한 명칭으로 운 되고 있다. 

위원회별 운 규모는 10~30명이 부분으로 이들은 공개모집과 추천을 통해 선발된 약 3,200여명

의 청소년이 활동 중이다. 

2010년 현재 운 예산으로 16개 시∙도에는 매년 10백만원(국비 5백만원, 지방비 5백만원), 시∙

군∙구에는 3백만원(국비 1.5백만원, 지방비 1.5백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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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청소년운 위원회

(1) 목적 및 기능

전국의 생활권 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에는 청소년활동진흥법 제4조에 따

라 시설의 사업, 프로그램 운 과 관련된 의사결정 과정에 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도록‘청소년운 위

원회’가 설치∙운 되고 있다.

청소년운 위원회는 1998년도‘제2차 청소년육성 5개년계획’의 정책기조가 청소년의 자율∙참여

를 장려하는 방향으로 변화함에 따라 2000년 초반 서울시 노원청소년수련관의‘청소년위원회’, 중

랑청소년수련관의‘21세기 청소년위원회’등을 시작으로 설치되었으며, 이후 2004년 청소년활동진흥

법 제정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급속도로 설치가 확 되었다.

청소년운 위원회의 설치목적은 청소년수련시설을 이용하는 청소년의 의견과 욕구를 반 하여 청

소년수련시설이 청소년중심으로 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청소년운 위원회는 청소

년수련시설의 심의∙평가 등을 통해 시설 운 전반에 참여함은 물론 프로그램의 직접 기획∙운 , 청

소년 표로서 각종 지역사회 청소년관련 행사 참가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2) 현황 및 운

청소년운 위원회는 10인에서 20인 이내의 청소년으로 구성되며, 위원의 임기는 1년이다(청소년활

동진흥법 시행령 제4조). 2009년 12월 기준, 전국 16개 시∙도의 327개 생활권 수련시설 중 263개의 시

설에 청소년운 위원회가 설치∙운 되고 있다(<표 3-2-2> 참조).

현재 청소년운 위원회는 전국 약 4100여명의 청소년이 참여하여 활동하고 있다. 청소년운 위원

회는 청소년참여위원회에 비해 활동이 활발한 편이다. 이는 전담 지도자 배치나 시설 내 전용공간 확

보 등 활동인프라가 청소년참여위원회보다 양호하다는 이유도 있으나, 기본적으로 청소년의 자발적

참여 의욕과 청소년 의견에 한 반 도가 상 적으로 높기 때문이다.

2010년 현재 운 예산으로 운 위원회별 매년 2백만원(국비 1백만원, 지방비 1백만원)를 기준으로

지역 및 시설여건에 따라 일부 변경지원하고 있다.

제2장 청소년 권리∙참여 정책�59



다. 청소년특별회의

(1) 목적 및 기능

청소년특별회의는 청소년기본법 제12조에 의거 16개 시∙도 청소년 및 청소년전문가들이 토론과

활동을 통해 청소년의 시각에서 청소년이 바라는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정부에 건의하여 정책화하는

청소년 참여기구이다.

청소년특별회의는 2004년 시범사업을 거쳐, 2005년 청소년기본법에 근거규정이 마련되면서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되고 있다. 청소년참여위원회나 청소년운 위원회가 자치단체 또는 청소년시설 중심

의 지역 규모의 참여기구인데 반해 청소년특별회의는 전국의 청소년들이 동일한 정책의제로 함께 참

여하는 전국 규모의 참여기구라 할 수 있다.

청소년특별회의는 16개 시∙도별 청소년 표로 구성되며, 이들은 각 지역별로 청소년들이 활동,

복지, 보호를 위해 선정한 지역 예비의제를 바탕으로 출범식 및 의제선정 워크숍을 통해 당해연도 최

종 정책의제를 선정한다. 

선정된 정책의제에 따라 지역별로 청소년과 전문가들의 의견수렴과 토론, 워크숍, 캠페인 등을 통

해 발굴한 정책과제 및 의제연구를 통해 세부정책과제를 선정한 후 본회의에서 이를 최종적으로 정부

에 보고∙건의한다.

<표 3-2-3> 청소년특별회의 의제선정 및 정책과제 제안 절차

60�제3부 청소년 권리∙참여



|  2010 청소년백서 |

(2) 현황 및 운

2009년에는 청소년 342명, 전문가 60명 등 총 402명이 참여하여 6월~10월까지 16개 시∙도 지역회

의별 논의 활동을 거쳐 선정된 4개 부문 20개의 정책과제를 본회의에 상정하여 채택하 다.

2010년 제6회 청소년특별회의의 위상강화와 사회적 관심제고 등을 위하여 사회저명인사들로‘추진

위원회’를 새로이 구성하 고, ‘자기주도적 역량개발, 존중받는 청소년’을 정책의제로 선정하여 과제

발굴 및 활동을 추진 중에 있다.

라. 청소년 참여 활성화 프로그램

정부는 청소년 참여 활동의 활성화와 내실화를 위해‘지역사회 변화 프로그램’, ‘참여공모프로그

램’, ‘전국청소년참여 회’등 다양한 참여기구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지역사회 변화 프로그램’은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사회의 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변

화 프로그램을 청소년이 직접 기획∙실천하는 사업이다. 2007년부터 시작된 동 사업은 주로 참여기구

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소년을 상으로 지역 환경 보전, 기초 질서 지키기, 청소년 권익 개선 등 지역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활동을 제안 받고 프로그램 사업비를 지원한다. 2009년 전국에서 공

모를 거쳐 선발된 25개 팀이 사업비를 지원받아 활동하 고, 2010년 현재 공모로 선정된 21개팀이 활

동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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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공모프로그램’은 청소년과 청소년단체가 함께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현안문제해결에 참여

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는 복지∙환경∙교통∙보건 등 지역사회 현안문제를 파악하여 해결방안을 모

색하여 실천해나가는 프로그램으로 청소년의 권익증진을 위한 정책 및 제도개선활동을 지원하고 있

다. 2010년 공모에 의해 선정된 12개 단체가 활동 중에 있다.

‘전국청소년참여 회’는 청소년 참여기구 정보교류 및 연 구축을 목적으로 2006년부터 매년 개

최되고 있다. 청소년참여 회는 토론, 참여활동 발표회 등으로 진행되며 모집∙선발, 홍보 및 세부 프

로그램 선정 등 행사 전반을 청소년으로 구성된 청소년기획단이 주관한다. 2009년에는 전국참여기구

등에서 선발된 300여명의 청소년들이‘참여와 소통’을 주제로 회를 개최하 다.

마. 청소년증 발급 현황

청소년증은 모든 청소년에게 해당 연령에 한 신분 확인과 함께 교통수단, 문화시설 등에서의 할

인 혜택을 학생, 비학생간 차별없이 제공함으로써 생활의 편의 및 다양한 문화 체험 기회를 보장하고

이를 통해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2003년에 도입된 제도이다. 2004년에 청소년복지지

원법에 청소년 우 및 청소년증 발급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한 후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청소년증은 9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 중 신청자에게 시∙군∙구청장이 발급한다. 청소년증 발

급 희망 청소년이 신청서(읍∙면∙동사무소 또는 시∙군∙구청 보유)와 함께 사진 1매(반명함판)를

주민등록지 소재 읍∙면∙동사무소(주민자치센터) 또는 시∙군∙구청에 제출하면 본인여부를 확인

한 후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발급기간은 14일이다. 2008년에는 이용 청소년의 편의 증진을 위해‘청소

년증 발급 진행 알리미 서비스’를 도입하여 접수 및 배송 직후에 발급 진행 상황을 SMS로 안내해 주고

있다. 

청소년증을 소지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 하는 수송시설, 궁∙능, 박물관, 공원, 공

연장 등의 시설 이용료를 면제받거나 또는 일부 할인받을 수 있으며 기타 민간이 운 하는 일부 시설

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청소년증은 위의 경제적인 혜택 외에도

예금통장 개설 등 금융거래를 위한 실명확인증표(기획재정부 협조), 학입시∙검정고시∙각종 경시

회에서 신분증으로 활용(교육과학기술부 협조)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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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증의 연도별 발급 현황은 <표 3-2-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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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소년의 달 행사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에게 다양한 활동, 문화, 진로 등에 한 정보 및 체험기회를 제공하여 청소년

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함과 동시에 청소년 분야에 한 전국민적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5월 청소

년의 달 행사를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청소년 기관∙단체와 협력하여 진행해 오고 있다.

5월 한달 동안 전국 일원에서 청소년의 달을 기념하기 위해 청소년 주간 기념식, 한민국청소년박

람회, 청소년 유공자 포상, 다양한 문화∙예술, 정보∙통신, 과학체험 행사 및 성년의 날 행사 등이 다

채롭게 진행된다. 청소년기본법에는‘청소년의 달’로 규정되어 있으나, 청소년계의 역량을 한 주에

집중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2008년부터 매년 5월 4째주를 청소년주간으로 지정하여 운 해 오고

있다. 

또한, 청소년주간 기념식에서는 청소년의 건강하고 바른 성장에 기여한 청소년과 청소년을 위해 헌

신적으로 일해 온 유공자를 발굴∙시상하고 있다.

가. 청소년주간

2010년 청소년주간은 5월 24일부터 31일까지「청소년의 꿈을 찾아! 한민국의 희망을 찾아!」라

는 주제로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청소년단체와 협력하여 전국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되

었다.

제3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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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2010년 청소년 주간 기념식은 청소년 정책이 여성가족부로 이관된 후 개최되는 첫 기념식으

로 청소년 주간의 시작을 알림과 동시에 정부의 새로운 청소년 정책 방향을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되

었으며, 청소년, 청소년 단체∙기관, 유공자,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 등 관계자 500여명이 참석하

여 성공리에 개최되었다. 

이번 기념식을 통해 여성가족부는“꿈을 키우는 청소년, 희망을 더하는 가족, 밝은 미래사회”라는

비전 하에‘청소년의 자기주도적 역량 증진’과‘청소년 친화적 가정∙사회환경조성’이라는 2 정책

목표를 제시하 고, 항후 역점적으로 추진할 15 핵심과제를 발표하 다. 또한, 청소년 헌장 낭독, 창

의적 체험활동과 청소년 활동 자원의 연계를 위한 교육과학기술부와의 MOU 체결, 청소년특별회의

정책의제 발표, 청소년 유공자 포상, 유승호 청소년 명예 홍보 사 위촉식 등이 진행되었다. 

한편, 청소년 주간 행사로 서울, 전, 광주, 구에서 걷기 회와 문화예술 전이 개최되어 지역별

로 일반인과 청소년이 함께하는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 청소년 주간에 한 범국민적 인식을 제고하는

계기를 마련하 다. 

중앙행정기관 외 지방자치단체 및 학교, 청소년단체 등에서도 5월 청소년주간을 맞아 청소년들이

우정과 화합을 꾀하고, 미래 청소년이 나아갈 올바른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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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한민국청소년박람회

『청소년의 꿈을 찾아! 한민국의 희망을 찾아!』라는 주제로 5월 27일부터 5월 30일까지 부산

BEXCO에서 열린‘2010 한민국청소년박람회’는 청소년, 청소년 지도자, 학부모 등 에게 다양한 체

험과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 청소년들이 직접 참여하여 숨은 재능과 소질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 다. 

이번 박람회는 상상, 기회, 성취, 성공, 희망, 정보, 쉼터 라는 7가지 테마로 301개 부스를 구성하여

134개 청소년 단체가 참여하 고, 전국 청소년, 지도자, 교사, 학부모 등 15만여명이 참여하 다. 

또한, 청소년 참여 프로그램으로 한민국 청소년 문화예술 전, 엄마 모국어 경진 회, 청소년 지

역토론회 및 학술행사, 저명인사 초청 릴레이 강연, 청소년 금융경제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

되었다. 

2005년부터 개최된 박람회는 2008년부터 행사 장소를 서울에서 벗어나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주최하는 전국단위의 행사로 진행하고 있으며, 2008년에는 광주, 2009년에는 구, 2010년에는 부산

에서 개최하 고, 2011년에는 전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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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성년의 날

성년식은 만19세와 20세를 맞는 청소년에게 국가와 민족의 장래를 짊어질 성인으로서의 자부심과

책임의식을 부여하기 위한 행사이다. 과거 전통사회에서 관례(冠禮)란 성인식으로, 특히 양반사회에

서 남자는 상투를 틀어 올리고 여자는 계례라 하여 쪽을 지어 비녀를 꽂는 의식을 말한다. 하지만 현

의 성인식은 관례라는 전통의식이 없어지고 신 1973년에 제정되어 만 20세가 되는 해에 매년 5월 셋

째 월요일을‘성년의 날’로 정하여 행사가 진행되고 있다. 

2. 청소년지도자 회

‘청소년지도자 회’는 청소년정책을 현장에서 수행하는 각 분야의 지도자들이 상호 공동관심사에

한 정보 및 인식을 공유하고, 상호교류와 화합의 문화를 통해 어려운 경제적 여건 속에서 청소년을

돌보는 청소년지도자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장을 마련하기 위하여 2005년 처음 실

시 후 매년 개최하고 있다.

2008년 정부조직이 개편되면서 기관 통합으로 행사명이“청소년지도자 회”에서 아동지도자들을

포함하여“아동∙청소년지도자 회”로 통합 개최하 으나, 2010년 여성가족부로 청소년 업무가 이관

되어 다시‘청소년지도자 회’로 명칭이 변경되어 추진 중에 있다. 2010년에는 청소년정책방향을 공

유하고 현안으로 창의적체험활동 등에 한 정보제공, 청소년계 의견을 수렴을 통한 역량 결집의 장

으로 10월경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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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여성가족부(2009)



3. 푸른 성장 상(大賞)

여성가족부는 사회 각 분야에서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해 온 개인 혹은 단체

를 발굴하여 시상∙격려함으로써 그 공적을 널리 알리고 청소년에 한 범국민적 관심을 제고하기 위

해“푸른성장 상”을 시상하고 있다. 

여성가족부로 청소년 업무가 이관된 후 처음 추진되는「2010년 제6회 푸른성장 상」은 청소년 정

책 분야 중심인 활동, 복지, 보호 부문으로 구분∙개편하고, 청소년 부문을 별도로 분리하되 매년 추천

주제를 구체화하여 타분야 시상과 차별화, 특성화할 계획이다. 청소년 부문의 2010년 추천 주제는 청

소년 건전 문화 조성에 기여한 청소년 개인 및 동아리 중 ① 사이버 공간에서의 바른 청소년 문화 조성

(청소년 언어 순화, 악플 없애기 활동 등) ② 청소년 상호간 건강한 또래 관계 형성(또래 지킴이, 또래

상담 등)에 기여한 청소년을 상으로 한다. 

추천 상은 청소년 정책 부문(활동, 복지, 보호)은 해당 분야에 하여 5년 이상 공적이 있는 개인

이나 단체, 청소년 부문은 추천 주제에 한 공적이 있는 청소년 개인 및 동아리이면 누구나 추천 가능

하며, 청소년 정책 부문(활동, 복지, 보호)의 개인 수상자는 10백만원, 단체 수상자는 15백만원을 수여

받게 되고, 청소년 부문 의 개인 수상자는 소정의 상품, 동아리 수상자는 1백만원을 수여받게 된다.

수상 후보자 추천은 10인 이상의 한민국 국민, 청소년 분야의 활동이 있는 기관 및 단체 혹은 국

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추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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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여성가족부(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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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활동프로그램 공모는 청소년들이 여유시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

양한 청소년활동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소외계층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돕기 위한 동기

부여 프로그램을 발굴∙지원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에 따라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는 프로

그램을 발굴∙보급하고 이에 필요한 인적∙물적 제반자원의 경제적인 활용 방향을 확립

하여 청소년들이 문화∙예술, 과학∙정보, 모험∙개척, 직업준비, 환경보전 등의 활동을

통해 잠재역량을 개발하고 국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전국청소년활동진흥센터를 통해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한 청소년은 2009년 1,552,870

명으로 전년보다 감소하 다.

청소년 자원봉사 활동인원(2002~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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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창의적체험활동 활성화 지원

가. 추진배경

우리나라 교육과정은 적잖은 개정을 거듭함으로써 이루어져 왔다. 그 중 편제상 가장 큰 변혁이 이

루어진 시기는 제7차 교육과정시기(1997~2007)이다. 이 시기의 교육과정 편제는 교과활동, 특별활동,

재량활동으로 구성되었다. 특별활동은 자치, 적응, 계발, 봉사, 행사활동인 5개 역으로 구분하여, 특

별활동을 통한 학습의 목표와 내용을 명확하게 하 다. 신설된 재량활동은 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활

동을 촉진하고 학교의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교육과정 편성∙운 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교과 재량

활동과 창의적 재량활동으로 구분된다. 창의적 재량활동은 학교의 특수한 교육적 필요와 학생의 요구

등에 따른 범교과 학습과 자기주도적 학습을 위한 것이다.

2009년 6월‘학교 자율화 추진 방안’에 따라 특색 있는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학교 재량으로 특

별활동과 재량활동을 통합 운 할 수 있게 하 다. 이를 시작으로 2009년 12월 고시된 2009 개정 교육

과정에서는 교과 외 활동의 실효성 및 단위학교의 자율성과 유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재량활동과 특

별활동을 통합한 창의적 체험활동을 도입하 다.

창의적 체험활동은 교과활동을 통하여 얻을 수 없는 내용을 학생들의 자율적이고 구체적인 체험활

동을 통해 학습하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창의적 체험활동의 도입으로 새로운 교육과정은 교

육의 목표와 방법, 그리고 활동 주체에 한 근본적인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나. 창의적체험활동 운

창의적 체험활동 교육과정은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의 4개 역으로 구성된다.

각 역별 구체적인 활동 내용은 학생, 학급, 학년, 학교 및 지역사회의 특성을 고려하여 각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선택∙운 할 수 있으며,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권고한 역별 활동내용을 참고하여 각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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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에서는 보다 창의적이고 심도 있는 교육과정으로 재건하여 운 할 수 있다. [그림 4-1-1]에서 알 수

있듯이 창의적 체험 활동 교육과정을 통하여 4개 하위 역의 실천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학생

들이 궁극적으로 달성하여야 할 민주 시민으로서의 기본적인 자질 함양이 실현됨을 최종 목표로 제시

하고 있다. 

[그림 4-1-1] 창의적 체험 활동 목표의 체계

다. 창의적체험활동 연계∙지원 추진현황

여성가족부에서는 창의적체험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2010년 5월 18일‘청소년 체험활동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 고, 이어 5월 24일 교육과학기술부와‘2009 개정교육과정(창의적체험활동)연계∙협

력 협약’을 체결하 다. 7월에는 창의적체험활동 지역협의회 구성∙운 , 창의체험자원지도 제작 및

시범사업 참여, 창의적체험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권고 등을 내용으로 하는‘지역 창의적체험활

동 추진지침’을 시∙도 및 시∙군∙구를 통해 시달하 다. 또한‘창의체험 통합정보넷(CRM)’을 보완

하고 지원할 수 있는‘청소년활동자원지도(YRM)’를 구축하 고,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국제청소년

성취포상제, 청소년봉사활동 등에서 각각 운 되고 있는 활동기록시스템을 통합하여 사용자 편의성

을 높이고 향후‘창의적체험활동 종합지원시스템(edupot)’과의 연계를 위한 가칭 청소년활동 통합정

보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정보화전략계획을 수립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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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서는 2010년 8월에 창의적체험활동을 지원하는 전담부서로‘창의활동지

원실’을 신설하여 교육현장과 청소년활동 인프라(시설∙단체, 활동프로그램, 지도자)의 연계를 지원

하고 있다. 우선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청소년봉사활동 참여청소년의 활동

기록을‘자기기입 누적관리 활동기록부’방식으로 전환하여 개인별 포트폴리오 관리가 가능하게 하

고, 16개 시∙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서 진행하는 창의적체험활동 지역실무협의회 구성∙운 을

지원하 다. 그리고 창의적체험활동의 국민 이해도를 높이고, 청소년활동과 연계를 추진하기 위하

여 설명회(2010. 10. 19, 올림픽파크텔, 1300명 참가)를 개최하 고, 창의적체험활동 아카데미를 전국

4개 권역에서 6회 걸쳐 진행하 다.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서는 여성가족부 지침에 따라 창의적체험활동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지

역교육청및 학교, 청소년시설 및 청소년 단체, 기타 지역사회 시설∙단체의 실무자가 참여하는‘창의

적체험활동 지역실무협의회’를 구성하 으며, 지역설명회 및 상별 워크숍을 개최하 고, 지역 내

의 CRM 작성참여, 창의적체험활동 지도인력풀등의 사업을 통해 학교와의 연계를 추진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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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공모지원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공모는 주 5일제 수업 실시에 따라 청소년들이 여유시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양한 청소년 활동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소외계층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돕기 위한

동기 부여 프로그램을 발굴∙지원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에 따라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는 프로그램을

발굴∙보급하고 이에 필요한 인적∙물적 제반자원의 경제적인 활용 방향을 확립하여 청소년들이 문

화∙예술, 과학∙정보, 모험∙개척, 직업준비, 환경보전 등의 활동을 통해 잠재역량을 개발하고 국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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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소년 문화활동

청소년 문화활동은 청소년활동진흥법 제2조(정의)에 따라 청소년이 예술활동∙스포츠활동∙동아

리활동∙봉사활동 등을 통하여 문화적 감성과 더불어 살아가는 능력을 함양하는 체험활동을 말한다.

청소년문화활동은 청소년들에게 문화적 감수성 증진을 통하여 입시위주의 환경 속에서 청소년의 삶

의 질을 향상하고자 추진되고 있다. 

청소년문화활동은 청소년들이 상시적이고 자율적인 참여를 통해 지역사회 중심으로 청소년 건전문

화를 형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청소년 문화활동은 지자체와 연계되어 운 되고 있으며, 청소년동아리

활동과 청소년문화존으로 운 되고 있다. 

가. 청소년동아리활동

청소년동아리활동은 문화∙예술∙스포츠 등 다양한 취미활동을 통해 건강한 또래관계형성 및 자신

의 특기∙소질을 개발할 수 있는 자율적 활동이다. 여성가족부는 전국 시∙도별 청소년 시설 및 각 급

학교(초∙중∙고∙ 학교)의 동아리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인근 청소년수련 시설과 연계하여 우수

청소년동아리를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2009년도에는 2,000개의 청소년동아리를 선정∙지원하

다. 

78�제4부 청소년 활동



|  2010 청소년백서 |

나. 청소년문화존

청소년문화존은 주5일 수업제의 확 실시와 청소년이 생활권 주변에서 문화적 감수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문화∙예술∙놀이 체험의 장으로서 운 되고 있다. 

청소년문화존은 청소년들이 주체가 되어 기획하고 진행하는 청소년의 다양한 문화표현의 장으로

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모니터링을 통해 청소년 눈높이에서 청소년들의 욕구가 적극 반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청소년문화존은 중앙과 지방이 50:50 매칭으로 예산을 투입하여 운 되며, 2004년 및 2005년에는 8

개 광역시∙도에서 운 되었고, 2006년부터 11개 시∙도로 확 되고 시범사업으로 5개 시∙도를 지

정하여 총사업비 36억원 규모(2007년)로 운 되고 있다. 2008년도에는 청소년들의 요구를 최 한 반

하여 청소년문화축제를 지원하기 위해, 시도별로 특성화된 한민국 10 청소년문화축제를 운

하 다. 2009년도에는 16개 표 문화존과 90개 시∙군∙구 문화존이 운 ∙지원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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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가. 추진배경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는 청소년활동진흥법 제35조 내지 제38조에 따라 2006년도부터 시행된 제도

로서 청소년수련활동이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개

인∙법인∙단체 등이 실시하고자 하는 청소년수련활동을 인증하고, 인증된 수련활동에 참여한 청소

년의 활동 기록을 유지∙관리∙제공 하는 청소년수련활동에 한 국가 인증제도이다.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는 로벌∙다문화 시 의 흐름에 발맞춰 청소년의 활동환경을 조성하고 지

원하는 제도이다. 주5일제 수업 시행 등으로 늘어나는 여가시간과 청소년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고

청소년들의 사회문화적 역량을 개발∙강화하는데 목적으로 두고 있으며 청소년활동 기반 확립과 학

교교육과 연계한 활동 지원 확 의 요구에 따라 사회적으로 공감 가 형성됨으로써 2004년 2월 청소

년활동진흥법 제35조에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2006년부터 운 되고 있다.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의 특징은 청소년활동프로그램에 한 사전인증으로 양질의 활동기회 및 프

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게 하고, 수요자인 청소년의 욕구가 반 된 활동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유용성,

공공성, 안정성을 강조하며, 인증 받은 활동에 참여한 청소년의 활동실적을 기록∙관리함으로써 청소

년들의 자기계발과 진로탐색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나. 인증제 추진 현황

한국청소년진흥센터는 2006년 3월부터 인증제 운 을 시작하 다. 청소년 수련활동 인증위원회 15

인 위촉 및 인증심사원 192명을 선발∙직무연수를 실시하여 인력풀을 구성하고 5월 인증접수를 시작

으로 79건의 청소년수련활동을 인증하 다.

2007년은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인증제도 운 에 반 하여 인증제도 개선을 위한 기반을 조

성하 다. 인증기준과 인증심사절차의 간소화, 국제청소년활동 인증기준 개발, 시∙도청소년활동진

흥센터와 업무의 효율적 연계운 을 추진하 다. 그리고 354건의 청소년수련활동을 인증하 으며,

인증 받은 활동의 효과성 측정을 위한 연구기획과 만족도 조사를 시작하 다. 2008년은 인증심사원

91명을 추가 선발하여 283명의 인증심사원 인력풀을 구성∙운 함으로써 안정적인 인증심사 기반을

마련하 다. 그리고 지역사회 중심의 인증제도 홍보와 인증수련활동 사후관리 등을 위해 학부모 참관

단 32명을 시범∙운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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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은 제2기 청소년수련활동인증위원회가 출범하고, 인증제도의 중장기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전국적으로 찾아가는 간담회, 설문조사, 현장 전문가회의 등을 추진하 다. 그리고 교육과학

기술부에서 학생생활기록부에 인증수련활동 참여기록을 등재하기로 결정하는 등 학교교육정책과 인

증제도와의 연계를 이루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청소년관련학과를 설치한 9개 학과 입시 가산점

반 을 하도록 업무협약을 체결하 다. 또한 지역 내 인증수련활동을 모니터하는 학부모참관단(107

명) 운 과 인증수련활동 참여청소년 700명을 상으로 활동 역별 효과성 측정 연구를 통해 인증수

련활동의 질적 수준 향상과 제도 활성화를 도모하 다.

다. 인증수련활동 및 활동기록 현황

수련활동 인증신청은 매월 상시적으로 인증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이루어지며, 접수된 청소년수련활

동은 1개 프로그램 당 2명의 인증심사원이 배정되어 20일 동안의 심사를 거쳐 인증위원회가 최종심의

를 하게 된다. 2009년까지 인증된 수련활동은 270개 기관 1,061건이며, 이 중 4건이 인증사항 이행여

부확인을 통해 취소되고, 21건은 인증받은 운 기관의 요청에 의해 철회되어 1,036건의 인증수련활동

이 유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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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인증한 청소년수련활동에 참여한 청소년의 활동기록은 청소년활동진흥법 제35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에 의해 누계관리되며 주무부처 장관 명의 인증서를 실시간 발급받을

수 있다.

인증수련활동 참여청소년은 41,258명으로 초등 16,061명, 중등 15,121명, 고등 10,076명이다. 인증

수련활동기록서는 청소년의 활동실적을 기록∙관리함으로써 청소년이 자기계발과 상급학교 진학 시

및 입시, 취업 시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청소년이 참여한 활

동의 개요와 활동시간, 지도자의 평가가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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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The Duke of Edinburgh’s Award)

가. 제도현황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The Duke of Edinburgh’s Award 이하‘포상제’)는 1956년 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 부군인 에딘버러공작에 의해 시작되어 현재 131개국에서 운 하고 있으며, 매년 80만 세계

청소년들이 포상제에 참여하고 있다. 전 세계 포상제를 총괄하는 국제포상협회(International Award

Association)에는 61개 국가운 기관(National Award Authorities)과 70개 국가의 독립운 기관

(Independent Operators 70개국)이 속해 있으며, 유럽∙지중해∙아랍 지역, 아프리카 지역, 아시아태

평양 지역, 아메리카의 4개 지역별 사무국이 구성되어 운 되고 있다.  

포상제는 비경쟁성, 평등성, 균형성, 성취지향성, 과정 중시성, 지속성 등의 10가지 기본 이념을 바

탕으로 활동이 이루어지며, 참여 청소년들이 자기 주도성과 도전정신을 통해 자신의 역량을 지속적으

로 개발시킬 수 있는 습관을 가질 수 있게 한다. 포상제에 참여할 수 있는 청소년의 연령은 만 14세부

터 만 25세 생일 전 까지 포상활동을 마칠 수 있는 청소년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포상활동은 봉

사, 자기개발, 신체단련, 탐험 4가지 역의 활동이며, 포상단계별로 정해진 최소 활동 기간을 총족해

야 포상을 받을 수 있다. 금장 활동의 경우에는 4가지 역별 활동과 함께 합숙활동을 추가로 수행해

야 한다. 포상단계는 동장(6개월), 은장(6~18개월), 금장(12~18개월)의 3단계로 이루어지며, 4가지 활

동 역이 모두 포상단계별 최소 활동 기간을 충족하고 성취목표를 달성해야 포상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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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포상제 추진 현황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은 국제포상협회(International Award Association)로부터 2008년 독립운 기

관 자격을 취득(2008년 5월)하 고, 다음 단계인 임시회원국가(Provisional Membership) 자격을 취득

(2009년 10월)하 다.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은 포상제의 한국사무국으로서 2012년 정회원국가 자격

을 취득을 위해 지역사회 활성화와 국제회의 참석 및 국제 행사 개최 등으로 자격 요건들을 갖추어 가

고 있다. 2010년 한국은 아시아∙태평양 지도자 워크숍 개최지로 선정되었다.

포상제는 2008년과 2009년 2단계로 시범사업을 추진하 다. 2008년은 한국사무국 중심으로 시범사

업을 실시하 고, 2009년은 지역사회 중심의 시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광역사무국과 중앙운 기관

체제를 적용하 다. 

또한 참여 청소년들의 활동기록을 온라인으로 관리하기 위해 전 세계 최초로 온라인정보시스템

(www. koraward.or.kr)을 구축∙운 하고 있다. 온라인정보시스템 개발로 인해 포상활동 기록의 신

뢰성과 업무의 효율성이 증 되었으며, 청소년 활동 기록의 포트폴리오 변환 기능 및 인증 시스템으

로 진학 및 취업 시 광범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 다. 

포상제는 포상을 위한 제도가 아니며, 과정 자체에 의미가 있기 때문에 포상 활동에서 도전에 한

실패는 없다. 다만 언제든지 다시 시작하여 도전한다면 포상을 받을 수 있다. 이 원칙에 따라 참여 청

소년들은 자신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도전의 지속성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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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소년 자원봉사 활동의 도입 배경

우리 사회에 만연된 물질만능주의 가치관과 부모의 지나친 보호 속에서 성장한 우리나라 청소년들

은 남을 먼저 배려하기 보다는 오직 자신과 가족만을 생각하는 극단적인 개인주의 풍조에 물들게 되

었다. 게다가 치열한 입시 위주의 학교교육은 청소년이 길러야 할 인성에 심각한 향을 주었다.

이에 입시 위주에 매몰된 청소년들의 인성을 함양하고 공동체 의식을 제고하며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 향상과 사회생활에 필요한 직업에 한 탐색과 준비 등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학교수업

외의 무엇인가가 절실히 필요하 다. 이에 따라 1995년 통령자문기구인 교육개혁위원회에서는

『5.31 교육개혁방안』을 제안함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입시위주의 학교교육에서 탈피하여 다양한 체

험활동 및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틀을 마련하 다.

2. 청소년 자원봉사활동 추진체계

가.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

국가는 청소년자원봉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1995년 5월 교육부의 교육개혁위원회의 교

육개혁방안에 청소년자원봉사활동이 인성교육과제로 포함되는 것을 계기로 당시 문화체육부 정책의

하나인“바른청소년육성운동”의 일환으로 청소년자원봉사은행을 설치하고 1996년 2월 청소년자원봉

사센터 설치운 지원계획을 시∙도로 통보하 다. 이에 1996년 4월부터 1999년 3월까지 중앙 및 16

개 시∙도에 청소년자원봉사센터 설치를 완료하 고 청소년봉사활동의 지속적인 지원을 하 다. 그

러나 10여 년간 지속되어온 청소년봉사활동이라는 특화된 역의 지원기관에서 2006년 7월 청소년활

동과 청소년봉사활동 2가지 핵심 기능을 수행하는 기구로 개편을 하여 조직의 기능을 확 하고 청소

년활동 정보제공,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등을 수행하는 종합서비스 기관으로

전환하 다.

제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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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소년 자원봉사활동 추진현황

가. 주요 추진사업

(1) 청소년봉사활동 포털사이트(www.dovol.net) 및 관리시스템 개발ㆍ운

청소년자원봉사활동 관리는 2005년도에 청소년봉사활동 관리시스템(CS버전)을 구축하여 시∙도청

소년자원봉사센터가 지역별 봉사활동 기관 및 봉사활동 프로그램, 실적 등을 보다 쉽게 관리∙지원할

수 있도록 하 으며, 이 시스템을 통해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이 인터넷 환경에서 실시간으로

봉사활동 신청 및 경력관리, 봉사활동 확인서 출력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편의성을 갖추게 되었다.

2008년 청소년봉사활동관리시스템은 사용자 편의성 확 및 기능강화를 위한 3개년 계획을 수립하

고, 기존 지역별로 운 ∙관리되었던 시스템(CS버전)에서 통합 시스템(WEB버전)으로 개편, 청소년

봉사활동관리의 안정성, 편리성, 정보 제공 확 등을 꾀하고 있다.

청소년봉사활동 포털사이트(www.dovol.net)의 2009년 신규 회원 수는 188,113명이고, 프로그램 제

공 건수는 108,050건에 이른다. 또한 신규로 등록된 봉사활동 운 기관(터전)은 2008년 978개소인데

반해 2009년 2,167개소가 신규로 가입하여 지난 해 비 200%(1,189개소) 이상의 증가율을 보이며 총

회원 수 1,000,000명이 이용하는 명실상부한 청소년봉사활동 표 사이트로 거듭나고 있다.

또한 2010년에는 개인별 활동을 스스로 관리하고 기입할 수 있도록 하는 포트폴리오 작성 틀을 개

발∙운 할 예정이며, 마일리지 활용이나 온라인 교육 등을 더욱 확 하여 시 적 필요에 부응하는

첨단의 기능이 운 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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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민국청소년자원봉사단 파견

한민국청소년자원봉사단(Korea Youth Volunteer Programme)은 2007년에 지난 5년간의 성과와

평가를 바탕으로 새로운 G20체제에 응하여 한∙아세안 관계의 중요성을 고려한 비전과 중장기전

략(10×10=100 Action Plan; 아세안 10개국에 향후 10년간 100개의 청소년센터를 지원)을 수립하고

ASEAN회원국 중 최빈국인 캄보디아∙라오스 2개국을 우선 활동지역으로 선정하 다.

또한 2007, 2008년 파견 지역별 구축된 연계망의 안정적인 서비스 지원을 통하여 2009년도 기존 2

개국(캄보디아, 라오스), 183명 파견에서 4개국(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 필리핀), 240명 파견으로 지

원 국가 및 활동 인원을 확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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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국 청소년봉사단이 수행하는 주요 봉사활동으로는 청소년센터 개보수 및 화장실 신축, 교실

칠판 및 책걸상 교체사업, 마을 공동우물 설치, 환경캠페인 실시, 한국어 교육, 가정방문, 현지 청소년

들과 공동으로 봉사단 구성∙활동 및 문화∙스포츠교류활동, 청소년 친선 교류축제 개최 등의 프로그

램으로 구성되었다.

(3) 청소년자원봉사 주간(GYSD; Global Youth Service Day) 한국행사

세계청소년자원봉사자의 날(Global Youth Service Day)은 세계의 청소년들이 봉사학습을(Service-

Learning) 통해 지역사회에 공헌하며,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을 격려하고 지원하기 위한 연례

적인 국제적 행사로, 매년 4월 청소년자원봉사 주간을 지정하여 운 하고 있다.

GYSD는 미국청소년봉사단(Youth Service America)과 세계청소년실천연 (Global Youth Action

Network)가 공동으로 주관하고 있으며, 미국은 물론 전 세계 120개국 160여개의 국제단체와 컨소시

엄을 통해 행사주관기관(Lead Agency)의 권한을 부여하여 전 세계의 모든 지역에서 활동이 가능하도

록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2001년부터 한국청소년자원봉사센터를 중심으로 시∙도 청소년자원봉사센터와 협력

하여 GYSD 행사에 동참하 으며, 2003년에 세계 사무국으로부터 한국의 행사를 주관할 수 있는 국가

주관기관(NLA ; National Lead Agency)로 지정되어 2009년 현재는 한국청소년자원봉사센터를 통합한

한국청소년진흥센터와 시∙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구, 청소년자원봉사센터)가 업무를 분담하여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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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행사를 주관하고 있다.

2009년에는 4월 13일부터 26일까지 2주간 전국적으로“다문화”를 주제로 한 자원봉사활동을 실시

하여 총 101건의 활동에 연인원 19,674명이 참여하 으며, 이주노동자를 위한 한방의료봉사, 캠페인,

교육, 초청공연, 문화∙예술활동 등 다양한 활동이 전국 16개 시∙도에서 운 되었다.

(4) 제1회 청소년자원봉사 우수사례 공모전

청소년자원봉사 우수사례 공모전은 우수한 청소년자원봉사 프로그램을 발굴∙보급하기 위하여

봉사자와 봉사단체를 포상∙격려함으로써 청소년봉사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2009년 처음으로

시행되었다. 제1회 청소년자원봉사 우수사례 공모전은 2009년 4월 20일부터 6월 1일까지 2개 부문

(개인, 단체)으로 운 되어 18개의 창의적이며 우수한 청소년 자원봉사 활동을 우수 프로그램으로

선정∙시상하고 그 사례를 자료집으로 제작하여 현장에 보급하 다.

(5) 청소년 봉사활동 축제

각 시∙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서는 우수 청소년자원봉사자 및 지도자를 발굴∙시상함으로써 청

소년 자원봉사활동의 범국민적공감 형성 및 참여 동기를 부여하고자 매년 청소년봉사활동 축제

를 10월부터 12월에 걸쳐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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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청소년 자원봉사활동 현황

2009년도에 전국 청소년활동진흥센터를 통해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청소년 수는 [그림 4-2-1]에 나

타나 있듯이, 2009년 12월말 현재 1,552,870명이며, 청소년자원봉사 교육∙연수를 받은 자는 720,198

명에 달해 전국 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2009년 총 활동실적(활동+교육)은 총 2,273,068명이다. 이는

2008년도 활동실적 2,547,397명보다 10.8%(274,329명) 감소한 결과이다.

한편, <표 4-2-8>의 활동분야별∙활동터전별 활동현황을 분석해 볼 때 일손돕기(51.7%), 지역사회

개발(7.4%), 지도활동(6.7%), 환경시설보존(6.1%)순으로 2008년도 일손돕기(87.5%) 활동 역에 비해

역별로 분산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참여하는 청소년들의 봉사활동 프로그램 내용이 전 보

다 다양해진 결과라 할 수 있다. 활동 참가자가 봉사활동에 참가한 장소의 경우도 공공기관 및 단체

(38.0%), 공공시설(관공서)(37.9%), 사회복지시설(9.6%)순으로 이 또한 2008년도 공공기관 및 단체

(94.5%)에 집중되어 있던 활동장소가 2009년도에는 다양한 기관으로 고루 분포되어 있는 현상을 볼

수 있어 봉사활동 터전 또한 다양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4-2-1] 연도별 청소년 자원봉사 활동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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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소년 국제교류

가. 국가 간 청소년 교류

국가 간 청소년 교류는 양국 청소년 담당 부처 간 약정 등에 의해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사업으

로 상국의 청소년 기관 및 시설 방문, 양국 청소년 및 청소년지도자간 토론, 민박, 역사∙문화 유적

지 답사, 산업시설 견학 등을 통해 청소년 관련 정보와 경험 등을 교환하고 각 국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2010년에는 23개국과 파견 335명, 초청 325명 등 총 660명의 교류가 예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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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한∙중 청소년 특별교류

2003년 7월 한∙중 양국 정상 간의 청소년 교류 확 합의에 따라 2004년부터 우리 정부의 공식 초

청으로 중국 청소년 500명이 10일간의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 측은 2006년

부터 매년 한국 청소년 100명을 초청하 고, 2009년부터는 100명이 증원된 200명을 중국에 초청하

다. 2010년에는‘2010 중국 방문의 해’를 계기로 중국 측이 400명의 한국 청소년을 초청하기로 해, 총

900명(초청 500명, 파견 400명)의 교류가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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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한∙중∙일 청소년 우호 만남

한∙중∙일 3국 정상은 2007년을“한ㆍ중ㆍ일 교류의 해”로 설정하고 3자간 청소년 교류사업 추진

에 합의하 다. 따라서 2007년에는 중국에서「한∙중∙일 청소년 우호 만남」행사가 개최돼 한국 청소

년 100명이 파견되었고 2008년에는 일본에서, 2009년에는 한국에서 각각 개최되었다. 2010년에는 제4

회 행사가 중국에서 개최될 예정이고, 한국 청소년 100명이 파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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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소년 해외체험 프로그램

2006년부터 실시되고 있는 청소년 해외체험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이 스스로 기획∙집행하는 청소

년 자율 프로그램과 해외자원봉사 등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실시되며 이를 통해 청소년들의

로벌 역량을 강화하여 세계 시민의식을 갖춘 청소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 한민국 청소년 세계를 가다, 조사∙연수단』, 『청소년을 세계의 주역으로, 국제회의∙행사 참가

단』, 『꿈과 사람 속으로, 한민국 청소년 해외자원봉사단』, 『 한민국 청소년 발전프로젝트, 해외테

마체험단』등 4개의 세부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져 있다. 프로그램 전체비용의 일부를 참여청소년이

부담하며, 나머지는 정부에서 부담하고, 저소득청소년들이 참여할 경우 정부에서 전액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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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한민국 청소년 세계를 가다”, 조사∙연수단

4명 내외의 청소년들이 1개 팀을 이루어 외국의 청소년분야, 해외 한민족의 생활과 발전방향, 인문

사회∙이공분야 및 진로∙취업분야 등에 해 자율적으로 활동 주제를 선택하여 계획을 수립하여 신

청∙제출하고,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거쳐 최종 선발되며, 선발팀은 선택 주제에 해 스스로 준비

를 갖춰 해외에 나가 조사∙연수활동을 펼치고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분 여름방학 기간을

이용해서 조사∙연수활동을 펼치며, 2009년에는 26개국에 269명의 청소년들이 69팀을 이루어 조사∙

연수를 다녀왔다. 2010년에는 청소년 분야, 인문사회 분야, 이공계 분야, 진로취업 분야와 기타분야에

75개팀 300명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나. “청소년을 세계의 주역으로”, 국제회의∙행사참가단

청소년들이 스스로 참가할 국제회의나 포럼, 캠프 등을 조사하여 참가계획서를 제출하면 서류심사

와 면접을 통해 파견 상자를 선발한다. 참가를 원하는 청소년들은 구체적인 역할이 있어야 하며, 단

순 참관 등은 배제된다. 2009년에는 20개국에 85명이 국제회의∙행사참가단으로 참가하 다. 2010년

에는 100명을 참가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다. “ 한민국 청소년 발전프로젝트”, 해외테마체험단

세계 주요선진국가의 선도적 강점분야 등을 체험∙연수하여 청소년의 국제적 능력배양 및 국가경

쟁력 제고를 위해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서 2009년에는 19개 국 15개 프로그램에 280여명의 청소년

을 평균 10일 내외의 기간으로 파견하 다.

2009년도 주요 프로그램은 호주의 국제안보(평화와 분쟁), 독일의 기후변화와 신재생에너지, 스페인

의 청소년과 참여 등이다. 2010년에는 15개 해외테마프로그램에 300명의 청소년을 파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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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꿈과 사람속으로”, 한민국 청소년 해외자원봉사단

청소년들의 자아실현과 로벌 역량강화 및 세계 시민의식 함양을 목적으로 개발도상국 및 저개발

국의 아동, 청소년, 지역주민 등을 위하여 겨울방학 및 여름방학기간을 활용해 한민국 청소년 해외

자원봉사단을 파견하고 있다. 

2009년은 아시아 20개국에 34개팀 630여명의 봉사단을 10�14일 내외로 파견하 다. 2010년에는

700명의 청소년을 파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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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소년단체 및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행사 지원

국제청소년 행사의 국내 개최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아시아 청소년들에게 한국문화 체험 등의

기회를 제공하여 한국에 한 이해를 제고하고자 개최하는 아시아 청소년캠프와 세계 각 국의 청소년

이 참여하는 국제청소년광장, 걸스카우트연맹의 국제야 회, 로벌 프렌드십 캠프 등이 있다.

2010년에는 아시아청소년캠프, 국제청소년광장, 아시아태평양잼버리 겸 국제패트롤잼버리, 동북아

청소년포럼, 여수국제청소년축제, 아시아청소년지도자초청연수 등의 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이다.

102�제4부 청소년 활동



|  2010 청소년백서 |

4. 새로운 청소년 국제교류 프로그램 개발

정부에서는 청소년들의 다양한 해외체험 욕구와 로벌 시 의 국가 정책 등에 부합되는 새로운 청

소년 국제교류 프로그램 개발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2009년에는 기존의 해외테마체험 프로그램의 파견국과 테마 주제를 더욱 다양화 하여 필리핀

‘필리핀(잠보앙) 기타 청정 환경 테마 체험단’과‘필리핀 람사르 습지와 전통 문화체험단 파견, 호주

‘국제안보-평화와 분쟁’, 유네스코 세계유산 보호캠프, 뉴질랜드‘에코스쿨’등을 시행하 다.

또한 다문화가정의 청소년들에게 또 다른 모국의 역사와 문화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또

하나의 모국 방문 프로젝트”(베트남, 필리핀)를 새로 시행하여, 긍정적인 자아정체성을 가지는데 도

움을 주고자 하 다. 2010년에도 다문화가정청소년프로그램과 장애청소년참여프로그램, 저소득청소

년참여프로그램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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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에서는 학업 중단 청소년 지원을 위해 기초사회생활교육 및 학교복귀, 직장,

사회적응, 학습방법 지원 등의 학습역량강화프로그램(해 , 학습클리닉) 전문가를 양성하

고 프로그램 운 에 효율화를 도모하여 전국 166개소 청소년상담지원센터를 통해 학업지

원 프로그램 지원체계를 구축∙운 하고 있다. 

드림스타트 프로젝트는 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저소득 임산부와 12세 이하 아동가구를

상으로 아이들에게는 건강ㆍ복지ㆍ보육 등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아동의

전인적 발달을 지원하고 부모들에게는 직업훈련ㆍ고용촉진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기능을

회복시켜 공평한 양육여건을 보장하는 프로그램들로 구성되어 있다. 2007년에는 전국

16개 시범지역에서 실시하 고 2009년에는 75개 지역으로 확 실시하 다.



제5부

청소년 복지

제1장｜취약계층 청소년 현황

제2장｜취약계층 청소년 지원

제3장｜청소년 상담활동

제4장｜청소년의 건강과 안전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



106�제5부 청소년 복지

1. 아동빈곤율 현황

아동빈곤율은 일반빈곤율과 마찬가지로 절 빈곤율과 상 빈곤율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다. 우

리나라에서 절 빈곤율은 전체 가구 중 최저생계비 이하의 가구의 비율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중 아동

가구의 절 빈곤율은 전체 아동가구 중에서 최저생계비 이하의 아동가구의 비율을 말한다. 

제1장

취약계층 청소년 현황

주1 : 1) 도시가구 전체: 1인가구, 농어촌 지역 제외

2) 도시근로자 가구 중 아래줄의 2006~2008년의 경우: 1인가구 포함, 농어촌지역 제외

3) 도시근로자 가구: 아동은 0~18세 미만을 기준으로 분석. 

주2 : 1) 전가구: 1인가구, 농어가가구 제외

2) 전가구 중 아래줄의 2006~2008년: 1인가구 포함, 농어가가구 제외

자료 : 김태완 외(2009), 『빈곤통계연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경상소득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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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구의 아동빈곤율은 1999년 9.3%에서 2000년 7.3%, 2005년 6.5%, 2008년 4.5% (1인가구 포함:

4.5%) 등으로 감소의 추세에 있다. 전가구의 경우는 2003년 9.4%에서 2005년 10.0%, 2008년 8.2% (1인

가구 포함: 8.2%)등으로 도시가구보다 3~4% 정도 높은 수준이다. 즉, 도시보다는 농어촌을 포함한 아

동빈곤율이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상 빈곤율은 OECD 국가에서 주로 사용하는 개념인데, 보통 가처분 중위소득의 40%, 50%,

60%를 사용하는데, 여기서는 중위소득의 50%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우리나라의 아동빈곤율 변화

추이를 보면 도시근로자 가구의 경우는 1989년 9.2%이었던 것이 1990년 초반에는 8.8%(1991년),

8.6%(1993년)로 감소하다가 1990년 중반부터 증가하는 추세이며, 2000년 는 10~11% 를 유지하

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2005년에는 11.8%이다가 2008년에는 10.0%를 보이고 있다. 전국가구의 경우

2003년 이후에는 농어촌을 포함한 전국가구(단 농어가가구 제외) 아동빈곤율의 추정이 가능하게 되었

다. 농어촌가구를 포함한 전국가구의 아동빈곤율은 도시보다 다소 높은 13~14% 의 추이를 보이다가

2008년에는 다소 떨어진 12.5%(11.9%, 1인가구 포함)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도 도시에 비해 농어

촌의 아동빈곤율이 다소 높음을 시사하고, 아동빈곤율은 2000년 초반 및 중반에 가장 높다가 점차

감소하는 추세임을 알 수 있다.

제1장 취약계층 청소년 현황�107



이번에는 우리나라의 아동빈곤율 현황을 국제 비교를 통해서 살펴보았다. 국가간 아동빈곤율을 비

교하기 위해서 룩셈부르크 소득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살펴보았다. 이 자료에서는 각국의 아동빈곤율

을 측정하기 위해 중위소득 50% 이하의 가구빈곤율을 측정하 다. 2000년과 2004년 두 지점을 비교하

여 국제적인 빈곤율 변동의 추이도 동시에 살펴보려고 하 다. 2000년(일부 국가의 경우 1997년, 1999

년)의 경우 아동빈곤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멕시코로 26.9%이고, 그 다음은 미국으로 21.9%의 빈곤율

을 보인다. 2004년에도 빈곤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멕시코 22.2%, 미국 21.2%로 두 국가 모두 아동빈

곤율이 약간 감소하 다. 그 다음은 국 17.0%, 이태리 16.6%, 스페인 16.0%, 아일랜드 15.8%, 캐나

다 15.5%, 호주 14.9% 등의 순으로 주로 앵 로 색슨국가와 남유럽국가의 아동빈곤율이 높다. 반면,

스칸디나비아 국가의 아동빈곤율은 덴마크 2.7%, 핀란드 2.8%, 노르웨이 3.4%, 스웨덴 4.2%으로 매우

낮다. 중간수준의 아동빈곤율을 보이고 있는 국가들은 륙의 조합주의 국가인 오스트리아 7.8%, 프

랑스 7.9%, 독일 9.0%, 룩셈부르크 9.1% 등이다. 

2004년의 경우도 이와 거의 비슷한 추이를 보이고 있는데, 다만 국의 경우 빈곤율이 14.0%로 상

당히 감소되었다. 반면 독일과 룩셈부르크 같은 조합주의 국가의 빈곤율은 각 10.7%, 13.3%로 2000년

9.0%, 9.1%에 비해 약간 상승하 다. 아울러 사회민주주의 국가의 경우도 빈곤율이 모두 약간 증가한

추이를 보이고 있다. 덴마크 2.7%에서 3.9%, 핀란드 2.8%에서 3.7%, 노르웨이 3.4%에서 4.9%, 스웨덴

4.2%에서 4.7%로 모두 증가하 다. 전체 평균을 보면 2000년은 11.3%이었는데, 2004년에는 11.5%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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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 1) 도시가구 전체: 1인가구, 농어촌 지역 제외

2) 도시근로자 가구 중 아래줄의 2006~2008년의 경우: 1인가구 포함, 농어촌지역 제외

3) 도시근로자 가구: 아동은 0~18세 미만을 기준으로 분석. 단 1987~97년의 경우 19세 이하를 기준으로 분석

주2 : 1) 전가구: 1인가구, 농어가가구 제외

2) 전가구 중 아래줄의 2006~2008년: 1인가구 포함, 농어가가구 제외

자료 : 김태완 외(2009), 『빈곤통계연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가처분소득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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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p 증가하 다. 

한국의 아동빈곤율은 2004년 10.4%로 아동빈곤율이 10%이상인 국가군에 속한다. 2000년에 비해서

0.3%p 감소한 추세이다. 한국과 동일한 군에 속하는 국가에는 그리이스 13.2%, 호주 14.0%, 캐나다

16.8%, 아일랜드 15.8%, 스페인 17.2%, 이태리 18.4%, 국 14.0%이 속한다. 이중 우리나라의 아동빈

곤율이 가장 낮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아동빈곤율 분포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아동(또는 아동 및 가족)에 한 잔여적 복지정책

을 실시하고 있는 미권 국가에서 아동빈곤율이 높다는 점이다. 반면, 스칸디나비아 국가에서는 아

동수당이 보편적으로 실시되고 있고, 아동 및 가족에 한 지원이 매우 관 한 경향을 보인다. 륙국

가들은 양자의 중간으로 보편적 아동수당이 제공되고는 있지만, 오히려 여성의 사회진출 약화 등으로

아동빈곤율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미권 및 남유럽국가보다는 낮은 아동빈곤율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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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부모 가구 현황

자녀가 부모 중 한명 하고만 사는 가족형태인 한부모가구는 최근 들어 이혼 증가 등의 사유로 인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전체 가구 중 한부모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1995년 7.4%(960천 가구)에서

2000년에는 7.9%(1백만 가구 이상)로 증가하 고, 2005년에는 8.6%로 1백4십만 가구에 이르고 있다.

한부모가구의 80%는 어머니와 자녀로 구성된 모자가구이다. 한부모가구의 증가에 따라 자녀양육문

제가 심각하게 두되고 있는데, 가장 커다란 문제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지적되고 있다. 반면, 부자가

구의 경우는 가사노동 및 자녀양육이 가장 큰 어려움으로 호소되고 있다. 따라서 한부모가구의 구성

에 따라 어려움이 다르므로 가구형태별로 차별화된 지원전략이 필요하다.

한부모가구의 발생 원인을 살펴보면 배우자의 사망으로 인한 사별은 1995년 54.8%에서 2000년

44.7%, 2005년 36.6%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반면, 이혼의 경우는 1995년 12.9%에서 2000년

21.9%, 2005년 29.1%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미혼으로 인한 한부모가족의 형성도 10% 를 유지

하고 있어 미혼모 및 미혼부 가족에 한 지원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미혼모 및 미혼부뿐만 아니라 유

배우자의 경우에도 한부모가구의 비율이 22-23% 로 적지 않은데, 이는 배우자의 가출, 복역, 장기출

타 등 다양한 이유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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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 전체가구 비 한부모가족 비율임.

자료 : 통계청, 「2005 인구주택총조사」,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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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한부모가구 중 저소득 한부모가족 즉, 한부모가족지원법 상 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 상 가

구, 국가보훈법 상 가구 현황을 살펴보면, 략 10만-15만 가구이다. 이는 전체 한부모가구의 약

10%에 해당하는 비율이다. 이러한 가구수는 한부모가족의 증가와 함께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아

울러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80%가 모자가구로 한부모가구의 비율과 비례하는 추세이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 한부모가족지원법 상 가구수를 보면 2008년 기준 약 8만2천세 로 전체 저

소득 한부모가족의 55%를 차지한다. 한부모가족지원법 하에서 자녀에게 지원되는 혜택이 제한적이

고 한부모에게 지원되는 것은 더욱 미약해서 지원 책이 보완될 필요가 있다는 문제제기가 지속적으

로 제기되고 있다. 특히 한부모의 경우 자녀양육 중 사교육비 부담을 가장 많이 지적하고 있는데, 교육

은 빈곤탈출의 주요 경로라는 점을 염두에 두어, 공교육 뿐 아니라 사교육에 한 현실적인 지원을 검

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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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통계청, 「2005 인구주택총조사」, 2005.

주 : 저소득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상+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국가보훈법 상

자료 : 여성가족부, 「2010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2010.



3. 다문화 가족 현황

최근 한국사회에서 가장 급속하게 증가하여서 사회적인 관심의 증폭되고 있는 가족유형이 다문화

가족이다. 다문화가족이란 한 가족 내에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고 있는 가족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한

국인 남성과 결혼한 이주여성 가족, 한국인 여성과 결혼한 이주남성 가족, 이주민가족(노동자, 유학

생) 등이 포함된다. 한편, 다문화가족을 협의의 개념으로 사용하여 국제결혼을 통해 형성된 가족만으

로 국한하는 학자도 있다. 2008년에는 다문화가족지원법을 제정하여 다문화가족의 생활안정, 교육지

원,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실태조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립 등을 지원하고 있다. 

다문화가족 자녀수는 2007년에는 4만4천명이었는데 2008년에는 1만4천명이 증가한 5만8천명으로

집계되었고, 2009년에는 무려 4만5천여 명이 증가한 103,484명으로 파악되었다. 자녀의 연령 별 분

포를 보면 만 6세 이하는 61,700명로 비중으로는 과반수를 넘는 59.6%를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은 만

7-12세 이하로 27,568명(26.7%)이다. 중학생에 해당하는 만 13~15세 이하 아동은 7,785명(7.5%)이고,

고등학생 연령 인 만 15~18세 이하 아동은 6,431명(6.2%)으로 파악되었다. 즉, 아직까지는 다문화가

족 아동청소년의 연령이 낮은 편이나, 향후 5-10년 후에는 학령기에 도달하여 학교적응 및 정체성 문

제, 낙인감, 사회적 편견 등 다양한 문제에 봉착하게 될 것으로 본다. 따라서 이러한 예견된 사회문제

를 예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 마련이 시급한 시점이다.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의 재학 현황을 살펴보면 국제결혼가족 총 재학생수는 2009년 현재 24,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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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인데, 이 중 초등학생이 83.4%로 가장 많은 20.632명이고, 그 다음은 중학생으로 2,987명 12.1%이

고, 고등학생은 가장 적은 1,126명, 4.5%이다. 이는 2008년에 비해 6,000명가량이 증가한 수치이다. 

한편, 국제결혼가족 중 모가 외국인이 학생의 비중은 전체의 90.1%(22,264명)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전체 국제결혼가족 학생수와 마찬가지로 초등학생이 가장 많은 18,845명이고, 중학생 2,519명,

고등학생 900명의 순이다. 이와 같이 아직까지 다문화가족의 학생분포는 초등학생이 가장 많은 연령

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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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행정안전부(2009. 8), 「다문화가족 관련 통계」.



4. 요보호아동 현황

요보호아동이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 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부적당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한다(아동복지

법 제2조). 이러한 아동들에게는 국가의 특별한 보호가 요구되며 이에 따라 입양, 가정위탁, 시설보호

등 다양한 형태의 보호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IMF 이후 악화된 경제상황으로 요보호아동이 많이 발생하 으나, 최근에는 점차 감소하는 추세로

매년 9천명 내외 수준에서 발생하고 있다. 또한 요보호아동의 발생유형이 1990년 에는 주로 미혼모

아동, 기아, 비행이나 가출, 부랑아 으나, 2000년 에는 학 , 부모이동, 부모사망 또는 실직 등으로

인한 요보호아동과 미혼모 아동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2000년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아

동긴급전화(1391)와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설치되어 통계적 사례가 늘어난 것에 기인한 측면이 있으나

양극화와 가정해체 문제의 심화 등 사회적 변화와도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09년 현재 요보호아동은 총 9,028명으로 집계되었고, 이중 가장 많은 발생원인은 미혼모로 3,070

명이고, 그 다음은 부모의 이혼으로 2,240명, 학 1,051명 등이다. 아직까지 기아도 222명, 미아도 35

명 등으로 집계되고 있어서 아동유기를 예방할 수 있는 정책이 강화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아울러 점

차 증가하고 있는 아동학 로 인한 요보호아동이 발생에 주목하여, 아동폭력의 심각성에 한 시급한

정책적 안 마련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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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보호아동의 보호는 시설보호, 가정위탁, 입양, 소년소녀가정으로 나누어진다. 전반적으로 시설보

호는 거의 안정적인 추세를 보이고 있고, 가정위탁은 상승과 감소의 추이를 반복하고 있고, 입양은 다

소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추세이다. 소년소녀 가정은 점차 감소하는 추세이다. 향후 가정 중심의 보호

정책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가정위탁이나 국내 입양이 보다 활성화되어 아동이 구적으로

보호 및 양육될 수 있는 가족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사회 전체의 노력과 이를 가능하게 하는 정책

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5. 소년∙소녀가정 세 현황

우리나라의 소년∙소녀가정 세 는 1997년 이래 계속 감소하고 있다. 1997년(9,544세 ) IMF를 정

점으로 1999년 7,924세 , 2001년 5,248세 , 2003년 3,994세 , 2005년 2,755세 , 2007년 1,630세 ,

2009년 1,054세 로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2009년 소년∙소녀가정의 세 원 수는 1,596명이다. 

재학상태별로는 미취학 10명, 초등학교 196명, 중학교 440명, 고등학교 904명, 기타 46명이다. 즉,

소년∙소녀가정은 고등학생이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중학생이고 초등학생 순이다. 미취학의 경우도

10명이 있어 건강한 양육발달을 위해 가정보호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2009년도의 경우 전년도인

2008년(1,337세 )에 비해 소년소녀가정세 가 21.2%(283세 ) 감소하 고, 소년∙소녀가정 세 가

가장 많았던 1997년(9,544세 )에 비해서는 무려 89.0%(8490세 ) 감소하 다. 

소년∙소녀가정 세 의 급격한 감소는 최근의 정책적 변화에 기인한다. 특히, 15세 미만의 아동세

를 구성할 경우 정부에서 소년∙소녀가정 지정을 제한하고 가정위탁이나 시설(그룹홈) 입소를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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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에 따라서 소년∙소녀가정 세 가 급격히 감소하게 된 것이다. 소년∙소녀가정이 감소하는 추세이

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1천여명이 있어 아동의 보호권 보장을 위해서 보호될 수 있는 가정과 연계되는

기회와 배려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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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출,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

가. 학업중단 청소년

학업중단 청소년은 72천명(’09.2) 수준이며, 고등학교 학업중단 청소년은 매년 증가 추세이다. 학업

중단의 주된 사유는 학습부진 및 교사∙교우 관계 등에 따른 학교부적응과 가장의 실직, 가정해체 등

에 따른 가사문제로 나타났다. 

학업중단청소년 등에 해 이미 위기상황이 발현된 고위기군과 방치할 경우 위기발현 가능성이 높

은 잠재위험군으로 나누어 추정해 볼 때 고위기 청소년의 주요 발현 위기유형은 인터넷 중독(25.8%),

가출(23.1%), 학업중단(21.3%), 자살충동(12.4%) 순이며, 고위기 청소년의 39%가 두 가지 이상의 위기

유형을 가지며 그 중 학업중단을 포함하는 형태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에 여성가족부에서는 일상생활 등 기초사회생활교육 및 학교복귀, 직장, 사회적응, 학습방법 지

원 등의 학습역량강화프로그램(해 , 학습클리닉) 전문가를 양성하고 프로그램 운 에 효율화를 도모

하여 전국 166개소 청소년상담지원센터를 통해 학업지원 프로그램 지원체계를 구축∙운 하고 있다. 

또한 학업중단 등 위기청소년에 한 건전한 성장과 정상적 생활을 위하기 위해 필요한 기초적

여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여 사회적∙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중 다른 제도 및 법에 의한 지원

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에게 필요한 내용을 직접 지원하는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을 8개 시∙도에서 시

범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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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가출 청소년

최근 사회적 문제인 가족 간의 갈등과 가족해체의 가속화 등으로 인하여 청소년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은 거리생활을 하면서 범죄 및 비행 등의 문제행동 유발, 건강 훼손은 물론, 절

도∙폭행∙성매매 등 범죄를 저지르거나 범죄의 상이 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여 사회적 부작용

이 심각한 실정에 이르고 있다. 또한 청소년들의 가출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6개월 이상의 장기 가출과

가출의 반복성이 심화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경향에 따라 청소년 가출을 사전에 예방하

고 이미 가출한 청소년은 신속하게 보호, 상담, 교육문화 활동을 지원하여 가출청소년의 비행과 일탈

을 예방하고 가정복귀 및 사회적응을 지원함으로써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청소년

쉼터를 설치∙운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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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책의 변화

1991년 청소년기본법이 제정되고 1992년 최초로 청소년쉼터가 설치되었으며, “국민의 정부”에서

는「청소년 선도 예방활동 강화」를 국정과제로 선정하 고, “참여정부”에서는「가출청소년 쉼터 확

」를 선공약으로 추진되었다. 2003년에는“청소년복지지원법”이 제정(2005년 2월 시행)됨으로써

청소년쉼터의 법적인 설치근거가 마련되었다. 초기에는 한 가지 유형의 쉼터로 운 되다가 가출 청소

년의 상황 및 욕구수준을 고려하여 지원 서비스 내용을 차별화 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2004년에 드롭

인센터(일시쉼터)를 설치하기 시작하 고 2005년부터는 중장기적인 보호 필요성이 제기되어 중장기

쉼터를 설치하여 운 하기 시작하 다.

(2) 사업내용 및 규모

청소년쉼터는 가출청소년의 생활보호뿐만 아니라 상담, 자립역량 강화, 고충처리, 문화활동 프로그

램 기회제공 등을 통해 가출청소년들의 가정∙사회로의 복귀를 지원하고 있으며, 청소년 보호시설의

전문화 및 차별화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일시, 단기 및 중∙장기 쉼터로 특성화하여 설

치∙운 하고 있다. 청소년쉼터의 활동범위(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는 가출청소년의

일시보호 및 숙식제공, 가출청소년의 상담∙선도∙수련활동, 가출청소년의 학업 및 직업훈련 지원활

동, 청소년의 가출예방을 위한 거리상담 활동, 그 밖에 청소년복지지원 관리 등이 포함된다. 가출 등

위기청소년의 조기발견과 개입, 가정 및 사회복귀를 위한 청소년쉼터는 자치단체경상보조의 형태

(Matching Fund, 정책정율보조)로 지원되고 있다. 2010년 현재 청소년쉼터는 83개소가 설치∙운 되

고 있다. 청소년쉼터의 운 주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나 지역실정 및 여건 등에 따라 직 하

는 경우도 있고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운 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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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소년쉼터 종류 및 유형별 기능

여성가족부에서 운 ∙지원하는 쉼터의 종류는 일시쉼터∙단기쉼터∙중장기쉼터이며 그 유형별

기능과 2010년 청소년쉼터의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청소년쉼터 중에서 가장 역사가 오래된 곳은

1992년 설립된 서울 YMCA 쉼터이고, 2004년에 가출청소년의 긴급 보호를 위하여 일시보호시설인‘일

시쉼터(드롭인센터)’를 서울과 인천, 전에 각각 설립하 으며, 2010년 현재 일시쉼터 10개소, 단기

쉼터는 49개소, 중장기쉼터는 24개소를 운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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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청소년쉼터 운 현황

청소년 쉼터 이용현황은 <표 5-2-6>과 같으며, 쉼터이용 청소년 실적은 여성가족부에서 운 하는

청소년쉼터 전산망인‘행정지원시스템’에 의해 관리하고 있다. 또한 일시쉼터 10개소를 제외한 단

기∙중장기 쉼터 73개소의 수용 가능한 총 정원은 851명이며, 연평균 입소인원은 677명으로 정원 비

79.6% 수준으로 운 되고 있다.

(5) 청소년쉼터 운 지원 내실화

청소년쉼터 운 을 내실화하기 위하여 일시-단기-중장기로 특성화하고, 쉼터유형별로 운 모형 및

운 목표 등 기준을 마련하여 운 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쉼터 운 역량 강화 및 가출 청소년의 가

정∙사회복귀 지원을 위하여 청소년쉼터 평가사업, 이행실태 점검, 사례관리 및 집단프로그램 경진

회, 종사자 워크숍 및 역량강화 연수, “청소년쉼터 주간”(최초 쉼터 설치일인 10월 28일이 속해 있는

주)를 설정하여 다양한 행사를 실시하고 있다.

2. 북한이탈청소년 지원

북한이탈청소년은 입국과정에서의 심리∙정서적 상흔과 건강상의 문제 등으로 하나원 교육생 중

상당수가 외상 후 스트레스증후군을 앓는 것으로 보고 있다. 뿐만 아니라 문화적 차이, 학습 공백기간,

동급생보다 나이가 많은 문제, 교육시스템 부적응 등으로 학교생활 및 적응이 어려워 중도탈락률이

일반청소년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재)무지개청소년센터를 통하여 이들을 지원하고 있는 바, 해당 청소년의 특성 및 욕

구에 알맞은 단계별 종합서비스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학교 및 사회적응 지원, 학업지원, 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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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과 함께 유관기관∙지역사회와의 연계∙협력을 통한 효율적 정책 추진 등 안정적 사회정착 및 건

강한 청소년으로의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북한이탈청소년 집지역 3개소에 지역센터

를 운 함으로써 지역사회 내 사각지 발굴∙해소 및 자원연계 서비스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

다. 사업별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정착초기 교육프로그램 운

북한이탈청소년의 안정적인 정착지원 및 보호를 위하여 입국초기부터(하나원 재원 중) 정착 시까지

(하나원 퇴소 거주지 정착 후) 하나원 방문교육, 비교문화체험학습, 사회입문프로그램, 거주지방문교

육으로 이어지는 단계별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단계별 정착초기 교육프로그램을 운 하고

있다.

(2) 북한이탈청소년 지역센터 운

북한이탈청소년 집거주지역(서울, 경기, 인천)을 상으로, 지역 특성 및 개인의 역사∙상황∙욕

구 등을 고려한‘맞춤형’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특히 인천의 경우 서울 다음으로 북한이탈주민

이 집 거주하는 곳으로, 해당 지역 내 전문기관을 인천지역센터로 지정하여 지역에 거주하는 북한

이탈청소년 사례관리 및 상담서비스 제공 등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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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하나둘학교 협력 운

하나둘학교에 청소년전문가를 파견하여 입국초기 북한이탈청소년들의 심리∙정서적 지지 및 개별

적 맞춤형 지원을 실시하고 지역사회 정착 이후 통일부 관련 기관들이 여성가족부 산하 청소년 관련

기관 및 지역의 복지관들과 연계하여 종합적∙체계적 지원 체계 마련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4) 북한이탈청소년 현황

북한이탈주민들의 입국 규모가 증가하면서 자연스럽게 북한이탈청소년들의 수도 증가하게 되었다.

통상 학령기에 해당하는 만 6세에서 20세를 기준으로 전체 북한이탈주민 중 이들이 차지하는 비율은

16%내외이나, 청소년기본법11))에서 규정하는 청소년 연령 상한선인 24세를 포함시킬 경우에는 20%까

지 증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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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문화청소년 지원

최근 한국사회의 이주민의 증가와 더불어 다양한 형태의 다문화청소년이 늘고 있다. 이들 가정의

경제적 구조의 열악함과 부모의 불안한 일자리 등으로 언어습득, 학습능력 및 또래문화 경험 등 양육

여건이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최근 외국인 부모의 국가에서 생활하다가 청소년기에 입국하는 동반∙중도입국청소년과 같은 다양

한 형태의 다문화청소년도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다문화청소년의 형태가 다양해짐에 따라 필요한 지

원의 종류도 다양해지고 있다. 

다문화청소년의 증가와 더불어 문화적 이질성 등으로 인한 사회 부적응 현상도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다. 외모, 언어능력 등에 사회적 편견 및 차별의식으로 한국사회의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외

국인근로자가정 청소년은 신분상의 불안정(미등록)으로 정규학교 입학에 어려움을 겪거나 학교생활

이 불안정한 실정이다.

이에, 다양해지는 다문화청소년의 종합지원을 위하여‘다문화청소년 지역센터’를 운 하고 있다.

다문화청소년 지역센터는 다문화청소년 집 거주지역을 상으로 지역특성 및 개인의 역사∙상황∙

욕구 등을 고려한‘맞춤형’지원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현재 5개 지역에서 운 되고 있다. 지역센터의

주요사업으로는 지역의 다문화청소년 관련기관 네트워크(협의체) 구축, 다문화청소년 학습지원 멘토

링프로그램 운 , 다문화청소년활동∙체험프로그램 운 , 학교순회 다문화이해교육 실시, 다문화 인

식개선활동(캠페인) 등 다양하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동반∙중도입국청소년의 지원을 위하여 성장기에 입국한 다문화청소년들을

상으로 한국사회 입문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시∙확 할 계획이다. 이 프로그램은 초기적응력 강화

를 위하여 한국어 지도, 편∙입학 지도, 정체성 및 교우관계, 생활법률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0년

2개 지역 시범실시과정에서 수정∙보완과정을 거쳐 2011년도에 확 보급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의 청소년관련 기관(청소년수련관, 청소년상담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실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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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다문화청소년에 한 이해를 돕고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북한이탈∙다문화청소년 전문가양

성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2007년부터 2009년까지 267명의 청소년관련 종사자가 수료하 으며, 지역

사회에서 다문화청소년과 관련된 활발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4.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

가.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사업개요 및 특징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는 저소득∙맞벌이∙한부모 등 취약계층 가정의 방과후 홀로 시간을 보내

는 청소년들에 하여 학습능력 배양∙체험활동∙급식∙건강관리∙상담 등 종합 학습지원 및 복지∙

보호를 통해 건전한 성장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및 학교와 가정∙지

역사회가 연계하여 공교육을 보완하는 방과후 활동을 통해 공적 서비스 기능을 강화하고, 2005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된 주5일 수업제 시행에 따른 다양한 복지 서비스 수요에 부응하여 계층간 격차 완화

및 사회통합에 기여하고 있다.

맞벌이∙한부모∙부모의 실직∙파산∙신용불량 등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방과 후 아카데미 지원을

받는 청소년(초4�중2)은 2005년 2,350명(연인원 : 225,600명), 2006년 4,200명(연인원 :  1,260,000명),

2007년 6,300명(연인원 : 1,890,600명), 2008년 7,680명(연인원 : 2,165,760명)으로 점점 늘어났지만,

2009년 부실운 아카데미 폐쇄조치로 7,245명(연인원 : 2,064,825명)이 지원을 받으면서 인원수가 전

년 비 소폭 감소하 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의 시행은 여성가족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운 하고 있으며, 방과후 아

카데미 실시 장소는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공공청소년공부방, 청소년단체시설 등을 활용하

고 있다. 2008년 185개소가 운 되다가, 2009년 178개소로 감축되었으며, 2005년 시범실시(46개소)

이후 2006년 지자체 보조사업으로 전환(국비 50%)되어 지자체매칭펀드방식으로 운 되다가 2009년

청소년육성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전환되었다. 현재 129억원이 예산으로 투입되었으며 서울의 경우

30%, 다른 지역의 경우 50%가 국비에서 지원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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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 현황

(1) 지역별 운 현황

지역별 운 현황을 보면 서울과 경기 지역에 총 49개소가 설치∙운 되고 있어 전체의 27.5%를 차

지하고 있다. 다음으로 경남과 전북에 각각 15개소가 있으며, 광주광역시에 5개, 울산광역시에는 가장

적은 4개소가 각각 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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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운 형태별 운 현황

전체 178개소 중 지원형은 174개소로 가장 많은 97.8%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반형과 혼합형은 전국

에 각각 2개소(1.1%)가 설치∙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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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청소년공부방

가. 추진배경

청소년공부방은 지역사회 저소득층 청소년들에게 학습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한편, 학습 지원

프로그램을 운 하고 문화∙체험활동 기회를 지원함으로써 학습여건이 열악한 청소년에게 학습기회

를 제공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하기 위하여 설치∙운 하고 있다.

나. 청소년공부방 운

청소년 공부방 운 은 국가와 지방지치단체가 연계(50% : 50%)하여 운 하고 있으며 2009년도 기

준 355개소가 운 되고 있다.

청소년 공부방 유형은 학습할 수 있는 공간만 제공하는‘가’형과 학습공간 제공 외에 학습지원 프

로그램을 운 하는‘나’형의 공부방이 있다. ‘가’형의 공부방은 열람실(도서∙정보실 등 포함) 좌석

수 30석 이상 확보하여야 하며 사무실(상담실 겸함), 도서∙정보실, 화장실, 기타 이용시설을 갖추되

모두 합한 면적이 전용면적 66㎡(20평)이상이어야 한다. 종사자로는 관장 1인, 관리인(행정원) 1인 이

상을 두며, 자원봉사자를 두어 업무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나’형 공부방은 열람실(도서∙정보실, 프

로그램실 등 포함) 좌석 수 50석 이상 확보하여야 하며 사무실(상담실 겸함), 도서∙정보실, 학습지도

실 또는 다목적 프로그램실, 화장실, 기타 이용시설을 갖추되 모두 합한 면적이 전용면적 132㎡(40평)

이상이어야 한다. 종사자는 관장 1인, 지도교사 1인, 관리인(행정원) 1인 이상을 두며 자원봉사자를 두

어 업무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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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공부방은 하루 최소 6시간 이상 개장하여야 하며 개∙폐시간은 시장∙군수∙구청장과 공부

방운 자가 지역실정에 따라 협의하여 정하되, 변경할 경우에는 1주일 이전에 공부방 게시판 등에 공

지하여야 한다. 공부방은 국경일과 1주일 1일 이내에서 휴무할 수 있으며 1주일 이전에 이용자에게 공

지하여야 한다. 청소년공부방은 지역사회 저소득층 청소년이 우선적으로 이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공

부방 이용료 및 프로그램 이용비는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책정

하여야 한다. 청소년공부방에서 견학, 야외 프로그램 등을 실시할 경우 장거리(왕복 200㎞이상인 경

우)인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전, 사후에 보고해야 하며 이용자를 상으로 한 여행 프

로그램인 경우 여행자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6. 지역아동센터운

가. 지역아동센터

(1) 지역아동센터의 개념

아동복지법 제16조1항11호에서는 지역아동센터를 아동복지시설의 한 유형으로 보고‘지역사회 아

동의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하

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지역아동센터의 프로그램 내용

지역아동센터는 전국 읍∙면∙동에 위치하여, 아동들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

는 지역 착형 아동복지시설이다. 이곳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은 5 역, 즉 생활지원, 학습지원,

놀이 및 특별활동 지원, 사례관리, 지역자원 연계 프로그램 등으로 지역사회 아동들에게 통합적인 복

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빈곤아동이 집한 지역에서는 이들의 복지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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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역아동센터의 설치 및 이용 현황

지역아동센터는 2009년 12월을 기준으로 전국에 3,474개소가 설치 운 중에 있다. 지역아동센터의

운 주체는 개인이 전체의 53.9%(1,873개소)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 종교단체 21.2%(737개소),

사회복지법인 9.3%(324개소), 재단법인 6.8% (235개소), 사단법인 4.3%(148개소)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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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의 연령별 현황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은 매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09년 12월을 기준으로 살펴

보면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은 총 97,926명으로 전년에 비해 10,600여명이 증가하 다. 지역

아동센터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학년은 초등학교 저학년이 39.9%(39,053명)이며 다음으로 초등학교

고학년 38.8%(38,032명), 중학생 13.9%(13,600명), 미취학이 4.9%(4,838명), 고등학생이 2.1%(2,072

명), 기타 0.4%(331명)의 순이다.

②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의 소득계층별 현황

지역아동센터의 이용아동 중 차상위(저소득)아동이 32.5%(31,792명)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수급권 아동이 27.8%(27,191명), 일반아동이 21.8%(21,417명), 기타

승인아동이 17.9%(17,526명)순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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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지역아동센터의 종사자별 현황

지역아동센터의 종사자 현황은 시설장이 44.6%(3,474명)이며, 생활복지사는 55.4% (4,310명)이다.

생활복지사 중 남자는 6.8%(529명), 여자는 48.6%(3,781명)이다.

④ 지역아동센터의 지원 현황

지역아동센터에 한 지원은 2004. 1월 법제화된 이래로 꾸준히 증가하 다. 2008년에는 2,788개소

에 총 282억원의 국고 지원이 이루어졌던데 비해 2009년 하반기에는 추경예산을 포함하여 2,788개소

에 월 320만원씩 총 457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지역아동센터에 지원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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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드림스타트 사업

빈곤아동을 상으로 한 집중적이고 예방적인 인적자본 개발을 통해 공평한 출발기회를 보장해 나

가는 아동정책 중의 표적인 것이“드림스타트 사업”이다. 기존 아동복지서비스가 문제 발생 이후

단편적으로 개입하는 사후관리 서비스에 치중되어 있다면, 드림스타트 사업은 빈곤 아동들의 신체

적∙정서적∙사회적 능력 등 전인적 발달을 지원하는 새로운 형태의 사전 예방적∙통합적 아동보호

서비스로 능동적 복지를 구현하고 있다.

드림스타트 사업은 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저소득 임산부와 12세 이하 아동가구를 상으로 건강ㆍ

복지ㆍ보육 등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전인적 발달을 지원하고 양육관련 부모교육 및

부모직업훈련 등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기능을 회복시켜 공평한 양육여건을 보장하는 프로그램들로

구성되어 있다. 

아동의 위기도 수준을 사정하여 위기수준별 상담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일련의 사례관리 체계를

확립하 으며, 지역사회내 사회복지관, 지역아동센터, 학교, 보육기관, 보건소 및 민간 의료기관 등

다양한 아동복지자원과 연계하여 2009년에는 75개 사업지역에서 25,954명의 아동과 34,517명의 가족

및 임산부에게 통합서비스를 지원하 다.

[그림 5-2-2] 드림스타트 서비스 제공 체계도

동 사업은 2007년 16개 시범지역을 시작으로, 2008년 32개, 2009년에는 75개 지역으로 확 운 되

었다. 양적 확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서비스 수준을 강화한 결과 매년 서비스 상아동 및 부모의

서비스에 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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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3] 연도별 아동 및 부모 만족도

또한 드림스타트 서비스를 받은 아동 4,821명(남 50.6%, 여 49.4%)을 상으로 조사한 결과(’09.6),

서비스를 지원받은 아동이 서비스를 지원받지 않은 아동에 비해 정서적으로 안정적이고, 협동ㆍ책임

감ㆍ자기통제 등 사회성이 높으며, 우울ㆍ불안ㆍ비행 등 문제행동은 적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5-2-4] 드림스타트 서비스 효과(사업 실시-미실시 지역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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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소기의 성과를 바탕으로 2010년에는 사업지역을 101개 지역까지 확 실시되었다. 드림스

타트와 같이 아동빈곤에 한 적극적이고 예방적인 복지투자의 확 는 빈곤세습의 고리를 단절하고

인적자본을 축적하여 사회통합의 실현을 기 할 수 있으며, 향후 사회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기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더욱 확 ∙발전되어 나가야 할 사업이 될 것이다. 

8. 디딤씨앗 통장(CDA)사업

최근 양극화 심화에 따른 빈곤층 증가, 가정해체 등으로 인한 취약계층 아동들의 증가가 심각한 사

회적 문제로 두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문제로 미래 성장동력인 아동들에게까지‘빈곤의 물림’

이 이어지는 것을 예방하고 저소득 아동의 자립의지 함양을 위하여 2007.4월부터 아동발달지원계좌

(Child Development Account)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아동발달지원계좌는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친근감을 갖도록 ’09.1월부터「디딤씨앗통장」이라는 국민 브랜드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디딤

씨앗통장은 도움이 필요한 시설보호∙가정위탁∙소년소녀가정∙공동생활가정∙장애인시설 아동에

게 전달이 된다. 단순히 개인 용돈이나 물품으로 주는 것이 아닌 만 18세 이후 시설을 떠나 혼자서 살

아가야할 아이들을 위해 적게나마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움을 주기 위해서 마련된

제도다. 0~17세까지 가입할 수 있고 아동이 저축한 만큼 국가가 추가로 적립(월 3만원한도)하여 저축

액이 두배가 되게 한다. 또한 디딤씨앗통장으로 모아진 저축은 학자금, 취업훈련, 주거마련 등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게 된다. 디딤씨앗통장이 기존의 기부와 다른 것은 우리가 나눔을 실천함으로서 국

가가 함께 동참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우리가 아이의 디딤씨앗통장에 매월 30,000원을 후원하면

국가에서 추가로 30,000원을 적립하여 총 60,000원이 아이들의 디딤씨앗통장에 적립되게 된다. 이는

우리가 기부한 후원금이 두 배가 되어주어 아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희망 주머니’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겠다. 현재, 월 6만원(아동 3만원, 정부매칭 3만원)을 0~17세까지 적립시 2.235만원 수령하

고 있다. 디딤씨앗통장은 단순히 자립을 위해 저축액을 늘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아이들에게 목표와

계획에 맞게 돈을 모으게 하는 경제교육 효과도 있으며, 아이들 나름 로 디딤씨앗통장으로 사회 진

출 시 어떠한 목적으로 쓰겠다는 계획을 가지게 하여 자립에 한 의지와 자신감을 키워주는 장점도

있다. 2009년말 디딤씨앗통장 가입아동은 36,469명이고, 적립금액 누계는 481억이다. 아동 1인당 월

평균 29,870원(정부매칭지원금 제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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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가정보호 및 시설보호사업

가. 시설보호 아동지원사업

아동복지법령상 아동복지시설은 아동양육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직업훈

련시설, 자립지원시설, 아동전용시설, 아동복지관, 아동종합시설 등으로 구분되는데 2009년에는 280

개소에서 17,586명이 수용보호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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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시설보호아동의 보호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초등학교 보육에서 전체 아동의 보육까

지 보육사의 2교 를 확 하는 등 시설운 비를 단계적으로 확 ∙지원하고 있으며, 지역여건이나

시설 특성에 맞게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시설 운 자의 자율성을 폭 강화하 다.

요보호아동의 경우 가정위탁, 입양 등 가정보호정책 중심으로 아동복지정책이 변화됨에 따라 아동

복지시설의 보호아동이 감소되고 있어 시설의 기능을 재정비할 필요성이 두되고 있다.

이러한 국민 욕구 변화에 부응하여 아동시설의 보호방법을 종래의 규모 집단보호의 형태에서 가

정단위의 소(小)숙사 제도나 그룹홈 형태 등 소규모 가정 보호방식으로 전환하는 등으로 기존의 제도

를 개선하고 있다. 또한 아동과 보육사를 가정으로 구성, 보호하는 형태를 취함으로써 시설아동도 일

반가정의 아동들과 마찬가지로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성장∙양육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2009년

에는 아동복지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소규모시설의 인력기준과 설비기준을 완화함으로써

소규모 아동복지시설의 설치∙운 의 활성화와 미신고시설의 양성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는 복지환경의 변화에 따라 보호양육에 치중된 아동복지시설의 기능을 상담, 일시보호, 급

식, 방과 후 교육, 각종 프로그램 운 등 지역사회 아동을 위한 기능으로 확 함으로써 시설이 지역사

회 아동복지 거점시설로 전환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아동은

18세가 되면 시설에서 퇴소해야 하지만, 학이하 재학, 직업훈련시설 등에서 교육훈련중인 자와 학

원에서 교육중인 20세 미만 및 장애∙질병 등의 이유로 연장을 요청한 자 등은 보호 목적이 달성될 때

까지 연장보호를 받을 수 있다. 퇴소연장아동에게는 취업준비 또는 취업 후 일정기간 보호를 위한 자

립지원시설(자립생활관)을 통해 주거를 제공하고 있으나 이용률이 낮아 시설환경개선 및 자립 생활관

이용기간을 24세에서 25세까지로 확 하고, 최장 5년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하 고, 또한 퇴소 및 연

장아동에 하여는 직업훈련시설에서 기술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시설 퇴소 시에

는 침구나 취사도구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일정액의 시설아동 자립정착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

폭을 점차 확 해 나갈 예정이다.

1997년도부터 시설보호아동의 사회적응 강화계획의 일환으로 군부 입소, 자연탐방 등 자립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며 전국 16개 아동자립지원센터에서는 퇴소하게 되는 연장아동을 상으로

취업지도, 직업교육, 사회생활에 한 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정부에서는 국토해양

부, 교육과학기술부와 함께 2006년도부터 구임 아파트 입주자격을 부여하고, 퇴소아동 공동생활

가정 및 전세주택을 지원하고 있으며, 학진학, 기숙사 배정우 및 학자금 지원 확 와 자립지원시

설 상담인력 증원 및 아동복지시설에 자립전담인력 배치하는 등의 퇴소아동자립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추진 중이다. 향후 지속적으로 자립지원시설, 아동자립지원센터 등의 기능을 활성화하여 시설퇴소연

장자가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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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가정보호사업

현행 아동복지법 제3조 2항에서는 아동복지의 기본이념을“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아동이 가정 내에서 건강하

고 행복하게 자라나야 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있다. 여성가족부에는 부모의 빈곤∙실직, 미혼모 출산,

실종 등으로 인해 국가의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하여 입양, 가정위탁 등 가정을 제공해 주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⑴ 국내입양

국내가정에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양육시키기 위한 국내입양 사업은 아동보호를 위한 최선의 방

법으로 인식되어 꾸준히 추진되어 왔다. 최근 들어 국내입양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으나 선진국에서와

같은 아동복지 차원의 입양문화는 아직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 

그 중요한 이유로는 혈연에 의한 가계 계승의 관습이 유지되고 있어 입양을 희망하는 가정은 아동

의 건전육성 차원 보다는 가계계승의 수단으로서 입양을 원하고 있는 경향이 많기 때문이다.

정부는 국내입양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입양가정에 한 지원을 확 해 나가고 있으며, 경제적∙

제도적 지원의 경우 장애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매월 중증 57만원, 55.1만원의 양육보조금과 연간 252

만원의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의료급여법 개정을 통해 입양아동에 해 의료급여 1종 혜택을 제

공하고 있다. 또한 13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국내입양가정에 1인당 월 10만원의 양육수당을

지원하고 있다. 단,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은“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상의 입양기관을 통

하여 입양된 아동만 해당된다. 또한 입양도 제2의 출산이라는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 공무원을 상으

로 20일간의 입양휴가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 민간기업 근로자까지 확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또한 공개입양부모의 모임인 한국입양홍보회를 통해 초∙중∙고생을 상으로 한 입양교육, 입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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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회, 입양세미나 개최 등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한 입양홍보사업과 국내입양문화 개선을 추진 중

이다. 

앞으로, 가계계승 위주의 입양보다 아동복지차원의 입양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입양에 한 홍보

및 입양가정에 한 경제적∙제도적 지원 강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며, 특히 입양은 국민

의 가치관과 접한 관계에 있으므로 입양에 한 국민인식 개선을 위한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⑵ 가정위탁 보호

가정위탁은 건전한 가정에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일시적으로 보호하는 것으로 그 동안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실시하고 있었으나, 가정위탁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위탁가정에게 양육보조

금(월 7만원이상)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위탁가정 발굴, 부모교육, 위탁아동 및 위탁 가정의 조사, 사후관리 등에 있어 시∙도를 지원하

기 위하여 2003년부터 전국에 17개소의 가정위탁지원센터를 운 하고 있으며 2004년 7월부터 중앙가

정위탁센터를 설치하여 지방의 가정위탁지원센터를 지원하고,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있

다. 2009년 말 기준 16,608명의 아동을 가정위탁으로 보호하고 있다.

그동안 가정위탁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위탁가정의 선정기준도 비교적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 으나

일부에서는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선정기준을 입양아동 선정기준에 준하여 재산이 충분하

고,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며 가정이 화목하고 위탁부모의 연령도 25세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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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을 좀 더 엄격하게 적용하 다. 또한 가정위탁의 정의와 가정위탁지원센터에 한 법적근거가 미흡

하여 가정위탁지원에 한계가 있었으나, 2005년에는 아동복지법을 개정하여 가정위탁보호의 정의, 가

정위탁지원센터의 설치근거와 업무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가정위탁활성화와 업무추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기틀을 마련하 다.

2006년부터는 가정위탁아동의 상해보험 가입을 통해 위탁아동의 예상치 못한 질병과 안전사고에

비하고, 위탁가정에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토해양부에서는 리

양육과 친인척 위탁가정에 일반주택 전세자금 및 공공임 주택 임 보증금을 지원하고 있다.

⑶ 소년∙소녀가정 아동 보호

부모의 사망, 질병 등 가정의 결함으로 생활이 어려운 18세미만의 소년∙소녀가 가족의 생계를 꾸

려가는 세 는 아래 2009년 말 현재 전국에 1,054세 , 1,596명에 이르고 있다. 정부에서는 이들을 국

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우선 책정하여 생계∙의료보호 및 교육보호를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가정생

활을 위하면서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외에도 피복비, 양급식비 및 학용품비∙교통비 등을 추가 지원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인사와의

결연을 통해 정서적인 측면에서 생활상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자립의욕을 고취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되도록 하고 있다.

소년∙소녀가정은 가까운 이웃에 거주하는 아동위원, 종교인, 지역여성지도자, 공무원 등을 후견인

으로 지정하여 고충이나 애로사항을 상시 의논하여 해결하도록 지원하고 있고 후견인, 결연기관 담당

자, 담당 공무원 등이 수시로 방문∙면담하여 각별한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 나가고 있다. 하지만 소

년∙소녀가정은 시설보호나 가정위탁에 비해 외부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보호형태이므로, 가능한

지정을 제한하고 가정위탁보호로 전환하는 추진 작업을 계속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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⑷ 공동생활가정(그룹홈) 보호

그룹홈은 아동 5�7인으로 가구를 구성하여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정서적인 안정과 사회적응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하는 보호형태로서 1997년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하 다. 2009년말 기준 정부지원 그

룹홈은 348세 로서 앞으로 그 상을 확 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에서는 그룹홈 시설장 및 보육교사에 해 인건비와 관리운 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그룹홈 생

활 아동들의 경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하여 생계비(주부식비, 피복비)를 지원하고, 퇴소 시 양

육시설 퇴소아동과 같은 액수의 자립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 

최근 소규모 가정형태의 보호체계가 요보호 아동에게 심리∙사회적으로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

한다는 인식하에 시설보호 비중을 낮추는 방안의 하나로 그룹홈에 한 지원이 강화되고 있다. 그리

하여 2004년 1월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아동복지시설종류에 공동생활가정(그룹홈)이 추가되었다. 아

울러 보건복지부는 그룹홈 평가실시 및 컨설팅 지원 등 그룹홈 운 내실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

갈 계획이다.

10. 아동 급식 지원

정부는 부모의 실직 등으로 인한 경제적 빈곤 또는 부모의 질병, 사망, 가출 등 가족기능의 결손으

로 발생하는 결식우려 아동에 해 2000년 10월부터 아동급식을 실시하여 아동 건전육성을 도모하고

있다.

아동급식은 사회복지관, 민간 및 종교단체 급식소와 연계하여 교육 및 복지프로그램과 병행하여 제

공되고 있으며, 2001년 11월부터는 국무조정실의 급식지원 확 관계부처 협의에 따라 취학아동에

해 조∙석식, 미취학아동에 해서는 조∙중∙석식을 제공하고 있다. 2005년에는 정부혁신지방분권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사업 주체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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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시작 이후 1만5천여 명의 결식 또는 결식우려 아동에 하여 급식을 실시하여 왔으나 2004년

부터 방학 중, 토∙공휴일 중식도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보건복지가족부로 이관하여 급식을 실시하게

되어 여름방학에는 3만9천명에 하여 방학 중 급식을 실시하 다. 겨울방학에는 급식지원 상을 결

식우려 아동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으로 확 하는 적극적 급식지원으로 추진방향을 전환함에

따라 학기 중 급식을 받는 학생 중 급식이 필요한 모든 아동들에게 급식을 실시하고 있으며, 2007년에

는 27만여 명의 아동을 상으로 급식이 지원되었다. 

결식아동의 누락방지를 위해 2008년에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게 급식 결정권한을 부여하여 지역

사회에서 결식을 하는 아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하 으며, ’09년에는 방학 중 급식지원 상자 조

사 및 선정 주체를 담임교사를 포함하도록 확 하여 결식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 다. 2005년 지

방이양 이후 분권교부세 제도를 도입하여 지방비로 급식을 지원하도록 하여 왔으나, 2009년 경제상황

악화로 인한 방학 중 급식지원 상자 증가로 인해(47만여 명) 2009년 및 2010년에 한해 국비가 지원되

었다.  

급식지원 상자는 연중 조사하되, 전화, 서면 및 방문조사, 교사∙통장∙이장∙반장∙이웃주민∙

자원봉사자 등을 통해 개인별로 조사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단계별로 실시하고 급식지원 상자 조

사∙선정(방문조사 또는 전화상담 등)시 아동의 심리적 상처 등 낙인(stigma) 방지에 유의하고 있다.

아동급식전달 방법은 지역실정에 따라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단체급식소 급식과 인근지역

의 일반음식점 급식을 적극 개발하도록 하 고 지역의 도시락업체를 통한 도시락배달과 지역여건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반찬, 쌀 등 주∙부식지원과 식품만 교환이 가능한 식품권 등을 지원하는 등 다양

한 급식전달방법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급식지원 상의 확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자원봉사 활성화 등 인적자

원과 종교∙시민단체 등의 급식시설을 적극 활용하는 등 지역 물적 자원의 참여가 필요하므로 이들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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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담서비스

가. 청소년상담서비스 배경

청소년은 신체적, 정서적, 인지적, 사회적 성장이 급격히 이루어지는 과도기적 발달단계에 있어 기

본적으로 불안정하고 변화무쌍한 심리적 특성을 지닌다. 주변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빈번하게 경

험하는 청소년의 심리적 고통과 문제는 방치할 경우 성인기에 악화된 형태로 나타나 개인과 사회에

파괴적 향력을 끼치게 된다. 특히 우리의 청소년들은 최근 급변하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가족갈

등, 또래와의 갈등, 학업 문제, 사회적 압력 등과 같은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들은 다양

한 정서적, 인지적, 사회적 어려움들의 발생 위험을 증가시키는데 큰 몫을 차지하고 있으며, 적절히

처하지 못할 경우 다양한 사회적 문제들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이에 한 예방과 개입 및 지역사회 중심의 청소년육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문화관광부

(당시 체육부)가 청소년상담정책의 일환으로 1990년부터 설치하기 시작한 청소년종합상담실(현 청소

년상담지원센터)은 현재 청소년기본법에 근거하여 2009년 16개 시∙도와 132개 시∙군∙구에 설치∙

운 되고 있다. 또한 1990년에 설치된 체육부 청소년종합상담실은 1993년에 청소년 화의 광장(현

한국청소년상담원)으로 법인화됨으로써 중앙지도 차원의 상담시설과 지역 중심의 상담지원을 위한

기관설치 및 운 의 기본 틀은 어느 정도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들 시∙도 청소년종합상담실과

시∙군∙구 청소년상담실, 그리고 한국청소년상담원은 청소년과 학부모 및 지도자 상의 제반 상담

서비스 제공과 각종 교육 및 연수, 학술 및 연구 활동, 각종 매체상담 서비스 제공 등 지역사회 청소년

육성을 위한 다양한 심리상담 서비스의 개발과 직∙간접 제공에 힘써왔다. 그러던 중 2005년 국가청

소년위원회 발족과 함께 청소년보호위원회 중심으로 추진된 기존의 보호 업무와 문화관광부 청소년

국을 중심으로 추진되어 온 청소년 육성 업무가 통합되어 운 되는 등 청소년 정책 환경의 일 변혁

이 단행되면서, 기존 청소년상담기관의 위상과 역할 및 조직에 있어 큰 변화가 일어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시∙도 및 시∙군∙구 청소년종합상담실은 시∙도 및 시∙군∙구 청소년상담지원센터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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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이 변경되었으며, 그 역할에도 변화가 일어났다.

최근 급속한 문화적 변동, 전통적 가치관과 가정기능의 붕괴 등 사회∙문화적인 변화로 인해 청소

년들이 경험하는 고통은 심화되었으나 이를 예방하고 개입할 수 있는 가정과 학교 등의 1차적 사회안

전망 기능은 오히려 약화되었고, 이로 인해 학업중단, 가출, 약물남용 등의 문제를 가진 위기청소년들

이 급증하는 추세에 있다. 여성가족부는 이러한 위기청소년의 문제에 처하기 위하여 기존의 청소년

상담 활동에 위기청소년을 위한 지원활동을 강화하 으며, 지역 청소년상담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지

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를 구축하여 위기청소년에 한 상담∙지원활동을 전개하고 있

다. 청소년상담 활동은 시 적 변화에 따른 청소년의 문제를 파악하고 이에 적극 개입하기 위해서 기

존 활동을 새롭게 변화시키고 있으며 청소년 문제해결 및 예방에 있어 가장 효과적인 상담기법을 개

발하여 이를 제공하고 있다.

나. 한국청소년상담원의 교육 연수 및 상담 실적

한국청소년상담원은 6회째를 맞은 청소년상담사 국가자격제도를 통해 많은 청소년상담 전문인력

을 배출하 다. 또한 청소년상담사를 상으로 전문 역별 보수교육을 통해 실제 청소년상담업무에

서 요구되는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일선에서 청소년상담사의 전문성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성과를 나타냈다. 그 밖에 지속적인 또래상담지도자 양성교육과 활

성화 회를 개최하여 또래상담자 네트워크의 안정적 운 을 꾀하 으며, 품성계발 및 부모교육 프로

그램의 전국적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자료 및 지침서를 개발함으로써 질적으로 향상된 프로그램이 운

될 수 있도록 지원하 다. 이 외에도 청소년동반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고품질의 직무연수를 지

원함으로써 청소년동반자가 지역사회 내에서 위기상태에 놓인 청소년들에게 좀 더 질 높은 맞춤형 서

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 마련 등 많은 성과를 나타내었다. 

한국청소년상담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전문상담사업은 전문상담의 시범적 운 을 통해 청소년의 다

양하고 복합적인 문제해결에 한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으며, 정보화 시 에 발맞추어 청소년들이 인

터넷을 통해 손쉽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사이버상담센터를 지속적으로 운 하고 있다. 

청소년상담∙지원체계 활성화사업에서는 청소년상담 중추기관으로서 지속적인 시∙도 및 시∙

군∙구 청소년(상담)지원센터 및 상담기관 관계자 회의를 통해 상담기관의 발전방향을 논의하고, 상

담기관들 간의 유기적 협력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CYS-Net 지원사업에서는 위기청소년에 한 능동적 지원을 위해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

Net)운 지역을 직접 방문하여 컨설팅 및 관련 교육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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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한국청소년상담원의 상담 이용건수를 살펴보면, 전체 이용건수는 16,631,617건으로 나타

났다. 면상담의 총 건수는 6,796건이었으며, 매체상담은 총 16,624,821건이었다. 문제 유형별로 살

펴보면, 인관계문제가 24.8%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학업 및 진로문제가 15.9%, 가족

15.6%와 정신건강 7.7% 순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개인상담은 인관계가 37.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뒤이어 가족이

18.9%, 학업 및 진로가 17.9%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전화 상담은 기타를 제외하고 성문제가 13.1%

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비행 11.5%, 가족문제 11.2% 순이었다. 또한 사이버상담의 게시판

상담에서는 인관계문제가 31.0%로 가장 높은 빈도를 차지하 으며, 학업 및 진로문제 13.8%, 가족

문제가 9.9% 순으로 나타났고, 채팅 상담에서도 역시 인관계문제가 31.0%로 가장 높은 빈도를 보

으며, 학업 및 진로문제 13.8%, 가족문제가 9.9%로 나타나 사이버상담에서는 게시판상담과 채팅상담

이 비슷한 양상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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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시∙도별 청소년 상담지원센터의 현황과 실적

(1) 시∙도 청소년상담지원센터 현황

시∙도 청소년상담지원센터는 청소년기본법 제42조와 시행령 제33조에 의거하여 설치∙운 되고

있으며, 시∙도의 청소년상담 및 긴급구조 등의 중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 시∙도 청소년상담지원

센터는 광역자치단체의 청소년상담전문기관으로서 지역의 시∙군∙구 청소년지원센터와 연계하여

helpcall 청소년전화1388운 ,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운 , 찾아가는 상담전문가인

청소년동반자 운 , 긴급구조 및 일시보호사업, 아웃리치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심리상담 및 놀이

치료, 또래상담사업, 학부모상담자원봉사회 운 , 위기청소년 자활지원 사업, 청소년상담관련 심리교

육, 지도자 양성, 연구사업, 학부모의 청소년 문제에 한 정보제공과 자문 등을 실시하고 있다. 

시∙도 청소년상담지원센터는 1990년에 구, 광주에 최초로 청소년종합상담실이라는 명칭으로

설립되었으며, 1991년도에 부산, 전, 청주, 1992년도에 인천, 전북(전주), 1993년도에 경기(수원), 강

원(춘천), 경남(창원), 1994년도에 충남(천안), 전남(순천), 경북(안동), 1995년도에는 제주(제주), 1997

년도에 서울(중구), 1999년 울산에 설치되었으며, 2006년 시∙도 청소년상담지원센터로 명칭을 바꾸

었다.

시∙도 청소년상담지원센터의 운 방식을 살펴보면, 시∙도에서 직접 운 하는 곳은 충북(청주) 1

개소이며, 시∙도에서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운 되는 곳은 구, 충남(천안), 전남(무안), 경북(안동),

경남(창원) 등 5개소이고, 청소년유관단체에서 위탁 운 되는 곳은 서울, 부산, 인천, 광주, 전, 울

산, 경기(수원), 강원도(춘천), 전북(전주), 제주 등 10개소이다.

(2) 시∙군∙구 청소년지원센터 현황

시∙군∙구 청소년지원센터는 청소년기본법 제42조와 시행령 제33조에 의거하여 생활권 중심의 실

질적인 청소년상담체제를 구축하고자 132개 기초자치단체에 설치∙운 하고 있다.

시∙군∙구 청소년지원센터는 부분 시∙도 및 시∙군∙구의 지방비로 운 재원을 지원받고 있

다. 청소년지원센터의 운 방식을 살펴보면, 132개소 중 59개소(45%)가 시∙군∙구에서 직접 운 을

하고 있으며, 나머지 73개소(55%)는 청소년유관단체에서 위탁운 하고 있다. 지역별 시∙도 및 시∙

군∙구 청소년(상담)지원센터의 기초자치단체수 비 설치비율은 전국 60% 수준으로 나타났다. 시∙

군∙구 청소년지원센터는 지역 내 청소년들에게 물리적으로 접근이 용이하고, 문화적으로 적합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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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서비스를 효율적이고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적극적으로 찾아가는 상담과 지

역사회 내 전문 인력 활용 등의 통합적이고 문제 역별 전문화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3) 전국 시∙도 및 시∙군∙구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상담활동

2009년 전국 시∙도 및 시∙군∙구 청소년상담지원센터의 연간상담건수는 4,071,477건으로 지난해

이용건수(4,008,603건)보다 1.6% 증가하 다. 성별로는 여자 2,144,866건(52.7%), 남자 1,926,611건

(47.3%)으로 남자이용자보다 여자이용자가 많았다. 

[그림 5-3-1] 2009년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이용자 성별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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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2009년 상담서비스 유형별 이용추세를 살펴보면, 개인상담 11.7%(476,809), 집단상담

36.0%(1,464,387), 전화상담 11.3%(460,913), 심리검사 6.9%(279,700명), 사이버상담 0.7%(27,913명),

사업수행프로그램 0.5%(18,578), 지원서비스 32.6%(1,328,580), 기타 상담 0.4%(14,597)로 집단상담

이용자가 가장 많았다. 이는 집단상담의 특성상 동시에 많은 인원을 수용하고 여러 회기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림 5-3-2]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상담서비스별 이용자

청소년과 성인이용자를 비교하면 청소년이 76.8%(3,126,842명), 성인이 23.2% (944,635명) 다. 세

부적으로 살펴보면, 청소년 이용자 중 초등학생이 23.9% (971,933명), 중학생 27.1%(1,102,538), 고등

학생 19.7%(801,411명), 학생 1.6%(67,062명), 근로청소년 0.5%(18,487명), 무직청소년

3.8%(156,351명)로 중학생 이용자가 가장 많았다. 성인 이용자는 학부모가 11.2%(456,046명)로 가장

많았으며, 청소년지도자가 7.7%(313,458명), 일반 성인이 4.3%(175,131명)이었다.

자료 : 한국청소년 상담원(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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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이용자의 문제유형별 상담실적을 볼 때 학업 및 진로 문제가

20.0%(681,398명)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인관계 15.6%(529,874명), 일탈 및 비행

12.5%(425,959명), 컴퓨터 및 인터넷 사용 11.2%(381,085명)로 나타나 작년에 비해 학업 및 진로 문제

에서 어려움을 호호하는 청소년들이 증가하 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인관계, 일탈 및 비행에 관련

해서도 청소년들이 지속적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컴퓨터 인터넷 사용에 한 문

제가 크게 증가하 다. 

청소년이 겪는 학업 및 진로의 세부유형 빈도를 살펴보면, 진로정보탐색 43.0%, 학업흥미/학업동기

부족 14.3%, 학교생활부적응 11.4%, 진로의식부족 6.6%, 등교거부 5.8%, 학습능력부족, 5.5%, 진로변

경 및 전환 2,0%, 시험불안/학업스트레스 1.8% 순이었다. 인관계 문제를 호소하는 청소년의 경우,

또래와의관계에서 겪는 어려움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친구관계 고민이 63.0%로 가장 많았고, 따돌림

및 왕따 17.0%, 이성교제 2.0%, 어른과의 관계 2.0%, 교사와의 관계 1.5% 순이었다. 일탈 및 비행문제

의 세부유형 빈도를 살펴보면, 학교폭력 36.0%, 가출 18.9%, 금품갈취/절도/도벽 16.8%, 비행친구와

어울림 8.5%, 음주/흡연/약물오남용 5.3%, 늦은 귀가/잦은 외박 3.4%, 학교외의 폭력 2.5% 순이었다.

그밖에 컴퓨터/인터넷 사용문제에서는 인터넷 게임과다문제가 56.5%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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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지속적인 이혼율 상승 및 경기침체로 인한 가장의 실직 등으로 가정해체가 증가하고 있으며, 전통

적 가족 기능 약화에 따라 경제적∙심리적으로 위기 상황에 처해있는 청소년의 수가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위기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한 청소년 서비스 제공 기관은 지역별로 인프라의 편차가 있거나 상

호협력체계가 부재하여 상자 조기발견과 통합적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이에 개별화

된 지역사회 청소년 지원서비스를 통합∙연계하여 학업중단, 가출, 인터넷 중독 등 위기청소년에

한 상담∙보호∙의료∙자립 등 맞춤형 서비스를 One-Stop으로 제공하기 위해‘지역사회 청소년통합

지원체계(CYS-Net, Community Youth Safety-Net)’를 구축∙운 하고 있다. 

[그림 5-3-3]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서비스 체제

CYS-Net 사업은 지역사회 청소년 관련 기관 간의 네트워킹을 통한 통합지원체계 구축과 위기청소

년에 한 전화상담, 구조, 보호, 치료, 자립, 학습 등 서비스 제공을 통해 위기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삶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다. CYS-Net 사업은 2009년 전국 16개 시∙도 및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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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시∙군∙구의 청소년(상담)지원센터를 중심으로 98,020명의 위기청소년에게 715,589회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연계하 으며, 2013년까지 전국 244개 지역(시∙도 16개, 시∙군∙구 228개)에 확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더불어, CYS-Net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 연계망의 범위를 민간사

회로 확 하여 가출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pc방, 노래방, 찜질방 등의 업소를 주축으로 위기청소년

의 발견, 긴급구조 및 보호서비스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1388청소년지원단(구, 1388서포터즈)을 구성

하여 운 하고 있다. 1388청소년지원단은 민간사회안전망의 역할을 담당하며 CYS-Net의 민∙관협력

체계를 만들어 나가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CYS-Net 서비스 이용 실인원은 전년도 비 21% 상승한 98,020명이고 남자가 48,8%(47,825명)이며,

여자가 51.2%(50,195명)으로 남자 보다 여자 청소년이 많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CYS-Net을 통해 청소년에게 지원된 서비스를 살펴보면, 전체 715,589건으로 전년도 비 64.8% 상

승하 다. 서비스 유형별로 살펴보면, 상담 및 정서적 지원이 70.5%로 가장 많이 지원된 서비스로 나

타났고, 기초생활 및 경제적 지원이 15.3%, 사회적 보호지원이 6.1%, 여가 및 문화 활동지원이 4.2%,

교육 및 학업지원이 2.5%, 의료지원이, 0.8%, 자활지원이 0.5%, 법률자문 및 권리구제지원이 0.2% 순

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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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Help Call 청소년전화 1388

2005년 4월 27일 국가청소년위원회 출범과 동시에 청소년 긴급전화 1388, 가출청소년 상담전화

1588-0924, 한국청소년상담원의 상담전화 및 청소년(상담)지원센터의 상담전화 등을 1388로 통합

(2005년 9월 1일)하여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CYS-Net)의 관문으로 운 하고 있다. 『Help Call 청

소년전화 1388』은 청소년은 물론, 학부모, 교사 등 일반국민 누구나 청소년을 위하여 이용하는 전화로

서 청소년 상담, 긴급구조, 자원봉사 및 수련활동 정보제공, 인터넷 중독치료 등 청소년관련 모든 문제

에 해 365일 24시간 원스톱(One-Stop)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1388 전화 일평균 이용 수는 2005년 9월 통합 이후 하루 178건에 불과하던 것이 2006년도 270건,

2007년도 666건, 2008년 969건, 2009년 1,164건 으로 증가하 으며, 2010년 기준 16개 시∙도 청소년

상담지원센터와 150개 시∙군∙구 청소년지원센터 등 전국 166개 센터에서 Help Call 청소년전화

1388을 운 하고 있다.

한편, 청소년전화 1388 인지도 향상을 위하여 청소년 눈높이에 맞는 싸이월드 미니홈피 등의 인터

넷 홍보, PC방 협회 등 관련기업과의 협약체결을 통한 홍보, 한국교총, SKT 등 단체나 일반기업과 연

계로 사회공헌 차원의 청소년전화 1388 홍보를 하고 있으며, 특히 TV, 라디오, 신문매체, 지하철, 전광

판, 홍보탑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도 국민 홍보활동을 전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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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4] Help Call 청소년전화 1388 월별 실적 추이

4. 청소년 동반자(YC) 프로그램

위기 청소년은 자신감의 약화와 사회적 도움에 한 냉소적인 태도로 인해 자발적으로 상담이나 공

공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꺼리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자격과 경험을 갖춘 청소년상담전문가

가 상담 및 심리, 정서적 지지 등을 통해 위기 청소년들과 지속적인 관계를 형성하여 청소년의 건강하

고 성공적인 삶을 지원하는 상담 프로그램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2005년 후반, 국가청소년위

원회는 위기 청소년의 입장을 이해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현장중심 지역사회 자원개발 및 연계에 힘쓰

고 유기적인 관계형성을 바탕으로 청소년들의 삶을 지원할 수 있는 청소년동반자(Youth Companion)

프로그램을 시범적으로 도입하게 되었다. 이 프로그램에서 청소년동반자들은 위기 청소년에게 각종

상담, 심리∙정서적 지지, 자활 지원, 학습∙진로 지도, 문화체험 등을 제공하게 된다. 

2005년도에 4개시도(서울∙경기∙광주∙경남)시범운 시 청소년동반자 223명이 활동하던 것을

2008년도에는 16개 시∙도 운 및 청소년동반자 470명으로 확 하 다.

2009년도에는 추경예산을 통해, 800명의 동반자가 추가 선발되어 시도 및 시군구 센터에서 약

1,270명의 청소년동반자 지원을 통해, 보다 많은 위기청소년이 필요한 도움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

도록 하 다. 이 덕분에 CYS-Net, 청소년지도자, 일반 개인 등의 프로그램 신청이 더욱 활발해질 수 있

었고, 보다 많은 위기청소년들이 개인특성과 필요에 따른 수준 높은 상담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효율성과 만족도는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자료 : 한국청소년상담원(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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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위기청소년 자립지원 프로그램『두드림존』사업

가. 추진배경

가출, 학업중단, 학교부적응, 보호시설, 다문화 청소년 등 심리불안∙ 학업준비 ∙직업준비∙ 자립

정보 부족 등 성인기로의 원활한 발달과정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청소년은 자립준비가 어려운 실

정이다. 2007년부터 사업운 이 되고 있는 취약계층청소년(Disadvantaged Class Youth) 자립지원사업

은 지역사회통합지원체계인 CYS-Net 사업과 연계하여 한국청소년상담원과 전국 청소년상담지원센

터 및 자립지원 유관기관 중심의 보호시설, 자립지원 연계자원 구축 등을 추진해 왔다. 이러한 실무경

험을 바탕으로 취약계층청소년의 특성에 맞는 수준을 규정하고, 스스로의 성취 및 자립동기를 증진하

여 이에 한 다양한 자립준비를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맞춤형 프로그램과 교구재를

개발하여‘꿈을 가지고, 미래를 문을 두드린다’의 의미인 전국의 두드림존(Do Dream Zone)을 중심

으로 자립지원사업을 추진하 다.

나. 두드림존 사업의 특징

취약계층청소년은 가정, 학교, 사회로부터의 정서적 소외 및 좌절로 인한 낮은 자존감과 사회적 기

술 부족, 부적응으로 인한 진학과 취업 포기 등으로 사회에서 중도탈락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

서 기존에 운 되어 오던 일반 청소년 상의 자립지원 사업과 별도로 취약계층청소년을 상으로 하

는 특성화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 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2007년도부터 한국청

소년상담원이 주관하여 프로그램 개발, 두드림존 설치, 실무자 전문성 강화교육 등의 지원을 추진하

다. 두드림존(Do Dream Zone) 사업은 청소년 복지 및 상담, 안교육, 직업교육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TF운 을 통해 개발되었고, 2008년 제1차 개정을 통해 모집 및 접수의 사전단계부터 교육 프

로그램∙체험교육∙사회진출지원 단계, 사회진출(자립) 단계, 사후관리 단계까지 총 4단계로 구성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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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5] 취약계층청소년 자립지원사업 운 구조

2007년부터 12개소로 시작된 두드림존은 2010년에는 30개소가 운 되고 있으며, ‘미래의 꿈과 희

망을 갖자’는 컨셉으로 교육장을 구성하여 간접적인 직장체험 및 자립동기화를 가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 고, 게임과 동 상 등의 다양한 교구재의 활용과 직업현장, 경제 체험기회 제공 등 취약계층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춘 교육(Edu-Work)을 통해 참가자의 동기를 증진시키는 것이다. 또한 기존 지

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와의 연계를 통해 상담과 교육, 체험제공, 청소년 동반자와 전문

멘토의 지속적 사후관리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지원하는 일련의 과정(Process) 중심의 프로그램이다.

두드림존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자립지원에 필요한 일상생활기술과 자기관리, 동기화 등의 교육적 서

비스와 함께 상담과 인성프로그램, 동반자 등을 통한 정서적 후원과 정보제공 및 관계기관 연계지원

등이 포함되었다.

[그림 5-3-6] 두드림존 상설시범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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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위기청소년 자립지원사업의 토 마련

이전의 청소년의 자립지원사업은 부분 아동양육시설에 생활하고 있는 청소년을 중심으로 실시되

었다. 또한, 청소년기의 발달과정상 진로프로그램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일반 청소년을 중심으로 운

되거나, 단편화된 교육 위주로 진행되어 효과적인 사후관리가 어려웠다. 두드림존 사업은 이러한 한

계를 극복하기 위해 위기청소년 맞춤형 토털지원사업의 취지 아래 시행되었다. 2007년부터 2009년까

지 전국의 13,000여명의 청소년들에게 두드림존 프로그램을 제공하 고, 1,200명의 청소년들이 사회

진출(자립)과정 단계로 접어들 수 있도록 지원하 다. 또한, 2010년에는 10,000명의 청소년들에게 두

드림존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그 외에도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쉼터, 자립생활관 등 자립지원

기관과의 연계활성화, 직업체험∙학습지원∙문화체험 등의 자립지원자원 연계로, 자립준비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취약계층청소년의 자립지원을 종합적,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토 가 마련되고,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최종단계인 자립지원을 통해 취약계층청소년의 역

량강화와 복지수준 향상이라는 정책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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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소년의 체격과 체력

2009년 우리나라 아동청소년(만6~17세)의 체격검사 결과, 17세의 평균 신장은 남자 173.8cm, 여자

161.1cm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장에 있어서 11세까지는 남녀의 차이가 거의 없으나, 12세부터는 남녀

의 차이가 관찰되었다. 17세의 신장을 10년 전 1999년과 비교해 보면, 남학생의 경우는 1.1cm, 여학생

의 경우는 0.5cm 증가하 다. 또한 1995년부터 1998년까지는 13세부터 성차가 관찰된 것에 비해 2009

년에는 12세부터 성차가 관찰된 것을 보면, 아동청소년의 2차 성장이 빨라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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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교육과학기술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각 년도.

체중은 17세 남자의 경우 평균 68.1kg, 여자의 경우 56.0kg이었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남자는

3.5kg, 여자는 1.5kg 증가하 다. 남자의 경우는 체중이 조금 증가하 고, 여자의 체중 증가는 신장 증

가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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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교육과학기술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각 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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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의 신체능력검사 2009년의 결과를 2000년의 결과와 비교해 보면, 50m달리기, 오래

달리기 및 걷기, 제자리멀리뛰기, 팔굽혀펴기, 윗몸일으키기, 앉아윗몸앞으로굽히기의 모든 종목에서

2009년 기록이 저조해 아동청소년들의 기본 체력이 과거에 비해 저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남자의 50m 달리기, 팔굽혀 펴기를 제외한 항목, 그리고 여자의 모든 항목에서는 고등학교 3학년에

서 기록이 저하되는데 이러한 결과는 입시준비에 따른 학업 증가로 신체활동이 감소되었기 때문으로

평가된다.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각 년도.

주 : 초등학교 1,000m, 중∙고 여자 1,200m, 중∙고 남자 1,600m.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각 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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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교육과학기술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각 년도.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각 년도.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각 년도.



2. 청소년의 양과 비만

아동청소년의 연령층별로 권장량 섭취기준에 한 평균 섭취비율을 비교하면 <표 5-4-9>와 같다.

부분의 양소에 해 모든 연령층에서 권장량에 근접한 양을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칼슘은

12~18세의 경우 권장수준의 약50% 미만을 섭취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에 나트륨은 모든 연령

층에서 섭취비율이 높고,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충분섭취량의 2배, 3배로 섭취량이 증가해 이에 한

관리와 교육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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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교육과학기술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각 년도.

양섭취기준 : 한국인 양섭취기준(한국 양학회, 2005); 에너지, 필요추정량; 나트륨, 칼륨, 충분섭취량; 기타, 권장섭취량

자료 :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2008 국민건강통계 -국민건강 양조사 제4기 2차년도(2008)-」,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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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4-10>은 양소별 양섭취기준 미만을 섭취한 상자 비율을 연령층별로 비교한 결과이다.

양소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 으며 칼슘은 모든 연령층에서 40% 이상이 평균필요량에 미치지 못하

는 섭취수준을 보여 전반적으로 섭취상태가 불량한 양소로 파악되었다. 특히 12~18세 연령층에서

부분의 양소를 부족하게 섭취하는 상자 비율이 매우 높았다.

양소 섭취부족 상자는 12~18세에 23.5%, 19~29세에 21.7%로 이들 연령층에 한 관리가 필요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에너지/지방 섭취과잉은 19~29세 연령층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4장 청소년의 건강과 안전�165

양섭취기준 : 한국인 양섭취기준(한국 양학회, 2005); 에너지, 필요추정량의 75%; 지방, 지방에너지적정비율의 하한선; 그 외 양소, 

평균필요량

자료 :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2008 국민건강통계 -국민건강 양조사 제4기 2차년도(2008)-」, 2009.

1) 양소 섭취부족 : 에너지 섭취량이 필요추정량의 75% 미만이면서 칼슘, 철, 비타민A, 리보플라빈의 섭취량이 평균필요량 미만인 상자

2) 에너지/지방 섭취과잉 : 에너지 섭취량이 필요추정량의 125% 이상이면서 지방 섭취량이 적정 에너지 섭취비율을 초과한 상자

자료 :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2008 국민건강통계 -국민건강 양조사 제4기 2차년도(2008)-」, 2009.



조사 직전 2일간의 끼니별 결식비율을 살펴보면 아침 결식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9~29세의 아침 결식률이 46.0%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12~18세의 아침 결식율은 26.0%로 높

았다.

청소년의 비만율은 2009년 8.2%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남학생의 비만율은 11.5%, 여학생의 비

만율은 4.4%로 남학생의 비만율은 여학생의 2배 이상이었다.

[그림 5-4-1] 청소년의 비만율(중1~고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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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2008 국민건강통계 -국민건강 양조사 제4기 2차년도(2008)-」, 2009.

주 : 2005년 조사 상은 중1~고2까지이며, 2006년부터 고3학생을 포함하 음.

자료 :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교육과학기술부,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통계』, 각 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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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소년의 음주와 흡연

2009년 청소년의 평생 흡연 경험률은 남자 34.2%, 여자 19.7%, 현재 흡연율은 남자 17.4%, 여자

7.6%로, 평생 흡연 경험률과 현재 흡연율 모두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았다. 

처음 흡연 경험 연령 및 매일 흡연 시작 연령에는 성차가 별로 없었으나, 중학교 입학 전 흡연 경험

률은 남자 13.1%, 여자 13.1%로 같았다. 즉 여학생은 남학생보다 흡연 경험률이나 흡연율은 낮으나,

흡연하는 학생의 경우에는 남학생들과 같은 연령 에 흡연을 첫 경험하고 매일 흡연하게 되는 연령도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교 입학 전 흡연 경험률은 2007년 11.4%, 2008년 11.2%로 소폭 감소하 다가 2009년 13.1%로

다시 상승하 다. 처음 흡연 경험 연령은 2007년 12.9세, 2008년 13.0세, 2009년 13.1세로 조금씩 늦추

어지고 있다. 매일 흡연하기 시작하는 연령은 2007년 이후 3년간 14.3세로 조사되어 매일 흡연 시작

연령에는 연도별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07년부터 조사된 간접흡연 노출률은 2009

년에도 41.2%로 매우 높아 성인과 청소년을 상으로 한 간접흡연 방지 교육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청소년의 평생 음주 경험률은 남자 57.8%, 여자 54.1%, 현재 음주율은 남자 23.7%, 여자 18.2%로, 남

녀 간에 큰 차이는 없었다. 

처음 음주 경험 연령도 남자 13.1세, 여자 13.4세로 성차가 크지는 않았다. 중학교 입학 전 음주 경

험률은 2009년 16.6%로 조사되어 10명 중 2명에 가까운 청소년이 초등학교 시기에 첫 음주를 경험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초등학생 상의 음주예방 교육을 강화하여야 할 필요성을 시사하는 결과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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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2] 학년별 평생 흡연 경험률

자료 :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교육과학기술부,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통계』, 각 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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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교육과학기술부,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통계』, 각 년도

[그림 5-4-3] 학년별 현재 흡연율



170�제5부 청소년 복지

[그림 5-4-4] 학년별 평생 음주 경험률

자료 :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교육과학기술부,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통계』, 각 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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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교육과학기술부,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통계』, 각 년도

[그림 5-4-5] 학년별 현재 음주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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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청소년의 정신건강

평상시 스트레스를‘ 단히 많이’또는‘많이’느끼는 편인 청소년의 비율은 남자 37.3%, 여자

50.0%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았으며 학년이 올라갈수록 스트레스 인지율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

고 있다.

조사 전 일년 동안 2주 내내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슬프거나 절망감을 느낀 적이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의 비율은 남자 32.1%, 여자 43.5%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았으며, 학년이 올라갈수

록 우울감 경험률이 증가하여 고3 여학생의 우울감 경험률은 50%를 넘었다. 

자살 생각율은 남자 15.2%, 여자 23.5%, 자살 시도율은 남자 3.3%, 여자 6.0%로 여학생의 정신건강

이 남학생보다 더 좋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주 내내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우울감을 청소년의 40% 정도가 여전히 경험하고 있다는

조사결과는 청소년 정신건강이 위험수위에 있음을 시사한다.

[그림 5-4-6] 학년별 스트레스 인지율

자료 :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교육과학기술부,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통계』, 각 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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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7] 학년별 우울감 경험률

자료 :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교육과학기술부,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통계』, 각 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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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8] 학년별 자살 생각율

자료 :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교육과학기술부,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통계』, 각 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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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9] 학년별 자살 시도율

자료 :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교육과학기술부,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통계』, 각 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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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청소년의 건강 책

가. 학생건강증진 책

교육인적자원부는 2007년 9월에 학생건강증진 책을 발표하 다. 2011년까지 5년간 시행할 학교

보건∙급식분야 11개 추진과제, 학교 체육 분야 6개 추진과제는 다음과 같다. 

교육부는 시∙도 교육청에 학생건강증진 책을 시달하고, 매년 말 이행상황을 점검 평가한다. 학생

건강증진 책에서는 2006년 3월에 국가청소년위원회가 권고한 바와 같이 초∙중∙고등학교 매점이

나 자판기에서 탄산음료를 판매하지 않도록 하 다. 또한 학교 급식에 포함된 양성분의 정확한 양

이 표시하고, 2010년에는 학교건강환경평가제를 도입하여 교실내 공기질, 식수, 소음, 새학교증후군

등 학교환경을 평가하며, 점심식사 후 이닦기와 1일 8회 30초 손씻기 운동을 학교에서 전개하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2011년까지 학생 비만율을 15%로, 흡연률을 5%로, 음주율을 7%로 줄이는 목표를 설정

하고 있다.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 「학생 건강증진 책 - 학교 보건∙급식 분야-」, 2007.

교육인적자원부, 「학생 건강증진 책 - 학교 체육 분야-」,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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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Health Plan 2010은 국민건강증진법에 의거하여 지난 2002년에 수립되었으

며, 2005년에 1차 수정되었다. 수정된 종합계획에 따르면 국민건강증진사업은 건강생활실천의 확산,

예방중심의 건강 및 질병 관리, 인구집단별 건강관리, 건강환경 조성의 4개 중점분야로 나뉘어져 있

고, 4개 분야에 총 24개의 중점과제를 선정하여 각 중점과제별로 목적, 목표와 세부추진계획을 마련하

다. 24개의 중점과제에 108개의 세부추진사업과 169개의 목표를 결정하여 추진 중이다. 169개 목표

중 청소년을 상으로 하는 목표는 <표 5-4-1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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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어린이먹거리안전종합 책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007년 2월, 어린이 먹거리 안전을 위한 비전, 목표, 5 전략 및 10 핵심과

제를 골자로 하는 어린이먹거리안전종합 책을 발표하 다. 식약청은 2010년까지 건강저해 식품의

유통∙판매 근절, 어린이 기호식품의 안전성 확보, 단체급식의 위생 및 품질 개선, 올바른 식품 선택권

보장, 안전관리 제도적 기반 구축 등 5개 분야별로 10개 핵심과제들을 추진 중에 있다.

자료 :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Health Plan 2010」, 200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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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10] 어린이먹거리안전종합 책 목표 및 추진과제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청, 『어린이 먹거리 안전 종합 책』,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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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에 발생한 아동학 사례 5,685건 가운데 중복학 2,238건(39.4%)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 고, 다음으로는 방임 2,025건(35.6%), 정서학 778건(13.7%), 신

체학 338건(5.9%), 성학 274건(4.8%), 유기 32건(0.6%)의 순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아동학 건수(2005~2009년)

2009년 한 해 동안 경찰은 청소년보호법 위반사범 총 8,567명을 단속하여 4명을 구

속하고 7,576명의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단속 결과, 청소년에게 술, 담배 등의 유해약물

등을 판매한 경우가 6,230명(72.7%)으로 가장 많았다. 

청소년보호법 위반사범 단속실적(2009년)

자료 : 보건복지부, 「전국아동학 현황보고서」각년도

자료 : 경찰청(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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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교폭력 책

가. 학교 폭력 피해

학교폭력이라 함은 학교내외에서 학생 간에 발생한 폭행, 협박,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

란∙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청소년 유해환경접촉종합실태조사」(2009년) 결과에 따르면, 학교폭력 경험 비율은 일반청소년

(7.0%)에 비해 위기청소년(10.6%)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최초 폭력 피해 연령의 경우 일반청소년

과 위기청소년 모두 2008년도에 비해 소폭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일반청소년은 13.0세, 위기청소년

은 13.5세). 

최근 1년간 폭력 피해 경험의 경우, 일반 청소년 중에서 남학생(7.9%)이 여학생(5.4%)보다 다소 높

게 나타났으며, 중1(11.2%)부터 고3(3.0%)까지 학년이 높아질수록 최근 일 년 간 학교 폭력 피해 경험

이 낮아지고 있다. 위기청소년의 경우 쉼터청소년의 피해 경험률이 13.3%로 소년원청소년(7.4%)과 보

호관찰소 청소년(6.1%)보다 상 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 청소년폭력예방 책

청소년기본법 제49조, 제50조, 제52조, 복지지원법 제15조~18조를 사업근거로 하여 여성가족부에

서는 청소년 비행∙폭력 예방 및 교육적 선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의 목적은 첫째, 폭력 피

해 청소년∙가족을 상으로 치유∙회복 프로그램 실시하는 것이고 둘째, 비행을 할 우려가 있는 청

소년과 비행∙범죄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의 비행 및 재범을 예방∙방지하고 학교∙사회로의 안정적인

복귀를 지원하는 것이다. 

청소년비행∙폭력 예방은 현재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2008년 2억 6천 2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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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2억 2백만원이 투입되었으며, 폭력예방전문가 양성교육을 받은 인원은 2008년 216명, 2009년

232명이다. 학교폭력 피해자∙가족 치유 및 회복 프로그램 운 의 경우 2008년 172명, 2009년 75명이

참여하 다. 2010년부터는 신규사업으로 청소년 폭력예방 교육자료집 제작∙배포와 또래상담자 양성

을 위한 지도자 교육을 실시하 다. 

교육적 선도의 경우, 2005년 교육부 주관하에 9개부처 합동 범정부 종합기본계획이 수립되었으며

2008년 지역 청소년상담지원센터에서 시범사업이 실시되었다. 연도별 투입 예산은 국고의 경우 2008

년 1억 5천, 2009년 1억, 2010년 1억이 투입되었다.(국조보조금 50%, 지자체보조금 50%). 예방적 보호

지원에 참여한 인원수는 2008년 613명, 2009년 149명, 2010년 119명이며 회복적 보호지원에 참여한

인원수는 2008년 450명, 2009년 364명, 2010년 118명이다. 교육적 선도는 2010년 현재 8개 광역시∙도

(서울, 부산, 구, 광주, 전, 경기, 전북, 전남)에서 총 236명을 목표로 추진중이다. 

2. 아동학 책 및 학 피해아동 보호지원

국가적 차원에서 아동학 를 예방하고 학 받는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제반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시작한 것은 2000년 아동복지법을 개정하면서부터이다. 아동복지법은 1961년 아동복리법으로 제정

된 후 20년 동안 별다른 변화 없이 존속되어오다가 1981년 아동복지법으로 전면 개정되었다.

이후 1991년 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함으로써 아동권리의 4 원칙인“무차별의 원칙, 아동 최선의 이

익 원칙, 아동의 생존∙보호∙발달의 원칙, 아동참여의 원칙”을 준수해야 할 국제법상의 의무를 지게

되었다. 또한 아동권리협약에 한 국가보고서 제출 이후 아동보호체계를 강화하라는 UN의 권고를

받았으며, 1996년 OECD가입 시“아동의 안전을 위한 조화롭고 체계화된 안전수단을 강구”하라는 권

고를 받는 등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아동보호체계 확립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2000년 전면 개정된

아동복지법은 11개의 아동학 관련조항을 신설하여 아동학 의 개념정의에서부터 신고의무, 긴급전

화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 학 피해아동에 한 보호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의 기반이 되었다.

가. 아동학 관련 현황

아동학 의 유형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신체학 , 정서학 , 성학 , 유기, 방임 등 여

러 유형의 학 가 동시에 가해지는 중복학 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방임과 정서학 가 높게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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났다. 학 행위자의 80%이상이 부모로 나타났는데, 이는 아동에 한 양육 태도 및 올바른 자녀 양육

방법을 모르는데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 아동학 에 사례유형

아동복지법 제2조에서는 아동학 를“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

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

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으로 정의하고 있다. 아동복지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신체학 , 정서학

, 성학 , 유기, 방임과 여러 유형의 학 가 동시에 가해지는 중복학 를 별도의 항목으로 분류하여

사례유형을 분석한 결과, 2009년 한 해 동안 학 피해로 인해 보호된 아동의 보호건수는 5,685건이며,

이 가운데 여러 가지 학 가 중복된 중복학 가 2,238건(39.4%)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 고, 방

임 2,025건(35.6%), 정서학 778건(13.7%), 신체학 338건(5.9%), 성학 274건(4.8%), 유기 32건

(0.6%)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연도별 아동학 사례유형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방임과 중복학 가 매년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방임의 경우 전체 아동학 사례의 35% 이상을 지속적으로 차지하고 있다.

(2) 아동학 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아동학 행위자는 크게 부모와 부모가 아닌 행위자로 구분할 수 있다. 2009년에 발생한 아동학 사

례 가운데 학 행위자가 부모인 경우는 4,734건으로 전체 아동학 사례의 83.3%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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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아동학 예방 책

(1) 아동학 에 한 종합적 지원체계 구축

전국아동학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 학 아동 보호건수 중 중복학 를 제외하면 방임이

35.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2005년이래로 매년 35%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2006년 4월부터‘보건소 아동보호통합서비스’시범사업을 실시하 다. 이 사업은 기존

에 보건소를 중심으로 실시되고 있던 방문간호서비스에 아동보호서비스를 연계한 것으로, 학 피해

아동을 조기에 발견하여 적절한 지원을 하기 위한 것이었다. 2006년 시범사업은 학 피해아동 발견율

이 방문건수 비 16.5%로 나타나는 등 사업성과가 예상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사업성과가 바탕

이 되어 2007년에는 전국 16개 지역에서 보건∙복지∙교육 통합서비스를 실시하는‘희망스타트’사

업에 착수하게 되었다. 2008년 현 정부 출범과 함께 희망스타트 사업은‘드림스타트’사업으로 명칭

을 변경하 고, 2009년 전국 75개소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해마다 사업량을 확 하여 저소득층 아동

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2) 아동학 신고의무자 교육 및 아동학 예방 교육

아동학 신고자는 아동복지법상 신고의무자와 비신고의무자로 나눌 수 있는데, 전국아동학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 전체 신고건수 중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율은 31.8%를 차지한다. 이에 신고

의무자인 교사, 의료인 등 아동학 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직업군의 신고율을 높이기 위하여 2005

년 아동복지법 개정을 통해 신고의무자가 자격취득시 필수적으로 아동학 예방과 관련된 교육을 받

도록 하 고(아동복지법 제26조의 2), 2007년에는 유치원 및 학원종사자, 구급 원 등을 신고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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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에 포함시키는 등 신고의무자 범위를 확 하 다. 또한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등을 추가로 신고

의무자 범위에 포함하기 위하여 현재 아동복지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신고의무자 교육교재를 제작∙배포하여 신고의무자들에게 자신이 신고의무자에 해당

하는지 여부와 아동학 판단기준 등에 한 지식을 제공하 으며, 2008년 6월부터는 아동학 예방

사이버교육 과정을 개발하여 교사, 의료인 등 신고의무자들을 상으로 하 으나, 2009년부터는 부

모, 일반인들도 온라인 상에서 손쉽게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전국민을 상으로 아동학 예방 홍보 동 상 및 홍보물 등을 제작하여 배포하는 등

아동학 에 한 인식을 증 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인지도가 높은 연예인을 아동학 예

방 홍보 사로 위촉하여 중적인 아동학 예방홍보를 하고 있으며, ‘아동사랑콘서트’개최, 훈육교

재 및 부모교육 상물인『Easy Learning: 내 아이 사랑법』을 제작∙배포하는 등 국민에게 좀 더 친근

하게 다가 갈 수 있는 홍보사업들을 펼쳐나가고 있다. 2007년 10월 그린닥터스와 중앙아동보호전문기

관간의 의료후원협약식을 통해 학 피해아동들에 한 치료보호서비스를 확 하고, 의료후원협약식

을 희망콘서트와 연계하여 아동학 예방 홍보의 기회로 활용하기도 하 다.

(3) 학 행위자에 한 교육 및 치료지원

학 피해아동에 한 보호 및 치료지원과 함께 학 행위자에 한 교육과 치료프로그램의 필요성

이 두 되었다. 이에 2008년‘아동학 행위자 특성별 치료프로그램’을 개발하여 2009년에는 아동보

호전문기관 상담원들을 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치료프로그램을 운 하고 있다.

2009년 한 해 동안 학 행위자에 하여 49,758회의 교육∙상담 및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 다. 학

행위자에게 가장 많이 제공한 서비스 항목은 개별상담으로 2009년 이전에는 13,576회(58.5%), 2009년

신규사례에는 15,234회(57.5%)를 실시하 다. 입원과 통원 치료서비스도 2009년 이전과 이후에 접수

된 사례 모두 학 행위자에게 각각 24.0%와 18.6%로 타서비스 유형에 비해 많이 제공되었다. 현재 아

동보호전문기관에서 아동학 행위자를 상담 및 치료에 강제적으로 참여시킬 수 있는 제도가 없어 행

위자가 서비스 지원을 거부할 경우에는 상담원이 이를 강제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학 행위

자에 한 치료 및 교육지원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치료 및 교육을 제도적으로 의무화해야

할 것이다. 아동복지법 개정 법안에 학 행위자에 한 사후 관리 강화로 재학 를 방지하고 아동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학 행위자가 상담∙치료∙수강 명령을 이행하도록 하는 보호처분제도

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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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운

정부는 2000년 1월 아동복지법을 개정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

고, 2000년 10월에 전국 16개 시∙도에 17개소의『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하 고, 2001년 10월에는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하여 아동학 예방 사업의 체계를 갖추었다. 2004년부터는 지역 기관

23개소를 추가로 설치∙운 함으로써 아동학 에 한 접근성을 높 다. 또한 2004년에는 복권기금

을 확보하여 아동학 의 예방부터 치료∙보호 및 가정 복귀까지 종합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아동보호종합센터’기능을 부과하여 시∙도별 1개소씩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설치하 다. 아동보호

종합센터에는 학 피해아동을 위한 치료실, 놀이실 등은 물론 보호시설까지 갖추어져 있으며 아동보

호를 위한 전체적 기능을 수행토록 하고 있다(2009년 현재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 45개소).

현재, 보건복지콜센터(129)와 함께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4회선씩 아동학 신고전화(1577-

1391)를 설치하고 전문상담원을 배치하여 24시간 운 하고 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신고를 받고 현

장에 출동하여 학 사례에 한 조사를 실시하고,  학 상황이 심각한 경우 아동을 일시보호시설에

격리∙보호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며, 학 피해아동 및 학 행위자(가족)에게 상담, 교육 등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학 의 재발방지를 도모하고 있다.

정부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조직과 전문 인력을 점진적으로 확충하여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

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2009년 7월 1일자로 시행된 아동복지법 개정안에 전국

시∙도 또는 시∙군∙구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하도록 하는 관련 규정을 마련하 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후 현재까지(2000년 10월�2009년 12월) 아동학 유형별 실태를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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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한 해 동안 아동학 신고전화를 통해 접수된 건수는 총 9,309건 이며, 이 중 7,354건(79.0%)

이 아동학 의심사례 고 나머지는 일반 상담전화 다. 아동학 신고전화 중 아동보호전문기관이

개입하여 조사한 결과 5,685건이 아동학 사례로 판정되어 피해아동을 보호하고 각종 서비스를 제공

하고 있다.

3. 아동실종예방 및 실종가족 지원

아동에게 있어 부모와 떨어져 격리되는 경험은 극도의 불안감과 스트레스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평

생토록 지워지지 않는 심리적 충격으로 남게 되며, 부모 또한 아동이 실종되면 모든 일상생활을 포기

하고 아동을 찾는 일에만 전념하게 된다. 아동의 실종은 부모로 하여금 실종아동에 한 죄책감과 우

울증, 경제적 어려움 등과 같은 고통을 겪게 하여 최악의 경우 가정해체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발전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오랫동안 실종아동 문제를 개인의 문제 또는 실종

아동 가족의 책임으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어 왔다. 그러나 2004년 개구리소년들(1991년 실종)의 유골

발견, 2004년 부천초등생, 포천여중생 실종사건 등의 사건으로 인해 실종아동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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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면서 국가 차원의 실종아동 찾기 체계 구축 및 예방에 한 책 마련의 필요성이 두되었다.

2003년 이전의 실종아동 찾기 체계는 경찰의 초동조치 미흡, 보호시설의 아동카드 송부누락 및 지

연, 미신고시설 관리부실, 관련 법률의 부재, 일반 국민들의 인식 부족 등과 같은 다양한 문제들이 지

적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2005년 5월“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실종아

동법’이라 함)”을 제정하여 실종 아동과 장애인의 발생을 예방하고, 신속한 가정복귀를 도모하기 위

한 제도적인 기틀을 마련하 다. 2005년 12월에 시행된 실종아동법은 아동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적 인프라 확 라는 측면에서 커다란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달라진 제도개선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실종아동 등의 상을 8세 이하 아동에서 14세미만 아동으로 그 상을 확 하고“장애인복

지법”상의 지적장애인∙자폐성장애인∙정신장애인은 연령에 제한을 두지 않고 보호 및 지원하도록

하 다.

둘째, 실종업무를 전담할 실종아동전문기관을 설치∙운 하거나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 다.

셋째, 실종 아동∙장애인에 한 실태조사 및 연구, 실종발생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실종가족

지원 등 실종예방 및 가족지원사업에 한 구체적인 지원근거를 규정하 다.

넷째, 아동∙장애인시설 등 보호시설장의 신상카드 송부를 의무화하고 시설보호 상자 중 보호자

가 확인되지 아니한 아동 등의 자료를 전산화하여 실종아동찾기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 다.

다섯째, 경찰의 수색∙수사를 의무화하여 경찰의 초동수사 및 적극적인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 다.

여섯째, 미신고보호행위를 금지하여 개인의 불법 입양이나 미신고시설 등의 불법 보호를 원천적으

로 차단하 다.

일곱째, 보호시설에 한 경찰의 현장 조사권한을 명시화하여 시설에서 거부하는 경우에도 필요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게 하 다.

마지막으로 유전자검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유전자 검사를 통해 실종아동 등을 보다 쉽게

찾을 수 있는 경로를 확 하 다.

2006년 11월에는‘실종아동 및 실종장애인 찾아주기 종합 책’을 마련∙시행하 으며 동 책에

따라 신고의무자, 경찰공무원 등에 한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신고의무 불이행자 및 불법양육자의

처벌규정에 관한 홍보도 병행하여 관련 제도에 한 인식을 제고하 다.

2008년 4월에는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범정부차원의 아동범죄 예방 및 안전 책 마련을 위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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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여성보호 종합 책』을 추진하 고 보건복지가족부도 이에 포함하여 실종예방 책을 마련하

는데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째, 지역사회 어르신들의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놀이터, 공원, 학교주변 및 아동범죄 다발지역 등

아동안전 취약지역에 한 순찰활동을 전개∙지원하 다.

둘째, 시∙도별 실종 아동∙장애인 일시보호센터를 지정(2008년 4월 30일, 61개소)하여 보호자가

확인되지 아니한 아동 및 장애인 발생시 우선적으로 일시보호센터에 보호조치하고 신상카드를 작성

하여 실종여부를 확인하는 등 실종아동 등에 한 보호창구를 일원화함으로써 가족 또는 경찰서에서

이들을 찾아 전국을 헤매는 일이 없도록 제도를 개선하 다.

셋째, 실종아동 등의 조기발견을 위해 경찰청의 실종신고 자료와 실종아동전문기관의 신상카드 자

료 간 전산연계 구축을 추진하 다.

넷째, 아동복지시설, 보육시설, 유치원, 초∙중∙고등학교를 상으로 실종∙유괴 예방교육을 의무

화(아동복지법 개정, 2008년 12월 14일 시행)하고, 실종예방 인형극 순회 교육을 연중 실시하며, 연령

별∙ 상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실종예방 매뉴얼을 개발∙보급하 다.

다섯째, 유괴예방 3단계 구호 100만인에게 알리기, 실종예방 공익광고 송출, 어린이안전 특별생방

송 방 등 온라인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어린이날∙실종아동의 날을 기념하여 실종아동 발생 예방

및 찾아주기 캠페인을 적극 전개하 다.

여섯째, 실종가족을 위한 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부모활동비∙전단제작지원비 등의 재

정적 지원을 해줌으로써 실종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 다.

또한, 2008년에는 실종아동법 시행과정에서 문제점을 지적되었던 사항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법률을 개정∙시행한 바 있다.

정신병원에서 환자의 비 보호 등을 이유로 환자의 신상을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신상카드가 작성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실종아동 등을 발견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정신의료기관의 장도

보호자가 확인되지 아니한 아동 등을 보호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상카드를 작성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생 후 6개월이 경과한 아동의 출생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아동의 신상카드

를 작성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내어 확인하도록 하 으며, 관계 공무원이 정신병원이나 보호시설

을 방문하는 때에는 실종아동의 가족을 동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 고, 실종의 장기화에 비하

여 유전정보의 보존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 다.

앞으로도 보건복지부는 한 명의 아동 및 장애인이라도 안전의 사각지 에서 고통 받지 않고 안전하

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종발생예방 및 조기발견 책을 강화하는 등

국가 차원의 사회적 안전망을 보다 촘촘히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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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청소년 안전사고 예방

가. 아동 안전 책의 성과

어린이는 미래 국가 경쟁력의 초석이고,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을 결정짓는 척도이다. 그러므로 어

린이의 안전 문제는 다른 어떤 분야보다 우선적인 국가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2009년 합계

출산율이 1.149명이라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이제 어린이를 안전하게 키워내는 일은 부모만의 책임

이 아니라 사회와 국가가 함께 부담해야 할 책무가 되었다.

특히 어린이 안전사고는 성인에 비해 사망 및 중상의 비율이 높고 인격발달과 정서에 심각한 향

을 끼치게 되며 사고로 인한 가족의 위기와 해체를 막기 위한 사회적 비용의 증가는 결국 국가 경쟁력

을 현저히 떨어뜨리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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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우리나라의 어린이 안전문제는 단지 피할 수 없는 일로 간주되거나, 부모

들이 알아서 예방하여야 할 일로 여겨지는 등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회적인 공감 를 형성

하지 못하 다. 어린이 안전관련 정책 또한 소관 분야별로 각 부처에서 분산적으로 추진되어 체계적,

종합적인 정책 개발이 부족하 다.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우리나라의 어린이 안전사고 사망자수는 안

타깝게도 OECD회원국 중에서 가장 높았다.

청와 는 어린이 안전문제 해결을 위해 2003년을‘어린이 안전원년’으로 선포(2003년 5월 5일)하

고 2003년 6월부터『어린이 안전종합 책』을 수립, 시행하여 향후 5년간 어린이 안전사고 사망자수를

매년 10%씩 낮추어 1/2수준까지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어린이 사고사망 2001년 1,269명→

2007년 635명) OECD 회원국 최하위에서 중위권 수준으로 도약하기 위한 분야별 책을 추진하 으

며, 추진상황은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과

제를 조정해 나갔다.

이로 인해 어린이 안전사고 사망자는 2003년 1,016명에서 2007년 538명으로 47.1%가 감소하여

책의 목표치인 50%에는 미치지 못하 지만 비교적 높은 감소율을 이끌어낼 수 있었는데 이는『어린

이 안전종합 책』이 효과적이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특히 어린이 10만명당 안전사고 사망자가

2002년 12.4명에서 2007년 6.3, 2009년에는 5.3명으로 줄어 안전사고 사망률 감소에 획기적인 기여를

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6-1-1] 어린이 안전사고 사망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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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어린이 안전사고 사망률 추이를 살펴보면 많은 예산과 과제가 수행된 교통사고의 경우

2002년 594명에서 2009년 201명으로 괄목할만한 감소를 보여 교통안전 책이 효과적으로 수행되었

음을 알 수 있다. 물놀이사고 사망자는 2002년 198명에서 2009년 62명으로 감소하 으며, 추락사고

의 경우에도 2002년 134명에서 2009년 39명으로 큰 감소를 가져와 추락사고 책의 효과성도 높다

고 할 수 있다. 

분야별 주요 추진 내용을 보면 어린이 보행안전을 확보하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① 어린이 보호

구역 개선사업을 추진(2012년까지 7,332개소 총 1조 5,150억원 투자예정)하여 2003년부터 2006년까

지 총 3,069개소가 개선 완료되었으며, ② 스쿨존 캠페인 전개와 보호 구역내 지도∙단속활동을 강화

하 고, ③ 도로교통법을 개정(2006년 6월 시행)하여 어린이보호구역을 특수학교∙보육시설 주변까

지 확 지정(2006년 총 8,141개)하고, ④ 6세 미만 어린이 뒷좌석 승차 시 보호장구 착용을 의무화하

다.  

물놀이 사고예방을 위해서는 사고다발지역 9,757개소에 위험지역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2006년

‘119시민 수상구조 ’4,229명을 운 하여 2,417명의 인명을 구조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와 더불어 주택난간 설치기준을 강화하여 추락사고를 예방하고, 어린이의 개봉이 어렵게 설계된

‘어린이 보호포장 의무화’를 시행하는 한편, 안전검사의무 상 및 세관장 확인 상으로 바퀴운동

화∙레이저용품 등 18개 사고 다발용품을 지정하는 등 위해요인에 한 근본적인 책을 강구하고

있다.

어린이 급식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급식시설 현 화와 위탁급식 직 전환을 추진하 으며,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판매업소 단속강화 등 불량식품 방지노력을 하고 있다.

초등학교 안전교육시간 확보(학기당 연간 21~23시간)와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 운 , 안전체험차

량을 이용한 순회 안전교육 실시, 다양한 안전체험 행사 개최, 어린이 안전정보 제공 강화 등 안전교

육과 안전문화 확산을 추진하 다. 

이와 같은 노력을 통해 2009년에는 어린이 10만 명당 안전사고 사망자 수가 5.4명으로 2005년 기준

OECD 회원국가 평균수준 5.3명에 근접하 다. 세계 최고 수준의 스쿨존 만들기, 지역사회 중심 교통

예방 체험관 설치, 어린이 통학차량체제 정비, 학교 내 안전교육 강화 등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놀이 공간의 축소와 인터넷 이용확 , 새로운 어린이용품의 출현,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로 혼자 있

는 어린이의 증가, 인스턴트식품 의존 등에 의한 어린이 건강 악화 등 어린이의 안전을 위협하는 새로

운 요인들이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우리 사회의 안전한 어린이 성장여건 마련을 위한 노력이 더

욱 요구된다고 하겠다. 이와 더불어 앞으로는 아동연령별 발달수준에 맞는 맞춤형 안전 책을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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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교육해나가며, 새로운 안전 위협요소들에 응하여 특히 취약계층 고위험군 아동의 안전한 성

장을 위한 집중적인 정책개발과 지원책이 필요할 것이다. 여성가족부는 이를 위하여 2009년부터 제2

차 어린이안전종합 책을 추진 중이다.

나. 어린이 안전사고 사망자 현황

각 연도별 사망원인별 어린이 안전사고 사망자 현황은 다음 <표 6-1-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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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어린이 안전사고 관련 관계부처 주요 정책

어린이 안전사고 관련 관계부처 주요정책은 다음 <표 6-1-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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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소년 유해약물예방 기반 구축

청소년유해약물은『주세법』에 의한 주류, 『담배사업법』에 의한 담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한 마약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의한 환각물질 등이며,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않으면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훼손 할 우려가 있는 약물로 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

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이를 고시한 것을 말한다.

약물중독은 약성 약물에서 강성 약물로 전이되는 것이 보편적이고, 한번 사용하게 되면 습관성과

의존성 및 중독성과 내성이 강하여 중단하기 힘든데, 특히 청소년의 약물사용은 신체적∙정신적 성장

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힐 뿐만 아니라 제2비행의 관문(Gateway)역할을 하기 때문에 매우 우려되는 문

제이다. 현재 국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기존의 청소년 약물예방 책은 청소년보호법과 국민건강증진

법 등에 근거하여 추진되고 있지만 주류나 담배의 유통규제 제도의 한계 등으로 청소년의 음주∙흡연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여성가족부에서는 기존의 청소년 약물제도 및 법에 한 비

판적 검토와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정책과 제도에 한 안을 모색하고 있다. 예컨 청소년 약물 중

빈번한 사용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청소년 음주 및 흡연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약물예방에 관한 국

제적 표준에 적합한 제도와 법안 마련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노력들은 궁극적으로 청소년 유해약물

에 한 사회적 관리 강화를 위한 기반 조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가. 청소년의 음주와 흡연 실태

여성가족부의「청소년유해환경접촉 종합실태조사」자료에 의하면 2009년도 일반청소년의 연간 음

주율은 41.6%로 2007년 46.6%, 2008년 53.7%에 비하여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반청소년의 최

초음주 시작연령은 10세 이전이 11.4%, 11세~15세 이전이 46.2%, 15세 이상이 42.4%로 평균연령 13.7

세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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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청소년의 경우 연간음주율이 74.9%로 2007년 80.1%, 2008년 80.7%에 비하여 다소 감소한 것으

로 나타났으며, 최초음주 시작 연령의 경우 10세 이전이 4.1%, 11세~15세 이전이 54.6%, 15세 이상이

41.3%로 평균연령 14.1세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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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흡연의 경우, 2009년도 일반청소년 흡연율이 8.2%로 2007년 11.6%, 2008년 10.8%에 비해 조

금씩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중 남자 청소년의 경우 11.9%, 여자 청소년의 경우 4.2%로

나타났으며, 최초 흡연 시작연령은 10세 이전이 7.9%, 11세~15세 이전이 54.2%, 15세 이상이 37.9%로

평균 연령 13.8세로 나타났다.  

위기청소년의 경우도 흡연율이 55.4%로 2008년 60.1%에 비하여 조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초 흡연 시작연령은 10세 이전이 8.4%, 11세~15세 이전이 58.5%, 15세 이상이 33.2%로 평균 연령

13.5세로 일반청소년보다 다소 일찍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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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청소년 음주∙흡연예방 기반 구축

(1) 청소년 음주∙흡연예방 관련 법∙제도 개선

2005년 WHO는 회원국에 음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

고, 국제담배규제기본협약(FCTC)에서는 회원국에 담배의 광고, 판촉 및 후원행위를 포괄적으로 금

지할 것을 권고하 으며, 미국은 2006년 12월 연방의회에서“청소년음주예방법”제정을 의결한 바

있다.

그러나 국내 상황을 살펴보면 청소년 음주∙흡연 환경 규제내용이 각 개별법에 분산적으로 규정되

어 있으며 그 내용이 상충되는 부분도 존재한다. 즉, 청소년 흡연규제는 담배사업법과 국민건강증진

법에, 음주는 주세법에 각각 규정되어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주세법은 주류소매(면허)제도를 시행하

는 선진국과 달리 면허 없이도 판매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주류가 청소년에게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

는 상황이다.

여성가족부에서는 청소년 음주∙흡연예방을 위한 기존 법과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청

소년보호법 개정을 통한 리목적 외 주류∙담배의 청소년 리구매 행위를 금지하고 청소년 판매

금지 경고문구의 크기, 색상, 위치를 변경하여 누구에게나 눈에 잘 띌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시민∙

사회단체와 연 하여 주류∙담배 판매업소의 청소년 상 판매실태 조사 및 개선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제2장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201

주 : 1) 위기청소년 : 가출 청소년, 학교부적응 청소년, 소년원 청소년

자료 : 여성가족부, 『청소년유해환경접촉 종합실태조사』, 2009



(2) 청소년 음주예방 책 추진

여성가족부의「2009 청소년유해환경접촉 종합실태조사」자료에 따르면 일반청소년의“최근 1년간

음주율”은 2004년 36.0％에서 2008년 53.7％로 4년 사이 17.7％ 포인트가 상승한 후 지속적으로 증가

세를 유지하다가 2009년 41.6%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음주율이 이처럼 높은 추세 속에

2007년도 2월에는 전북 완주와 남양주에서 청소년들이 음주로 사망하는 등 음주관련 사건∙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는 한국 특유의 관 한 음주문화의 향 등으로 사회전반에서 음주로 인한 수

조원 의 사회∙경제적 비용이 발생되어 왔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주문제의 심각성에 한 인식

은 낮은 수준으로 지속되어 왔으며, 청소년들은 기성인들의 잘못된 음주문화로 인해 건강한 성장 발

달권을 침해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여성가족부에서는 청소년의 음주는 성장과정상의 복합적인 환

경요인에 기인하는 점을 감안하여 청소년 음주예방 홍보, 청소년 유해약물 모니터링, 유해약물 판매

점검∙단속 강화 및 제도적 개선을 포함한 청소년음주예방 실행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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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TV방송 드라마 음주장면 모니터링 사업

최근 화와 비디오, DVD, 인터넷 게임 등의 보급으로 청소년이 접할 수 있는 매체의 종류가 다양

해졌지만 텔레비전은 여전히 청소년의 가치형성에 향을 주는 매우 중요한 매체로 꼽힌다.

여성가족부의『청소년유해환경접촉 종합실태조사』자료에 의하면 중∙고등학생의 텔레비전 시청

시간은 하루 2시간을 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지상파 TV방송의 드라마는 가장 폭넓게 일반 국

민들의 삶 속에 향을 미치는 매스미디어이다. 결과적으로 TV의 음주장면은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

년들의 음주충동을 불러오고,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연예인의 음주장면은 청소년 음주에 한 긍정적

인식을 확산시키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처럼 청소년들의 음주에 향을 미치는 TV방송 드라마 음주

장면을 개선하기 위하여 2006년부터 지상파 TV방송 3사(KBS, MBC, SBS)의 드라마 음주장면을 모니

터링하여 방송사 드라마 제작 책임자와의 간담회 개최, 개선 캠페인 등을 실시하 다. 

(4) 청소년 흡연예방 책 추진

최근 들어 청소년 흡연률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여전히 우리나라 청소년의 흡연률은

세계 청소년들의 흡연률과 비교해 볼 때 높은 실정이다. 한국금연운동협의회와 연세 학교 보건 학

원이 실시한「2007년도 중∙고등학생 흡연율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2007년도 중학교 남학생 흡연

율은 4.8％, 여학생 흡연율은 2.6％, 고등학교 남학생 흡연율은 16.2％, 여학생 흡연율은 5.2％로 조사

됐다. 중학교 남ㆍ여 고등학교와 남학생 흡연율은 전년 동기에 비해 각각 0.5％ 포인트, 0.7％ 포인트,

4.5％ 포인트 감소했다. 반면 여자 고등학교의 흡연율은 2000년 10.7％로 최고도에 이른 후 약간씩 감

소하는 추세이나 2007년도 흡연율은 전년도와 같은 흡연율 5.2％를 나타냈다. 

이에 따라 여성가족부에서는 흡연의 유해성에 한 정확하고 상세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서 청소년

스스로 이성적인 판단을 통하여 흡연을 자제하고, 흡연은 좋지 못한 사회적 행동이라는 인식을 심어

주어 의식구조를 변화시키고자 하 다. 일례로 16개 시∙도 교육청과 함께 학교흡연예방교육사업을

시행하여, 잠재적 흡연 가능 청소년과 초기 흡연청소년들이 흡연유혹에서 탈피하도록 도왔으며, 흡연

이 습관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 다. 또 흡연 연령이 저연령화 추세임

을 감안하여 프로그램 상을 유치원생까지 확 하여 흡연예방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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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정화활동

다양한 유흥문화의 발달로 인해 우리나라의 청소년유해업소 및 신∙변종 유해업소의 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구나 도시지역에서의 청소년 유해업소의 난립은 해를 거듭할수록 악화되고 있다. 『2009년 청소

년 유해환경 접촉 종합 실태조사』(여성가족부, 2010)에 의하면 유해업소에 한 일반청소년의 생애

이용율은 노래방 83.9%, 비디오방/DVD방 14.4%, 카페 34.2%, 호프집 및 소주방 14.6%에 달한다. 

특히 학교주변의 청소년 유해환경이 확산되어가고 있으며, 주거지역 인근에도 유해업소가 난립하

고 있어서 청소년들의 유해업소 출입을 통제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청소년통행금지 구역

지정 및 신도시 건설시 청소년유해환경격리 구획화 등을 통해 각종 청소년유해환경을 규제하고 있다. 

즉, 기존 시가지에 청소년 유해시설과 주거지, 학교, 학원 등이 혼재되어 입지하면서 청소년에게 교

육적∙정신적으로 좋지 않은 환경이 만들어짐에 따라 유해환경에 한 체계적∙계획적 관리의 필요

성이 두되어 청소년 보호법상‘청소년 통행금지구역’인‘레드존(RED ZONE)’을 설정하 다. 현재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38곳, 통행제한구역 20곳을 지정∙운 하고 있으며, 신도

시 건설시 청소년유해환경격리 구획화 추진 등 청소년 유해업소 정비를 위한 도시계획적인 노력을 기

울이고 있다. 지난 2010년 6월 29일에 승인된 화성∙동탄 신도시 실시계획에는 그동안 추진해 온 청소

년유해환경 격리구획화가 반 되는 성과를 거두기도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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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청소년보호법 위반사범 단속실적

(1) 청소년보호법 점검∙단속 실적

학교보건법상 절 ∙상 정화구역의 지정∙정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법정거리를 벗어난 사각지

에는 여전히 청소년의 탈선을 조장하는 업소들이 유혹에 약한 청소년들을 퇴폐향락으로 이끌고 있다.

2009년 한 해 동안 경찰은 청소년보호법 위반사범 총 8,567명을 단속하여 4명을 구속, 7,576명을 행정

처분 의뢰하 는데 단속 결과, 청소년유해사범의 90.7%가 청소년유해업소 출입∙고용 묵인 및 청소

년에게 술, 담배 등 유해약물을 판매한 경우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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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별사법경찰관리제도 운

특별사법경찰관리제도는 전문적인 분야의 범죄를 수사함에 있어서 그 분야의 업무에 종사하는 공

무원들에게 수사권을 특별히 부여하게 하는 것이며, 특별사법경찰관리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부

터 지명을 받아 자기 소관업무와 범죄에 해서 점검∙조사 및 수사를 할 수 있는 행정부공무원을 말

한다.

‘사법경찰 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제5조 및 제6조에 의하여, 2009년말

현재 여성가족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청소년보호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221명이 청소년보호법에

규정된 범죄를 수사할 수 있는 준사법적 권한을 부여받아 청소년보호법 운 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청

소년을 각종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구제하여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

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청소년보호법상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의 이행 및 위반여부의 확인

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청소년유해매체물과 청소년유해약물 등

의 유통 및 청소년의 유해업소 고용과 출입 등에 관련된 장부, 서류, 장소 기타 필요한 물건을 검사∙

조사할 수 있으며, 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서 당사자∙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다.

제2장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207



나.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정화활동

최근 주택가 및 학교 주변에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해칠 우려가 있는 유해환경이 증가하고 있다.

화상채팅방, 모텔, PC방 등 신∙변종 업소가 청소년의 탈선을 부추기고 있어 이에 부응하는 단속 및

제도적 정비의 필요성이 두되고 있다. 이에 여성가족부에서는 신도시 개발계획시‘청소년 유해업

소 격리구획화’가 반 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관련기관과 지속적으로 협

의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청소년유해업소 업종단체와의 간담회를 통하여 청소년유해업소 업주의 청

소년보호의식을 제고하 으며 기존 유해업소 및 신∙변종유해업소에 한 상시 감시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 상 주류∙담배판매행위 등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에 해서는 관계기관이 합동

으로 점검∙단속을 실시하고, 전국 350여개의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을 운 하여 청소년유해환경에

한 지역사회 감시체계를 구축하여 운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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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운

청소년유해업소 집지역 등 청소년에게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지역에 해 청

소년통행금지구역과 청소년통행제한구역을 지정∙운 하고 있으며, 청소년이 각종 유해한 환경에 접

근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다. 1999년 7월 1일 청소년보호법 개정으로 미성년자보호법에 의한

미성년자출입제한구역 67개 구역이 청소년보호법에 의한 청소년통행금지구역으로 전환되었고, 이후

상권변동 등으로 2009년말 기준 총 58개 구역이 지정∙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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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소년유해업소 격리 구획화

여성가족부는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수도권 신도시 등 각종 신도시에서 청소년

유해업소의 난립을 막기 위하여, 신도시 계획 시 지구단위 계획 등을 통하여 주거지 및 학교위생정화

구역에 청소년유해업소를 제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특정용도제한구역

을 설치하며, 도시의 건전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위락시설을 집단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한국토지공사 및 한주택공사와 청소년보호를 위한 MOU를 체결하여 신도시에 적

용 가능한 청소년 유해업소 격리∙구획화 모델을 제시하고, 청소년 유해업소를 주거지나 학교위생정

화구역에서 격리∙구획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3) 학교주변의 환경개선

여성가족부는 각급 학교 주변에 산재해 있는 유흥업소∙숙박업소(일명 러브호텔)∙각종게임장∙

노래연습장∙비디오물감상실 등 각종 유해업소가 청소년비행과 학교주변 폭력의 온상으로 작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을 중심으로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질 높은 교육활

동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법과 질서의 확립 및 학생의 건전한 심신발달을 도모하고자 한다.

①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설정∙운 현황

학교주변 유해환경 정비는 학교보건법,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 규정에 의하여 추진되고 있으

며, 그 구체적인 현황은 다음과 같다.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은 학교보건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를 근거로 학교경계선으로부터

200미터까지이며, 이중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를 절 정화구역, 절 정화구역

을 제외한 지역을 상 정화구역으로 구분한다. 정화구역 안에서는 유해업소 설치가 원칙적으로 금지

된다. 상 정화구역 안에서는 일부 행위 및 시설에 해 각 지역교육청에 설치된『학교환경위생정화

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한 경우에 제한

적으로 설치가 가능하다. 

②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유해업소 현황

학교보건법시행령 부칙규정에 의한 이전∙폐쇄 상 업소는 정화구역을 현행과 같이 절 구역과

상 구역으로 구분한 제3차 개정(1981년 10월 8일)시부터 생겨나기 시작한 것으로 기존시설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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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과규정이다. 이후 동시행령의 제4차(1990년 12월), 제6차(1993년 9월), 제12차(1998년 1월) 및 제14

차(1999년 5월) 개정시 새로이 추가되는 금지행위 및 시설에 하여 5년간의 유예기간을 주고 이전∙

폐쇄토록 규정한 바 있다. 2007년 8월 3일 학교보건법이 법률 제8578호로 개정되어 정화구역안에서

게임물 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되었으며, 2008년 8월 이후부터 학교 앞에 설치된 미니게임기에 한

단속이 가능하게 되었다.

③ 문제점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은 교육장이 설정하지만 건축허가∙ 업허가와 유해시설의 방지 및 철거명

령은 시∙군∙구청장 소관으로 되어 있어 교육청의 정화요청에 미온적으로 처하는 경향이 있다. 또

한 학교담장 옆이 쓰레기하치장 또는 불법 주차장화 되는 경우가 많아 비위생적이며 안전사고에 한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고, 학생들이 등∙하교시에 이용하는 통학로 주변의 불법∙선정적인 광고물 등

은 학생생활지도에 나쁜 향을 초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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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운

1993년 한국청소년학회의 청소년유해환경고발센터 개설∙운 을 시작으로 민간의 청소년유해환

경감시단의 활동이 자율적으로 추진되었다. 1994년에는 서울 YMCA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이 운 되

었고, 1995년부터 1996년까지는 서울 등 6 도시에 6개 시민단체의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운 이 보

급되었다. 1997년에 제정∙시행된 청소년보호법상에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지정규정이 마련됨으로

써 비로소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의 활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2009년 12월 현재 전국 16개 시∙

도에서 349개의 감시단(총 19,487명)이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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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의 구체적인 활동내역을 보면, 청소년보호법 위반사항을 시민들로부터 제보

를 받거나 자체 감시활동을 통해 해당 업주가 자발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하는 한편, 관계

행정기관에 고발조치를 취하는 등 현장순찰활동을 펼치고 있다. 신문잡지, 도서, 문화, 사진첩 등 인쇄

매체와 TV방송, 비디오물, PC통신 등 상∙통신매체의 건전화 유도를 위해 각 단체별로‘청소년유

해매체물 모니터반’을 구성∙운 하 고, 이들 매체물의 청소년유해성을 조사∙발표하고 관계기관

에 시정을 요구하는 활동을 전개하 다. 또한 지역사회에 청소년유해환경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청

소년보호의식을 확산시키기 위하여 청소년보호세미나 개최, 각종 캠페인 전개 및 유해업소 종사자 교

육실시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 다.

사업지원은 청소년유해환경 감시∙고발 및 모니터활동을 위주로 하되,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

여 지역협의회, 또는 사업연 (컨소시엄) 감시단에 우선 지원하 다. 지원사업신청서는 지방자치단체

를 경유하여 제출토록 함으로써 지원사업의 중복을 방지하 으며, 민간단체 지원 사업의 공정성과 객

관성 제고를 위해 공개 공모와 민간전문가 중심으로 사업선정위원회를 구성∙운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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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해매체환경에 한 사회적 감시체계 강화

여성가족부에서는 청소년유해매체물 등에 한 심의∙결정 및 고시를 통하여 유해매체물이 청

소년들에게 유통되는 것을 차단하는 한편, 인터넷∙방송∙ 상물∙간행물∙음반 등 매체분야별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모니터링 결과에 한 고발조치∙심의요청 등 시정조치를 강화

해 왔다.

또한, 방송∙통신의 경계 붕괴, 모바일 화상통신, UCC 등 매체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따른 시의적,

실효적 규제정책 마련을 위해 관련 법∙제도 개선 작업을 실시하는 등 청소년 유해매체환경에 한

사회적 감시체계를 강화해 나가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가. 법∙제도개선

1997년에 제정된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유해매체물제도를 통하여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내용을 담

고 있는 유해한 매체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매체환경

의 변화에 따라 아동∙청소년보호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위하여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을 추

진 중에 있다.

저출산∙고령화 추세에서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이 곧 국가지속발전가능성과 직결된다는 점

을 고려하여 아동∙청소년의 보호받을 권리를 명문화하고, 규제∙처벌 위주의 정책에서 보호교육 지

원 등의 사전 예방적 보호조치와 인터넷 중독 등 매체역기능으로 인한 청소년 있는 피해 지원에 한

조항을 추가함으로써 가정 및 사회에서 효율적인 아동∙청소년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 다.

아울러, 현재 국내에서 운 중인 매체 등급분류제도가 시청가능 연령 에 한 정보만을 제공하고

있어 가정 내 시청지도의 활용이 용이하지 못하다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매체물 내용표시제(폭력성,

선정성, 사행성 등의 여부 및 그 정도에 한 정보를 숫자나 부호 등을 이용하여 표시) 도입을 추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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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디지털, 다매체 시 에 학보모 등 보호자가 자녀들의 적정한 매체물 선택 및 이용지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나. 매체물 심의기구 현황

우리나라의 매체물 심의기구는 각 정부기관 산하의 유관기관 및 매체별로 분리되어있는 다원화체

제를 유지하고 있다. 인쇄매체의 경우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가, 방송 및 통신매체의 경우에는 방송통

신심의위원회가, 화 및 비디오물은 상물등급위원회가, 게임물은 게임물등급위원회가 심의 및 등

급분류기능을 수행한다. 마지막으로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심의기구가

심의를 요청한 콘텐츠나 심의 없이 유통되는 콘텐츠의 등급부여, 음반음악파일에 한 심의를 담당하

고 있다. 

우리나라의 청소년보호를 위한 매체물 심의시스템은 기본적으로 국가 주도의 연령등급제를 채택하

고 있다. 현행 연령등급제는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유해매체물제도와 문화관련 3법( 화 및 비디

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상의 등급분류제도

가 중첩적으로 적용될 수 있으며, 심의 및 등급분류기능을 수행하는 각종 심의기관의 법적 성격이 통

일되어 있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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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물 심의현황

2009년도 상물 심의신청건수는 총 17,880건으로 화 472건, 비디오 2,590건, 공연 9,433건, 광고

5,385건으로 나타났다.

이중 심의불가는 모두 3,271건으로 나타났고 보류건수는 총 211건이었다. 청소년 불가판정을 받은

상물은 총 7,486건으로 전체 심의건수의 41.9%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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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간행물 심의 현황

2009년에는 총 54,761권을 심의, 3,702권을 청소년유해간행물로 결정하 다. 전년도와 비교하여 심

의권수는 전년도 60,332권에 비해 9.2% 감소하 으며, 청소년유해간행물은 전년도 3,132권에 비해

18.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 심의권수 비 청소년유해간행물 결정은 2008년 5.2%에서 2009년

6.8%로 1.6%p 증가하 다.

이밖에 유해간행물 195권, 문구수정 86권, 주의 36권, 관계기관 통보는 157권으로 전년도에 비해감

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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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음반심의 현황

여성가족부에서 2009년도 심의한 음반 및 음악파일 중에서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결정∙고시된 것

은 총 252개 음반, 955개 곡이다.

다.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고시 현황

방송∙통신 경계 붕괴, 모바일 화상통신, UCC 등장 등 매체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따른 시의적∙실

효적 규제정책 마련을 위해 관련 법∙제도 개선 등 청소년 유해매체환경에 한 사회적 감시체계강화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1997년도 이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고시된 유해 간행물, 상물 등 건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IT산업 발달로 인터넷 분야 유해매체물 결정 건수가 급증(2004년 이전 평균 2,088건에서 최근 3

년 평균 5,580건으로 2.7배 증가)하고 있어 향후 오프라인 매체를 중심으로 규정된 유해매체물제도를

사이버시 에 맞게 개편하여 제도를 운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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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소년의 바람직한 매체활용 능력 제고

정보통신 분야의 급속한 성장은 정보교류, 여가활용 등 청소년들의 잠재적인 능력을 개발하고 발전

시킬 수 있는 훌륭한 도구가 될 수 있는 반면, 게임중독, 음란∙폭력물의 유통 등 각종 역기능을 야기

하고 있다. 그러나 다양한 미디어 사회에서 살아가는 청소년들에게 미디어로부터 격리된 생활은 생각

할 수도 없으며, 미디어를 정면으로 마주 하고 올바른 정보를 취사선택하는 안목을 길러줄 수 있는

매체역량 강화 정책이 필요하다.

여성가족부에서는 청소년의 매체활용능력 제고를 위해 학령 단계별, 연령별 차별화된 매체역량 증

진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가. 학령전 아동(유아)의 건전한 매체이용 습관 지원

한국인터넷진흥원의「인터넷이용실태조사」에서 알 수 있듯이 만 3~5세 유아의 인터넷 이용률이 빠

르게 증가하고 있어 매체이용 초기 건전이용습관 형성 교육에 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유아

상 미디어교육은 교사들의 교수학습 자료 부족, 연수기회 부족 등으로 체계화 되지 못하고 있는 상

황이다.

이에 여성가족부에서는 유아의 인지능력에 맞는「미디어와 함께 건강하게 살아가요」라는 교사용

지도서를 개발(2006)하 으며, 2007년도 서울시 교육청을 상으로 유치원, 어린이집 교사 상 미디

어교육 직무연수를 시범 실시하 고, 2008년에는전국 16개 시도 교육청으로 사업을 확 하여 진행하

다. 

아울러, 유아의 첫 인터넷 접촉 연령이 점차 낮아짐에 따라 각 가정에서 매체이용습관 형성 시기에

적절한 지도가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학부모 상 교육을 병행하며, 유아가 활용할 수 있는 놀이자료

집(‘건강한 미디어 사용으로 가족 사랑을 키워요’)을 개발∙보급하 다.

이와 같이, 여성가족부는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는 미디어 이용 및 보급 환경에서 교사 직무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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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한 미디어 지도가 각 가정에서 적시에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나아가 학부모의

교육 수요에 기반을 둔 지도요령 직접 전달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미디어 교육의 수요와 공급을 동시

에 만족시키기 위한 개선을 진행 중이다. 

나. 청소년 스스로 지킴이(YP ; Youth Patrol) 운 지원

YP 프로그램은「학교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모델링 실천 연구(2001)」에 참여했던 실천연구팀인

Youth Patrol 활동에서 유래하 으며, 활동 목적은 청소년들이 노출되는 폭력, 음주, 흡연 등 유해환경

은 물론 게임, 휴 폰, 만화, TV, 간행물 등 청소년에게 유해한 향을 미칠 수 있는 각종 매체환경 등

을 정화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데 있다.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YP 프로그램의 가장 큰 특징은‘청소년보호’의 의미를 성인들로부터 일방

적으로 전개되는 활동보다 광역적으로 접근하여 청소년의 권리와 참여가 전제된 청소년중심의 자기

보호와 사회의 규범적 보호를 강조하는 데 있다. 때문에, 청소년보호를 위한 성인 중심의 다른 활동들

과 구별되는 YP 프로그램만의 전개 방식의 특징은 청소년이 스스로 유해환경에 한 변별력을 갖추

고 응해 나가도록 과제 활동을 수행하며, 지역사회의 건전한 청소년 성장환경 조성에 교사, 학부모

등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데 있다.  

YP프로그램의 개념은 아래와 같이 청소년참여(Youth Participating), 청소년 과제활동(Youth

Projecting), 청소년순찰(Youth Patrolling), 청소년권리(Youth EmPowering)로 설명된다.

[그림 6-3-1] 청소년보호 YP 프로그램의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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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는‘청소년보호 YP 프로그램’을 보급을 위해 YP활동과제를 수행할 연구학교를 매년 지

정하여 운 하고 있으며(2003년~), 지역사회의 YP활동 참여 확 를 위해 각급 학교와 지역 민간단체

소속의 청소년 동아리에도 YP프로그램의 보급을 지원(2006년~)하고 있다. 2009년에 여성가족부의 지

원을 받은 40개 YP 연구학교와 230개 청소년YP동아리를 포함하여, 2009년까지 총 289개의 연구학교

와 728개의 청소년동아리에서 YP프로그램이 전개되었다. 

여성가족부는 YP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한 청소년들과 교사 및 학부모 등이 협동적 노력을 기울임으

로써, 유해한 매체, 시설, 장소, 물질, 행위 등에 하여 정화하고, 나아가서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에 기본 전제가 되는 유익환경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보다 적극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청소

년권리를 발현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다. 학부모의 자녀매체지도 능력 제고

2009년『인터넷이용실태조사』결과(한국인터넷진흥원)를 살펴보면 10 인터넷 이용자의 99.3%가

가정에서 인터넷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부모세 와 자녀세 간 정보 격차로 인해 가

정에서의 효과적인 매체이용 지도가 곤란한 상황이므로 부모의 매체 변별력 및 활용능력 증진 교육의

지속적 확 가 필요하다. 이러한 현실적 필요성을 인식하여 여성가족부에서는 청소년의 일차적인 활

동공간인 가정에서 건전한 매체이용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부모들의 매체변별력 및 활용능력 증진

을 위한 교육을 1999년부터 실시해 오고 있다.

현재 학부모 상 미디어교육은 전국단위 교육 네트워크 활용이 가능한 기관을 선정, 국고보조를 하

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전국 16개 시도 초∙중등학교, 지자체, 시도교육청 등 각급 시설에서 운

하고 있는 부모교육 강좌를 활용, 인터넷 등 각종 미디어의 역기능과 순기능에 한 체계적인 교육

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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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2008년부터는 매체 지도가 집중적으로 필요한 학령 아동으로의 교육 전달 효과를 높이기 위

해 학령 전 아동(유아) 상 교육과 맥락을 같이 하는 매체 이용 습관 형성기(초등1년 상)와 매체 변

별 능력 함양기(초등4년 상)로 상을 세분화하여 교육을 진행하 다. 이후로도 사업이 안정기에

접어 들어가는 만큼 맞벌이, 저소득층과 같은 다양한 수요 환경에 부응하기 위해 교육 프로그램과 전

달 경로를 지속적으로 추가 개발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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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과 응책

가. 인터넷중독 예방∙상담 체계

사이버상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를 중심으로 정책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운 하고 있

다. 주요 추진과제는 ① 사이버상 유해정보 감시∙단속∙정화 : 유해사이트 모니터링 체계운 강화,

사이버상 유해정보에 한 단속강화, 사이버 시 에 맞는 청소년유해매체물 제도 개선, 사이버환경의

자율규제 강화 ② 정책추진 기반구축 : 관련 법제도 정비 강화, 정책개발 기능 강화, 지속적인 기술개

발 추진 ③ 건전사이버 문화 조성 : 사이버윤리 내면화를 위한 미디어교육 활성화, 청소년 사이버 관련

역기능 예방∙치료∙재활 지원, 건전 사이버문화 형성 및 보급 ④ 국∙내외 협조체계 구축 : 국내적 차

원의 협력체제 구축, 국제적 차원의 협조체제 구축 등이다.

각 관련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으로는, 전국 학교에 유해정보차단 시스템 구축 및 인터넷 중

독 자가진단 등 건전한 사이버문화 형성(교육과학기술부), 청소년 유해정보의 심의 강화, 유해정보신

고센터 확 및 모니터링(행정안전부), 청소년 사이버 감시단 운 (검찰청), 사이버 수사 전담반 확

운 , 사이버범죄 관련 국제 공조수사(경찰청), 게임과몰입 예방조치 및 게임업계의 자율규제(문화체

육관광부), 유해매체 전문 모니터링 및 감시체계 운 , 청소년 인터넷중독 상담∙치료(여성가족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림 6-4-1] 사이버상 청소년보호종합 책 추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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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에는 청소년의 건전한 사이버 문화 조성방안을 위한 사업이 각 부처별로 추진하 으나, 관

련부처간의 정책협력이 제 로 이행되지 않았다. 이에 2010년도에 청소년이 건강한 사이버세상 만들

기를 위한 비젼을 제시하고, 2011년부터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 IT문화 강국의 위상을 강

화하는 관계부처간 정책협력 체계를 강화해 나아가고자 한다. 

나. 청소년 유해환경에 한 응능력 제고

청소년보호를 위해서는 유해환경에 한 규제만으로는 부족하고 청소년 본인 스스로 그 유해성 을

자각하고 응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는 것이 중요하고, 청소년이 유해성을 분별하고 스스 로 통제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시 책이 필요하

다. 이러한 내용은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으며, 2010년 12월 현재 정부안으로 확정되어

국회에 제출하 다.  

주요내용은 여성가족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청소년의 유해해환경에 한

응능력 제고와 청소년의 인터넷중독 등 매체물 오용∙남용으로 인한 피해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하

여 사업을 추진한다. ① 청소년의 유해환경에 한 응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보

급 ② 청소년의 유해환경에 한 응능력 제고와 관련된 전문인력의 양성 ③ 청소년의 매체물 이용

과 관련된 전문인력의 양성 ④ 청소년 인터넷중독 등 매체물 오용∙남용으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에

한 전문적 상담 ⑤ 청소년 인터넷중독 등 매체물 오용∙남용으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에 한 치료

등이다. 

2.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 예방 및 응책

가. 인터넷중독 응체계

여성가족부의 인터넷중독 응정책은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인격체로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건

강한 매체환경을 조성해주는 정책의 주요한 분야로서, 이를 위해 세 가지 차원의 상호보완적인 정책

이 추진되고 있다. 첫째 매체 역기능에 한 비판력 및 변별력을 증진함으로써 인터넷 중독을 사전예

방하기 위한 청소년 스스로 지킴이(YP : Youth Patrol) 운동 등 미디어 교육 프로그램을 확 보급하고

있으며, 둘째, 잠재적인 인터넷 중독 아동청소년에 한 예방적 상담 활성화를 위해 한국청소년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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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을 중심으로 2010년 현재, 전국 166개 청소년(상담)지원센터를 연결하여 인터넷중독 예방∙상담 기

반을 구축하고 있다. 셋째, 심각한 인터넷중독 아동청소년의 치료재활을 위해 전국 156개소의 정신

보건센터 및 179개 치료협력 병원 연계를 통한 치료 서비스를 지원하는 등 치료 기반 확 에도 역점을

두고 있다.

아울러, 16개 시∙도 청소년상담지원센터를 허브로 하는 인터넷중독 응 지역협력망을 구축하여

지자체, 교육청, 정신보건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청소년단체, 학부모단체 등 지역의 다양한 관계기

관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운 하고 있다. 지역협력망을 통하여 지역내의 인터넷중독 응 기관간 연

계∙협력은 물론, 지역내 인터넷중독 청소년에 한 조기 진단 발굴 및 상담∙치료 등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청소년 인터넷중독 관련 교육 및 상담실적은 위기청소년안전망(CYS-Net) 시스템에 연계하여

지역별 중독해소 서비스지원 동향을 파악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다.

[그림 6-4-2] 여성가족부 인터넷중독 예방 및 해소 정책추진 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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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인터넷중독 치료-재활 사업 추진

여성가족부와 한청소년정신의학회는 심각한 인터넷중독 청소년에 한 국가적 차원의 치료∙재

활기반이 현저히 부족하여 국민적 고충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에 한 국가적 차원에서의

프로파일 연구와 중독 청소년에 한 장단기적 서비스의 총괄적 계획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

하에 2005년부터 <심각한 인터넷 중독 청소년을 위한 치료-재활 기반 조성 및 임상적 치료-재활 모델

개발 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1차 년도인 2005년에는 서울시를 시범지역으로 정하여 4 권역에 각각 4개의 중심센터(서울 병

원, 한양 병원, 연세 병원, 중앙 병원) 및 협력병원 8개소를 치료∙재활 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

심각한 인터넷중독 청소년의 심층적 개인심리치료, 입원치료 및 가족치료, 공존질환치료, 집단치료

모델을 개발하 다.

2006년에는 이 사업에서 개발된 치료모델을 수정 및 보완하여 매뉴얼화하고, 이를 토 로 전국 협

력병원의 전문의들에게 인터넷중독 치료 모델을 교육시키는 등 치료 인력의 전문화를 꾀하 다. 또한

서울지역에 국한되었던 치료협력병원을 전국 64개 병원으로 확 하여, 전국의 상 청소년들에게 좀

더 광범위한 서비스를 제공하 다.

2007년에는 지역협력망 내에서 상담과 치료 연계가 활성화되도록 전국 16개 시∙도 96개 병원을 협

력병원으로 지정하여, 청소년의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치료가 가능하도록 병원을 확 하고, 국제심

포지움을 통해 우리나라의 선진 치료모델을 국제적으로 공유한 바 있다.

다. 특정학령기 인터넷 중독 진단 전수조사 실시

여성가족부는 교육과학기술부와 협력하여 인터넷중독 청소년의 조기 발굴을 통한 예방 강화에 초

점을 두고, 2009년부터 특정학령기 인터넷이용습관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 전수조사는 2009

년 초등 4년을 시작으로 점진적으로 확 하여 2010년에는 초등4년, 증등1년 125만명을 상으로 실시

하 고, 2011년부터는 초등4학년, 중1학년, 고1학년을 상으로 매년 실시할 예정으로, 우리 청소년들

이 학령기간 동안 최소 3회에 걸쳐 정기적으로 인터넷 이용습관을 점검하여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하

는 한편, 인터넷중독을 조기 진단하여 상담∙치료 등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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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인터넷중독 위험단계별 상담∙치료 지원

(1) 위험단계별 맞춤형 상담∙치료 지원

여성가족부에서는 학교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위험단계별로 예방교육 및 상담∙치료 등을 지원하

고 있다. 학교 전수조사를 통한 1차 선별결과를 근거로 지역 상담지원센터에서 위험군에 한 공존질

환 등 추가 심리검사 등을 실시하여 고위험군 상으로는 개인상담 및 병원치료 연계(*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50만원이내 치료비 지원,일반계층 30만원 이내)등을 지원하며, 잠재위험군 상으로는 집

단상담, 일반이용자를 상으로는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2) 인터넷중독 극복 특화 프로그램 운

인터넷중독에 한 상담∙치료 이외에 인터넷에 몰입 혹은 중독되어 있는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놀

이 문화, 또래경험, 토론, 가족들과의 화, 인터넷 중독에 한 교육∙상담 및 등을 통해 인터넷중독

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특화프로그램을 운 하고 있다.

2007년도에는 심각한 인터넷 중독을 호소하는 청소년을 상으로 2주 과정의“기숙형 치료학교”

과정을 운 하여,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소아청소년 정신과 전문의와 함께하는 2주간의 합숙

을 통해 인터넷과 단절한 채 자아탐색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인터넷중독 해소의 의지를

북돋웠다. 치료학교 종료 후에도 해당 청소년과 YC(청소년동반자)를 1:1로 연계하여 치료효과를 유지

하고 인터넷 중독을 완전히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 상담과 생활점검을 통한 도움을 주는 등 사후관리

를 통해 치료 효과를 높이고 있다. 기숙형 치료학교인“인터넷레스큐스쿨”은 해마다 참가자들의 높은

호응과 지지를 받아 매년 그 운 을 확 하여 2009년에는 전국을 4개 권역에서 실시하 으며, 2010년

에는 전국에서 7회에 걸쳐 11박 12일의 일정 으로 진행되었다.

이 외에도 가족들의 이해와 협력이 치료∙재활에 필수적이라는 인식하에 청소년과 가족들이 함께

참여하는 단기캠프인“가족치료캠프”를 2006년부터 실시하 는데 특히 부모들이 적극 참여하여, 캠

프 이후에도 정기적 모임을 갖는 등 인터넷 중독 치료에 긍정적인 모델로 성장할 가능성을 제시하

다. 이와 같이 특화된 프로그램은 치료효과가 평균 50%를 넘으며, 만족도도 90%이상 얻는 등 지역단

위로의 확 도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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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인터넷중독 상담 전문성 및 응 강화

(1) 인터넷중독 상담인력의 전문성 제고

인터넷중독 및 게임중독을 상담하기 위해서는 사이버 공간의 특성 및 온라인 게임 문화에 한 이

해가 우선적으로 요구된다. 이에 여성가족부는 2006년 상반기에 청소년상담사를 위한 인터넷중독 전

문 상담 매뉴얼을 개발하 다. 이를 토 로 지난 2006년 200여명의 청소년상담사를 상으로 전문 상

담교육을 실시하 고, 2007년에는 급증한 인터넷 상담 수요에 응하기 위하여 3회에 걸쳐, 청소년상

담사 및 청소년동반자, 학교상담사 등 총 302명에게 교육을 실시하여, 상담-치료 활성화를 위한 인적

자원의 전문화를 기하 다.

2008년부터는 매년 상담지원센터, 청소년 상담사, 정신보건센터, 유관기관 실무자 상으로 중독

상담∙치료전문가 과정을 신규 및 심화과정으로 나누어 실시하는 등 인터넷중독 응 전문인력의 체

계적 양성에 노력하여 2008년 478명, 2009년 472명,  2010년에는 총 502명의 상담인력을 양성하 다.

(2) 멀티미디어를 이용한 상담 실시

청소년인터넷중독에 한 상담은 다양한 미디어를 활용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청소년상담원을

중심으로 전국 어디에서나 청소년전화1388을 통해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1:1 면접 상담(9시

~18시)을 원하는 경우 전국 166개 청소년(상담)지원센터를 통해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전문상담사

의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여성가족부에서는 청소년 인터넷중독 상담을 추진하면서 청소년들이 자주 사용하는 매체인 인터넷

과 휴 폰을 이용한 상담 서비스를 실시하여 상담에 한 거리감을 허물고, 언제 어디서나 쉽게 인터

넷중독과 관련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국청소년상담원(www.kyci.or.kr)에 접속하면 사이버상담(9시~21시)을 통해 비 상담, 채팅상담

을 받을 수 있고, 휴 폰 문자서비스 수신번호에 #1388을 누르면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 문자 상

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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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소년보호를 위한 업계자율정화 지원

최근 청소년의 인터넷 및 게임 이용이 늘어나면서 건강한 매체이용에 한 필요성이 증 되고 있

다. 특히, 정보통신매체에 한 규범이 정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이버세계에서의 행동은 많은 문제

를 발생시키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단순히 가정과 학교에서만 책임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와 국

가가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는 요구가 강하게 두된 바, 업계자율정화활동이 그 예이다.

가. 청소년보호를 위한 업계자율정화시스템의 구축

업계의 자율정화활동은 청소년을 상으로 사업을 위하는 기업이 청소년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소비자인 청소년에게 건전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제정 운 하는 교육, 모니

터링, 감독 등 내부정화시스템을 의미한다.

이러한 자율정화시스템은 사업자가 청소년 보호를 위한 최 한의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는 규약

으로 청소년을 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에서 지켜야 할 윤리적인 기준을 통해 청소년의 건강

한 성장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자의 노력을 확보하고, 청소년보호를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

고 이미지를 개선하여 사회공헌을 할 수 있는 자율의지의 실현이다. 또한, 법위반 행위 예방 및 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청소년유해정보의 유통차단과 청소년 보호법 준수에 노력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건강한 매체환경을 조성하게 될 것이다.

여성가족부는 이러한 사업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청소년보호책임자 및 사업자를 상으로

청소년보호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주요 사업자를 상으로 사이버윤리지수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사이버 세상을 한층 더 발전된 형태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진행 중에 있다.

나. 사이버윤리지수평가 실시

사이버윤리지수평가의 실시는 국가기관, 사업자, 시민사회단체가 사이버 상에서의 윤리 수준을 높

이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는 협력이 전제가 되어야 하는 작업이다. 사이버윤리지수를 이용한 사업자

의 윤리수준의 측정은 인터넷서비스 제공업체의 자율적인 정화노력을 유도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으

며, 주요 포털사이트, 게임사이트, P2P사이트, UCC사이트 등 광범위한 참여를 기반으로 개발된 것으

로써 매체환경의 개선을 위한 보다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한 사업이다.

사이버윤리지수는 2006년 6월 개발된 구성방법을 근간으로 인터넷 업계의 도움을 받아 업계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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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버윤리 수준에 한 객관적 자료를 근거로 한 객관지표,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의 자율적 평가자

료를 근거로 한 자체평가지표, 시민을 표하는 평가단의 평가를 근거로 한 이용자평가지표 등 3가지

수준으로 측정된다.

다. 청소년보호책임자 교육 실시

여성가족부에서는 건강한 매체환경을 조성하고 사이버역기능을 해소하기 위하여 청소년과 학부모

에 한 교육과 함께 인터넷사업자 및 게임사업자를 상으로 청소년보호에 한 인식과 자율정화 의

지를 제고하고자 2007년부터 인터넷∙게임업체 임직원을 상으로 청소년보호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 교육은 각 사업체에서 청소년보호를 담당하는 직원뿐만 아니라 개발자, 프로그래머 등 모든 분

야의 직원들이 참여하여 청소년보호법 해설, 유해매체물의 심의 절차 기준, 고시제도 등의 강의를 청

취함으로써 청소년보호의 올바른 이해를 도모하고 청소년보호 의식 고취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2007년도에는 집합교육을 실시하 으며, 2008년도에는 사업장 방문을 통해 포털사이트, 게임사이

트, 인터넷쇼핑몰, 홈쇼핑 등 온라인분야의 청소년보호업무 담당자를 상으로 청소년보호업무에 관

한 교육을 실시하 다.

라. 사업자의 자율정화 지원

2009년도에는 2008년도에 이어서 사이버 상에서의 청소년 보호를 위한 정부와 사업자의 협력으로

많은 개선이 이루어졌다. 여성가족부를 비롯하여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경찰청, 방송통신

심의위원회, 게임물등급위원회 등 유관기관들은 사업자의 자율적인 규제를 지원하고 불법 및 청소년

유해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협의를 다양하게 전개하 다.

이와 같은 노력의 결과로 고객센터 및 모니터링 기능 강화, 게임업계의 자율규약선언, 이동통신사

의 성인서비스 중단 등의 청소년보호정책이 사업자의 자발적인 정화활동으로 추진되었다.

이러한 자율정화 활동은 앞으로도 법이나 규제가 따라가지 못하는 사이버 상에서 청소년들의 활동

을 담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으로 청소년유해정보를 차단하여 청소년을 유해매체물 피해로부터

예방하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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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매매 상청소년의 선도보호(재범방지교육)

가. 성매매 상청소년 현황

2004년 성매매특별법 시행이후 청소년성매매 사범에 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행하여 청소년성매

매 행위자 및 업주 등을 검거하 으며, 상청소년은 검찰에 송치된 경우이다.  2006년에 비해 2007년

상 청소년 숫자가 급격히 증가한 이유는 성매매 상청소년 교육수강 활성화를 위한 청소년성보호

법 개정시행(2006년 6월 30일)에 따라 상청소년 전원을 입건하도록 한 검찰청 수사지침에 따라

성매매 상청소년 숫자가 증가하 기 때문이다.

청소년성매매가 이루어진 장소로는 여전히 인터넷이 가장 많았고, 2005년~2007년 기승을 부리던

티켓다방, 스포츠마사지 등에서의 청소년 성매매 사범은 최근에는 적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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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성매매 상청소년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치료∙재활 프로그램 운

여성가족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성매매 상청소년의 보호 및 재활을 위하여

검사가 성매매 상청소년에게 교육과정 또는 상담과정 이수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

라, 맞춤형 치료∙재활프로그램(40시간)을 개발하여 전국 7개 지역에 위기청소년 교육센터를 지정하

여 2006년 하반기부터 프로그램을 운 하고 있다. 

위기청소년교육센터는 여성가족부의 위탁을 받아 사업을 수행중이며, 법적 근거는 청소년의 성보

호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한 것으로 그 목적은 성매수 피해청소년에

한 치료ㆍ재활교육 강화로 성매매 재유입 방지 및 건강한 사회인으로의 복귀 지원에 두고 있다. 주된

서비스 내용은 검사의 교육∙상담과정 이수명령자 및 경찰에 의해 발견된 성매수 피해청소년을 상

으로 전문가가 5박6일 동안 24시간 숙식을 함께 하며 심리치료, 자존감 증진 프로그램, 성교육, 역할

극, 문화 활동, 진로탐색 등 교육을 실시하며, 교육수료 후 의료ㆍ법률ㆍ학업ㆍ자립ㆍ자활 등 상별

맞춤형 지원을 하는 것이다. 2010년 현재 1개의 중앙센터 및 9개의 권역별 위기청소년교육센터에서

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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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청소년교육센터의 서비스 목표는 청소년들이‘미래 가능성과 주체성을 가진’존재로써, 다양

한 접근을 통하여‘청소년 자신의 가치와 존재의 발견’을 도울 수 있도록 하며, 건강하고 미래지향적

인 진로계획을 설계하도록 지원하고, 그들이 탈성매매를 통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살아가는 능력

을 배양하는 동시에, 미래 시민사회 일원으로서 책임성과 주체성을 기르는 것이다. 교육프로그램은

40시간 교육으로 구성되는데 크게 사전준비, 심리검사(MMPI), 관계형성프로그램(나를 소개합니다,

만남프로그램, 행복쿠키, Let’s go, 소개 및 관계형성), 치유 및 치료프로그램(심리치료, 동작치료, 푸

드아트 세라피, 역할치료), 성주체성향상 1 - 성교육, 치료프로그램, 자존감향상프로그램(개인브랜드

가치, 칭찬프로그램), 성주체성향상 2 - 섹슈얼리티(섹슈얼리티 알기), 성교육(성주체성), 관계형성

2(비즈리본공예, 가출이데아, 화속 나 만나기, 너를 보여줘, 문화체험활동), 사회통합1(자원봉사),

탈성매매(백분토론, 성매매바로알기), 사회통합2(미래꿈길 찾기, 직업체험), 미래설계, 수료식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표 6-5-4>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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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교육 실적은 아래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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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소년 상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열람제도

가. 신상정보 등록∙공개제도 목적과 의의

아동∙청소년 상 성범죄자는 급속한 사회환경의 변화로 급격하게 늘어가고 있다. 아동∙청소년

상 강간, 강제추행, 성매수 등의 성범죄는 그 행위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피해 아동∙청소년에

게 육체적∙정신적으로 큰 피해를 주고 지속적인 후유증을 남긴다는 점에서 성범죄 예방을 위한 강력

한 책이 절실히 필요하다. 아동∙청소년 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는 2000년 7월 1일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최초로 제정∙시행되면서 시작되었다.

2006년 6월 30일에 개정∙시행된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동∙청소년 상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열람제도가 도입되었고, 2008년 2월 4일에 다시 법을 개정∙시행하여 아동∙청소년

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등록∙열람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2010년 1월 1일에는 아동∙청

소년 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경찰서 열람에서 인터넷에서 공개하는 것으로 개정 시행되었다. 이

에 따라 아동청소년 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10년 동안 등록하여 관리하고 있고(2010.4.15. 부터

는 20년간 등록관리 되고 있다.), 법원에서 공개명령을 선고 받은 자는 10년 이내에서 신상정보가 공

개되고 있다. 

아동∙청소년 상 성범죄자 등록∙열람제도는 미국에서는 이미 1990년 부터 법이 만들어져 시행

되었다. 미국은 1994년 제이콥웨터링법(The Jacob Wetterling Act)을 만들어 등록제도를 도입하 으

며, 1996년 메간법(The Megan’s Act)을 만들어 열람제도를 시행하여 왔다. 또한 2006년에 아담월쉬

아동보호 및 안전법(The Adam Walsh Child Protection and Safety Act)을 제정하여, 일반국민이 인터

넷을 통해 미국내 성폭력전과자들에 해 열람할 수 있도록 각 주별로 운 되던 등록∙열람제도를 전

국적으로 통일된 방식으로 변경하 습니다. 그 결과「드루 소딘 국가 성범죄자 공개 웹사이트」(Dru

Sjodin National Sex Offender Public Website)가 만들어 성범죄자의 신상을 인터넷으로 공개하는 등

아동∙청소년 상 성범죄로부터 지역사회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강화해 왔다.

나. 신상정보 등록 상 성범죄

아동∙청소년 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자는 모두 신상정보 등록 상이 된다. 아동∙청소년

상 성범죄의 종류는 아동∙청소년에 한 ①강간 ②강제추행 ③성을 사는 행위 ④아동∙청소년이

용 음란물 제작∙배포등 ⑤아동∙청소년 매매행위 ⑥아동∙청소년에 한 강요행위 ⑦알선 업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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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 해당된다. 다만, 아동∙청소년 상 성매수의 경우에는 2회 이상 유죄판결을 받았거나 또는 피해

아동∙청소년의 연령이 13세 미만인 경우에만 해당된다. 등록 상이 되는 위반법률은 상기의 죄로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7조부터 제12조까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부터 제12조까지, 「형법」제297조부터 제303조까지, 제305조 및 제339조까지, 아동복지법

제29조제2호 및 제6호의 죄를 위반한 경우가 해당된다. 이 외에도 아동∙청소년 상 성범죄를 범하

으나「형법」제10조 제1항에 따라 처벌할 수 없는 심신장애자로서 아동∙청소년 상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사가 인정하는 자는 열람명령을 선고할 수 있고, 이 경우 열람명령을 선

고받으면 등록 상자가 된다.

다. 신상정보 등록 내용 및 절차

법원은 아동∙청소년 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선고한 경우에는 상자에게 신상정보 등록 상자

가 된다는 사실과 등록정보를 제출하라는 내용을 고지하여야 한다.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법원으로부

터 등록 상자임과 등록정보를 제출하라는 고지를 받은 자는 30일 이내에 신상정보를 관할 경찰서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 상자가 교정시설에 수용된 경우에는 교정시설의 장에게 신상정보

를 제출할 수 있다. 

등록 상자가 제출해야하는 신상정보는 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소 및 실제 거주지 ④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⑤ 사진(등록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촬 된 것) ⑥ 소유차량의 등록번호이다.

주소나 직장, 소유 차량 등이 바뀐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바뀐 정보를 관할경찰서에 제출하여 변경 등

록하여야 하며 사진은 1년 마다 새로 촬 한 사진을 제출하여야 한다. 관할 경찰서장은 매년 1회 등록

정보의 변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등록 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정보 또는 변경정보를 제

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정보를 제출할 때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되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등록 상자가 제출한 신상정보는 관할경찰서 및 교정시설에서 확인 후 여성가족부에 보내진다. 여

성가족부는 각 경찰서와 교정시설로부터 받은 신상정보를 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등록일자를 등록

상자에게 통보해 준다. 여성가족부는 등록된 신상정보를 10년간(’10.4.15일 부터는 20년간) 보존∙

관리하고(교정시설에 수용된 기간은 등록기간에서 제외된다). 등록기간이 지난 신상정보는 즉시 폐기

하며, 그 사실을 등록 상자에게 통보한다. 

여성가족부는 등록정보를 지역주민의 열람에 제공하는 것 이외에도, 아동∙청소년 상 성범죄 예

방 및 수사에 활용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 또는 각급 경찰관서의 장에게 배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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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신상정보 공개제도

공개 상자의 결정은 법원이 하게 된다. 법원은 아동∙청소년 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열람 상자 여부를 결정하는 명령(이하“열람 명령”이라고 한다)을 선고하여야 한다. 공개 상자는 ①

아동ㆍ청소년 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② 이 법에 따른 신상공개 결정 또는 열람명령ㆍ공개명령

을 선고받고 다시 아동ㆍ청소년 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③ 13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을 상으

로 아동ㆍ청소년 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13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을 상으로 아동ㆍ청소년

상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④ 아동ㆍ청소년 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

서 아동ㆍ청소년 상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⑤아동ㆍ청소년 상 성

폭력범죄를 범하 으나「형법」제10조제1항에 따라 처벌할 수 없는 자로서 아동ㆍ청소년 상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이다. 다만,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피고인이 아동청소

년인 경우, 그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정되는 경우에는 공개

하지 않는다. 공개기간은 징역∙금고 3년 초과의 경우 10년, 징역∙금고 3년 이하의 경우 5년이다. 아

동∙청소년 상 성범죄로 교정시설에 수용된 기간 공개기간에 제외된다. 공개정보는 성명, 나이, 주

소 및 실제거주지(읍면동까지로 한다), 사진, 아동청소년 상 성범죄 요지이며 성범죄자 알림

(www.sexoffender.go.kr)에서 공개된다. 공개를 통하여 알게 된 정보를 신문∙잡지 등 출판물,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의 상이 된다.

마. 신상정보 등록∙열람 상자 현황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동∙청소년 상 성범죄를 저지르고 유죄판결이 확정

되어 등록이 완료된 자는 2010. 10.31 기준으로 1,854명이고, 공개명령이 선고되어 공개되고 있는 사

람은 45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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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소년 상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 및 신고의무제도

가. 청소년 상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청소년 상 성범죄자는 형이 확정된 후 10년 동안 (2006년 6월 30일�2008년 2월 3일까지는 5년)

아동∙청소년관련 교육기관 등을 운 하거나 취업할 수 없다. 아동청소년 상 성범죄자가 운 또는

취업할 수 없는 청소년관련 교육기관으로는 학교, 유치원,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보육시설,

아동시설, 청소년상담 및 긴급구조 등의 기관, 청소년지원 등의 기관, 청소년보호센터와 청소년재활

센터,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쉼터, 청소년지원시설 및 성매매피해상담소, 공동주택관리사무소(경비

업무종사자만 해당), 체육시설 등 24만 여개 시설이다.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자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자에 하여 성범죄의 경력을 확인하여야 한다(’10.4.15

일부터 성인 상 성범죄자에 해서도 성범죄 경력을 확인한다). 

청소년 상 성범죄경력 조회는 조회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아

동청소년 상 성범죄 경력조회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조회 상자의 범죄경력조회 동의서 및 범죄

경력조회 신청서, 그리고 청소년 관련기관장임을 입증하는 사업자등록증이나 인∙허가증 등과 기관

장의 신분증이다.

범죄경력 조회를 요청받은 해당 경찰서장은 조회 상자가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인지의 여부만을

확인하여 조회를 요청한 기관의 장에게 회신한다.

여성가족부장관은 아동∙청소년관련 교육기관 등에 취업제한자가 법을 위반하여 취업하거나 사실

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 자가 있으면 취업중인 자에 해 해임을 요구하거나 운 중인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폐쇄를 요구할 수 있다.

여성가족부장관이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 폐쇄를 요구한 경우에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

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상 청소년관련

교육기관의 폐쇄, 등록∙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으며,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나. 청소년 상 성범죄 발생 신고 의무제도

아동청소년관련 기관 등에 해당하는 기관∙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는 직무상 아동청소년

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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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관련 기관 등에 해당하는 기관∙시설 또는 단체는 ①『초∙중등교육법』제2조의 학교

②『의료법』제3조의 의료기관 ③『아동복지법』제14조의 아동복지시설 ④『장애인복지법』제58조

의 장애인복지시설 ⑤『 유아보육법』제2조제3호의 보육시설 ⑥『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의 유

치원 ⑦『학원의 설립∙운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학원 및 같은 조 제2호의 교

습소 ⑧『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 성매매피해자등을 위한 지원시설 및

같은 법 제10조의 성매매피해상담소 ⑨『한부모가족지원법』제7조의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및 같

은 법 제19조의 한가족복지시설 ⑩『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 가정폭

력관련 상담소 및 같은 법 제7조의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⑪『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3조의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같은 법 제25조의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⑫『청소

년기본법』제46조의 청소년상담 및 긴급구조 등의 기관 및 같은 법 제46조의2의 청소년지원 등의

기관 ⑬『청소년활동진흥법』제2조제2호의 청소년활동시설 ⑭『청소년복지지원법』제14조의 청소

년쉼터 ⑮『청소년보호법』제33조의2의 청소년보호센터 및 청소년재활센터가 해당된다.

아울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상기의 기관∙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의 자격취득 과정

에 청소년 성범죄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4. 청소년 성문화센터의 설치∙운

가. 청소년문화센터의 설립목적 및 의의

여성가족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2에 따라 아동청소년의

성가치관 조성과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아동청소년 상 성교육 전문기관으로서 청소년성문화센터를

설치∙운 한다. 전국 16개 시∙도에 2007년부터 설치∙운 되고 있는 청소년성문화센터는 청소년

스스로 자기 주도적, 실천적 체험학습을 통해 올바른 성지식을 습득하게 하도록 하여 건강한 성정체

성을 지닌 개인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한다.

아동청소년 상의 성교육시설인 청소년성문화센터는 Education과 Entertainment 개념을 혼합한

Edutainment라는 신개념의 성교육 방식을 도입하여‘Sexuality’를 재미와 감동이 함께 하는 놀이터로

이미지화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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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추진배경 및 경과

청소년들이 성에 한 정보를 주로 성인물, 음란성 게임, 미디어 또는 또래를 통해 얻고 있는데 반해

기존 학교의 성교육은 이론중심의 단편적인 지식 전달 위주로 진행되어 그 효과성이 결여됨에 따라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는 실질적인 성교육에 한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또한 일부 지역에서는 멀티미

디어와 다양한 설치물을 활용한 참여형 성교육이 실시되어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한정된 지역에서만

교육서비스가 제공됨으로써 지역 간 불균형이 발생함에 따라 전국적으로 통일된 효과적인 성교육을

실시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청소년정책자문위원회 성문화분과위원회가 전국에 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운 사업시행

을 여성가족부에 건의(2006년 7월)하여 여성가족부에서 전국 16개 시도에 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

운 을 추진하기로 하고, 2007년 여성가족부 소관 정부예산에 신규사업으로 16억원이 반 되었다. 청

소년정책자문위원회 성문화분과위에서 사업 시행을 건의했고(2006년 7월), 2007년도 정부예산안에

지자체보조사업(16억원)이 반 되었다(2006년 9월).

2007년 1월에는 운 계획 수립을 위한 자문회의가 개최되었고 2회에 걸쳐 의견수렴이 이루어졌다.

이어서 청소년성문화센터 설립추진단이 구성 되었고 2007년 4월 표준콘텐츠 및 운 매뉴얼이 개발되

어 전국적으로 통일된 콘텐츠를 갖춘 청소년성문화센터의 설치 및 운 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림 6-5-1] 청소년성문화센터 시설 배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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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청소년성문화센터의 역할과 사업내용

청소년성문화센터의 역할은 시청각적, 참여적 성교육 및 실천지침 성격의 교육을 통해 청소년의

왜곡된 성문화에 한 재조명 및 안 마련, 멀티미디어 세 인 청소년 특성에 맞추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시청각적 체험형태의 성교육으로 정확하고 올바른 성지식과 관련 정보 제공, 성교육 관련 민

간 전문가의 자문과 폭넓은 의견 수렴을 통한 지역사회의 중추적인 성교육 센터로서의 인프라 구축

등이다.

사업내용은 상별, 연령별 전문 성교육 실시(참여형 학습이 가능한 청소년성교육 실시, 아동∙청

소년 등 상별 전문성교육프로그램 운 , 다양한 성폭력 예방프로그램으로 성 비행 및 성범죄 예방,

인형극을 이용한 성교육 실시 등)와 찾아가는 성교육 실시(유치원, 각급학교 및 청소년수련시설 등 출

장 성교육 실시, 청소년성교육 캠프 등 특별기획사업 추진 등), 그리고 지역 내 성교육전문가 인력풀

구축 및 관리(성교육관련 조사연구 및 자료구축, 청소년성문화동아리 지원 및 자원 활동가 조직∙관

리) 등이다.

라. 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운 현황

청소년성문화센터는 2007년에 전국 16개 시∙도 단위에 16개소가 신규로 설치되어 운 되기 시작

하 다. 여기에 기존 일부지역에서 운 되고 있던 참여형 성교육관 5개소도 계속 사업으로 운 되고

있으며, 2008년에는 기존 운 시설 21개소와 신규시설 8개소를 합하여 총 29개소가 운 되고 있다.

2010년 6월 현재 35개소가 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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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산광역시 금정체육공원 내

2) 인천광역시 문학경기장 내

3) 전광역시 보육정보센터 내

4) 구광역시 청소년수련원 내

5) 안산 와~스타디움내

6) 임진각 평화누리 공원 내

7) 전라북도 학생교육문화회관 내

8) 정읍시청소년수련관 내

9) 익산시청소년수련관 내

10) 경상북도청소년수련센터 내

11) 사천시청소년문화센터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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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진학률은 1980년도에 23.7%에 불과하 으나, 2009년 현재 81.9% 까지 증가하

다. 특이점은 2000년 35.7%에 불과했던 전문계 고등학교 졸업생의 학 진학률이

2009년 73.5%로 증가하 는데, 이는 인문계 고등학교 졸업생의 학 진학률이 2000년

84.6%에서 2009년 84.9%로 소폭 증가한 것과 비교하여 증가의 폭이 상당히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학교급별 진학률

2009년 교원 1인당 학생수는 초등학교 19.8명, 중학교 18.4명, 일반계 고등학교 16.7

명, 전문계 고등학교 13.3명이다. 2008년에 비해 초등학교는 1.5명 감소하 고 중학교와

전문계 고등학교도 미미한 수준으로 감소하 으나, 일반계 고등학교는 0.3명 증가하 다. 

교원 1인당 학생수 추이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각 년도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각 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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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령인구

2009년 초등학교에서 학교까지의 학령인구는 10,062천명으로 1980년(14,401천명) 정점에 이른

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2009년 기준 학령인구를 연령 별로 살펴보면, 6~11세(초등학교)가

3,464천명, 12~14세(중학교)가 2,025천명, 15~17세(고등학교)가 2,067천명, 18~21세( 학)는 2,506천

명이다.

1980년 이후 우리나라의 학령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2009년 학령인구는 1970년

이전 수준으로 떨어진 상태이다. 

[그림 7-1-1] 학령인구

제1장

학교교육 현황

주 : 6-21세 기준

자료 : 통계청, 『장래인구 특별추계결과』, 각 년도.

(단위 : 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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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생인구 및 학교수

2009년 학교급별 재학생수를 살펴보면, 초등학생은 3,474,395명, 중학생은 2,006,972명, 고등학생은

1,965,792명이다. 초등학교 재학생수는 2004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중학생은 2000년

이후 소폭으로 증가하다 2006년 이후 감소하고 있다. 일반계 고등학생은 1998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

소하 으나, 2004년 이후부터는 소폭이긴 하나 다시 증가 추세에 있고, 전문계 고등학생은 1997년을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다.

2009년 학생 수는 1,984,043명이며, 교육 학생은 22,879명, 전문 학생은 760,929명이다. 고등교

육 인구는 2009년까지 계속해서 증가해 왔다. 2009년 학생 인구는 1990년 학생 인구에 비해 약

1.9배 증가하 으며, 1980년에 비해서는 4.9배나 증가하 다. 학원생 인구도 1980년 33,939명이던

것이 1990년에는 86,911명, 2000년에는 229,437명, 2009년에는 306,471명으로 증가하 다. 그러나 전

반적인 추세로 볼 때 고등교육 이전의 학령인구 감소로 인하여 향후 고등교육 인구는 점차 줄어들 전

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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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각 년도.



2009년 초등학교 수는 5,829개교로 이는 1980년(6,487개교)보다 658개교가 줄어든 것이지만, 2000

년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2009년 중학교 수는 3,106개교로 1980년(2,100개교)보다

1,006개교가 늘어났다. 2009년 고등학교 수는 총 2,225개교로 전문계 고등학교는 1980년 605개교에서

2009년 691개교로 늘어났지만, 2000년 이후부터는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일반계 고등학교는

1980년 748개교에서 2009년 1,534개교로 크게 증가하 다. 

학교는 1980년에 96개교이던 것이 2009년 188개교로 약 2배가량 증가하 으며, 전문 학교는

1980년 128개교에서 2009년 146개교로 늘어났으나, 각각 2007년에 비해서는 줄어들었다. 특수학교

는 1980년 57개교에서 2009년 150개교로 3배 가까이 늘었으나 최근에는 매우 더딘 증가추세를 보이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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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교육과학기술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각 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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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교원 1인당 학생수는 초등학교 19.8명, 중학교 18.4명, 일반계 고등학교 16.7명, 전문계 고등

학교 13.3명이다. 2008년에 비해 초등학교는 1.5명 감소하 고 중학교와 전문계 고등학교도 미미한 수

준으로 감소하 으나, 일반계 고등학교는 0.3명 증가하 다. 2000년과 비교하면, 초등학교는 8.9명,

중학교는 1.7명, 일반계 고등학교는 4.2명, 전문계 고등학교는 4.9명이 줄어들었다.

[그림 7-1-2] 교원 1인당 학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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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교육과학기술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각 년도.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각 년도.



3. 조기유학 현황

국외 교육기관에서의 수학을 목적으로 해외로 출국(해외이주 또는 부모의 해외파견으로 인해 동행

하여 출국하는 경우 제외)한 초∙중∙고 학생 수는 2008학년도(2008년 3월 1일~2009년 2월 29일)기준

으로 총 27,349명이다. 이 중 초등학생이 12,531명, 중학생이 8,888명, 고등학생이 5,930명으로 조사됐

다. 전반적으로 2001년부터 2008년까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중∙고등학생이 약 3배 정도 증가

한 반면, 초등학생은 거의 6배나 증가하 다. 다만 특이점은 2006년까지 계속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2007년도부터 중∙고등학교를 중심으로 점차 감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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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교육과학기술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각 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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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안교육 특성화 학교

2009년 3월 기준 안교육 특성화 고등학교는 21개교이며, 중학교는 8개교가 설립∙운 되고 있다.

2009년 안교육 특성화 중∙고등학교 학생 수는 3,410명으로 이는 2008년 2,984명에 비해 426명 증

가한 것이다. 전반적으로 안교육 특성화 학교의 학생 수, 교원 수는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안교육에 한 사회적 관심의 증가를 반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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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진학률

2009년 고등학교 졸업자의 학 진학률은 81.9%로 2008년에 비해 1.9% 감소하 다. 2009년도의 진

학률은 1995년 51.4%에 비해서는 30.5%p 증가한 것으로 고등교육 수요 인구가 획기적으로 증가하

음을 보여주고 있다. 2009년 초등학교 졸업자의 중학교 진학률은 99.9%이며, 중학교 졸업자의 고등학

교 진학률은 99.6%로 2000년 이후 거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1995년 50%를 넘어선 학 진학률은 그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9년에는 81.9%까지 증가하

다. 특이점은 2000년 35.7%에 불과했던 전문계 고등학교 졸업생의 학 진학률이 2009년 73.5%로

증가하 는데, 이는 인문계 고등학교 졸업생의 학 진학률이 2000년 84.6%에서 2009년 84.9%로 소

폭 증가한 것과 비교하여 증가의 폭이 상당히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7-1-3] 학교 급별 진학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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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교육과학기술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각 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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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1) 진학률= (상급학교 진학자 수/졸업생 수)×100, 기타학교 진학 포함

2) 전문 학, 일반 학교, 교육 학 등 포함

3)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면 100이 넘으므로 절사하 음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각 년도.



6. 교육재정

가. 중앙정부 예산 비 교육 부처 예산

2009년도 교육 부처의 예산은 38조 6,964억원으로 1980년 약 1조 992억원, 1990년 약 5조 624억원에

이어 매년 급격히 증가 추세에 있고 2009년 기준으로 정부 예산 비 18.0%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 예산에서 교육 부처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5년 이후 매년 조금씩 감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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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1) 정부예산 = 일반회계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 책임운 기관특별회계

2) 교육과학기술부 예산 : 일반회계 + 특별회계

3) 교육과학기술부 예산은 교육분야 예산 현황임.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각 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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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GDP 비 교육재정

2008년도 교육예산은 35조 6,000여억원이었으며, 2009년 예산계획은 38조 7,000여억원으로 되어

있다. 우리나라 GDP 비 교육예산의 비율을 살펴보면, 2006년에 3.4%, 2007년에 3.5%, 2008년에

3.7%이고, 2009년에는 3.8%로 예상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 국가별 GDP 비 공교육비 비중

OECD가 발표한『OECD 교육지표 2009(Education at a Glance : OECD Indicators 2009)』에 따르

면, 우리나라의 2006년 기준 GDP 비 공교육비 비중은 OECD 국가 평균 5.8%보다 1.5%p가 높은

7.3% 수준이다. 그러나 GDP 비 정부부담 공교육비 구성비율은 4.5%로 OECD 국가 전체 평균인

4.9%보다 낮은 수준이며, 학부모부담 비중은 OECD 국가 전체 평균보다 2.1%p 높은 2.9% 수준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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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2009년 예산은 계획예산안에 한 분석자료임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2009년도 예산안 분석Ⅰ(총괄 및 중점분석)』

자료 : OECD, 『2009년 OECD 교육지표』, 2009.



라. 사교육 참여율 및 월평균 사교육비

2009년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4만 2천원으로 2008년보다 3.9% 증가한 반면, 사교육 참여

율은 75.0%로 0.1%p 감소하 다. 월평균 사교육비 지출은 일반계 고등학교가 가장 높고, 사교육 참여

율은 초등학교가 가장 높았다.

[그림 7-1-4] 학교급별 사교육 참여율 및 월평균 사교육비(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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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통계청, 『사교육비조사』, 2009.

주 : 1) 전체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임

자료 : 통계청, 『사교육비조사』,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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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소년의 학업성취도 국제비교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만 15세(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의 읽기, 수학, 과학 소양 수준 파악 및

소양 수준에 향을 주는 배경 변인과의 연계 분석을 통해 각국 교육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 제공을 목

적으로 2000년부터 3년을 주기로 학생들의 학업성취를 측정하여 비교하는 PISA(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를 추진해오고 있다. 2009년 평가에는 총 65개국(OECD 회원국가 34

개국 포함) 약 470,000명의 학생들이 참여하 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157개교의 만 15세 학생 698,272

명이 참여하 다.

PISA 2009 결과, 우리나라 만 15세 학생의 읽기 능력은 OECD 국가 중 1~2위, 수학 1~2위, 과학이

2~4위로 OECD 회원국 중에서 높은 성취수준을 보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2009년도 평가결과를 바탕

으로 평가 역별로 OECD 평가국들의 순위와 점수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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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역별 평가결과의 추이를 살펴보면, 읽기 역에서는 성취도가 지속적으로 향상되어오다 2009

년에는 하락했으며, 수학 역에서는 2003년에 비해 소폭 상승하 고 과학 역에서는 2000년 이후의

추세를 볼 때 성취도가 다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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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SA 역별 성취수준에서 전반적으로 하위수준 학생의 성취수준은 향상되었다. 읽기는 하위수준

인 1수준 이하의 학생 비율이 5.8%(2위), 최상위권인 5수준 이상의 학생 비율은 12.9%(6위)로 2006년

에 비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학은 하위수준인 1수준 이하의 학생 비율이 8.1%(3위)로 이전에

비해 다소 줄었고, 최상위권인 6수준의 학생 비율은 7.8%(5위)로 다소 낮아졌다. 과학은 하위수준인 1

수준 이하의 학생 비율이 6.3%(3위)로 2006년에 비교할 때 많이 감소하여 하위수준 학생들의 학력 향

상이 나타났고, 최상위권인 6수준의 학생 비율은 1.1%(18위)로 2006년과 동일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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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SA 읽기에 한 학습∙심리 척도 분석 결과, 우리나라 학생의 읽기 학습에 한 긍정적 태도는

OECD보다 높게 나타났다. 우리나라 학생들의 읽기에 한 즐거움 지수는 OECD 평균보다 높았고, 읽

기에 한 학습 전략 중 암기와 정교화 전략은 OECD평균보다 약간 높았고 특히 여학생의 암기 및 정

교화 전략이 OECD 여학생 평균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통제 전략은 남학생과 여학생 모

두 OECD 평균보다 높았다. 

260�제7부 청소년의 교육



|  2010 청소년백서 |

2009년 읽기 점수에서의 학교 간, 학교 내 차이는 OECD 평균보다 낮게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학교

간 격차가 설명하는 읽기 점수의 분산은 약 31.6%, 학교 내 차이가 설명하는 읽기 점수의 분산은

61.0%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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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소년의 학교생활만족도

통계청의『사회조사보고서』에 따르면 15세 이상 학생들이 전반적인 학교생활에 해‘만족한다’

(‘매우 만족’+‘약간 만족’)고 응답한 비율은 2000년 41.4%에서 2004년 46.5%, 2008년 51.0%로 지속적

으로 향상되었으나 2010년에는 오히려 46.5%로 감소하 다.

교육내용에 해서는‘만족한다’(‘매우 만족’+‘약간 만족’)고 응답한 비율이 2000년 30.7%에서

2004년에는 35.7%, 2008년에는 50.8%로 다소 높게 나타났지만, 2010년에는 46.3%로 감소하 다. 교

우관계 만족도는 2000년에 67.7%, 2004년에는 66.6%, 2008년에는 70.0%로 소폭 상승하 고, 2010년

에는 68.4%로 나타났다.

교사(교수)와의 관계 만족도를 보면, ‘만족한다’(‘매우 만족’+‘약간 만족’)고 응답한 비율이 2000

년에 36.2%이던 것이 2004년에는 42.6%, 2008년에는 46.9%, 2010년에는 43.9%로 나타났다. 학교시설

만족도를 보면, ‘만족한다’(‘매우 만족’+‘약간 만족’)고 응답한 비율이 2000년 23.0%에서 2004년

29.5%, 2008년 34.8%로 지속적으로 높아졌으나 2010년에는 34.1%에 머무르고 있다. 학교주변 환경

만족도를 보면, ‘만족한다’(‘매우 만족’+‘약간 만족’)고 응답한 비율이 2000년 23.4%에서 2004년

27.6%, 2008년 30.7%, 2010년에는 30.0%로 나타났다.

학교생활에 만족하는 학생들이 많아지기는 했으나, 전반적으로 학교생활에 만족하는 학생은 절반

정도이며, 특히 학교시설과 학교주변 환경에 해 가장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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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

가. 추진목적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은 저소득층 ∙유아 및 학생의 학습결손 예방과 치유를 통해 학

력을 증진시키고, 저소득층 학생 및 청소년의 건강한 신체, 정서발달과 다양한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

키며, 교육∙문화∙복지 수준 제고를 위한 가정-학교-지역사회 차원의 지원망을 구축하는 등 지역교

육공동체 구현을 통한 취약계층의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나. 추진 경과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은 2002년 8월 16일 7개 부처 및 자치단체 국장급 공무원으로 구성

된 중앙준비기획단이 발족되어 도시저소득층 자녀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2003년에서 2004년

까지 시범적으로 서울과 부산(서울 6개, 부산 2개)에 총 8개 지역을 지정하고, 23개동 79교(유치원 34

교, 초등학교 29교, 중학교 16교)에 237억원을 지원하 다. 주로‘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상으

로, 경제 사회적 여건을 반 하여 지정되었다.

2005년에는 공모제를 도입하고 사업 상 지역을 확 하여 기존의 8개 지역 외에 신규로 7개 지역

(광역시 상, 7개 지역 공모)을 추가 지정하 으며, 2006년에는 인구 25만 이상의 중소 도시를 상으

로 신규 15개 지역을 포함하여 총 30개 지역 79개동 260개교(유치원 97개교, 초등학교 99개교, 중학교

61개교, 고등학교 3개교)에 지방교육 재정 특별교부금 209억원이 지원되었고, 2008년 12월에는 모든

시지역을 상으로, 40개 지역을 추가 지정하여 2010년 10월 현재 100개 지역, 538개교(초등학교 299

개교, 중학교 235개교, 고등학교 4개교)에 310억 원을 지원하여 운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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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추진체계 및 현황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며 개별학교

의 원활한 운 을 위하여 시∙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에서 지원하고 있다. 교과부에는 교육정책에

한 사업의 기본방향과 정보를 제공하고, 사업의 결과에 한 평가 및 환류 등 전문적 연구와 지원 기

능을 수행하는 중앙연구지원센터(KEDI : 한국교육개발원)가 설치되어 있으며, 시∙도교육청에서는

지역 사업 운 의 모델을 개발하고 사업프로그램 운 을 지원하며, 현장의 컨설팅과 지역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사업에 한 자체 평가를 지원하는 시∙도연구지원센터를 운 하고 있다. 또한, 지역 교육

청마다 사업을 총괄∙지원할 사업전담팀을 설치하고, 학교에서는 학생복지전담부서를 마련하고, 교

육복지사업 담당교사, 지역사회교육전문가 배치를 통하여 지역사회와 연계∙협력을 통해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사업현황은 <표 7-3-1>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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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선정기준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 선정기준은 학교별 기초생활수급자녀수와 한부모 가정 자녀수가

평균 70명 이상이거나 또는 재적학생수의 평균비율 10%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마. 사업의 효과

최근 사업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지정된 학교에 해 자율학교를 지정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맞춤형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 시∙도교육청 자율로 인근 학교나 학생들이 교육복

지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기존 사업지역학교의 우수사례를 신규 및 타 지역으로 전

파할 수 있도록 전국차원의 연수, 컨설팅 및 정보교환을 활성화하는 한편, 교사, 학교장, 프로젝트 조

정자, 지역사회교육전문가, 교육청 관계자 연수, 워크숍, 협의회 등 정보교류 기회를 통하여 학교중심

의 지역네트워크를 활성화하여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효율적인 지원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학생들에게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각종 교육∙문화∙복지 프로그램을 통하여

학교에 한 긍정적인 생활태도 변화와 결석률이나 징계율이 감소하는 사례가 도출되는 한편 학생들

의 학업성취도가 높아지고 자기효능감 향상 및 학교 생활태도의 긍정적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업의 확 에 한 요구가 강하게 일어나고 있어 지자체 및 시∙도교육청

의 응투자 확 로 지역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바.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 개선방안 수립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통한 중장기적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2010

년 1월 전문가로 구성된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 사업 개선 T/F팀을 운 하여 2010년 7월21일 개

선방안을 수립하고 2011년부터 시행하기로 하 다.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으로 교육복지투자우선지

역 지원사업의 근거규정을 정비하기 위해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을 개정하여 사업의 법령상 근거를 명

확히 하고, 매년 특별교부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보통교부금으로 전환하여 안정적인 재원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 다. 그리고 사업 상학교 선정방식을 현행 지역단위 선정에서 단위학교별로 선정으

로 변경하고 도시지역 저소득층 집 초중학교 위주 선정에서 읍면지역도 포함시키도록 개선하 으

며 사업명칭도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에서 교육복지우선지원 사업으로 변경하여 추진하기

로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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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과후학교

방과후학교는 수요자(학생∙학부모) 중심으로 운 하는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학교 교육 활동이다.

단위학교가 학교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규수업 외의 시간에 교과, 특기∙적성, 보육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하면 수요자가 수익자 부담 원칙으로 원하는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선택∙수강

하는 방식으로 운 되고 있다. 

다양한 교육 수요를 학교 내로 흡수하고, 저소득층에게 양질의 교육∙보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기존에 운 되고 있던 방과후 교실(초), 특기∙적성 교육(초∙중∙고), 수준별 보충학습(중∙고)을

2006년부터“방과후학교”라는 용어로 통합 운 하고 있다.

[그림 7-3-1] 방과후학교 변천 과정

방과후학교는『방과후학교에서 누구나 최고의 다양한 학습을』이라는 비전하에‘학교 교육기능보

완’, ‘사교육비 경감’, ‘교육복지 실현’, ‘학교의 지역사회화’라는 4가지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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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학교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정부는 취약 계층∙지역 학생들의 방과후학교 참여를 지원하고 방과후학교 운 인프라를 구축하

기 위하여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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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지원

정부는 농산어촌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도∙농간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농산어촌 지역의 방과후학교 운 을 지원하고 있다. 읍∙면이 있는 시∙군에 예산을 총액으로

지원하며, 각 지역은 여건에 맞게 인건비, 프로그램 운 비, 차량운 비, 시설 및 기자재비 등으로 예

산을 집행한다. 2006년 19개 군, 2007년 89개 시∙군이 지원되었으며, 2009년에는 85개 군, 읍∙면이

있는 60개 도∙농 복합시로 지원이 확 되었다.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지원 사업 실시 결과 농산어촌 지역의 방과후학교 운 이 활성화되었으며,

2009년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운 지원 사업에 1,062억원(시∙도교육청 680억원, 시∙군 382억원)의

재정이 지원되었다.

② 저소득층 자유수강권 지원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이란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들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선

택하여 무료로 수강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바우처의 일종이다.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는 수강료를 지

불하고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수강하기 어려우므로, 계층 간 교육격차 완화를 위해 저소득층 학생의

방과후학교 참여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자유수강권은 ①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우선 지원되며, ② 소년소녀 가장, 새터민 자녀, 보훈 상자

자녀, 시설 수용 학생과 ③ 기타 학교에서 지원 필요성을 인정하는 학생들에게 지원된다. 자유수강권

지원 상 학생은 연간 30만원 내외에서 자유수강권을 활용할 수 있다.

2006년 2개월 간 저소득층 학생 약 9만명을 상으로『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제도가 시범 운 된

후 2007년에 전국으로 사업이 확 되어 월 평균 27만명에게 자유수강권이 지원되었다. 2009년에는

1,022억원(국고 6억원, 시∙도교육청 1,016억원)의 재정이 투입되어 약 38만명의 학생이 지원 혜택을

받았다.

③ 초등돌봄교실 지원

초등학교 학생들을 상으로 방과 후와 방학 중에 안전하게 보호∙지도함으로써 건강하게 성장∙

발달하도록 돕기 위해 방과후학교에서는 돌봄 프로그램을 개설∙운 하고 있다. 

초등돌봄교실은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을 위주로 운 되며, 저소득층 및 한부모 가정 자녀, 맞벌이

부부 자녀를 우선 상으로 한다. 초등 돌봄 프로그램은 가정과 같이 편안하고 쾌적한 시설∙설비로

268�제7부 청소년의 교육



|  2010 청소년백서 |

리모델링한 초등학교의 교실에서 실시된다. 교사 및 보육교사 자격증 소지자, 자원봉사자 등 다양한

인력이 과제지도, 놀이지도, 상담, 소질계발, 인성지도 등을 실시하며, 교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과

연계 운 할 수 있다. 

2009년 초등돌봄교실에 지원된 재정은 1,645억원(국고 400억원, 시∙도교육청1,245억원)이다.

④ 학생 멘토링

학생 멘토링(Mentoring)은 소외계층 초∙중∙고 학생(Mentee)들을 학생(Mentor)과 연계하여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는 교육 지원 프로그램이다. 학생 멘토링은 소외계층 학생에 한 개별

화 학습 및 인성 지도를 통해 계층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2006년 시범사

업 실시 후 2007년 전국으로 확 되었다.

학생 멘토링은 학생 멘토와 소수의 소외계층 초∙중∙고 학생 간의 연결 및 정기적 만남을 통

해 이루어진다. 학생 멘토 1인이 소수의 멘티 학생들과 관계를 형성하고, 기초학습 및 교과지도, 특

기∙적성 지도, 진로 및 학교생활 상담 등 다양한 활동을 실시한다. 멘토 활동비는 멘토링 횟수∙시

간∙거리 등을 고려하여 지역 실정에 맞게 결정되며, 활동비 지급 외에도 교∙사 등 학과 연계∙

협력하여 봉사학점 등으로 인정되고 있다.

시∙도교육청은 자체 계획에 따라 일반 멘토링 및 귀향 멘토링을 실시한다. 귀향 멘토링은 고향을

떠나 타 지역에서 학을 다니는 학생이 방학 중 고향을 방문하여 후배들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멘

토링 프로그램으로서, 학생 멘토 모집이 쉽지 않은 농산어촌 지역의 학생들을 위해 실시된다. 2009

년 시∙도교육청이 편성한 학생 멘토링 예산은 109억원이다. 2009년 10월 말 기준 방과후학교 운

현황은 다음 <표 7-3-4>와 같다. 

제3장 교육복지정책�269



가. 참여율

방과후학교 도입 이후 학생 참여율은 매년 급격히 증가하여 2009년 10월 기준 전체 학교의

99.9%(11,160개 학교), 전체 초∙중∙고등학생의 59.5%(439만 명)가 방과후학교에 참여 중이다. 

나. 강좌 현황

2009년 10월을 기준으로 운 중인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의 수는 교과 프로그램 238,152개, 특기∙

적성 프로그램 132,265개로 총 370,417개의 프로그램을 운 하고 있으며, 초등돌봄교실은 4,622개 교

실을 운 하고 있으며, 이는 2008년과 비교하여 각각 83.3%, 17.7%, 22.7%, 38.6%가 증가한 것이다. 

내용별 강좌 비중을 살펴보면 어 16.9%, 수학 16.3%, 국어 13.1% 순으로 이 세과목이 전체 강좌의

46.3%를 차지한다.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컴퓨터 15.6%, 어 14.2%, 수학 13.1%, 음악 11.6%, 미술 10.4% 순으로, 예체

능 프로그램이 전체의 54.8%를 차지하 다. 그러나 중,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주요 교과 강좌의 비중이

더 높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중학교는 어 18.2%, 수학 17.2%, 국어 14.3% 순으로 이 세 과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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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의 49.7%를 차지하 고, 일반계고는 수학 19.9%, 사회 19.2%, 어 19.0%, 국어 18.3%, 과학

17.0% 순으로 전체의 93.4%를 차지하 다. 그러나 기타고의 경우에는 기타 17.5%, 어 16.4%, 국어

14.1% 순으로 일반계고와는 다른 모습을 보 다.

다. 강사 구성

특기∙적성 강좌의 강사 구성은 현직교사가 24.1%, 외부강사가 75.9%로 외부강사의 비율이 높으

며, 교과 강좌는 현직교사가 87.5%, 외부강사가 12.5%로 현직교사 중심으로 운 되고 있다. 

라. 참여 학생 1인당 현황과 학생∙학부모 만족도

방과후학교에 참여하는 학생의 1인당 월 평균 수강 강좌 수는 2.9개이며, 월 부담액은 약 29,347원이다.

방과후학교 운 에 한 만족도 조사 결과, 만족 비율은 전체 학생의 65.3%(학부모 65.5%)로 나타

났다.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초등학교는 학생의 79.9%(학부모 75.7%)가 만족한다고 응답한 것에 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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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는 학생의 59.0%(학부모 62.0%), 고등학교는 학생의 40.2%(학부모 45.5%)가 만족한다고 답

하여 초등학교에서 중∙고등학교로 올라갈수록 방과후학교에 한 만족도가 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역별 만족비율을 살펴보면, 농산어촌은 학생의 68.8%(학부모 68.9%)이며, 중소도시는 64.2%(학

부모 64.1%), 도시는 65.6%(학부모 66.1%)이다. 

3. 농산어촌 지역 교육

가. 농산어촌 교육정책

국민의 정부(1998~2002)부터 외환위기 이후 중산∙서민층 자녀 교육지원 필요성이 증 되는 가운

데 교육복지정책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 고, 참여정부(2003~2007)에 들어서는 양극화 문제가 사회 이

슈화됨에 따라 소득 계층간, 지역간 교육격차 해소에 관심을 두고 교육복지정책이 양적으로 확 되어

왔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02년 3월 14일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의 자문기구로 농어촌교육발전위원회를 구성하고

농어촌 교육의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 다. 이는 다시 참여정부가 출범하면서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이라는 정책 방향에 따라 본격적인 논의와 정책적 안의 제시로 이어

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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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에는 농어촌교육의 발전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농어촌교육발전위원회의 활동성과를 바탕으

로‘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교육복지 확 ’라는 정책목표 속에서 구체화되어 나타났다. 세부 목표로는

‘교육 여건 개선을 통한 교육의 기회균등’을 설정하 고, 농어촌, 도시 저소득 지역 등 지역간∙계층

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들을 수립하여 추진하 다. 이 시기의 주요사업들은‘농어촌 교육여건

개선 시범사업’, ‘1군 1우수고등학교 육성’, ‘소규모 학교간 통합 운 ’, ‘농어촌교육특별법의 제정

추진’, ‘농어촌 수당 신설, 주거 편의 제공, 인사상 우 , 연수기회 부여 방안 추진’, ‘도서벽지사택보

수비 지원’,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정책’, ‘농어촌학생 학특별전형’, ‘농어촌 출신 학생 학자

금 융자 확 ’, ‘자 농과생 급식비 지원’등이다.

2004년도 들어서면서 참여정부의 농어촌 교육정책은 초∙중등 교육의 내실화라는 차원에서 접근하

다. 3월에‘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농어촌

교육을 종합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 다.

2차년도의 농어촌 교육정책은 교육의 본질 추구로 특징된다. 즉, 초∙중등 교육의 내실화를 위하여

교육복지를 강화하고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정책 목표의 실현 과정에서의 농어촌교육 발전정책이

자리 잡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역 및 계층간 교육격차를 완화하는 교육복지정책 추진으로 사회

안전망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 으며, ‘참여정부교육복지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도시∙농어촌의

소외지역에 한 교육∙문화∙복지활동의 종합지원 체계를 구축하고자 노력하 다. 이를 위한 구체

적인 정책들은‘농어촌“작은 학교”운 모델 활성화’, ‘농어촌 고등학생의 학 진학기회 확 ’,

‘농어촌 지역 우수 교사 확보 추진’, ‘농어촌 지역 학생 상 교육비 지원 강화’, ‘농어촌학생 특기 적

성 교육 및 보충학습 지원강화’등이다.

2005년의 농어촌교육발전 정책은 전년도에 비해 종합적인 성격을 띠게 된다. 이는‘농림어업인 삶

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과‘동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농어촌발전을 위

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게 된 것과 관련이 깊다. 2005년 4월 정부는‘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개발 5개년 기본계획(2005~2009):교육여건개선’을 발표하고 이를 위한 세부정책들을

제시하 다. 이 기본계획은 2005년부터 5년간 3.1조원을 투자하여 자녀 교육을 위한 이농을 최소화하

고 농어촌 학생들이 도시 수준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다. 

2008년 이후 통령이“형편이 어려워도 공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육복지로 가난의 물림을 끊

겠습니다.”라고 교육복지를 강조하는 등 현 정부의 교육복지에 한 관심과 기 가 큰 만큼 실질적이

고 유연한 교육복지정책들이 추진되고 있다. 

정부는“2008-2012 교육복지 책”(2008.12)을 마련하여“가난해서 학교를 못 다니는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학력수준은 더 높아지고 교육격차는 줄어듭니다”, “건강하고 안전하게 학교를 다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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됩니다”, “평생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집니다”라는 국정과제를 통하여 실질적 교육격차 해소,

국민이 피부로 느끼고 공감하는 정책, 지역∙학교∙학생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복지를 목표로 하고

있다. 

현 정부의 교육복지정책의 특징을 요약하면, 저소득층∙소외계층의 교육기회를 획기적으로 확 하

고, 실질적 교육격차 해소에 중점을 두며, 기존 교육복지 정책의 사각지 를 폭 보완하고, 교육복지

의 수요가 높은 사업은 참여정부보다 투자 및 지원을 폭 확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듯 질적

으로 업그레이드된 교육복지정책은“누구에게나 차별 없는 최고의 교육을”제공하여 선진일류국가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나. 농산어촌 전원학교 육성

현재 농림어업을 기반으로 하는 경제가 쇠퇴하고 인구가 이탈함에 따라 농산어촌의 학생 이탈로 인

한 학교의 소규모화, 교육과정의 정상적 운 곤란 등 교육여건이 악화되고 있으며, 이는 경제, 교육

등 제반 여건이 침체되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산어촌에 소재하는 초∙중학교를 집중적으로 육성하여, 학교의 교

육력을 강화하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함으로써 학생이 돌아오는 농산어촌 학교의 성공모델을 만들

고자‘농산어촌 전원학교 육성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농산어촌 전원학교란 농산어촌에 소재하는 자율학교로서, 자연친화적 환경과 e-러닝 첨단시설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어 등 우수 공교육 프로그램을 운 하고 농산어촌의 미래발전을 견

인하는 지속가능한 모델학교를 말한다. 

전원학교는 자연체험 학습장∙생태연못∙산책로 등 자연친화적 시설과 전자칠판∙IPTV 등을 갖춘

첨단 e-러닝 교실을 구축하여 자연과 첨단이 조화된 환경에서 학습을 하고, 주민과 지역사회의 학교운

에 한 참여를 확 하는 등 지역사회와 학교간 강력한 연계하에 특색 있는 교육프로그램, 방과후

교육프로그램, 도∙농교류 프로그램을 운 하는 등 학교의 시설∙여건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운 될

수 있다. 

이러한 전원학교를 육성하기 위해 2009년 7월에 도교육청 소속 면에 소재하는 초∙중학교 110개교

를 지정하 고, 2010년에는 통폐합 본교와 연계하여 30개교를 추가 지정하 다. 전원학교를 육성하기

위해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간 총 1,391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향후 적정규모학교 육성정책과

연계하여 전원학교를 ’12년까지 360개교로 확 추진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농산어촌지역 학교를 적

정규모화하고 좋은 학교로 육성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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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어촌 전원학교가 성공적으로 안착되면 학생∙학부모가 원하는 교육 환경과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

공하는 전원학교를 스스로 찾아오는, 즉 학생이 돌아오는 농산어촌 학교의 성공모델로 정착될 것이다. 

또한, 전원학교가 공교육의 바람직한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도시지역 학교를 다니면서 사교육을 받

아야 성공할 수 있다는 인식의 벽을 극복하고 나아가 농산어촌 지역의 미래발전을 견인해 나가는 인

재육성의 산실로 기능할 것으로 기 된다. 

다. 농산어촌 연중 돌봄학교 육성

읍지역 등 도시로의 학생 이탈이 많은 면지역의 학교에는 가정이 돌봄기능을 제 로 할 수 없는 취

약계층의 비율이 높고, 교육여건이 열악한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중으로 농산어촌 지역의 학생에 한 교육복지를 실현함으로써 학

교의 교육력을 강화하는 농산어촌 연중 돌봄학교 육성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농산어촌 연중 돌봄학교에서는 농산어촌 학생에게 학기중, 주말, 방학중에 학습결손을 치유하고,

돌봄 기능이 열악한 가정을 신해 학교와 지역이 연계하여 학습과 생활공간의 역할을 하도록 교육∙

문화∙복지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2009년에 전국의 면 지역에 소재하는 378개의 학교(유24, 초222, 중126, 고6)를 선정하여 298억원을

지원하 고, 2010년에는 일부 학교를 조정하여 383개교에 230억원을 지원하 다. 

이를 통해, 농산어촌 연중 돌봄학교를 운 함으로써 학생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기초생활을

보장하고, 기초학력 향상 및 심리∙정서 발달을 도모하는 등 농산어촌 학생에게 따뜻한 돌봄과 실질

적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동 사업은 면지역 소재 2개 이상의 학교(초 1교, 중 1교 포함)가 연계하여 프로그램을 운 하도록 하

고 기초지자체와 협약을 요건으로 하여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 있다. 면에 소재하는 학교가 지역과

연계하여 교육력을 강화하고, 학생에 한 365일 교육복지를 실현함으로써 도∙농간의 교육격차가

완화될 것이며, 학생이 도시로 이탈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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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문화가정 학생 교육

가. 그간의 추진 내용

(1)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교재, 프로그램 개발

학교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 개발, 실태 분석 등 전문적인 연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07년부

터‘중앙다문화교육센터’(서울 )를 운 하여, 다문화가정 학생을 위한 교재 및 교육 프로그램, 교사

연수 프로그램, 교사용 교수-학습 자료 등을 개발∙보급하 다.

(2) 시∙도교육청 등 맞춤형 다문화교육 지원

시∙도 교육청별 다문화가정 학생 현황, 관련 지원 프로그램 등을 고려하여 문화체험활동, 멘토링,

방과후교실, 이중언어 교수요원 양성 등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다문화교육 사업을 지원하 다.

또한, ’09년에는 교육청과 지역 내 다문화교육 관련 기관과의 연계∙협력을 지원하 으며, 교 ‘다

문화교육 강좌’개설을 지원하고 교 생을 활용한 다문화가정 학생 멘토링 사업을 추진하 다.

(3) 『다문화가정 학생 교육 지원방안('09 ~ '12)』수립

교과부는 다문화가정 학생 등에 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교육 지원을 위해, 시∙도교육청 및 현

장 의견수렴, 전문가 협의 등을 거쳐『다문화가정 학생 교육 지원방안('09~'12)』을 수립('08.10)하 다.

『다문화가정 학생 교육 지원방안(2009~2012)』에는 다문화가정 학생의 한국어∙학력 향상, 일반학생

등의 다문화 이해 제고를 위한 과제(4 역, 14개 과제)를 포함하고 있으며, 그 실행을 위해 4년간 교

과부와 교육청은 약 700억원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4) 외국인 학생 등의 취학 관련 제도 개선

교과부는 국제협약의 취지를 반 하여 미등록 외국인 아동 등의 국내학교 입학 또는 전학을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해「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19조 제1항을 개정(’08. 2. 22)하 다. 

이를 통해, 미등록 외국인 아동의 경우, 임 차계약서, 거주사실에 한 인우보증서 등 거주사실

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입학 또는 전학 절차에 갈음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완화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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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

다문화가족에 한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09년 9월,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위원장:국무총리, 8

개 부처 장관 및 민간위원 참석)가 구성되었다. 주로 반기마다 이루어지는 동 위원회를 통해 다문화가

족정책 기본계획(2010~2012, 부처 합동) 수립, 부처간 사업 연계∙조율 등 협력 등을 활발하게 추진해

오고 있다.

(6) 다문화교육 우수사례 발표 회 실시

다문화가정 학생을 지도, 상담한 교사 등의 사례를 중심으로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경험 및 노하우

를 공유하고 확산하기 위해 시∙도교육청 및 교과부 심사를 거쳐 다문화교육 우수사례 발표 회를 실

시(’09.11.25)하 고, 수상 교사 등은 다문화교육 관련 연수, 워크숍 등에 활동을 지원 중이다.

나. 2010년 추진계획

교과부는 그간의 추진성과와 연계하여 2010년에는 다문화교육을 위한 기반을 넓혀나가고 강화하는

데 정책의 중심을 두고 있다. 다문화가정 학생에 한 다각적인 지원을 위해, 교육청뿐만 아니라 교

등 다문화교육과 관련한 지역 내 인프라와의 연계∙활용을 극 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1) 다문화교육 기반 구축

교과부에서는 예비교사의 다문화교육 역량을 높이기 위해 ’09년에 교 등 초등교원 양성 학에 다

문화교육 강좌 개설을 지원하 고, 10개 학에서 1,100명의 학생이 수강하 다.

’10년에는 교 에서의 성과를 중등교원 단계까지 확 하기 위해, 국립 사범 학에 동 강좌 개

설을 지원하며, 교∙사 총 20개교에서 강좌를 개설하 고, 약 2천명 이상의 학생이 수강 예정이

다. 이를 통해 예비 교원들이 다문화에 한 지식과 감수성을 가지고 학교 현장으로 나갈 것으로 기

된다.  

또한, 급증하는 다문화가정 학생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을 위해 표준화된 교재, 교육 프로그램을 개

발∙보급하고, 프로그램에 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다문화교육 포털’을 구축하여 맞춤형 서비스

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교육청 및 관련 기관에서 개발한 자료, 연구 수행물 등을 수집∙종합

하여 제공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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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장 중심의 맞춤형 교육 지원

다문화가정 학생의 한국어∙기초학력 향상, 상담 등을 지원하기 위해, 다문화가정 학생이 다수 재

학하는 학교를 다문화교육 거점학교로 지정을 확 (’09년 46개교 → ’10년 60개교)하여, 언어∙학습∙

문화체험 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다문화가정 학생의 교육 수요에 맞는 학습지도, 상담, 문화체험 활동 등 맞춤형 지원을 위해,

’09년에 이어 교 생, 현직교사, 퇴직교원 등을 활용한 멘토링도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한편, 다문화가정 학생이 부모 출신국의 문화, 언어 등을 이해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국제 지식∙경

험 등을 축적∙활용하여 국제 지도자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국제 지도자 육성 프로그램’을 시범 운

중이다.

(3) 다문화 이해 교육 강화

학교에서 재량활동, 특별활동 시간을 이용하여 다문화 이해교육을 실시하도록 지원하며, 이러한 활

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다문화 우수학교를 지원하게 된다. 또한 다문화가정 학생이 가지는 언어∙

문화적 다양성을 강점으로 살릴 수 있도록 리더십 프로그램, 이중언어 교수요원 양성 등 지원을 확

한다. 이중언어 교수요원 양성(서울시교육청, 서울교 연계)의 경우, 고학력 다문화가정 학부모를 선

발하여 900시간의 집중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역량을 갖춘 이수자는 학교의 방과후 강사 등으로 활

동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4) 다문화가정 유아에 한 교육 지원 강화

행안부 조사 등에서 나타나듯이 다문화가정의 취학전 자녀가 크게 늘고 있으며, 유아 단계부터

적절한 교육경험 및 상호작용을 제공하여 생애 초기의 격차를 줄여나가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이에 교과부는「다문화가정 유아 교육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 중이다.

첫째, 다문화가정 유아의 유치원 등 교육기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유치원 정보, 저소득층 학비 지

원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유아를 위한 기초학습∙자아존중감 제고 프로그램 등을 개발∙운 할

계획이다. 

둘째, 다문화가정 유아에 한 교사의 이해와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교사 매뉴얼 및 연수 프로그램

등을 개발∙보급한다.

셋째, 교사와 다문화가정 학부모간 원활한 의사소통을 돕고 유아간 다문화 이해교육 등을 지원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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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고학력 다문화가정 학부모를 선발, 집중 교육을 통해, 유치원에서 교육 지원인력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5. 탈북청소년 교육 지원

탈북청소년 교육정책의 기본 목표는 탈북청소년의 교육부적응 및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여 이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민주사회의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데 있다.

가. 탈북청소년 교육 지원 현황

초기적응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하나원 하나둘학교에 중등교사를 파견하 다. 2009년에 수학과 과

학과 교사 2명을 파견하 으며, 2010년에 국어, 어, 사회과 교사 3명을 추가 파견하여, 2010년 현재

총 5명의 교사를 파견하 다. 

탈북청소년 교육지원 책은 정규 학교에서 통합 교육을 지향하며 시∙도교육청 맞춤형 지원 사업

과 무연고 등의 교육적 지원이 필요한 학생에 한 민간교육시설에 한 지원으로 나누어져 있었다.

교육과학기술부 수준에서 탈북청소년에 한 지원은 2005년 탈북청소년을 교육하는 민간교육시설에

한 지원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동안 교육과학기술부는 안교육시설(전일제), 그룹

홈(생활공동체), 방과후 공부방 등 민간교육시설을 2009년에 13곳, 2010년에 18곳을 선정하여 프로그

램 운 비를 지원하 다. 

탈북청소년 안교육시설이 안학교로 전환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 개정('08.) 하여 학력 인정

최초 공립 안학교 설립 후 위탁 운 , 교사 및 교지 임 시에도 안학교 설립을 인가한다. 이와 함

께 세한 미인가 탈북청소년 민간교육시설에 한 지원도 확 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유휴 시

설을 무상 임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그리고 2007년부터는 정규학교의 탈북청소년 교육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시∙도교육청별 특성 및

여건(탈북청소년 분포, 지역 내 인프라 등)에 맞는 지원 사업을 기획∙발굴하여 2007년에 18과제,

2008년에 24과제, 2009년에는 28과제를 지원하 다. 시∙도교육청 맞춤형 지원 사업은 정규학교 중심

의 탈북청소년 맞춤형 교육지원으로 학교적응 및 기초학습능력 제고를 위해 탈북청소년의 학습 지원,

멘토링, 진로탐색 지원, 한국문화체험, 한마음캠프 등의 프로그램과 교사 연수, 교재 개발, 장학자료

발간∙보급 등이다. 이 가운데 1:1 멘토링 지원사업을 통해 전국의 초중고등학교에 재학하는 탈북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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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은 본인이 희망할 경우, 멘토링을 통한 보충학습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탈북청소년이 학교에 편입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애로사항은 연령에 비해 낮은 학력, 남북한

의 학제의 차이로 인해 제 로 된 학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

해「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96~98조를 개정(2008.2)하여 교육감 산하에 학력심의위원회 설치∙운

하여 학력과 연령을 감안한 학력 인정을 실시하고 있다. 시∙도교육청별로 학력심의위원회 운 을

위한 규정을 마련하여 2009년 1월 기준, 16개 교육청별로 학력심의위원회 구성이 완료되었다.

탈북청소년의 급격한 증가에 비한 교육체제를 마련하고, 탈북청소년이 민주사회의 건강한 시민

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정부는 다음과 같은 개선안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나. 탈북청소년 교육의 문제점

탈북청소년 교육지원 책은 현안위주의 단기적인 응으로 종합적인 교육지원 책이 부족하

다. 초기 적응교육 단계에서부터 생애 전 단계에 걸친 교육지원이 미흡하여 탈북청소년의 학교 취학

률은 낮은 편이다. 탈북청소년들의 취학 현황을 보면 연령과 학령이 2~3년 정도 차이가 있어 학교 부

적응의 원인이 되고 있다. 

한편, 2007년에서 2009년까지의 연도별 중도 탈락생 현황을 보면 초중고 모든 학교급별로 중도탈락

률이 두드러지게 감소하고 있다. 초등학교의 중도탈락률이 가장 적고, 고등학교의 중도탈락률이 가장

큰 것으로 학교급별 차이가 최근 3년간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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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중등학교 학령기 탈북청소년들의 낮은 취학률과 높은 중도탈락률은 다음과 같은 남한학교 적

응의 어려움에 기인한다. 북한과 다른 남한의 학제(2년 차이) 및 수업연한, 상이한 교과목, 교육내용,

교수학습 방식을 적응하는 데에서 오는 어려움이 있어서 학력이 떨어지며, 수업을 제 로 따라가기

힘들어한다. 더욱이 북한이탈 과정에서 제3국을 거치면서 오는 동안 제 로 학교를 다니지 못한 경우

가 부분이라서 같은 학년의 친구들보다 체로 2-3세 많은데, 이들은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놀림을

받거나 스스로 거리를 두기도 한다. 북한이탈자에 한 남한사람들의 무시 또는 경계와 외래어 사용

및 상이한 어휘 등으로 인해 의사소통 및 친구관계를 형성하는 데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그

외 북한이탈 과정에서 겪은 심리적∙육체적 고통 및 질병, 가족과의 분리에서 오는 그리움 또는 죄책

감, 부모의 안정되지 못한 직장, 남한사회의 경쟁적 교육열과 개인주의적 학교분위기, 자본주의 사회

에 한 이해부족 등은 이들이 남한학교 및 사회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가중시킨다. 

학교를 다니지 않거나 중도 탈락한 탈북청소년들은 체로 공부방, 무연고 청소년 보호시설, 민간

단체 등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 민간단체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은 규모가 세하고 전문인

력이 부족하며, 교육인원의 잦은 변동으로 교육의 연속성이 떨어지고 참여도 일정치 않은 문제 등이

있다. 

이와 함께 교사에 한 연수, 탈북 학생에 교육용 보충 교재 등의 부족으로 인해 정규학교에서 일반

교사가 탈북 학생을 지도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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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탈북청소년 교육의 정책 방향

탈북청소년의 급격한 증가에 비한 교육체제를 마련하고, 탈북청소년이 민주사회의 건강한 시민

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정부는 다음과 같은 개선안을 수립하여 시행하고자 한다.

(1) 초기 적응교육 지원의 강화

탈북청소년들은 입국 후 하나원에서 초기 적응교육을 받는다. 현재 삼죽초등학교 및 한겨레중∙고

등학교에서 위탁교육을 받고 있고, 오후에는 하나원 내부에서 보충교육을 받고 있다. 하나원이 초기

적응교육이 정규학교 적응에 미치는 향이 크기에 하나원 교육과 학교 교육을 연계하기 위한 노력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교과부는 초기 적응교육 지원을 위해 초기 적응교육 프로그램(교육과정 및 교재개발) 및 학습, 적성

진단 도구를 개발하여 제공한다. 또한 하나원에 교육전문인력을 파견하여 교육과정 운 , 학습관리

및 진학∙진로 상담을 지원한다. 

(2) 정규학교 교육의 내실화 지원

탈북청소년에 한 교육은 개별 맞춤형 교육으로 진행된다. 탈북 학생들의 경험과 학력 수준을 고

려한 지도를 통해 학교에 적응하고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무엇보다는 이

들의 자립∙자활을 돕기 위해 직업 교육과 평생교육에 한 지원을 확 한다.

학교 내 교육지원 방안으로는 첫째, 개인별 전담 지원교사(mentor)를 지정하여 종합적인(학습, 생

활, 인성지도 등) 책임지도를 실시하고, 부진과목에 한 집중적인 보충교육을 실시한다. 둘째, 탈북

학생들의 특기와 적성을 고려한 진학∙진로 지도를 실시하여 취업과 연계할 수 있도록 전문계고(특히

마이스터고), 기숙형 공립고, 자율형 사립고 등에 편입학을 확 하고, 기숙사비 및 급식비를 전액 지

원 한다. 셋째, 탈북청소년 중 우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리더십함양 프로그램을 운 하고, 학 단계

의 적응을 돕기 위해‘ 학 기본 수학 능력 배양 프로그램’도 운 할 계획이다. 넷째, 탈북 학생들의

집지역 학교에서는 필요한 경우 특별학급 운 하여 학력보충, 소양교육, 사회문화체험 교육 등 별

도 교육 프로그램 운 을 실시한다. 다섯째, 교사의 지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교사 매뉴얼 개발, 수

준별 연수 프로그램을 개발∙운 하고, 탈북청소년 교육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전문교사에 한 연

수를 실시한다. 여섯째, 탈북청소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탈북청소년 부모의 자녀 교육 역량 제고

를 지원한다. 일반 가정-탈북 가정 자매결연, 자녀-학부모 상담 프로그램을 통해 탈북 학생과 부모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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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교 밖 탈북청소년을 위한 교육 지원 확

그간 민간부문에서 담당해온 학교 밖 탈북청소년 교육에 한 중앙 및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화한다. 

학력인정 안학교 설립을 다각적으로 지원한다. 탈북청소년 안교육시설이 안학교로 전환할

수 있도록 공립 안학교 설립 후 위탁 운 , 교사 및 교지 임 시에도 안학교 설립을 인가한다. 이

와 함께 세한 미인가 탈북청소년 민간교육시설에 한 지원도 확 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유

휴 시설을 무상 임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학교 밖 안교육과의 연계를 위하여 탈북자 지원 단체, 공부방, 지역아동센터, 복지관, 도서관 등

다양한 지역사회 교육복지 기관과 협의체를 운 하여 학생보호 및 교육을 연계 지원한다. 특히 방과

후, 주말, 방학 등에 이들 학교 밖 안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탈북 학생들의 중도탈락 예

방 및 학교부적응 치유에 힘쓴다. 필요할 때에는 안교육기관에 교육 위탁, 일정기간 동안 별도지정

교육프로그램 실시하되 기존 탈북청소년 지원단체들에 하여 일정한 기준에 따라 안위탁교육기관

또는 프로그램으로 지정하고 프로그램 운 비(위탁 교육비)를 지원한다.

(4) 종합적인 교육지원 및 연계 체제 구축

탈북청소년 교육을 위한 전문 교육지원센터를 운 할 필요가 있다. ‘탈북청소년 교육지원센터’는

탈북청소년 교육관련 연구,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하며, 탈북청소년 교육자에 한 연수∙상담 등 전

문능력 개발을 지원하고, 탈북청소년 교육상담실 운 등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며. 탈북청소년 교육기

관∙단체 간 network 운 센터 역할을 한다. 2009년 9월, 한국교육개발원내에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

터를 설치하고, 탈북청소년 교육기관의 허브 역할 및 사업관리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 다. 현재 센터

장, 연구기획팀, 학교지원팀 등 12명의 전문인력이 센터에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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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청소년들의 경제활동참가율은 OECD 국가 평균보다 23.1%p 낮은 25.4%로 최하위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우리나라처럼 낮은 경제활동참가율을 보여주고 있는 국가들은 청소년 실

업률이 20%를 넘고 있는 이탈리아 정도이다. 덴마크(71.7%)나 호주(68.9%), 캐나다(65.3%),

국(64.2%) 등의 국가들은 60%가 넘는 높은 청소년 경제활동참가율을 보여주고 있다.

2009년 청소년 경제활동참가율 국제비교

전체 취업자(2,350만 6천명) 중 청소년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5.8% 수준으로

1995년의 12.7%보다 6.9%p 감소하 다. 이는 기본적으로 청소년인구의 감소와 학 진

학률의 증가를 반 한 결과로 보인다. 이와 함께 1998년 IMF 경제 위기이후 일자리 수

가 크게 줄고 고용이 감소한 데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총 취업자 중 청소년 취업자의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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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소년 경제활동인구

15세 이상 24세 이하의 청소년 경제활동인구는 2009년 150만 7천명이며 경제활동참가율은 25.4%로

나타나고 있다. 성별 경제활동참가율을 살펴보면 남자 청소년은 20.4%, 여자 청소년은 29.9%로 남자

청소년의 군입 등의 향으로 여자 청소년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청소년의 경제

활동참가율은 15세 이상 전체 경제활동참가율(60.8%)보다 35.4%p나 낮게 나타나고 있다.

청소년 경제활동참가율의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1995년 36.9%에서 2009년 25.4%로 11.5%p 낮

아졌으며 2000년 이후 30%를 유지하다 2007년 처음으로 30%미만으로 떨어졌다. 성별 추이를 보면 남

자 청소년(1995:2009=31.2:20.4)과 여자 청소년(1995:2009=41.9:29.9)의 감속 폭에 있어서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지 않다. 청소년 경제활동참가율이 낮아지고 있는 것은 고등교육 진학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고등학교 졸업자의 학 진학률(전문 포함)은 1995년 51.4%에서

2001년 70.5%로 증가한 이후 2009년 81.9%로 상승하 다.

제1장

청소년 고용 상황 및 노동조건

주 : 1) 경제활동인구조사는 15세 이상인 자를 조사하므로 청소년을 15~24세로 하 으며, 현역군인 등은 제외되었음. 

2) 경제활동참가율=경제활동인구/15세 이상 인구×100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각 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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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1-1] 2009년 청소년 경제활동참가율 국제비교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경제활동참가율을 OECD 국가들과 비교해보면 최하위 수준임을 알 수 있다.

2009년 OECD 국가들의 평균 경제활동참가율은 48.5%로 우리나라보다 23.1%p나 높게 나타나고 있

다. 우리나라처럼 낮은 경제활동참가율을 보여주고 있는 국가들은 청소년 실업률이 20%를 넘고 있는

이탈리아 정도이다. 덴마크(71.7%)나 호주(68.9%), 캐나다(65.3%), 국(64.2%) 등의 국가들은 60%가

넘는 높은 청소년 경제활동참가율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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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OECD, 『Employment Outlook』, 2010.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각 년도.



연령계층별∙성별로 경제활동참가율 추이를 살펴보면, 15~19세 청소년들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1995년 12.0%에서 2009년 6.2%로 5.8%p 낮아졌으며 20~24세 청소년들의 경제활동참가율은 13.9%p

낮아져 20 초반 청소년층 참가율의 감소폭이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가장 큰 폭으로 참가율이

낮아진 것은 20~24세 남자 청소년들로 1995년 58.8%에서 2009년 44.1%로 14.7%p나 낮아졌다.

[그림 8-1-2] 2009년 청소년의 성별 경제활동참가율 국제 비교

성별 경제활동참가율을 OECD 국가들과 비교해 보면, 부분 국가들에서 남자 청소년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여자 청소년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반해서 우리나라의 경우 여자 청소년의 경제활동참

가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군 입 등으로 남자 청소년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점차 낮아지는 추

세를 반 한 결과로 보인다. OECD 국가 평균과 비교해 보면, 남자 청소년의 경제활동참가율은

32.4%p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여자 청소년은 14.1%p 낮게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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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소년 비경제활동인구

2009년 15~24세 청소년 비경제활동인구는 442만 7천명으로 2008년에 비해 6만 2천명 증가하 다.

비경제활동인구는 주로 집안에서 가사를 맡고 있는 가정주부를 비롯하여 학생, 연로자와 불구자, 교

도소 수감자, 각종 불로소득자, 그리고 자발적으로 종교단체나 자선사업 등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등

을 포함하고 있다. 

비경제활동인구 중 학생도 아니면서, 취업도 하지 않고 구직활동도 하지 않는 경우를 추려내기 위

해 통계청에서는 2003년부터“쉬었음”이라고 응답한 통계를 제시하고 있다. 이는“교육도 받지 않고

취업도 하지 않으며 훈련도 받지 않는(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젊은이를 지칭하

는 니트(NEET)를 추정하는 자료로 활용되기도 한다. 

청소년(15-24세) 중에서 비경제활동인구 중“쉬었음”이라고 응답한 비중은 2009년 16만 2천명으로

전체 비경제활동인구 중 3.6%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2005

년 쉬었음 인구 비중은 4.5%까지 증가하 다가 2008년 3.2%로 감소하 는데, 2009년에 다시 0.4%p가

증가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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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각 년도.



3. 청소년의 취업 현황

2009년 15~24세 청소년 취업자는 135만 9천명으로 2008년(141만명)에 비해 5만 1천명 감소하 으

며 1995년(258만 5천명)에 비해 122만 6천명이나 감소하 다. 청소년 경제활동인구(150만 7천명) 중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90.2%로 2008년(90.7%)에 비해 0.5%p 감소하 다. 생산가능인구 비 취

업자 수를 나타내는 고용률의 경우에도 인구 전체 평균인 58.6%보다 35.7%p낮은 22.9%로 나타났다. 

[그림 8-1-3] 총 취업자 중 청소년 취업자의 비율

전체 취업자(2,350만 6천명) 중 청소년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5.8%로 나타나 2008년(6.0%)

에 비해 0.2%p로 낮아졌다. 1995년과 비교해보면, 청소년 취업자의 비율은 12.7%에서 5.8%로

6.9%p 낮아진 결과이다. 이는 기본적으로 청소년인구의 감소와 학 진학률의 증가를 반 한 결과

로 보인다. 이와 함께 1998년 IMF 경제 위기이후 일자리 수가 크게 줄고 고용이 감소한 데 따른 결

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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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계층별로 취업자의 추이를 살펴보면, 청소년 취업자 중 15~19세의 비율은 2004년 13.0%에서

2009년 13.1%로 크게 변동이 없으며, 20~24세의 비율도 같은 기간 87.0%에서 86.9%로 비슷한 수준으

로 유지되었다. 다만 15-19세 남자 청소년 취업자의 비율은 0.5%p가 감소한데 반해 여성 청소년 취업

자의 비율은 0.6%p가 소폭 증가하 다. 

[그림 8-1-4] 2009년 청년층 취업자의 첫 취업 소요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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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각 년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2009.



15~29세의 졸업자 및 중퇴자 중에서 임금근로자로 취업 중인 청(소)년 취업자가 첫 취업에 소요된

기간을 살펴보면, 3개월 미만이 53.5%를 차지하고 있으며 3~6개월 미만이 12.0%, 6개월~1년 미만이

9.5%, 1~2년 미만이 1.1%, 2~3년 미만이 5.3%, 3년 이상이 8.8%로 나타나 학교를 졸업(혹은 중퇴)한

후 첫 취업을 하는 데 평균 11개월가량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8-1-5] 2009년 청년층 취업자의 취업경로

15~29세 청소년층 취업자의 취업경로를 살펴보면 가족/친지나 직장 근무자, 학교 선생님 등의 추천

을 통한 이른바 연고취업이 41.1%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신문∙잡지∙인터넷 등 응모가

27.8%, 그리고 공개시험은 21.0%를 차지하 다. 연고취업의 구성을 살펴보면 가족/친지의 소개나 추

천이 20.7%, 직장 근무자의 소개나 추천이 12.3%, 그리고 학교 선생님 추천이 8.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청소년의 실업 현황

2009년 전체 청소년 실업자는 14만 9천명, 실업률은 9.9%로 나타나고 있으며 남자 청소년의 실업률

(11.9%)이 여자 청소년(8.6%)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2009년 15세 이상 전체 실업자는 88만 9천명으

로 실업률이 3.6%인 점을 감안하면 청소년 실업률이 매우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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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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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실업률의 추이를 살펴보면 2000년 들어서 2002년 8.5%로 낮아진 다음 2003년 10.1%로 다시

높아진 이후 10% 이상의 실업률을 보여주다가 2007년 10% 이하로 떨어졌다. 그러나 1995년과 비교해

보면 2009년 청소년 실업률은 여전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림 8-1-6] 2009년 청소년 실업률 국제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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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1) 경제활동인구조사는 15세 이상인 자를 조사하므로 청소년을 15~24세로 하 으며, 현역군인 등은 제외되었음. 

2) 실업률=실업자/경제활동인구×100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각 년도.

자료 : OECD, 『Employment Outlook』, 2010.



우리나라 청소년 실업률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알아보기 위해 OECD 국가들과 비교해 보면 OECD

국가 전체 평균(16.4%)보다 6.6%p 낮아 IMF 이후 실업률이 증가하 지만 우리나라 청소년 실업률이

여전히 상 적으로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청소년 실업 문제가 최 사회 현안 중 하나인 이탈리아

나 프랑스의 경우 청소년 실업률은 각각 25.4%, 22.4%로 20%를 넘는 높은 실업률을 보이고 있다. 산학

협동을 통해 청소년들의 취업이 비교적 원활하게 이루지고 있는 독일과 일본은 각각 11.0%와 9.1%로

낮은 수준의 실업률을 보이고 있다. 2008년 금융위기의 여파로 부분의 OECD 국가들이 실업률 증가

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청소년들은 낮은 경제활동참가율로 인해서 실업률의 급격한 증가

를 보이지는 않았다. 

연령계층별로 보면, 청소년 실업률은 15~19세가 12.2%로 20~24세(9.5%)보다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15~19세 남자 청소년의 실업률이 15.1%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전년도와 비

교해 보면 15~19세의 실업률은 10.2%에서 2%p 증가했고 20~24세 실업률도 전년도보다 소폭 상승했

다. 성별로 보면 여자 청소년의 실업률은 7.9%에서 8.3%로 증가했지만, 남자 청소년의 실업률은 전년

과 마찬가지로 11.4%를 기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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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각 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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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1-7] 2008년 성별 청소년 실업률 국제 비교

OECD 국가들의 청소년 실업률과 비교해 보면, 남자 청소년의 실업률이 여자 청소년보다 높게 나타

나는 패턴을 동일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예외적인 경우는 가장 높은 실업률을 보여주고 있는 이탈리아

(남자 : 여자 = 23.3% : 28.7%)에서 발견되고 있다.

5. 임금 및 노동시간

2009년 청소년노동자의 월 평균 임금은 정액 및 초과급여 기준으로 19세 이하가 110만 6천원으로

전년 비 5.1%p 감소하 고, 20~24세는 138만 1천원으로 전년 비 0.3%p 상승하 다. 연간 임금은

2007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으나 2008년부터 2년 연속 감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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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OECD, 『Employment Outlook』, 2010.



2009년 20~24세 청소년 노동자의 학력별 임금수준을 살펴보면, 고졸이 133만 4천원, 전문 졸의 경

우 136만 5천원, 학교졸은 151만 3천원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 노동자의 경우 고졸자

와 전문 졸자간의 임금 격차가 거의 없음을 보여준다. 증감률을 보면 2008년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

로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실질임금은 사실상 감소했음을 예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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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2008년 이전은『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각 년도.

자료 :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2008년 이전은『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각 년도.



|  2010 청소년백서 |

청소년 노동자의 월평균 노동시간은 19세 이하 청소년 노동시간(182.1시간)이 20~24세(193.9시

간)보다 11.8시간 짧게 나타났으며 남자 청소년보다 여성 청소년의 근로시간이 더 짧은 것으로 나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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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2008년 이전은『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각 년도.



6. 청소년 아르바이트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경험이 학업생활과 직업선택에서 매우 중요한 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그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는 많지 않다. 노동부에서 실시한『2009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결

과를 통해 청소년 아르바이트 경험률을 살펴보면, 조사 상자인 만 15-18세 청소년(3,202명) 중 아르

바이트를 경험해본 비중이 32.9%로 나타났다. 특히 2009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전국의 중∙고

등학생을 상으로 실시한『한국 청소년 진로∙직업실태 조사』에 따르면 청소년의 최근 1년간 아르바

이트 경험률은 11.7%로 나타나고 있다. 특성별 아르바이트 경험을 살펴보면, 남녀간에는 특별한 경험

률의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으나, 학년에 따른 경험률은 중1이 5.3%에서 고3이 19.1%로 점차 증가하

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부모가 모두 있는 양부모 가정보다는 경제적 어려움이 클 것으로 예상

되는 한부모가정이나 조손가정의 아르바이트 경험률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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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 청소년 진로∙직업실태 조사』,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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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종류를 살펴보면 전단지 돌리기가 31.6%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

지하 으며, 그 다음으로는 피자집 등 점원/배달이 9.4%, 분식점 등 점원/배달이 8.1%, 패 리 레

스토랑 점원이 4.1%, 편의점 점원 3.5%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년별로 살펴보면 중학생의 6,

70%정도가 전단지 돌리기에 집중된 반면,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패스트푸드점이나 편의점, 그리고

음식점 같은 서비스업에 상 적으로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아르바이트를 구하게 되는 경로는

선배나 친구의 소개(47.3%) 혹은 가족이나 친지의 소개(19.8%)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 다.   

[그림 8-1-8] 지난 1년중 가장 최근에 한 아르바이트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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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 청소년 진로∙직업실태 조사』, 2009. 



300�제8부 청소년과 노동

1. 중학교 신규졸업자의 진로 상황

2009년도 우리나라의 중학교 신규졸업자는 674,864명으로 이들 중 99.6%인 672,393명이 고등학교

및 기타 학교로 진학했으며 0.4%에 해당하는 2,471명의 졸업생들이 진학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고 있다. 고등학교 진학률이 100%에 근접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진학자 중 중졸 취업 인구수는 매우 적

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진학자 중 일반계 고등학교로 진학한 비율은 78.3%로 나타나고 있다.

2. 고등학교 신규졸업자의 취업 상황

2009년도 고등학교 신규졸업자는 일반계 고등학교 424,888명, 전문계 고등학교 151,410명이며 이

가운데 취업자는 각각 3,061명과 25,297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일반계 고등학교 졸업자의 취업률은

4.8%인데 비해 전문계 고등학교의 취업률은 64.7%이다. 일반계 고등학교 졸업자 중 미취업자는 상당

수가 재수생으로 추정된다.

제2장

신규졸업자의 취업 상황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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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2-1] 전문계 신규 졸업자의 진학자와 취업자 비율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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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 ) 안은 여자, 취업률 = 취업자수/{졸업자수-(진학자수+입 자수)}×100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2009.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2009. 



전문계 고등학교 신규졸업자들 중 진학자와 취업자의 비율을 살펴보면, 2009년 진학자 비율은

73.5%로 취업자 비율(16.7%)보다 4.4배나 높게 나타나고 있다. 졸업 후 취업이라는 완성교육을 목표

로 하는 전문계 고등학교에서 진학자 비율이 취업자 비율보다 높아진 시기는 2002년(진학자비율:취업

자비율 = 49.8%:45.1%)으로 그 이전까지 취업자 비율이 진학자비율보다 높았으나 2002년 이후 졸업자

비 진학자 비율이 더 높은 역전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3. 특수학교 신규졸업자의 취업 상황

2009년도 특수학교 신규졸업자들의 취업상황을 살펴보면, 졸업자 2,231명 중 취업자는 430명으로

취업률은 19.3%로 나타나고 있다. 특수학교에서 직업교육이 실시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전문계 고

등학교 졸업자들의 취업률(64.7%)에 비해 특수학교 신규졸업자의 취업률이 매우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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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교육인적자원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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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학 졸업자 취업 상황

학 신규 졸업자의 취업 상황을 살펴보면,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547,416명 중에서 취업자는

379,524명으로 진학자와 입 자수를 제외한 취업률은 75.2%로 나타나고 있다. 전문 졸업자들의 경

우는 199,421명 중 162,608명이 취업해 진학자와 입 자 수를 제외한 취업률은 85.7%를 보여주고 있

다. 반면, 일반 졸업자들의 취업률은 67.4%로 전문 에 비해서 낮았다.

주 : 취업률 = 취업자수/{졸업자수-(진학자수+입 자수)}×100 

1) 전문 , 일반 외 교육 학, 방송통신 학, 산업 학, 기술 학, 각종학교, 원격 학, 학원, 사내 학 등 고등교육기관 전체의 수치임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한국교육개발원, 『취업통계연보』,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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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2-2] 학 신규 졸업자의 취업자 비율 추이

학 신규 졸업자 비 취업자의 비율 추이를 살펴보면, 전문 는 81.5%로 2008년(80.6%)에 비해

0.9%p 증가했으며 일반 도 0.2%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4년 이후 계속 증가해오던 취업자 비

율 추세가 2008년에 다소 주춤했지만 다시 소폭 증가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전문 신규 졸업자의 계열별 취업상황을 살펴보면, 인문계열 졸업자 8,757명 중 6,529명이 취업해

가장 낮은 취업률(82.4%)을 보여주고 있으며 교육계열 졸업자 9,832명 중 8,824명이 취업해 가장 높은

취업률(91.5%)을 보여주고 있다. 이어서 의약계열(90.0%)과 예체능계(86.7%)의 취업률이 높게 나타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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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학교 신규 졸업자의 계열별 취업상황을 살펴보면, 의약계열 졸업자 12,873명 중 10,889명

이 취업해 89.1%의 높은 취업률을 보여주고 있으며 교육계열 졸업자 16,511명 중 9,232명이 취업해 가

장 낮은 취업률(58.7%)을 보여주고 있다.

주 : 취업률 = 취업자수/{졸업자수-(진학자수+입 자수)}×100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한국교육개발원, 『취업통계연보』, 2009. 

주 : 취업률 = 취업자수/{졸업자수-(진학자수+입 자수)}×100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한국교육개발원, 『취업통계연보』,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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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소년고용촉진 책

가. 청년고용촉진 책 수립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정부는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시기별 청년고용 상황에 적절하게 응하

는 종합 책, 부문별 책을 수립하여 시행해 왔다.

2003년에는 일자리 창출, 산학협력, 해외취업 등 장단기 책을 종합한‘청년실업종합 책’이 수립

되었고, 2005년에는 학교-노동시장간 이행 원활화에 중점을 둔‘청년고용촉진 책’이 추가적으로 마

련되었다.

또한, 2006년에는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해외취업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의 일환으로‘해외

취업 촉진 책’이 마련되었고 고졸이하 학력 청년층의 실업자가 전체 청년실업자 중에 차지하는 비

중도 많고, 실업률도 전체 청년실업률 보다 높아 이들을 상으로 하는 별도의 책이 필요하다는 지

적에 따라‘고졸이하 청년층 고용촉진 책’이 마련∙시행되었다.

2007년도에는 그간의 청년실업 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보완방안을 검토하여 청년고용장려금 사

업을 2010년까지 연장키로 하고 청년학생층에 한 직업진로지도 서비스 강화, 학교의 취업지원 인프

라 확 , 취약청년층을 위한 고용지원네트워크 구축 등의 방안을 추진키로 하 다.

2008년 들어 정부는 우리 청년들의 취업무 를 국내노동시장에서 세계시장으로 확 하고 다양한

해외 경험을 쌓도록 지원함으로써 기업과 국가성장을 주도할 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해 산∙학∙관 협

약을 통해‘ 로벌 청년리더 양성계획’을 마련하 다. 이 계획은 향후 5년간(2009-2013) 해외취업지

원(5만명), 해외인턴(3만명), 해외자원봉사(2만명)를 통해 총 10만명의 로벌 인재를 육성한다는 계

획이다. 아울러 청년고용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취업애로 청년층이 증가함에 따라 청년 친화적

일자리 지원, 직업체험 확 , 청년고용 인프라 확충 등을 담은‘청년고용촉진 책’이 마련되어 시행

되었다. 

2009년에는 로벌 금융위기로 촉발된 경기불황으로 인해 청년고용 상황도 악화되었고, 청년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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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급격한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재정을 투입하여 일자리를 확 하는‘청년고용 추가 책’이 발표

된 바 있다. 또한 2009년말 전반적인 경기가 회복 되어 고용 상황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

고, 청년들의 안정적 일자리에 한 쏠림현상이 계속 심화될 것이 우려됨에 따라‘청년∙중소기업 미

스매치 해소 책’이 비상경제 책회의에 보고되고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그 주요내용

을 보면, 청년 구직자와 중소기업간 정보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해 청년 전용 일자리 중개시스템(잡

)을 구축하고 산학연계 직업훈련을 강화하는 한편, 청년들의 중소기업에 한 인식개선을 위한 다

양한 홍보를 추진하는 것이다. 

나. 직업탐색∙취업지원 프로그램 운 확

고용부 고용센터에서는 청소년들의 근로의욕을 향상하고 올바른 직업탐색 기회를 제공하고 취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CAP+, 성취프로그램, 취업희망프로그램, 올라 프로그램, 취업캠프 등을 운

하고 있다. 

‘청년층 직업지도프로그램(CAP+)’은 고등학생, 학생, 직업훈련생과 취업준비생 등 청년층(만

15~29세)을 상으로 총 4.5일간(27시간) 진행되며 진로지도 및 직업탐색, 구직기술 향상의 기회를 제

공한다. 이 프로그램은 한국고용정보원이 개발하여 2002년 10월부터 5개 지방노동관서에서 운 하기

시작했으며, 2009년도에는 전국 고용센터에서 11,389명이 참가하 고 전국 학 및 민간위탁기관 등

에서도 자체 운 하고 있다. 

‘성취’는 구직의욕과 취업자신감이 낮은 사람들을 상으로 구직동기 제고 및 자존감 회복에 초점

을 두고 있으며 5일(30시간)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국 고용센터에서 운 되고 있는 이 프로그램

에 2009년도에는 5,867명이 참가하 고 41.2%의 참여자가 이후 취업에 성공하 다. ‘취업희망’은 원

만한 사회진출 및 적응을 돕기 위해 인관계 향상과 의사소통 개선에 초점을 두고 4일(24시간) 과정

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2009년에는 5,910명이 참가하 다. 

또한‘올라(all-A)’는 청년층 구직역량 강화 프로그램으로 자신감이 극히 저하되어 원활한 직업생활

로의 이행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상으로 개발되었다. 4일간(23시간) 진행되는 이 프로그램은

자기이해를 심화하고, 인간관계를 확장하며 삶에 한 적극성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취업캠프’는 취업준비생들을 중심으로 구직의욕과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한 집합형 과정이다.

청소년 직업체험학습프로그램인 잡스쿨(Job School)은 중고생을 상으로 운 되는 2일짜리 프로

그램이다. 첫날은 진로특강을 듣고, 둘째날은 직업과 관련된 학 학과와 산업분야의 직업현장을 방

문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청년 직장체험프로그램(1~6개월)은 직업 현장에서 직접 일 경험을 쌓으면서

자신에게 맞는 진로를 탐색하고 직업 능력을 배양하도록 하는 취지로 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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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직업진로지도 내실화

고용노동부에서는 청소년의 건전한 직업관 형성과 직업선택을 지원하기 위해 직업심리검사를 비롯

한 직업진로지도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청소년들의 진로교육을 담당하는 교사, 상담원 등의 전문성

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전국 고용센터와 워크넷에서는 각종 직업심리검사 서비스

를 받을 수 있다. 각종 직업심리검사는 한국고용정보원이 개발한 것으로 청소년 및 청년용 직업심리

검사 13종【초등학생 진로인식검사, 청소년 직업흥미검사(중2-고3), 청소년 적성검사(중/고), 청소년

직업인성검사(중1-고2), 청소년 진로발달검사(중2-고3), 직업가치관검사(중3-)를 비롯하여, 만 18세 이

상의 청년을 위한 직업선호도검사, 직업적성검사, 구직욕구진단검사, 구직효율성검사, 창업진단검사,

업직무기본역량검사, IT직무기본역량검사】이 보급되어 있으며, 2009년에는 77만 8천명이 직업심리

검사 서비스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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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효과적인 진로지도를 위하여, 「진로와 직업」교과서, 초∙중∙고∙ 진로지도프로그램

(CDP), 사회과∙과학과 진로탐색자료(중∙고), 직업카드, 직업동 상 활용가이드, 사이버진로교육원

이러닝콘텐츠 등을 비롯한 진로교육 자료와 진로지도기법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다. 

「진로와 직업」교과서는 초등학교와 중학교용으로 2003년도에 개발∙보급되어(2007년 개정) 학교

현장에서 활용하고 있고 고등학교용 교과서도 개발되었다. 진로지도프로그램(CDP)은 초∙중∙고∙

각 학교급에 따라 4종으로 개발∙보급되었으며, 교사용 매뉴얼과 학습자용 워크북, 진행용 슬라

이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007년에는 교과통합형 진로지도를 위해 중고등학교의 사회과∙과학과

세부 과목들에 해 단원별 진로지도를 위한 탐색자료집을 개발하여 보급했고, 카드형태의 직업진

로교육 매체인‘직업카드’역시 전국 고용센터와 학교에서 청소년 진로지도를 위해 활용되고 있다.

또한 직업진로지도 접근성 강화를 위해 자기주도적 진로 학습이 가능한 사이버진로교육원

(http://cyber-edu.keis.or.kr)을 개원하여 이러닝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2009년도에는 학생 진로

취업지도 입문과정, 청년직장체험프로그램 선수과정, 학생 진로지도프로그램 등 6종 과정에 8,190

명이 수강하 다. 

청소년에 한 진로지도와 취업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는 초중등학교 교사 및 학 취업관계자, 담

당공무원, 커리어코치, 민간 상담원 등의 직업진로지도 관련 직무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1999년부터

직업지도 담당자 교육을 실시해 오고 있다. 이 교육은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실시하는데 2009년에는

초∙중∙고 교사, 전문상담교사, 교장∙교감∙장학사 등을 위한 진로지도전문화 교육과, 학(교) 취

업 및 경력개발 담당자, 지자체 및 민간취업관련기관 담당자, CAP+, CDP를 비롯한 프로그램 진행자

등을 위한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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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직업정보의 수집 제공

정보기술의 급격한 발전과 지식기반사회로의 이행에 따라 직업세계에서 요구하는 직업정보를 종합

적으로 수집∙관리하고 사용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한국직업정보시스템(KNOW)』을 개발하

다. 2001년부터 실시한 우리나라 표직업에 한 실태조사를 기초로 2003년부터 온라인을 통한 서비

스(http://know.work.go.kr)를 본격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2010년 현재 우리나라 표직업 718개에

해 요구되는 역량과 임금 및 되는 방법 등을 소개하고 있고 매년 추가할 직업에 해 지속적으로 실

태조사를 하고 있다. KNOW에는 직업정보는 물론 직업과 관련되어 있는 학과(전공)정보 및 온라인 진

로상담 서비스도 함께 제공되고 있다.

또한 직업에 한 이해를 높이고 종합적인 직업정보를 제공하기 위해『한국직업전망』, 『한국직업사

전』, 『학과정보』, 『신생 및 이색직업』등 초등학교에서 성인까지의 수요자 맞춤형 직업정보자료를 발

간하여 각급 학교 및 공공기관 등에 보급하고 있다. 더불어 입체적인 매체를 통해 생생한 직업정보 확

인과 직업탐색이 가능하도록‘내일을 Job아라’를 비롯한 직업 및 취업지원 동 상을 제작하 다. 이

제까지 540편의 직업 및 취업 동 상이 개발되었으며, 이는 각급 학교에 DVD로 배포되는 한편, 방송

송출 및 홈페이지 다운로드서비스 등을 통해서도 제공된다. 또한 이들 매체를 교육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지도기법이 소개된 직업동 상 활용 가이드를 제작, 배포하고 있다.

마. 정보화 기술을 활용한 온라인 취업지원 확

1998년 11월 이후 인터넷 방식의『워크넷(Work-Net, www.work.go.kr)』시스템을 구축하여 고용지

원센터, 지방자치단체 등의 취업 업무에 활용하는 한편 온라인을 통해 구인∙구직자에게 직접 일자리

정보, 직업정보 등 고용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2008년에는 정보화 기술의 발전과 인터넷의 보급에 따라 워크넷 시스템을 개편하여 청년층의 취업

지원을 위한 온라인 고용정보서비스를 강화하 다. 이력서작성과 구직신청, 채용정보 북마크, 알선요

청, 직업상담 등의 개별 온라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맞춤 메일링 서비스』를 도

입하여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직업∙취업정보를 수시로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워크넷에『 기업 채

용정보』항목을 신설하여 주요 기업의 구인정보를 취합 제공하 고, 『지역고용동향』항목의 신설을

통해 고용지원센터 등에서 제작한 각종 지역단위 고용정보를 구인∙구직자에게 제공하게 되었다. 그

밖에『구인∙구직 동 상 서비스』를 실시하여 구직자 및 구인업체의 소개를 동 상으로 생생하게 전

달할 수 있도록 워크넷에 동 상 이력서 서비스를 도입하 고, 『취업자료실』항목을 별도로 제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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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관련 뉴스와 가이드, 동 상, 직업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또한 채용정보와 인재정

보를 직종별, 지역∙산업단지별, 역세권별, 기업채용정보, 단시간근로채용정보, 전공계열별, 청년

인턴인재정보 등 특화된 검색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개선하 다.  

특히 2009년에는 온라인을 통해 기업들의 채용 행을 지원할 수 있는「e-채용마당 시스템」을 구축

하 다. 「e-채용마당」은 기업에게는 채용에 따른 비용, 인력, 시간을 절감시키면서 우수한 인재를 채

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한편, 구직자에게는 우수기업체의 취업기회를 확 하는 효과를 가진다.

또한 워크넷 상의 구인∙구직표 서식 개정 및 인증시스템 강화를 통해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정보 확

보 및 제공을 통해 워크넷에서 제공하는 구인∙구직 정보의 품질을 개선하 다.

2. 청소년근로 보호 책

가. 청소년근로 보호 책

정부는 2005년 6월 20일 청소년근로보호종합 책을 수립하여 현재까지 추진해오고 있다. 청소년근

로보호종합 책은 고용노동부∙교육과학기술부∙여성가족부∙경찰청 등 범정부적으로 마련한 종합

적∙체계적인 보호 책으로 청소년근로 보호를 위한 지도∙점검의 강화방안, 교육 내실화를 통한 청

소년근로 보호 인식의 제고방안, 캠페인 등 다양한 홍보 추진 방안, 청소년 일자리 정보 제공 및 피해

구제 강화방안, 제도개선을 통한 연소자 근로여건 개선방안, 성과점검을 통한 평가 실시 등을 내용으

로 하고 있다.

더불어 고용노동부에서는 2008년 6월‘연소근로자 보호 책’을 마련하여 연소자 다수 고용사업장

에 한 지속적인 지도∙점검, 피해사례 일제 신고기간 운 ,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등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등을 통해 기본적인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나. 청소년근로 보호를 위한 지도∙점검 강화

정부는 청소년근로보호종합 책에 따라서 중∙고등학생의 아르바이트 근로가 급증하는 방학기간

중 연소근로자 다수고용사업장에 해서 법정 근로조건 이행 여부에 한 지도 및 점검을 실시(1~2

월, 7~8월)하고, 이 때 청소년 근로조건 침해에 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임금 미지급(일방적

임금 삭감 포함), 최저임금 위반, 야간 및 휴일근로 금지 위반 등 주요 법위반을 반복적으로 지적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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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에 해서는 시정조치를 생략하고 즉시 사법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제시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2009년 1,641개소 사업장에 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1,408개소에서 4,749건

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하 고, 이중 4,746건은 시정조치, 2건은 과태료 부과, 1건에 해서는 사법처

리하 다. 또한 연소근로자가 신고한 사건 1,215건을 조사하여 그중 권리구제 1,077건, 사법처리 135

건, 과태료 부과 3건을 처리하는 등 실질적 권리구제를 위한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이와 함께 여성가

족부 주관으로 고용노동부, 경찰청, 지자체 등 합동으로 청소년 사용금지 직종에 한 불법 근로를 지

도하기 위한 합동점검을 매년 주기적으로 전국에서 동시에 실시하고 있다.

다. 교육 내실화를 통한 청소년근로 보호 인식 제고

정부는 청소년근로보호종합 책을 통해 연소근로자의 근로조건에 한 인지도를 제고시키기 위하

여 사업주, 각 급 학교 교사 및 학생 등에 한 연소근로자 근로관련 노동관계법 교육을 강화하고 있

다. 먼저 중∙고등학교 교사에 한 교육과 관련하여 진로상담 교사에 해 청소년 근로 및 직업의식

교육을 실시하고 교사연수과정 교육프로그램에 연소자 근로조건 및 피해사례별 구제방법 등이 포함

된 교육을 실시해오고 있다. 이밖에 종합 책에서는 사례별 구제방법 지정 직업교육 연구시범학교 워

크숍 시 노동관계법 교육시간을 배정하거나 전문계 고교 CEO 연수 시 노동관계법 교육시간을 배정하

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청소년 상 연소자 근로조건에 한 교육은 관련교과와 재량∙특별활동 시간을 활용하거나 전문

계 고교 및 평생직업학교 학생을 상으로 건전한 직업의식 교육을 실시하고 향후 인문계 고교까지

이를 확 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 밖에 중∙고교생 상 일터 현장체험 프로그램인 잡 스쿨

(Job School) 운 시 학생에 한 직업의식 및 법정근로조건 교육을 실시하고 범죄예방을 위한 청소

년교실 운 시 취업청소년을 위한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청소년교실은 경찰서

장 등 경찰관이 직접 방문하여 상담을 실시하는 범죄예방교실과 비행청소년을 상으로 심성 순화프

로그램을 실시하는 사랑의 교실, 문제 학생을 상으로 1:1 집중상담이 진행되는 상담교실 등이 있다.

연소자 다수 고용 사업주에 한 교육은 다수고용업종 표 간담회를 통하여 연소자 근로관련 법령

교육을 실시하고 청소년 아르바이트 채용 시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도록 지도하는 방안 등이 제

안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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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캠페인 등 다양한 홍보 추진

청소년근로보호종합 책에서는 청소년이 아르바이트를 통하여 건전한 직업체험 기회를 가질 수 있

도록 법정 근로조건 보호 캠페인을 실시하는 방안이 제안되었으며 고용노동부에서는 2006년 10월부

터‘일하는 1318 알자알자 캠페인’을 통해 유관기관, 연소근로자 다수고용 사업주 협회 등과 협약 체

결, 온라인 사이트 운 , 지역 청소년단체와 공동 캠페인 전개, 팜플릿∙포스터 제작∙배포 등 중∙고

등학교 및 연소근로자 아르바이트 관련 법정 근로조건을 보호를 위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또

한 청소년들의 접근성 제고를 위한 온라인 매체의 효율적 활용으로 홍보효과를 극 화 하 다. 2006

년에 구축한 연소근로자 근로조건 관련 싸이월드 타운 홈피에 이어 네이버 블로그를 개설(2008.3)하

고 블로그 이웃맺기 이벤트, 오행시 컨테스트 등 각 종 프로모션 통해 청소년들이 노동관계법령 내용

등을 알기 쉽게 안내하 다. 또한, 2010년에는 청소년 스스로가 연소근로자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능

동적으로 활동하는 정책프로슈머로 활동할 수 있도록 제1기 1318 알자알자 청소년리더(20개팀, 87명)

을 선발하 고, 월별 홍보미션을 부여하여 청소년이 스스로 연소근로자의 근로조건과 관계된 노동관

계법령에 관심을 갖고 정보를 직접 생산할 수 있도록 하 다. 아울러 연소근로자의 아르바이트가 성

행하는 여름방학 기간 중에는 청소년리더와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관서 감독관이 연계해 지역

착형 홍보를 전개하여 청소년 근로조건 보호를 위한 지역단위의 네트워크 구축의 토 를 마련하 다.

마. 청소년 일자리 정보 제공 및 피해 구제 강화

고용노동부는 청소년근로보호종합 책에 따라서 2005년 9월부터 초∙중∙고∙ 의 청소년층이 쉽게

다양한 진로 및 일자리 관련 정보를 검색∙이용할 수 있도록‘청소년 워크넷’(http://work.go.kr/youth)

을 구축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청소년 워크넷은 청소년층의 진로∙직업∙진학∙취업가이드,

직업심리검사, 청소년 직장체험, 잡스쿨(Job school), 진로와 직업 이러닝콘텐츠, 직종별 일∙훈련∙

자격 검색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이와 함께 2008년 8월부터 청소년단체 홈페이지, 네이버, 싸이

월드 등 청소년의 접근성이 높은 사이버 공간에 사이버 상담센터를 마련하여 인터넷을 통한 상담 서

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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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범죄 비 청소년 범죄는 2008년까지 꾸준히 증가해 오다가 2009년 4.5%로

감소하 다. 

전체범죄 비 소년범죄의 비율 추이

청소년 범죄의 저연령화 현상은 점차 심화되고 있다. 16세 소년의 범죄가 전체 소년범

죄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05년 17.8%에서 2009년 23.1%를 증가하 으며 14세 소년

의 범죄도 2005년 10.6% 으나 2009년 13.7%로 증가하 다.

전체 소년범죄에서 연령별 차지하는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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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동∙청소년 비행의 동향

지난 5년간 총 범죄는 2006년에 약간 감소한 것을 제외하면 매년 증가추세를 보 고, 소년범죄는

2005년에는 총 범죄 비 3.4%를 기록한 후 증가하여 2008년에는 5.5%까지 증가하 다가 2009년에는

감소하여 4.5%를 보 다.

2009년 소년범죄 유형별 분포상황을 보면 재산범이 45,774명(40.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

고, 다음으로 폭력범 29,488명(26.1%), 교통사범 18,138명(16.0%), 저작권법 위반사범이 7,720명

(6.8%), 강력범이 3,182명(2,8%)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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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전체 소년범죄 건수 중에 16세 소년의 범죄가 23.1%에 달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 고

이어 15세 21.8%, 17세 20.6%, 18세 19.0%, 14세 13.7%, 14세 미만 1.8%의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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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전과가 있는 소년범죄자의 비율은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가 2009년 소폭 상승하 다.

2009년도 전과가 없는 소년범죄자의 비율은 64.3%인데 반해, 전과가 있는 소년범죄자의 비율은

35.7%로 전년도에 비하여 4.8% 증가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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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소년범죄의 남녀별 비율을 비교해 보면 남자가 82.7%, 여자가 17.3%로 남자의 비율이 4배

정도 많다. 그러나 2005년 이후 남자소년의 범죄율은 85.7%에서 점차 줄어들다가 약간 증가하여

82.7%를 기록한 것에 반해, 여자소년의 범죄비율은 14.3%에서 매년 꾸준히 증가하다가 2009년 약간

감소하여 17.3%가 되었다.

2. 아동∙청소년 마약사범류 동향

전체 마약류사범은 2005년부터 2007년까지 꾸준히 증가하 다가 2008년 다소 감소하는 경향을 보

이다가 2009년 다시 증가하 다. 반면에 청소년마약류사범은 2006년까지 증가하 다가 다소 감소하

으나 2009년도에 82명으로 급격하게 증가하 다. 특히 16-17세의 청소년의 마약류 범죄가 18.3%로

크게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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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청소년마약범죄의 마약류 현황을 보면 향정신성의약품이 67.1%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마가 30.5%, 마약이 2.4%이었다. 2005년도 청소년마약범죄는 향정신성의약품보다 마가 많았으

나, 2009년도 청소년마약범죄는 마보다 향정신성의약품의 비율이 높았다.

320�제9부 아동∙청소년의 비행 및 범죄



|  2010 청소년백서 |

3. 학생범죄의 동향

지난 5년간 학생범죄 건수는 2005년부터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가 2009년도에 감소하 다.

전체 소년범죄 비 학생범죄 구성 비율은 2005년 65.0%, 2006년 68.2%, 2007년 67.8%, 2008년

65.7%, 2009년 69.1%로 2005년과 2006년에는 증가하 다가 2008년에 감소하다가 2009년에 다시

증가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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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동∙청소년 비행의 예방

가. 경찰의 예방활동

(1)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활동

경찰은 2005년 초, 고교연합 폭력서클이 주도한 여중생 집단성폭력 등 학교폭력 관련 강력사건을

계기로 교육부 등 관련부처 및 민간 전문가들과 연계하여 종합적인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책을 수

립∙추진하여 왔다.

특히 2005년부터는 피해학생들이 보복의 두려움에 신고를 기피함으로써 학교폭력이 음성화되었다

는 전문가들의 조언에 따라 학교폭력의 악순환을 차단키 위해 매년 신학기 초 3개월간‘학교폭력 자

진신고 기간’을 운 하고 있다. 경찰청 주관, 교육과학기술부∙법무부 등 관련 6개 관련부처가 합동

담화문을 발표하고 신고기간을 공동으로 운 하고 있다. 자진신고 학생 등 경미초범 가해학생은 처벌

하지 않고 경찰단계에서‘선도하는 조건으로 불입건’한 후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선도하도록 하고, 피

해신고 학생은 비 보장과 함께 담당경찰을 서포터로 지정하여 보호하는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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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보호활동의 결과 학교폭력의 중심이었던 폭력서클이 자진해체를 하는 등 학교폭력이 위

축되는 성과가 나타났으며, 자진신고 학생에 한 선도조건부 불입건 제도의 정착으로 2009년 자진신

고 기간에는 4,348건이 불입건 처리되고, 931건이 입건되고 403건이 소년부로 송치되었다.

(2) 실종아동∙가출인 찾기 시스템 강화

2005년 12월 1일『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실종아동법) 시행으로 실종아동

의 연령이 기존 8세 이하에서 14세 미만으로 상향되면서 2009년에 발생한‘실종아동 등’의 신고 상

아동(14세 미만)은 9,240명이다. 8세 이하 아동의 실종수는 2,062명으로 전년 비 20.6% 증가한 반면,

9세 이상 14세 미만 아동의 실종수는 7,178명으로 7.5% 감소하 다. 또한 2008년 유괴∙실종경보시스

템의 매체 확 , 실종아동 프로파일링 시스템의 시행 등 치안시스템 내실화로 전체‘실종아동 등’의

발견률이 증가하고 있다. 

2007년 3월 인천과 제주에서 발생한 아동유괴피살사건으로 아동 범죄에 한 국민의 불안감이 급

속도로 확산되자 이에 한 책으로 미국의 긴급 공개수배제도인‘앰버경보시스템(Amber Alert

System)’을 2007년 4월 아시아 최초로 도입하 다.

유괴∙실종경보시스템은 아동 실종 및 유괴사건 등 발생시 TV∙라디오방송, 도로∙지하철 전광판,

휴 전화 및 인터넷 등을 활용, 신속한 상황전파를 통한 조기 발견으로 아동구조 및 범인 신속 검거 등

아동범죄 예방체제를 구축하고 전 국민적 관심 확산 및 조기신고를 유도하는 시스템이다. 2007년 4월

9일 국토해양부∙서울시와 협약 체결 이후 현재까지 방송사∙이동통신사∙인터넷기업 및 금융기관

등 총 46개 기관이 시스템에 참여하고 있다. 이와 같은 시스템의 운 결과 2007년 4월부터 2009년 12

월까지 총 235건에 한 경보가 발령되었고, 이 중 149명을 발견하는 등 국민관심 및 제보 유도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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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무사귀가와 같은 범죄 예방효과를 거두었다. 

실종 아동 등 프로파일링 시스템은 실종아동 등 가출인과 관련된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한 것으로,

상자가 발생∙발견되었을 경우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해 2008년 3월 도입되었다. 

실종아동 등의 예방과 국민 관심을 제고하기 위하여 실종아동 예방홍보 리플릿배포, 실종아동찾

기센터 신고전화 홍보스티커 등의 제작∙배부, 장기실종아동 수배전단지 배포 등의 홍보활동을 강화

하 고, 보건복지부 실종아동전문기관, 국정홍보처, 국회방송 등 여러 기관 및 단체와 함께 실종아동

찾기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그리고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 및 실종아

동 정보공유 등 협력체제 강화로 향후 실종아동 발견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2009년 가출인 신고건수는 55,714건으로 전년 비 1.9% 증가하 으며, 14세 이상 19세 이하 청소

년은 15,118건이었다. 신고된 가출청소년 중 남자의 비율은 34.7%, 여자의 비율은 65.3%로, 여자청소

년의 신고된 가출 비율이 더 높다. 

(3) 유해환경 정화활동

정보통신산업의 발달로 인터넷 및 미디어에 폭력∙음란성 매체물이 범람하고, 신종 풍속업소 등 유

해업소가 해마다 늘어나면서 청소년 탈선과 이를 조장하는 유해환경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

에 경찰은 음란∙폭력성 각종 매체물과 술∙담배 등 청소년 유해약물을 청소년에게 판매하거나 유흥

주점∙비디오방 등 유해업소에서 청소년을 고용하거나 출입시키는 등의 행위를 하는 청소년보호법

위반사범에 하여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324�제9부 아동∙청소년의 비행 및 범죄



|  2010 청소년백서 |

2009년에는 총 8,567명의 청소년보호법 위반사범을 적발하여 4명을 구속하고 8,563명을 불구속 입

건하 다.

특히 정부는 청소년들의 탈선이 우려되는 시기에 청소년 유해환경 단속 및 청소년 선도보호활동 등

을 강화하고 있다. 2009년도에는 청소년의 달(5.11~5.24)에 유해환경을 단속하여 502명을 검거하

고, 하계방학기간(7.24~8.19) 동안 유해환경을 단속하여 642명을 검거하 으며, 수능시험 종료 후

(11.12~11.18) 유해환경을 단속하여 247명을 검거하 으며, 연말연시(2009.12.21~2010.1.29)에 유해환

경을 단속하여 901명을 검거하 다.

(4) 청소년상담교실 및 사랑의 교실 등 운

경찰은 청소년들의 고민이나 애로사항을 직접 면담이나 전화상담을 통하여 들어 주고 문제의 사전

진단과 해결을 위해 전국 경찰관서에「청소년상담교실」을 설치∙운 하고 있다. 또한 컴퓨터에 친숙

한 청소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인터넷 사이버 상담제도를 도입하여 2009년 한 해 동안 경찰관

6,557명, 민간 자원봉사자 1,031명을 모집∙운 하여 청소년 29,995명을 상담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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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해마다 각급 경찰관서별로 경찰관이 직접 학교를 방문하여 청소년들이 범죄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범죄예방교실’을 운 하고 있다. 2009년에도 전국 초∙중∙고등학교

13,233개교 5,097,863명을 상으로 지역실정에 맞는 범죄예방교육을 실시하 으며, 중∙고등학생들

에게는 청소년범죄의 심각성과 폐해를 인식시키고 범죄예방 교육 시 시청각교재를 활용하는 등 교육

의 효과를 제고하 다. 아울러 소년범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국 지방경찰청별로 청소년상담지

원센터, 청소년수련관, 종합사회복지관 등 청소년단체와 협조하여‘사랑의 교실’을 운 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비행청소년들을 상으로 한 인성교육을 통하여 소년범죄 예방과 함께 장기적으로는 성

인이 되어 범죄자가 되지 않도록 교육 하고 있다. 2009년도에는 전국 32개 청소년전문교육단체에서

총 6,837명을 상으로 교육을 실시하 는데, 죄종별∙연령별 소집단 5회 교육으로 프로그램이 개편

되면서 실시횟수가 1,110회로 폭 증가하 다.

나. 검찰의 예방활동

(1) 우범소년 결연사업

우범소년결연사업은 학교폭력 등 청소년범죄에 효과적으로 처하기 위하여 1995. 11. 1.부터 서

울∙부산∙광주∙제주지검 및 산하 지청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던 중 1995. 12. 6. 국무총리 주관하의

「학교폭력근절 책 추진회의」에서 검찰의 추진과제의 하나로 선정되어 전국적으로 확 시행되게 되

었다.

동 사업은 범죄예방위원이 교육기관 등의 협조 하에 우범소년과 결연을 맺고 그들을 물심양면으로

지원∙선도하여 정상적인 학업과 생업에 복귀시킴으로써 소년범죄나 비행을 사전에 방지함을 그 목

적으로 한다.

결연 상자는 학교에서 퇴학∙정학 등 징계처분을 받은 자와 폭력써클에 가입하거나 학교주변에서

폭력을 행사하는 학생 중심으로 선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결연 상자는 선도결연회의를 통하여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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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결연활동 중 소년이 소재불명이 되거나 선도에 불응하여 결연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에는 법원

소년부에 통고하도록 하고 있다.

(2) 학교담당검사제

학교담당검사제는 1995. 11. 27. 통령의 학교주변폭력 근절 지시에 의거, 같은 해 12. 6. 국무총리

주관 관계부처장관회의에서 검찰의 3 추진과제 중 하나로 선정되어 서울지방검찰청에서 시범적으

로 실시하던 중 학원폭력 근절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학원폭력방지 및 처리에 관한 지침」(’

96. 6. 28. 검 강력 61330 - 609)에 의거, 1996. 7. 1.부터 전국적으로 확 실시되고 있다.

학교담당검사제는 일정 지역 내의 수개의 중∙고교에 하여 전담검사를 지정, 유관기관이나 민간

봉사차원의 학원폭력 예방 및 단속활동과의 유기적인 지원∙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예방∙선도활동을 전개하기 위한 것이다. 

학교담당검사는 선도보호위원 및 교사선도위원 학부모위원 등 구성원들과 정기 및 수시 간담회를

개최하여 학원폭력 정보수집 및 예방선도 활동방안을 모색하고, 탈선 초기의 학생 상 개별 면담과

학부모 접촉을 통한 비행의 사전방지, 청소년범죄 다발지역에 한 합동순찰, 담당학교 학생들을 상

로 한 담당검사의 선도강연 등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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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제도

선도조건부기소유예제도라 함은 통상의 기소유예 결정을 함에 있어 계속 선도할 필요가 있다고 판

단되는 범법소년에 하여 법무부장관의 위촉을 받은 민간 범죄예방위원의 선도를 조건으로 기소유

예 결정을 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제도 도입의 배경은 소년은 성년과 달리 인격형성 과정에 있기 때문에 감수성이 예민하여

쉽게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점에 있다. 그러나 개선의 가능성도 많으므로 죄질이 다소 중하다

하더라도 개선의 여지가 있는 소년에 하여는 교도소나 소년원 등에 수용하기보다는 사회에서

덕망과 학식을 갖춘 범죄예방위원에게 맡겨 선도∙보호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 초첨이

있다. 

소년선도보호방법은「접촉선도」, 「원호선도」로 구분할 수 있다. 「접촉선도」라 함은 귀주처가 있는

유예소년과 접촉을 갖고 상담∙지도 등을 통해 소년의 반사회성을 교정하고 지식과 기술을 습득시키

며, 정서를 순화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시키는 선도방법을 말한다. 「원호선도」라 함은 귀주처가

없거나 있더라도 귀주 시키는 것이 부적당한 유예소년에 하여 선도보호위원의 주거나 복지시설에

서 기거하게 하고, 의∙식∙주를 제공하면서 접촉선도하는 것을 말한다.

기존 검찰에서 시행하고 있는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및 보호관찰소위탁조건부 기소유예 이외 다양

한 조건부 기소유예를 소년범에게 적용함으로써 선도 및 재범방지의 효과를 제고하고 있다. 그 종류

를 보면 소년분류심사원( 안교육센터) 또는 소년원에서 전문가를 통해 일정기간 심리검사, 정신교

육, 분노조절 훈련교육 등을 받도록 함으로써 재범방지, 인성개발 등의 측면에서 실효성을 거두고 있

는 소년분류심사원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제도, 청소년인 자원봉사 학생이 범죄청소년과 1 1

로 결연하여 상담∙스포츠∙문화활동∙봉사활동 등의 일정한 프로그램을 거치면서 상 청소년을

선도하는 멘토 프로그램 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청소년자원봉사센터, 청소년 전문상담가로부터 전문

적 상담을 받게 하는 조건으로 소년범을 기소유예 처분하여 청소년 비행문제에 효율적으로 처하

는 사회봉사활동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 등이 있다. 2007. 12. 21. 소년법의 일부 개정으로 검사결정전

조사제(소년법 제49조의 2)를 도입하여 검사 처분 전에 비행원인 진단을 실시함으로써 비행소년에

한 교육, 보호자 교육 등을 통해 비행인자를 사전에 제거하여 소년의 교화∙개선에 가장 적합한 처

분을 할 수 있도록 소년법에 명시하 으며, 이는 2008. 6. 22.부터 시행 중이다. 또한 검사는 피의자

에 하여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의 선도 또는 소년의 선도∙교육과 관련된 단체∙시설에서의 상

담∙교육∙활동 등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피의사건에 한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다(소년법 제

49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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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1981년부터 선도조건부기소유예제도를 전국적으로 확 실시하여 1981년 4,070명에 하

여 선도유예를 실시한 것을 시작으로, 2009년에는 7,104명을 선도유예 판정을 하여 범죄예방위원으로

하여금 선도하게 하 다.

(4)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1995. 1. 5. 갱생보호법을 폐지하고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을 제정∙시행하면서 동법 제15조 제3호

(검사가 보호관찰소의 선도를 조건으로 공소제기를 유예하고 위탁한 선도의 실시)에 근거하여 1995.

4. 15. 법무부훈령 제332호 보호관찰소선도위탁규정이 제정∙시행된 이래, 현재는 개정된 법무부 훈

령 제620호(2008. 6. 3.)에 따라 위탁이 시행되고 있다. 보호관찰소 선도위탁제도는 선도보호위원에 의

한 선도조건부기소유예제도와는 달리 보호관찰소의 장이 선도업무를 관장한다. 보호관찰소장은 선도

상자를 담당할 보호관찰관을 지정하여 선도하도록 하고 있다.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방법은 보호관

찰관이 보호관찰소 선도조건부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람을 선도교육, 집단치료 또는 상담 등 적절한

지도를 실시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선도 상자의 가족, 이웃사람, 친구 등과 접촉할 수 있

고, 선도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학비보조, 취학∙취업알선, 기타 경제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선도조건부기소유예 상은 19세 미만의 범죄소년을 주 상으로 하는데 반하여 보호관찰소 선

도유예 상은 소년범에 제한을 두지 않고 연령과 범죄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전문적인 선도가 요구되는 범죄자를 상으로 한다.

제2장 아동∙청소년 비행의 예방과 처리�329



(5)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은 지역실정에 밝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우며 일정한 직업과 시간적 여유가

있고 소년비행의 예방과 선도∙보호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서 법무부장관의 위촉으로

임기 3년(연임가능)의 무보수, 명예직으로 봉사한다.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은 소년선도 및 지역사회

범죄예방활동 전개에 필요한 자료를 검찰에 요청할 수 있다.

다. 법무부의 예방활동 :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설치 및 운

(1) 개요

법무부는 2007년 7월 23일 부산, 광주, 전, 청주, 창원, 안산 등 6개 지역에 청소년비행예방센터를

설치하고 전문직원 56명을 배치함으로써 그동안 소년분류심사원과 행소년원에서 담당하던 부적응

학생(일반학교에서 의뢰)과 초기단계의 비행청소년(검찰 및 법원 등 사법기관에서 의뢰)에 한 안

교육과 비수용 범죄소년에 한 비행진단 및 교육을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서 실시하고 있다. 또한 보

호자교육, 일반학생 및 국민에 한 법교육, 자원봉사자 및 청소년문제 전문가에 한 전문교육, 각종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등의 업무를 시작하 다. 이는 그동안 학계나 지역사회에서 강조한 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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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의 중요성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법무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함에 따라 비행예방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 다는 데에 큰 의의가 있다.

특히 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다기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사회 자원을 최 한 활용함으로써 청

소년비행예방에 국가와 지역사회 전체가 전방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이용자들

의 심리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안교육센터’라는 명칭을 복수로 사용하고 있으며, 비행유형별

치료프로그램을 독자적으로 개발하여 운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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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반학교 부적응학생 등 안교육 실시

2002년부터 지역사회 일반 청소년들의 비행을 예방하기 위해 소년분류심사원은 시∙도 교육청으로

부터『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에 의한“중∙고등학생 특별교육 이수기관”으로 지정받아 일반

학교 부적응학생에 한 안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2007년부터는 이 같은 안교육을 신설된 6개의

청소년비행예방센터와 소년분류심사원 및 7개의 행소년원에서 담당하고 있다.

안교육으로 진로∙성격 등 심리검사, 심성훈련, 체험교육 등 1~5일 과정의 프로그램을 운 하고

있는데,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안교육수료증을 수여하고 교육결과를 해당학교에 통보하여 학생 생

활지도의 자료로 활용토록 하 으며, 학부모에게 적성검사 결과 등 자녀지도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

고, 해당 학교와 협조하여 교육수료 학생에 한 추수지도를 실시하도록 하 다. 이러한 안교육 기

관은 비행청소년 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국민 신뢰도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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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소유예 상자 및 안교육명령 상자 등의 안교육 실시

청소년비행예방센터 등은 각 해당 지방검찰청과 협의를 통해 기소유예 상자, 선도유예자에 한

체험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비행성의 조기개선과 함께 재비행 방지에 노력을 기하고 있다. 이는 소년분

류심사원의 전문 진단기법과 교육 프로그램을 비행의 초기단계에 있는 청소년 교육에 적극 활용함으

로써 청소년 선도 강화 및 재비행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교육은 비합숙 체험교육 방식으로 심리

검사, 심성훈련 등 1~5일 과정의 프로그램으로 운 된다. 또한 2008년부터 소년원법이 개정되면서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제42조의 2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안교육

명령을 받은 소년에 해 1개월의 안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4) 청소년적성검사실 운

1996년 2월부터 서울소년분류심사원과 분류심사업무를 행하는 4개 소년원에서 청소년적성검사

실을 운 하고 있다. 청소년적성검사실에서는 지역사회 청소년들을 상으로 지능∙적성∙성격 등

심리검사를 실시하고 소질과 특성에 맞는 진로지도 지침을 제공, 가정∙학교∙사회단체 등에서 의뢰

한 문제 청소년에 해서도 비행성향을 규명하여 구체적인 개선지침을 제시하는 등 청소년문제 전문

기관으로서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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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법교육

법교육은 전청소년비행예방센터(한국법문화진흥센터)에서 집중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법무부는

2005년 3단계 5개년 법교육 추진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초∙중∙고∙ 학생 및 일반인 상 법교육 프

로그램 개발, 법교육시설 및 법문화 체험관 조성, 법교육 교사 양성, 자원봉사자 교육 등을 하고 있다.

특히 2008년 3월 28일 법교육 지원법이 제정되어 국민 법의식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기

반이 조성되었다. 그동안 법무부는‘한국인의 법과 생활’, ‘청소년의 법과 생활’, ‘나는야 법짱’등 맞

춤형 법교육 학습교재 및 연구보고서를 발간하고, 법교육 출장강연제, 학생자치법정, 교사 직무연수

와 법교육 시범학교 운 하여 학교 법교육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다.

(6) 보호자특별교육

2008년 6월 개정소년법 시행으로 보호자특별교육명령이 신설됨에 따라, 법원소년부 판사가 필요하

다고 판단하면 보호자에게 소년의 보호를 위한 특별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다(소년법 제32조의2 제3

항). 보호자특별교육을 위하여 법무부는 청소년이해, 자녀지도방법, 자녀-부모관계 회복 등에 관한 내

용을 위주로 12회기 프로그램을 자체 개발∙운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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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행 아동∙청소년의 사법 처리

소년범죄에 하여는 일반 형사소추절차에 의한 형사처벌 이외에 비행소년의 교육과 선도를 목적

으로 한 보호처분 등을 인정하고 있다. 죄질이 극히 불량하여 선도, 교육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범

법소년에 하여만 형사처벌을 하고, 개선 가능성이 있는 범법소년에 하여는 선도, 보호측면에서

교육적인 처우를 실시하고 있다. 비행소년의 처리기관은 경찰, 검찰, 법원 등이 있다.

가. 경찰

10세 이상 14세 미만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가 발견되면 경찰에서는 범죄내용과 신상관계, 환경

등을 조사하여 가정법원 소년부에 보내고,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범죄소년은 형사사건으로 검찰에

송치한다.

‘소년범조사시 전문가참여제’란 소년범의 조사과정에서 범죄심리사 등 전문가가 참여하는 제도로,

가정∙학교 환경 등 43개 비행촉발요인과 공격성∙반사회성 등 344개 인성평가 항목을 심층 분석하

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소년범의 선도 및 재범가능성을 판단하여 전문적인 선도프로그램과 연결시켜

주는 시스템을 말한다. 2003년 2개 경찰서에서 시범운 이후, 2004년 5개 경찰서, 2005년 45개 경찰

서, 2006년부터 2008년에는 52개 경찰서, 2009년에는 60개 경찰서로 확 운 중이다.

2007년부터는‘학교폭력 자진신고 기간’운 시, 가해학생 조사에 전문가참여제를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전문가의 분석결과를 기준으로 저위험군 학생은 사랑의 교실과 연계하여 경찰단계에서 선도

교육을 받도록 하고, 고위험군 학생은 재범방지를 위해 법원∙검찰이 운 하는 선도 프로그램을 연결

해 주고 있다.

전문가참여비율은 2003년 0.05%에서 꾸준히 증가하여 2009년도에는 전체소년범의 4.7%에 해당하

는 5,507명이 전문가참여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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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검찰

2009년 소년범죄에 하여 검찰이 처리한 내역을 보면 소년범죄자 133,022명 중 구공판 3.5%, 구

약식 3.4%, 기소유예 50.2%, 소년보호 송치 28.7% 등이다. 소년범죄는 기소율이 비교적 낮고, 기소유

예 등 불기소율이 상 적으로 높은 것이 특징이다. 2009년도 전체범죄의 기소유예율 18.5%와 비교

하면 소년범죄의 기소유예율이 31.7%p나 높다. 이는 소년범죄에 해서는 일반범죄와 달리 선도 위

주로 처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소년보호 송치는 2005년 20.1%, 2006년 20.4%, 2007년

24.3%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가 2008년 21.0%로 감소하 다가 2009년에는 28.7%로 전년도 비

7.7% 증가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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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소년분류심사원

(1) 개요

소년분류심사원은『소년법 제1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해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에

서 위탁한 소년을 수용∙보호하고 이들의 자질과 비행원인을 과학적으로 진단하여 어떠한 처분이 적

합한가를 분류심사하는 법무부 소속기관이다. 1977년 서울소년분류심사원이 처음 개원하 고 이후

부산, 구, 광주, 전 등에 설치되었다가 2007년 7월 소년보호기관 조직개편에 따라 서울소년분류심

사원을 제외한 나머지 분류심사원은 청소년비행예방센터 등으로 전환되어 운 중에 있다. 소년분류

심사원이 설치되지 않은 부산∙ 구∙광주∙전주∙ 전∙춘천∙제주 등 7개 지역에서는 소년원에서

업무를 행하고 있으며, 소년원이 설치되지 않은 인천∙수원은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서 위탁소년의

수용관리와 분류심사업무를 맡고 있다.

소년분류심사원은 비행소년의 개체적 원인규명, 소년비행의 조기발견과 치료, 소년비행의 실증적

요인 규명, 청소년비행 예방 및 재비행 방지를 목적으로 위탁소년의 요보호성 여부와 그 정도를 과학

적으로 진단하여 그 결과를 법원소년부에 보내 조사∙심리 시에 참고하도록 하며, 소년원∙보호관찰

소에 처우지침을 제공하고 보호자에게 사후지도 방법을 권고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2) 위탁소년의 수용

위탁소년의 수용은『소년법 제18조 제1항 제3호』및『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

정에 따라 법원소년부의 위탁결정서에 의한다. 새로 수용된 위탁소년에 해서는 지체 없이 건강진단

과 위생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보호자에게 수용사실을 통지한다. 위탁소년은 성별, 연령, 비행의

질, 공범 및 질병유무 등을 고려하여 분류∙수용하고, 인권보호와 보건∙위생, 비행의 감염방지에 적

정을 기함과 동시에 소년들이 교육적 환경에서 안정감을 갖고 생활하도록 배려하고 있다.

소년분류심사원의 위탁기간은 1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기간 연장이 필요할 경우에는『소년

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법원소년부의 결정으로 1회에 한하여 이를 연장할 수 있다. 2005년 수용인원

은 5,072명에서 2006년에는 4,612명으로 감소하 으나 2008년 5,620명, 2009년 6,065명으로 증가하

다. 일일평균수용인원도 2005년 306명에서 2006년 269명으로 감소하 으나 2007년 289명, 2008년

341명, 2009년 399명으로 다시 증가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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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처우∙교육활동

위탁 소년에 해서는 성장기 청소년의 심신발달에 알맞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급식관리위원회

에서 작성한 차림표에 따라 급식하며 피복∙침구류, 세면용품, 학용품 등 생활용품을 지급하고 있다.

또한 소년원마다 의사와 간호사를 배치하여 위탁소년의 건강관리 및 질병을 치료하고, 시설내 치료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외부병원에 통원치료를 실시하고 있으며, 면회는 위탁소년의 보호 및 교

정교육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사람을 상으로 허용하고 있다.

위탁소년의 교육은 언어∙행동∙예절∙규범 등 기초적인 생활지도와 정신교육을 실시하고 심리

극∙분노조절훈련∙감수성훈련 등 다양한 심리치료프로그램을 운 하는 한편, 체육활동∙시청각교

육∙독서지도∙레크레이션 등 심성순화 교육과 기독교∙천주교∙불교∙원불교 등 종교별 관계 인사

를 초빙하여 신앙지도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사회지도층 인사를 소년보호위원으로 위촉, 위탁소년의

신상 및 진로문제에 관한 상담활동을 전개하고, 어머니회를 운 하여 무의탁소년 등 불우 소년에

한 지원활동을 펼치고 있다.

(4) 분류심사

분류심사란 비행소년의 요보호성 여부와 그 정도를 과학적으로 진단하여 교정교육을 위한 구체적

인 방법을 밝혀주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여기에서 요보호성이란 소년의 성격과 행동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방치할 경우 범죄로 심화될 가능성이 있는 위험요인을 말하며, 요보호성 여부의

판별이 분류심사의 중요한 관건이 된다.

분류심사는 심사 상에 따라 수용분류심사와 외래분류심사, 실시방법에 따라 일반분류심사와 특수

분류심사로 구분한다. 수용분류심사는 법원소년부에서 위탁한 소년을 상으로 하며 외래분류심사는

가정∙학교∙사회단체 등에서 의뢰한 청소년을 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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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분류심사는 수용된 모든 소년을 상으로 하되 문제 또는 비행요인이 비교적 간단한 소년에

하여 면접조사와 신체의학적 진찰, 표준화검사, 자기기록 및 행동관찰 등을 주로 실시하며, 일반분류

심사를 한 결과 문제 또는 비행요인이 중 하고 복잡한 소년에 하여 개별검사와 정신의학적 진단,

자료조회 및 현지조사 등의 특수분류심사를 추가하여 실시한다. 이와 같은 조사를 바탕으로 담당 분

류심사관과 심리학∙교육학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분류심사위원회에서 재비행 위험성 정도를

판정하고, 그 결과를 종합하여 처우지침, 예후(豫後) 및 판정종류 등을 기재한 분류심사결과를 법원소

년부에 송부함으로써 심리자료로 제공하고 보호처분 집행기관인 소년원∙보호관찰소 또는 위탁소년

의 보호자 등에게 지도 자료로 제공하고 있다. 2009년에 수용된 소년 중 분류심사를 받은 소년은

5,627명이었는데, 이 중 일반분류심사를 받은 인원은 3,729명이고, 특수분류심사를 받은 인원은 1,898

명이었다.

(5) 소년심판절차 개선

법무부는 청소년 비행예방과 재범방지를 위해 구속송치 상자 위주로 시행해 오던 분류심사제도

를 불구속 송치자를 포함한 모든 소년보호사건 상자로 확 하기 위하여‘보호소년 상담조사제’와

‘분류심사관 심리참여제도’를 법원과 최종 협의를 거쳐 2003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① 보호소년 상담조사제 도입

2003년 7월 새롭게 도입된‘보호소년 상담조사제’는 불구속 송치로 보호자 등에게 위탁되어 있는

소년을 상으로 법원 소년부 판사 또는 가정법원 판사가 전문가의 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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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소년을 소년분류심사원에 주간에만 3~5일 출석하여 상담과 조사를 받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에

따라 소년분류심사원에서는 상소년의 성격과 행동특징, 능력과 욕구 등 개인이 지니고 있는 자질과

환경적 특성에 한 조사와 비행원인 규명을 위한 종합적인 진단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담당 소년부

판사에게 심리자료로 송부하는 한편, 보호자에게는 소년의 훈육과 지도지침으로 제공하고 아울러 소

년의 비행성을 없애기 위한‘특별교육’을 병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시설수용에 한 부담을 없애고

모든 소년사건 상자에 하여 개인적인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과 처우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판사

의 소년사건 심리 시 심층적∙과학적 판단에 기여하며, 상담조사 결과 등을 종합하여 작성된 자료를

토 로 보호자에게 자녀의 지도방향 등에 하여 체계적인 지침을 제공한다. 이 제도는 또한 상소

년에게는 집단상담, 봉사활동, 체험교육 등을 통한 교육효과를 거둘 수 있다. 상담조사제는 서울 소년

분류심사원와 7개의 행소년원(부산∙ 구∙광주∙전주∙ 전∙춘천∙제주소년원)에서 2005년

1,890명, 2006년 3,135명, 2007년 4,437명, 2008년 5,952명, 2009년 5,106명을 상으로 실시되었다.

② 분류심사관 심리참여 제도

분류심사관심리참여제도는 소년사건 심리과정에서 각 소년부판사가 분류심사결과통지서에 의문

이 있거나 그 보고서만으로는 소년이 처한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는 경우, 소년의 성행과 비행

환경 등을 정확히 알고 있는 담당 분류심사관을 법정에 참여시켜 직접 의견을 듣는 제도이다. 이 제도

는 법원에서 추진하고 있는‘국민의 사법참여 방안’의 일환이며, 소년분류심사원의 국가 후견자적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 소년법 이념을 충실히 구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제도로 평가받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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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소년법원

소년법원은 가정법원 소년부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와 가정지원을 말한다. 소년법원은 경찰, 검찰,

법원에서 보내온 소년사건에 해 비행원인을 조사∙심리하여 보호처분을 결정하고 있다. 현재는 서

울가정법원, 전∙ 구∙부산∙광주에 지방법원 가정지원, 인천∙춘천∙청주∙창원∙의정부∙수

원∙전주∙제주에 지방법원 소년부 등 13개소가 있다. 소년법원에서는 소년의 성격∙환경∙비행경

위∙재비행성 여부에 한 조사관의 의견과 소년분류심사원 분류심사관의 심사의견 그 밖에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의 조언 등을 참고하여 소년의 보호처분을 결정한다.

2009년도에 접수된 소년보호사건은 48,007건으로, 검사송치가 69.5%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경찰

서장 송치가 24.2%, 법원 송치가 4.3%, 다른 법원소년부에서 이송된 경우가 2.0%이다. 

소년법원의 판사는 검찰로부터 송부된 사건기록과 조사관의 조사의견을 종합하여 심리개시 여부를

결정하고 심리도 비공개로 진행한다. 소년법원에서 행한 최근 5년간 보호처분의 현황을 보면, 보호처

분의 비율은 2005년 87.0%에서 2009년 74.8%로 12.2%p 감소한 반면, 검사의 불처분결정은 2005년

5.1%에서 2009년 6.4%로 증가하 고, 검사송치도 2005년 0.5%에서 2009년 0.8%로 증가하 다. 특히

타법원 이송비율은 2005년 0.2%에서 2009년 2.6%로 크게 증가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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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형사법원

소년법원이 보호사건을 조사 또는 심리한 결과 금고이상 형에 해당하는 범죄사실이 발견된 경우 그

동기와 죄질이 형사처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 경우이거나 사건의 본인이 19세 이상인 것으로 밝혀

진 경우에는 형사법원으로 이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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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부터 2009년까지 5년간 제1심 소년형사사건의 재판현황을 보면 집행유예의 비율이 가장 높

고, 부정기형과 벌금형 순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소년형사사건에서 사형과 무기형이 선고

되는 사례는 거의 없고, 정기형도 매우 낮은 비율로 선고되고 있다. 2009년에 종국처리 된 6,160명 중

사형과 무기형이 선고된 사례는 없었고, 집행유예가 1,828명(29.7%), 벌금이 681명(11.1%), 부정기형

이 587명(9.5%), 정기형이 462명(7.5%)으로 나타났다.

3. 비행청소년의 교정교육

가. 소년원

(1) 임무

소년원은 법원 소년부의 보호처분에 의하여 송치된 비행청소년을 수용∙보호하면서『초∙중등교

육법』에 의한 교과교육,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약물남용∙발달장애∙

신체질환 등으로 집중치료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소년에 한 의료 및 재활교육과 심리치료∙사회봉

사활동 등 인성교육을 병행하여 건전한 청소년으로 육성하는 것을 주 임무로 하고 있다. 1942년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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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할 당시에는 교육보다 수용관리에 중점을 두었으나, 두 차례에 걸친 관계 법령의 개정 등을 통해

교육이 차지하는 비중을 꾸준히 높여왔다.

1988년에는 소년원 학생이 학령기 청소년이란 점을 강조하여 소년원을『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정규 학교체제로 전환함으로써 학업연계의 기회를 부여하 고, 1999년에는 21세기 지식정보화사회

에 적합한 직업능력배양과 안정된 사회정착을 위하여 교과교육 중심의 소년원 교육체제를 실용외국

어와 컴퓨터 중심의 특성화교육체제로 혁신하 다.

1958년 공포된『소년법』에 의하여 소년원에서『초∙중등교육법』에 근거한 교육을 실시하게 되었

고, 교육과정을 마친 학생에게는 종전에 재학했던 학교의 학교장 명의의 졸업장을 주고, 중도에 출원

하는 학생은 일반학교에 전학 또는 편ㆍ입학시켜 학업이 단절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교육과정은 크

게 일반중∙고등학교와 동일한 과정의 일반교육과정과 전체 교육시간의 70~80%를 실용외국어와 컴

퓨터 등의 특성화 교과로 운 하는 특성화교육과정으로 나누어 진행되고 있다.

농, 축산, 원예로 시작된 소년원 직업능력개발훈련은 1973년 안양소년원이“법무부 제1공공직업

훈련소”로 지정되고, 뒤이어 1974년 서울소년원 등 전국의 9개 소년원이“법무부 제2~10공공직업훈

련소”로 인가되면서 전문적인 직업훈련을 실시하게 되었다. 현재 서울∙부산∙광주∙안양소년원에

서 자동화용접, 카일렉트로닉스, 중장비, 건축환경설비, 제과제빵, 피부미용, 헤어디자인, 사무자동

화, 상미디어 등 10개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이 설치되어 있다.

도의교육, 종교교육으로 출발한 소년원 인성교육은 2000년 들어와서 국토순례, 야 훈련, 문화예

술교육, 공연관람, 사회봉사활동 등의 다양한 체험활동과 함께 학생 개개인의 심리적 특성과 비행특

성 등을 고려한 집단지도 및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2006년에는 소년원 학생의 성행개선을 위하여 1년간의 시범운 을 거쳐 구∙춘천소년원을 인성

교육 전담소년원으로 개편하고, 2007년 이를 제주소년원으로 확 하여 현재 3개 소년원에서 체험중

심의 인성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전담소년원 이외 소년원에서도 인성교육을 정규과정으로 편

성∙운 하고 있다. 또한 1999년 교육현장의 자료와 전문가의 임상경험을 토 로“심리치료 프로그

램”이라는 교재를 발간한 이래 2007년까지 총 30여종의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자체 개발하여 운 하

고 있다.

1996년 (구) 전소년원을“약물남용원생 전담소년원”으로 지정∙운 한 것을 시작으로 소년원 송

치처분을 받은 보호소년 중 약물남용, 발달장애, 정신장애, 신체질환 등으로 집중치료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소년에 해서는 전문적인 의료∙재활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2007년부터는 덕소년원이

법원으로부터 소년의료보호시설로 지정받으면서『소년법』에 따라 병원, 요양소 위탁처분을 받은 소

년까지 수용하여 의료∙재활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2009년 3월부터는 덕소년원을‘ 산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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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개교하고 개방소년원으로 운 하고 있다. 2009년 7월 1일부터는 청주소년원의 직제를 개정하고 여

자소년원으로 개청하고, 안양소년원에서 여자소년원생을 청주로 인수하 다.

이와 같이 소년원에서는 과거의 수용위주의 소극적인 정책에서 탈피하여 수요자의 요구와 시 적

흐름에 부합되는 적극적∙개방적인 교육행정을 전개 하고 있다.

(2) 조직

소년원은 서울∙부산∙ 구∙광주∙전주∙ 덕∙안양∙청주∙춘천∙제주 등 전국에 10개가 설치

되어 있다. 2009년 12월말 기준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전체 직원은 769명으로 교육과 감호를 담당

하는 보호직 공무원이 544명(교사자격증 소지자 102명), 별정직공무원인 직업훈련교사 20명, 의료를

담당하는 의사∙간호사 33명, 기타 기능직 공무원 153명, 전산∙건축직 3명이다.

(3) 보호소년의 수용

법원소년부의 보호사건 상자는 죄를 범한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범죄소년), 형벌법령에 저

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촉법소년), 장래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

가 있는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우범소년)이다. 

소년법 개정 이전의 처우과정은 단기과정(6호), 일반과정(7호)으로 구분되었다. 단기과정은 6개월

이하를 수용하고, 일반과정은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의 A과정, 12개월 이상 15개월 미만의 B과정,

15개월 이상 19개월 미만의 C과정으로 세분화하 다. 그러나 소년법 개정 이후의 소년원 처우 과정

은 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7호), 1개월 이내과정(8호), 단기과정(9호), 장기과정(10호)으로 구분하여,

『소년법』제32조 제1항, 제7호 내지 제10호 처분에 따라 달리하고 있다. 7호처분의 경우 병원, 요양소

또는『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의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하는 것으로 현재 덕소년원

에서 그 임무를 전담하고 있는바 위탁기간은 6개월이며 소년부 판사의 결정에 따라 6개월의 범위 내

에서 한 번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8호처분의 경우는 1개월 이내로 소년원에 송치하고,

9호처분의 경우는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10호처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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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1) 2000년 10월 보호소년수용지침 개정으로 종전의 중기∙장기과정이 일반A, 일반B, 일반C과정으로 전환되었으며, 2008.6.22. 『보호

소년등의처우에관한법률』개정으로 장기과정의 기존 일반A, 일반B, 일반C과정을 10호처분으로 통합, 2003년도부터 통계는 이를 기

초로 함.

2) 수용기간별 인원은 처분변경, 처분취소, 유죄판결 항고 등을 제외하고 퇴원 및 임시퇴원 보호소년출원인원을 기준으로 함.

3) 2008년 6월 소년법 시행 이후 1개월 이내의 소년원송치처분(8호) 인원이 증가하여 평균수용기간이 단축됨. 

자료 :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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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소년은 이러한 교육과정을 마치고 퇴원 또는 가퇴원을 하게 되는데 퇴원은 법무부장관의 허가

를 받아야 하며, 가퇴원은 관할 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서 가퇴원의 적부를 심사∙결정하고, 6개월~2

년의 범위 내에서 보호관찰기간을 정하여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실시하고 있다. 소년원에 수용된

신수용 보호소년은 2005년부터 2006년까지는 감소추세 으나, 2007년부터는 증가추세로 전환되어

2009년 소년원 신수용인원은 2007년 1,511명보다 83.7%p 증가한 2,775명이었다. 1일 평균 수용인원

은 2005년부터 2007년까지는 감소추세 으나, 2008년부터는 증가하 다가 2009년에 1,191명으로 다

시 감소하 다.

(4) 소년원 교육

소년원 교육혁신의 결과, 지난 1999년 9월 이후 일반학교 학생이 참가한‘전국 중∙고등부 어 말

하기 회’및‘컴퓨터 경시 회’등 각종 회에서 소년원학생이 각종 수상을 하 으며, 컴퓨터 및

각종 기능 자격을 취득하 는데 이 중 컴퓨터 관련 자격증 취득학생은 2009년도에만 1,389명이었고,

어관련 자격증 취득학생은 74명, 일반기능 자격증 취득학생은 584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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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소년들이 임시퇴원 후 완전한 사회복귀를 실현하고 더 이상 재비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하기 위

하여 전국 소년원에 취업 및 사후정착지도 전담부서를 설치하고“취업지원협의회”를 구성∙운 하는

등 민∙관 합동의 총체적 지원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이에 힘입어 최근 5년간 1,681명이 취업함으로써

안정된 사회정착을 지원하 다.

한편 2009학년도에 고등학교 114명, 학교 52명 등 총 166명이 상급학교에 진학하여 값진 향학의

꿈을 이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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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원 학교는 전국에 10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각각의 명칭 및 교육과정은 <표 9-2-30>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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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년원생을 위한 사회복귀 지원

법무부는 소년원생의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위하여 가정관을 운 하고 있다. 가정관은 전국 9개 소

년원에 설치되어 있으며, 단절된 가족관계를 회복을 위해 가족합숙제, 1일 생활제, 가정관 면회제 등

을 이곳에서 실시되고 있다. 2009년 총 2,418명의 소년원생이 가정관을 이용하 다. 또한 소년원생들

의 사회복귀의 장애를 제거하기 위하여 무료 문신제거 시술을 해주고 있다. 소년원생 뿐만 아니라 보

호관찰 상자나 수술비용 마련이 어려운 저소득 청소년, 산업체 근로자 등을 상으로 최근 5년간

17,389명에게 무료로 시술해 주었다. 

이와 함께 무의탁소년의 자립지원을 위한 자립생활관을 운 하고 있다. 자립생활관은 경기(의왕,

안양), 부산, 구, 광주, 전 등 전국 6개 지역에 설치되어 있으며 민간단체인 (재)한국소년보호협회

에서 운 한다. 무의탁 소년원 퇴원생이나 청소년들에게 일정기간 동안 무료로 숙식을 제공하며,

2009년에는 217명이 이용하 다.

(6) 출원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43조는 보호소년이 22세가 되면 퇴원하도록 하고 있고, 22세

에 달하지 않은 경우에도 수용 중인 학생이 교과 성적이 양호하며 교정의 목적을 이루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소년원장이 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 퇴원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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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성적이 양호한 보호소년 중 보호관찰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소년원장은 보호관찰심사위원

회에 임시퇴원심사를 신청하고, 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서는 보호소년의 인격, 교정성적, 생활태도 등

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부를 심사∙결정한 후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임시퇴원을 시키고 있다.

그러나 임시퇴원생이 임시퇴원 기간 중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재비행의 우려가 현저한 때에는 임시

퇴원 허가를 취소하고 재수용하여 교육하도록 하고 있다. 2009년도 소년원 출원사유별 인원현황을 보

면, 퇴원이 42,8%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이송이 32.1%, 임시퇴원이 23.6% 순이다.

나. 소년교도소

소년교도소는 소년범죄자를 성인범죄자와 분리처우하기 위해 설치된 기관이다. 징역 또는 금고형

을 선고를 받은 소년에 하여는 소년교도소에 수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일반교도소에 수용하는 경우

에는 분리된 장소에 수용한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조 내지 제13조). 다만, 소년

교도소에 수용 중에 19세가 된 경우에도 교육∙교화프로그램, 작업, 직업훈련 등을 실시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23세가 되기 전까지는 계속하여 수용할 수 있다. 

소년교도소는 2004년까지는 천안교도소와 김천교도소에서 나누어서 수용하고 있었으나, 2006년 1

월 법무부예규에 의해 천안교도소는 20세 미만 남자소년수형자를 전담 수용하 다. 그러나 교정본부

직제 개편으로 2009년 12월 31일부터 소년범죄자는 김천소년교도소에 수용되고 있다.

(1) 수용현황

소년교도소 수용인원은 지속적으로 감소추세에 있다. 2005년에는 427명이었으나 2009년에는 169

명으로 급격하게 감소하 다. 이와 같이 소년교도소의 수용인원 이 감소한 것은 2008. 6. 22. 개정소년

법의 시행으로 만 19세 이상의 수용자가 성인교도소로 이송되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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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소년수형자의 죄명별 현황을 보면, 절도의 비율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강간 등, 강도 등

의 비율이 높다. 2009년도에는 절도 62명(36.7%), 강간 등 44명(26.0%), 강도 등 32명(18.9%)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소년수형자의 형명을 보면 유기징역형이 거의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금고형은 거의 없다. 형

기별로는 3년 미만의 징역형이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5년 미만의 징역형, 1년 미만의 징역형

순으로 높다. 체로 장기징역형이 차지하는 비율은 줄어들고 반면, 단기징역형의 비율은 늘어가고

있는 추세이다. 2009년도에는 3년 미만 유기징역형의 비율이 52.7%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5년

미만 유기징역형이 24.9%, 1년 미만 유기징역형이 11.2%, 10년 미만 유기징역형이 8.9%, 15년 미만

유기징역형이 1.8%, 6개월 미만 유기징역형이 0.6% 순으로 나타났다. 금고형에 해당하는 경우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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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정교육

교정교육은 범죄적 심성을 순화시킴으로써 재범에 이르지 않고 사회에 유용한 일원으로 복귀시키

는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학과교육, 직업훈련, 생활지도, 교화활동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2009년도

소년교도소에서의 학과교육 인원은 75명인데, 이 중 일반학과 교육을 받은 자는 35명, 방송통신고등

학교 교육을 받은 인원은 40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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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출소

소년수형자는 해당형기가 종료하면 출소하게 되지만, 형기가 종료하기 전에도 징역 또는 금고를 선

고받은 소년이 무기형의 경우 5년, 15년 유기형의 경우에는 3년 부정기형의 경우에는 단기의 1/3기간

이 지나면 가석방을 허가할 수 있다(소년법 제65조). 가석방이 이루어지는 비율은 2005년 43.9%, 2006

년 51.0%, 2007년 22.6%, 2008년 18.3%, 2009년 16.5%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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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보호관찰소

(1) 개요

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등에 관련된 사무를 집행하기 위해 설치된 법무

부 산하 국가기관이다.

보호관찰이란 범죄인을 교도소, 소년원 등 수용시설에 보내지 않고 일정기간 준수사항을 지킬 것을

조건으로 사회 내에서 자유로운 생활을 허용하면서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원호를 받게 하거나,

일정시간 무보수로 사회에 유익한 근로봉사를 하게 하거나, 범죄성 개선을 위한 교육을 받도록 함으

로써 범죄자의 성행을 교정하여 재범을 방지하는 최신 형사정책 수단이다.

1989년 7월 1일부터 소년범에 하여 최초로 시행된 보호관찰은 제도의 실효성이 인정되어 성폭력

사범(1994년), 성인형사범(1997년), 가정폭력사범(1998년), 성매매사범(2004년), 특정범죄자에 한

전자감독제도(2008년)로까지 점차 그 상이 확 되어 왔다. 2009년 전체 보호관찰 실시인원 161,877

명 중 청소년 상자는 46,686명으로 전체의 28.8%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8년 27.5%에 비해 증가하

다. 전체 보호관찰 실시인원 중 청소년 상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지 않은 편이나, 청소년 상자의

높은 변화가능성 및 잠재력 등을 고려하여 청소년 상자에 해서는 보다 집중적인 보호관찰을 실시

하고 있다. 청소년 상자들이 범죄로부터 벗어나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우

수자원과 연계하여 재범방지전문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행하고, 보호관찰의 재범방지기능을 더욱 충

실히 수행하고자 상자가 필요로 하는 지역사회자원과 연계를 강화하여 국민들이 공감하고 참여하

는 보호관찰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 조직

보호관찰행정 조직으로는 중앙감독기관인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사회보호정책과, 보호관찰과가

있고, 5개 보호관찰심사위원회가 고등검찰청 소재지(서울, 전, 부산, 구, 광주)에 설치되어 있으

며, 2009년 12월말 기준 지방검찰청 및 주요지청 소재지에 16개 보호관찰소와 38개 보호관찰지소, 서

울지역에 1개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가 설치되어 있다.

(3) 보호관찰 실시

청소년에 한 보호관찰은『소년법 제32조 제1항』에 의한 보호처분 상자, 『형법 제62조의 2』에 의

한 집행유예 조건부 보호관찰을 부과 받은 청소년 상자 등에 하여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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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관찰 상자 신규 접수인원은 2009년 46,686명, 2008년 36,099명, 2007년 29,005명, 2006

년 23,451명, 2005년 26,011명이 접수되었다.

소년법의 개정(일부개정 2007.12.21, 시행일 2008. 6.22.)으로 단기보호관찰은 6개월에서 1년으로

변경되었으며, 보호관찰 부과연령이 10세로 하향되었다.

보호관찰 기간 중 청소년 상자는『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의 법정준수사항(주거

지에 상주하고 생업에 종사할 것,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을 하며 범죄를 행할

우려가 있는 자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 것,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및 방문에 순응할 것, 주거

를 이전하거나 1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및 외출제한명령

등 법원 및 심사위원회에서 부과한 특별준수사항을 지키며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

야 한다.

보호관찰관은 청소년 상자와의 초기면담, 재범위험성 평가를 통해 상자를 일반, 주요, 집중 상

자 등으로 분류하고, 분류등급에 기초하여 차별화된 지도감독을 실시한다. 최근에는 보호관찰 청소년

의 재범통제를 위해 출석지도 위주의 보호관찰 방식을 탈피하여 주거지 방문, 생활근거지에서의 면접

등 현장 중심의 적극적∙역동적 보호관찰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2006년 9월에는 재범위험성이 높은

청소년 상자 등에 한 지도감독을 강화하기 위하여 집중 감독을 실시하는 재범고위험군 전담팀을

설치하여 운 하고 있다.

보호관찰관은 상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위반할 위험성이 있는 등 성적이 불량한 때에는 형

의 집행 등 불이익 처분 가능성을 경고하고, 계속하여 준수사항을 위반할 시 법원이 발부한 장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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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구인하고 유치한 후 보호처분변경, 집행유예취소, 가석방∙임시퇴원 취소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실시한다. 그러나 보호관찰기간 중 성적이 양호한 자에 해서는 보호관찰의 가해제 또는 부정기형

종료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보호관찰 상자의 개선의지를 북돋우고 보호관찰의 효율성 제고를 도

모하고 있다.

또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처우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을 통하여 보호관찰 상자의 재범방지 및 사

회적응력 제고를 위해 전국 44개 보호관찰(지)소에서 각 지역사회의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상자 특

성별 재범방지 전문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소년법 개정으로 보호관찰처분에 따른 부가처분으로 안교육, 상담교육, 야간외출제한명령, 보호

자특별교육이 신설되기도 하 다.

(4)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집행

사회봉사명령은 법원이 유죄가 인정된 자에 하여 일정시간 무보수로 사회에 유익한 근로를 하도

록 명령하는 제도로, 사회봉사명령을 통하여 범죄에 한 처벌, 피해자에 한 배상, 범죄에 한 속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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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을 유도하는 등 교육적 효과를 목표로 한다. 청소년 상자에 한 사회봉사명령 집행은 주로 처

벌적 효과보다는 교육적 효과에 중점을 두고 노인, 장애인 등 생활복지시설에서 사회봉사활동이 이루

어지게 하여 봉사체험을 통해 범죄에 속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009년 청소년 사회봉사명령 집행인원은 총 8,178명으로 이 중 보호관찰소에서 직접 집행한 인원은

1,443명이고 협력기관에서 집행한 인원은 6,735명이다.

소년법 개정에 따라 소년에게 단독 사회봉사명령 결정이 가능하게 되었고, 사회봉사명령의 부과 연

령은 14세로 낮아졌으며, 사회봉사명령 시간은 200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명문화되었다(소년법 제

33조 제4항).

수강명령은 법원이 유죄가 인정되거나 보호처분의 필요성이 인정된 자에 하여 일정시간 동안 강

의, 체험학습, 심신훈련, 봉사활동 등 범죄성 개선을 위한 교육을 받도록 명하는 제도이다. 수강 명령

을 통해 상자가 갖고 있는 잘못된 인식이나 행동습관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내용의 교육과 치료

를 실시함으로써 적극적으로 재범을 방지하고 있다. 특히 상자의 범죄내용에 따라 약물 오∙남용

방지교육, 알코올남용 방지교육, 정신∙심리치료교육, 성폭력방지교육, 준법운전강의, 가정폭력방지

교육 등 적합한 전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009년 청소년 수강명령 집행인원은 10,397명

으로 이 중 보호관찰소에서 직접 집행한 인원은 9,954명이며 협력기관에서 집행한 인원은 443명이다.

소년법 개정에 따라 소년에게 단독 수강명령 결정이 가능하게 되었고, 수강명령 부과 연령은 12세

로 하향 조정되었으며 수강명령 시간은 100시간을 초과할 수 없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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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판결전(결정전) 조사 및 환경조사

판결전(결정전) 조사는 법원이 소년에 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등을 조건으로 한 선

고유예, 집행유예를 명하기 위하여 판결전(결정전)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할 목적으로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요청함에 따라 보호관찰관이 범죄의 동기, 직업, 생활환경, 교우관계, 가족상황, 피해회복 여

부 등 피고인의 제반사항에 관해 사실조사를 하는 것이다. 이 제도는 보호관찰처분의 적합성 판별과

법원의 적정판결에 도움을 주고 나아가 보호관찰의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환경조사는 교도소, 소년원 등에 수용되어 있는 소년수용자, 보호감호소의 감호처분자에 한 범죄

의 동기 및 현재의 환경을 조사하는 것으로 교정 교육자료와 가석방∙임시퇴원∙가출소 등의 심사자

료, 그리고 보호관찰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조사내용은 범죄 또는 비행의 동기, 수용전의 직업, 생활환

경, 교우관계, 가족상황, 피해회복여부, 생계 책 등이며, 면접, 사실조회, 자료분석 등의 기법이 사용

된다. 환경조사 결과 수용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보호관찰소

장은 본인, 가족, 관계인의 동의 또는 협력을 얻어 수용자의 환경개선을 위한 활동을 한다. 판결전(결

정전)조사는 2005년 1,955건에서 2009년에는 4,848건으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반면, 환경조사는

2005년부터 2008년까지는 점차 감소추세에 있다가 2009년에는 증가하여 1,668건이었다.

소년법 개정에 따라 검사가 소년 피의사건에 하여 소년부 송치, 공소제기, 기소유예 등의 처분을

결정하기 위하여 보호관찰소장 등에게 피의자의 품행, 경력, 생활환경 등에 해 조사를 명할 수 있는

검사결정전조사 제도가 신설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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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1) 개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의거해 출소자와 소년원 퇴원생 등

갱생 보호 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 촉진과 효율적인 범죄예방활동을 통한 사회보호 및 공공복지 증

진을 위하여 법무부 산하에 설립된 특수법인으로서, 주요활동은 갱생보호의 실시, 다각적인 범죄예방

활동 전개, 갱생보호제도의 연구 등이다.

(2) 비행청소년 지원 조직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중앙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전국 주요도시에 14개 지부와 9개 출장소를

운 하고 있다. 비행청소년에 한 지원활동은 4개 출장소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남자청소년 지원시

설 2곳(서울 은평구, 전남 순천시)과 여자청소년 시설 2곳(경기 안양시, 광주광역시)이 운 되고 있으

며, 각 시설마다 사회복지사 등 3명의 직원이 상주 근무하고 있다.

(3) 주요사업

소년 출장소에서는 소년원 퇴원생, 보호관찰 상자, 기소유예자 등 비행청소년을 상으로 생활관

운 을 통한 숙식제공사업(생활관별 일일 숙식보호인원 : 10명�15명)을 최장 2년 간 실시하고 그 외

학업지도와 취업알선, 직업훈련, 사회성향상교육 등 각종 보호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비행청소년에

한 보호실적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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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출범한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은 청소년정책, 가족정책을 담당하는 두

부서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청소년 유해업소 상시 점검단속 등을 통해 청소년을 보호하

기 위하여 청소년가족정책실과 연관한 별도의 여성∙청소년보호중앙점검단을 두고 있다.

청소년지도사는 2009년까지 1급 청소년지도사 1,327명, 2급 청소년지도사 12,507

명, 3급 청소년지도사 6,650명 등 총 20,484명 국가공인 청소년지도사를 배출하 다.

청소년상담사는 2009년까지 모두 일곱 차례의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이 있었으며, 청

소년상담사 1급 242명, 2급 1,335명, 3급 2,007명 등 총 3,584명의 국가자격인 청소

년상담사를 배출하 다.

청소년지도자 및 청소년상담사 양성 현황

자료 : 여성가족부(2009)

(단위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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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소년 활동시설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에서는 청소년활동시설의 종류를 청소년수련시설과 청소년이용시설로

구분하고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법인, 단체 또는 개인 등의 민간분야도 활동시설의 설치

와 운 이 가능하지만, 민간의 경우에는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림 10-1-1] 청소년활동시설의 종류

제1장

청소년 시설

자료 : 여성가족부(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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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청소년수련시설

(1) 수련시설 현황

청소년 수련시설은 수련활동에 필요한 여러 시설, 설비, 프로그램 등을 갖추고 청소년지도자의 지

도하에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수련활동을 실시하는 시설을 말한다. 

청소년 수련시설은 기능이나 수련활동 및 입지적 여건 등에 따라 다양한 유형으로 구분된다. 이전

에는 생활권 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자연권 수련시설(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

장), 그리고 유스호스텔로 구분되어 왔으나 2005년부터는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

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 장, 유스호스텔로 구분하 다.

‘청소년수련관’은 다양한 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각종시설 및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을 의

미한다. ‘청소년수련원’은 숙박기능을 갖춘 생활관과 다양한 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과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을 말한다. ‘청소년문화의집’은 간단한 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정보∙문화∙예술중심의 수련시설을, ‘청소년 특화시설’은 청소년의 직업체험∙문화예

술∙과학정보∙환경 등 특정 목적의 청소년활동을 전문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시설과 설비를 갖춘 수

련시설을 의미한다. ‘청소년야 장’은 야 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수련활동 또는 야 편의

를 제공하는 수련시설을, ‘유스호스텔’은 청소년의 숙박체제에 적합한 시설∙설비와 부 ∙편의시설

을 갖추고 숙식편의 제공, 여행 청소년의 활동지원 등을 주된 기능으로 하는 시설을 말한다. 1992년 이

전에는 수련시설이 150여개에 불과하 지만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9년 12월 기준 707개의 시

설이 설치∙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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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련시설의 설치

① 중앙정부의 수련시설 설치

청소년활동진흥법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전국의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국립청소년수련

시설을 설치∙운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역할을 담당할 시설로『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국

립평창청소년수련원』및『국립고흥청소년우주체험센터』를 건립∙운 중이다. 또한 청소년에게 해

양환경체험을 통해 해양생명체의 소중함을 인식하게하고 미래해양자원 개발 및 기술발전에 한 비

전을 제시하기 위한『국립 덕청소년해양환경센터』, FTA, DDA 등으로 인한 농업수입개방의 상황에

서 청소년들에게 우리 농업의 비전과 소중함을 인식시키고 새로운 농업생명의 발전상을 체험할 수 있

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국립김제농업생명청소년수련원』을 건립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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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은 청소년 수련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시범운 , 청소년지도자의 양성 및

연수, 국내∙외 청소년교류 및 수련시설간의 네트워크정보 제공 등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국립수련시설이다. 충청남도 천안시 목천면 독립기념관 부지내(동곡)에 부지 808,633㎡, 연면적

35,144㎡ 내외 규모로 약 64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2001년 6월에 준공되었다.

국립평창청소년수련원은 자연권 청소년수련활동의 시범적 운 및 총괄∙지원을 위한 자연권수련

시설로, 수련시설에 한 지원과 청소년수련활동 운 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

다. 강원도 평창군 용평면 백옥포리에 부지 478,300㎡, 연면적 21,127㎡ 규모에 약 24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1998년 10월에 준공되었다.

국립청소년우주체험센터는 우주분야에 해 전문화∙특성화된 수련시설로서, 청소년 우주체험 활

동의 장을 해외에서 국내로 전환하여 우리나라 청소년들에게 우주체험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려는 목

적으로 건립된 국립수련시설이다. 전라남도 고흥군 동일면 덕흥리에 부지 271,039㎡, 연면적 10,408

㎡규모의 우주체험관, 우주생활관 등을 약495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2010년 7월에 준공되었다.

국립 덕청소년해양환경센터는 임 형 민자사업(BTL-Build Transfer Lease)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경상북도 덕군 덕읍 창포리에 부지50,756㎡, 연면적12,567㎡에 해양환경체험시설 등 약 372억의

민간자본을 투입하여 2012년에 준공할 예정이다.

국립김제농업생명청소년수련원도 임 형 민자사업(BTL-Build Transfer Lease)으로 추진중에 있으

며 전라북도 김제시 부량면 용성리에 각각 부지 38,510㎡, 연면적 10,292㎡에 농경문화체험시설 등 약

220억원의 민간자본을 투입하여 2012년에 준공할 예정이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수련시설 설치

수련시설의 설치∙운 사업에 한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이 확 된 이후 각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많은 생활권 시설들이 설치∙운 되고 있다. 1990년부터 지방양여금이 청소년시설 건립에 사용되면

서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사업에 중요한 재원으로 활용되었으며, 2005년부터는 국가

균형발전특별회계, 2010년도부터는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에 의한 지원으로 건립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건립하는 청소년수련시설은 주로 생활권수련시설로, 행정구역별로 1개소씩 건립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수련관을 1개소 이

상 설치∙운 해야 하며, 읍∙면∙동에는 청소년 문화의집을 1개소씩 설치하여야 할 의무를 지닌다. 

여성가족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수련시설 신규건립과 더불어 기존 시설의 기능보강을 적극 유도

하고 있으며, 청소년의 이용률 제고를 위하여 부지 선정시 청소년의 접근성 확보를 최우선적으로 검

토하도록 하고 있고, 2010년에는 청소년수련시설 30개소 신규건립 및 기존 시설 27개소에 하여 기

능보강비를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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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수련시설 설립 사전검토와 주택건설시 설치계획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르면 국립 및 지방자치단체가 수련시설을 설치하려고 할 경우, 입지조건이

나 내부구조, 설계사항 등 건립의 타당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여성가족부부의

심의를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하며, 수련시설 건립시에도 수련시설건립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위

원회에는 청소년전문가 및 청소년이 각 5분의1이상 참여토록 해야 한다. 

또한 생활공간 주변에서 손쉽게 청소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주택단지 안에 청소년수련

시설 설치를 의무화하 고, 이에 따라 주택건설 사업계획 또는 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사

업을 시행하는 자가 3,000호를 초과하여 주택을 건립하는 경우 기본계획에 수련시설을 포함하도록

하 다.

(3) 수련시설 운 지원

① 수련시설 안전점검 및 보험가입

수련시설의 증가와 함께, 시설의 안전을 위해 여성가족부 주관 하에 관련기관(한국청소년수련시설

협회)과 합동으로 청소년 수련시설 관리 운 , 주요 구조부의 균열, 내구성 저하 등의 위험사항, 석축,

웅벽, 담장 및 부 시설의 안전성, 전기, 기계, 소방 및 냉∙난방시설의 유지관리 상태, 기타 관리 주체

의 안전의식 및 재난 관리 체계 구축 여부 등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함으로써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

지토록 하고 있다.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르면, 수련시설 운 표자는 정기 및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그

결과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도지사∙시장∙

군수∙구청장은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8조의 안전기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시정을 명령할 수 있으며,

수련시설을 운 하는 자 또는 위탁단체가 시정명령을 위반할 경우에는 동법 제72조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아울러 동법 제25조에서는 수련시설 운 자로 하여금 이용자에게 발생

한 생명∙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2006년도부터는

청소년시설에 한 종합평가를 실시, 그 결과를 공표함으로써 각 청소년시설 운 주체들에게 상황 개

선 및 위상을 제고토록 유도하고 있다.

②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와 지방청소년수렵시설협회

청소년활동진흥법에서는 수련시설에 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시설 간 정보교류, 협력체계를

통한 상호간의 권익과 교류사업 증진을 위해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설치를 명시하고 있다. 협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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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이 되는 수련시설의 사업과 활동에 한 협력 및 지원, 청소년지도자의 연수∙권익증진 및 교류

사업, 수련활동의 활성화 및 수련시설의 안전에 관한 홍보 및 실천운동, 수련활동에 한 조사∙연

구∙지원사업, 지방청소년수련시설협회에 한 지원 등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나. 청소년이용시설

(1) 청소년이용시설 개념과 유형

청소년이용시설은 청소년수련시설이 아닌 시설이지만, 설치 목적의 범위 내에서 청소년활동 실시

와 청소년의 건전한 이용 등을 위하여 제공할 수 있는 시설을 의미한다.

청소년이용시설로는 ①『문화예술진흥법』제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문화시설 ②『과학관

육성법』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학관 ③『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 ④『평생교육법』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평생 교육시설 ⑤『산림문화∙휴

양에 관한법률』제13조, 제14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휴양림 ⑥『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목원 ⑦『사회복지사업법』제3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

관 ⑧ 시민회관∙어린이회관∙공원∙광장∙고수부지(高水敷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공공시설로써

수련활동 또는 청소년 여가선용을 위한 이용에 적합한 시설 등이 해당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청소년이용시설 중 청소년지도사를 배치한 시설에 하여는 청소년이용권

장시설로 지정하여 다른 청소년이용시설에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2) 청소년이용시설 현황

① 문화시설

문화예술시설로는 청소년들의 정서함양을 위해 국가가 건립한 국립중앙극장, 국립중앙박물관, 국

립현 미술관, 국립국악원, 국립민속박물관, 국립중앙도서관 등이 있으며, 각 지역 별로 박물관, 미술

관, 도서관, 문예회관, 지방문화원 등의 시설이 있다. 문화공간은 공연시설(공연장, 화상 관, 야외

음악당 등), 전시시설(박물관, 미술관, 화랑, 조각공원), 도서시설(도서관, 문고), 지역문화복지시설(문

화의집, 복지회관, 문화체육센터, 청소년수련시설), 문화보급전수시설(지방문화원, 국악원, 전수회관)

등으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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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과학관

과학관 중 표적인 이용시설로는 국립중앙과학관과 국립서울과학관이 있다. 국립중앙과학관의 상

설전시관에는 4개 분야 약 4,100여점의 전시품이 전시되고 있다. 이 밖에 탐구관, 천체관, 화관, 특

별전시관, 야외전시장 등을 갖추고 있다. 국립서울과학관은 상설전시관, 특별전시관, 화관, 과학교

실, 세미나실, 놀이 및 휴식 공간 등의 공간을 갖추고 있다.

③ 체육시설

우리나라의 체육시설은 정부의 지속적인 투자로 양과 질적인 측면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어

왔다. 정부는 국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생활체육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국민이 집 주변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과 전문선수의 육성을 위한 전문체육시설의 건설을 지원해 왔으며, 각종

국제경기 회 동을 개최를 계기로 국제수준의 체육시설을 확충하고 있다. 현재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공공체육시설의 종류로는 생활체육공원, 국민체육센터,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동네운동장, 길거리

농구 , 시∙군 기본체육 시설 등이 있다.

2. 청소년 보호∙복지시설

가. 청소년보호시설

(1) 청소년보호센터

청소년보호법에서는 청소년 폭력이나 학 등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임시로 보호하기 위해

청소년보호센터의 설치를 명시하고 있으며, ‘청소년보호종합지원센터(The Youth Center)’를 운 하

고 있다.

청소년보호종합지원센터는 가정과 학교에서 학 와 폭력을 받은 청소년, 가출청소년, 성범죄 피해

청소년, 임금체불 등 근로현장에서 보호를 받지 못한 청소년, 약물남용 청소년 등 위기에 처한 청소년

에 한 통합적인 원스톱(one-stop) 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2003년 9월부터 운 되고 있다.

청소년보호종합지원센터는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피해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지역별로 활동

하는 NGO와 경찰, 행정당국 간의 네트워크 구축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2004년도에는 가출청소년과

성매매 구조 청소년 등 위기청소년들의 긴급구조와 일시보호를 위한 드롭인센터(Drop-in-center)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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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하 다. 2005년부터는 서울지역에서만 부분적으로 운 하던 청소년종합지원센터를 부산, 광주,

경기, 경남 등으로 확 운 함으로써 지역단위에서도 위기청소년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

하 다.

(2) 청소년재활센터 및 기타시설

청소년보호법에서는 청소년폭력∙학 등의 피해∙가해청소년 및 약물로부터 고통을 받고 있는 청

소년의 재활을 위한 청소년재활센터의 설치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이 밖에‘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성매매의 상이 되는 청소년에 해‘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의 처벌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소년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년부

의 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데, 이 경우 보호시설로는 동법 제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

원시설 등이 있다. 이러한 보호시설은 필요한 경우 청소년의 선도보호, 청소년의 신체적∙정신적∙정

서적 안정회복을 위한 치료,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 , 청소년의 보호자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 등

의 업무를 수행한다.

청소년지원시설로는 일시보호소, 선도보호시설, 자립자활시설 등이 있으며, 이 밖에 상담 시설로는

여성복지상담소와 모∙부자복지법에 규정된 모∙부자복지상담소,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피해

자보호시설 등이 있다.

나. 청소년복지시설

(1) 가출청소년쉼터

청소년복지지원법에서는 가출청소년의 일시적인 생활지원과 선도, 가정∙사회로의 복귀를 지원하

기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쉼터를 설치∙운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가출청소년 쉼터의 주요기능으로는 가출청소년의 일시보호 및 숙식제공, 가출청소년의 상담∙선

도∙수련활동, 가출청소년의 학업 및 직업훈련 지원활동, 청소년의 가출 예방을 위한 거리상담활동,

그 밖에 청소년복지지원에 관한 활동 등이 있다.

가출청소년 쉼터는 9~24세의 청소년들을 입소 상으로 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미성년자 청소

년이 이용하고 있으며, 보호기간은 쉼터유형에 따라 일시(24시간), 3개월, 2년까지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가출청소년 쉼터는 1992년 시범사업 운 의 일환으로 서울YMCA 청소년쉼터가 개소한 이래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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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이후 광역시 중심으로 늘어나기 시작하 다. 2010년 현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 쉼

터는 83개소를 운 중이다.

2005년에는 가출 및 위기 청소년의 요구와 특성에 따른 보호시설 체계화를 위해 청소년 쉼터를 일

시쉼터(드롭인센터), 단기쉼터(청소년쉼터), 중장기쉼터로 구분하 으며, 각 청소년쉼터의 전문성과

특성화가 종합적으로 고려된 정책과 지원책을 마련하 다.

(2) 청소년치료재활시설

최근 가정해체와 빈곤 등으로 보호시서로 보내지거나 학업중단, 가출 등으로 거리를 방황하는 위기

청소년과 ADHD, 학업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 등 심리∙정서적 어려움에 처한 청소년의 증가로 사회

적인 문제가 두되고 있으며, 기존 청소년시설은 보호, 치료, 교육, 자립 등 개별적이고 분절적 서비

스가 제공되고 있어 보다 종합적, 전문적 기능 부재의 한계를 극복하고 청소년의 성장∙발달과정에

맞는 one-stop 서비스 제공기관의 필요성에 ’05년 국가청소년위원회의 사업구상으로 ’07년도 50억원

의 예산확보로 사업을 확정하 으며,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국가청소년위원회가 보건복지가족부로

통합되면서 1차 부지선정 결과 건립 불가능 지역으로 ’08. 12월 최종부지를 경기도 용인시에 선정하

으나 건설비 등 49억원이 불용되었다.

그러나 그해 12월 센터 건립사업을 총사업비 상사업으로 등록하여 건축기본계획 및 운 모델 기

초연구를 통해 사업계획을 구체화하고 ’09. 5월 건립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건립틀을 마련하고, 도시계

획시설결정을 추진하여 ’09. 10월 조달청의 맞춤형서비스를 이용한 설계계약을 완료하고, ’09. 12월 진

입도로 사유지 매입을 위하여 한국감정원과 협약체결로 사유지 매입을 추진하여 센터건립에 매진하

고 있다. 

이에 따라 ’10. 5월 실시설계완료와 ’10. 7월 진입도로 선형변경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 실시

설계 및 실시계획인가가 완료됨에 따라 시설공사비 증액요인이 발생하여 총사업비 13억원이 증가된

135억원과 사업기간을 ’08 - ’12년으로 1년 연장하여 총 공사기간을 5년으로 변경 승인을 받았으며, 연

도별 총사업비 투자 규모는 ’08년 46백만원, ’09년 562백만원, ’10년 2,964백만원, ’11년 4,318백만원 및

’12년 5,576백만원 등 총사업비 13,466백만원의 투자 규모로 ’10년 8월말 시설공사 및 시공감리용역에

한 계약을 완료하여 ’10.9월부터 ’12년 상반기까지 시설공사를 진행한 후 ’12년 상반기에 개원할 예

정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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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소년지도자의 정의 및 유형

‘청소년지도자’라 함은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상담사와 청소년시설∙청소

년단체∙청소년관련기관 등에서 청소년육성 및 지도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총칭한다. 국가공인자격증

인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소지자는 전국적으로 2만4백여 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청소년상담사 자격증

소지자도 3천5백여 명을 넘어서고 있다.

[그림 10-2-1] 청소년 지도자의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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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소년지도사

가. 청소년지도사 응시자격

급격한 사회변화에 따라 심각해지고 있는 청소년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체계적인 청소년활동

을 위해서는 청소년수련활동에 한 전문지식과 지도기법 및 자질을 갖춘 청소년 지도자의 양성이 필

요하다. 청소년지도자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양성을 위해 청소년기본법에서는 청소년지도사 양성

및 배치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여 1993년부터 국가공인 청소년지도사를 양성해 오고 있다. 청소년지도

사는 1, 2, 3급으로 구분되며, 청소년 관련분야의 경력∙기타 자격을 갖춘 자로서 자격 검정에 합격하

고 소정의 연수를 마친 자에게 국가자격을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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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지도사는 청소년수련활동(프로그램, 사업)을 전담하여 학생, 근로, 복무, 무직청소년 등 전체

청소년의 신체단련, 정서함양, 자연체험, 예절수양, 사회봉사, 전통문화활동 등을 지도한다. 청소년지

도사의 등급별 자격검정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기준은 <표 10-2-1> 및 <표 10-2-2>와 같다.

나. 청소년지도사 양성체계

청소년지도사 양성은 여성가족부 주관으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 위탁하여 자격검정을 실시하

고 자격검정에 합격한 자에게 한국청소년수련원에서 의무 연수를 실시한 후 수련시설 및 청소년단체

에 배치∙활용하는 형태로 진행하고 있다.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및 연수체계도는 다음 [그림 10-2-2]

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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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2-2]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및 연수 체계도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과목은 <표 10-2-3>과 같으며 자격검정의 합격 기준은 필기시험 매과목 40

점이상, 전과목 평균 60점이상의 점수를 얻어야 한다. 또한 2008년 1월부터는 2급 자격기준 중 학졸

업(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2급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필요한 과목 모

두를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자와, 3급 지도사의 경우 전문 학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

력이 있는 자로서 3급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필요한 과목 모두를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자는 해당

급수의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자격검정에 합격한 자를 상으로 실시하는 연수는 30시간 이상으로 하며, 자질과 전문성을 함양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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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청소년지도사 양성실적 및 배치기준

청소년지도사 양성계획에 따라 1993년부터 2009년까지 1급 청소년지도사 1,327명, 2급 청소년지

도사 12,507명, 3급 청소년지도사 6,650명 등 총 20,484명 국가공인 청소년지도사를 배출하 다.

2009년도에는 총 2,931명의 청소년지도사를 배출하 는데 이중 여성이 2,375명으로 81.0%를 차지하

고 있으며 1급은 34명, 2급은 2,165명, 3급은 732명 등이었다. 연도별 지도사 양성현황은 <표 10-2-4>

와 같다. 

제2장 청소년지도자�377



378�제10부 청소년정책 추진 인프라



|  2010 청소년백서 |

청소년기본법에 따르면, 청소년시설과 단체에는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청소년지도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청소년시설별 청소년지도사 배치기준은 <표 10-2-5>와 같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단체 또는 청소년시설에 배치된 청소년지도사에 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활동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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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소년상담사

가. 청소년상담사의 정의 및 응시자격

청소년상담사 자격증은 상담관련분야를 전공하고 상담실무 경력이나 기타자격을 갖춘 자로서 자격

검정에 합격하고 소정의 연수를 마친 자에게 부여하는 국가자격증이다. 청소년상담사는 국가차원의

청소년상담 관련 기관인 한국청소년상담원, 시∙도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시∙군∙구 청소년지원센

터, 초∙중∙고등학교, 학의 학생상담소, 청소년수련관, 사회복지관, 청소년쉼터, 청소년관련 복지

시설, 경찰청이나 법무부 등 청소년업무 지원부서, 사설 청소년상담실, 아동청소년 상 병원, 일반청

소년관련 사업체, 근로청소년관련 사업체 등에서 청소년상담업무에 종사한다. 청소년상담사 자격검

정 등급별 응시자격 기준은 <표 10-2-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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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청소년상담사 양성체계와 배치

청소년상담사의 경우, 여성가족부의 주관으로 한국청소년상담원에 위탁하여 자격검정을 실시하고

자격검정에 합격한 자에 하여는 실무능력 향상을 위해 100시간 의무 연수를 실시하며, 지역청소년

(상담)지원센터와 청소년쉼터 등의 청소년시설에 배치∙활용된다. 이후 청소년상담사의 전문성 향상

을 위해 일정한 시간의 보수교육을 받게 된다. 

[그림 10-2-3] 청소년상담사 양성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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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은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필기시험 과목은 1급 5과목,

2급과 3급은 각각 6과목이며, 합격기준은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

균 60점 이상이다.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해 면접시험을 볼 수 있다.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과목과 방

법은 <표 10-2-7>과 같다.

청소년상담사 자격연수 과목은 청소년상담 관련 이론과 실제적인 실무를 익힐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각 급별로 5과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급별 자격연수 과목은 <표 10-2-8>과 같다. 자격연수

형태는 급별 책무에 맞는 질적 교육을 위하여 이론, 세미나, 실습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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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청소년상담사 양성실적 및 배치기준

청소년상담사 양성계획에 따라 2009년까지 제7회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이 있었으며, 청소년상담

사 1급 242명, 2급 1,335명, 3급 2,007명 등 총 3,584명의 청소년상담사를 양성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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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청소년상담사 자격증 취득 이후 전문가로서의 윤리성과 직무 수행에 요구되는 새로운 지식 함

양을 위하여 청소년상담사 보수교육을 시범 운 하고 있다. 보수교육에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2007

년부터 청소년상담사 자격증 취득자를 상으로 3회 실시를 하 으며 추후 보수교육의 의무화 방안

을 마련 중에 있다.

청소년기본법 제46조에 따른 기관인 시∙도의 청소년상담 및 긴급구조 등의 기관에는 1급 청소년

상담사 또는 2급 청소년상담사 3인 이상을 두고, 3급 청소년상담사 1인 이상을 배치하여야 하며, 청소

년기본법 제46조의2에 따른 기관인 시∙군∙구의 청소년지원 등의 기관에는 2급 청소년상담사 또는

3급 청소년상담사 1인 이상을 배치하여야 한다. 

또한,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4조에는 청소년쉼터에 청소년상담사 1인 이상을 두도록 법적으로 명시

하고 있다. 청소년지도사와 마찬가지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단체 또는 청소년 시설에 배치

된 청소년상담사에 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활동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청소년

기본법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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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약칭 : 청협, www.koreayouth.net)는 청소년문제에 한 공동연구와 정보

교환 및 상호협력을 도모하고 청소년 관련 행정부처와 유관 사회단체, 각급 학교, 그리고 세계의 청소

년기구와 연계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1965년 12월 8일 국내 15개 민간 청소년단체들의 자발

적인 협의체로 창설되었다.

1966년 8월 10일 세계청소년단체협의회(World Assembly of Youth : WAY) 가입에 이어, 1972년 8월

15일 아시아청소년단체협의회(Asian Youth Council : AYC)의 창설멤버로 가입하여 우리 청소년들이

세계 속으로 발돋움하는데 일익을 담당하며 범국가적 연 를 통해 청소년운동을 확산, 발전시키기 위

한 노력으로 2008년 8월 아시아청소년단체협의회 총회의 한국개최 성과를 이루었다. 이러한 노력은

우리나라에서 청소년육성법과 청소년헌장의 제정 등 청소년정책을 추진하는데 기여하 으며, ‘청소

년육성법’에 따라 1988년 11월 11일 사단법인으로서의 조직과 기능을 새롭게 정립하 고, 현재는 특

수법인으로 전환하여‘청소년기본법’제40조에 근거하여 우리나라 청소년단체들의 협의체 역할 및

기능수행을 위한 활동을 해나가고 있다.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는 현재 72개 회원 청소년단체가 가입되어 있으며, 청소년기본법에 준하여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또는‘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또는 청소년보호를 주요사

업으로 하는 단체’가 가입 신청을 하면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가입하게 된다. 회원단체 중에는 6개의

지방청소년단체협의회도 가입되어 있는데, 지방청소년단체협의회의 경우 특정지역을 활동범위로 하

는 청소년단체가 그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설립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회원

규모로는 2010년 기준으로 190만여 명의 청소년회원과 18만여 명의 청소년지도자 등 총 280만여 명이

회원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다.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의‘국가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바람직한 청소년육성과 국내∙외 청소년

단체 상호간의 협력 및 교류와 지원’을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에 따라 청소년단체활동의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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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위한 단체 간 업무협력 및 조정, 정책 수립을 위한 청소년단체의 의견 수렴 및 정부 정책제안, 국

가 청소년정책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한 집행기능, 청소년활동을 위한 전문지도자 양성 및 연수, 청소

년활동에 한 정보지원, 청소년 국제교류의 활성화를 위한 국제청소년기구 및 외국 청소년단체와의

교류협력, 청소년운동의 올바른 방향 제시를 위한 연구∙조사활동, 청소년단체활동의 활성화와 단체

지도자 및 청소년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상훈 지원, 국내외 청소년교류의 전진기지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국제청소년센터의 운 및 관리 등을 수행하고 있다.

2010년‘청소년! 미래를 꿈꾸다’의 해로 정한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는 청소년들이 한민국의 원

동력이자 무한한 가능성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청소년들의 자기개발과 교육의 장인 청소년단체들

의 역량강화 및 지원을 위해 다각도의 활동을 펼치고 있다. 먼저 청소년분야에 한 지원이 효율적으

로 추진되고 청소년들을 위한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다각도의 정부ㆍ 국민 활동을 전개하 고

청소년분야가 더욱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청소년정책연구세미나와 청소년단체활동 연수사업에도 매

진하고 있다.

청소년참여기구인 청소년회의 및 청소년기자단이 활동을 원활히 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

원하 고, 청소년분야의 정보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온ㆍ오프라인 정보콘텐츠와 출판물 등을 제공하

며 청소년분야 네트워크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 다.

아울러 청소년단체활동의 질적인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회원단체와 청소년기관단체들을 상으로

각종 공모사업을 실시하고, 지원의 폭과 깊이를 폭 확 하여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또한 어린이ㆍ

청소년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과 청소년 희망나눔 기금 사업 등도 기업 및 외기관과 협력ㆍ추진

하여 청소년분야에 한 범사회적인 관심을 이끌어냈다.

나아가 우리 청소년들이 세계무 에서 당당한 로벌 리더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청소년들을 해

외로 파견하고, 국내에서는 국경과 인종, 문화를 초월한 청소년들의 교류의 장을 열어 한국에 한 긍

정적인 이미지 형성에 힘썼다. 이 밖에도 청소년 및 청소년지도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격려하기 위

한 상찬활동도 꾸준히 지원하고 있으며, 국가간 협정을 통한 전세계 23개국과도 정기적으로 청소년교

류사업을 추진하는 등 국내외 청소년분야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계속 매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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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THE KOREA ASSOCIATION OF YOUTH CENTERS, www.youthnet.or.kr)

는 전국의 810여개 공공 및 민간 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

년야 장, 청소년특화시설, 유스호스텔)의 발전을 위한 지원, 청소년수련시설 간 연계 협력을 위한 협

의와 조정, 청소년수련시설 운 활성화 정책 제안 등을 위해 1989년 10월 1일 창립되었고, 2002년도

에 민간 청소년수련시설과 공공 청소년수련시설을 통합하여 조직과 기능을 재정립하 으며, 2004년

2월에 공표된 청소년활동진흥법 제39조에 의거하여 2005년 2월 특수법인으로 재출범하 다.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의 주요기능으로는 청소년활동 기반 확 및 운 활성화를 위한 지원 기구

로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청소년활동을 전반적으로 활성화시키는 인큐베이팅 기능 강화, 청소년활동

에 한 범국민적 인식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활동, 청소년활동 참여 극 화를 위한 지역사회 및

학교 등과의 연계사업 개발∙운 지원, 청소년활동을 통한 지역문화 기반 조성을 위해 다각적인 실천

방안 수립, 우수 마케팅 사례 발굴을 통한 청소년활동 활성화, 지역사회 내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유

관기관, 청소년지도자 등과 상호연계∙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건전한 사회 환경조성, 청소년과 함께하

는 지역공동체 조성을 위한 지방협회의 구성 및 지역단위 청소년활동 지원체제 구축 등이다.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는 청소년수련시설이 행하는 사업과 활동에 한 협력 및 지원, 청소년지

도자의 연수∙권익증진 및 교류사업, 수련활동의 활성화 및 수련시설의 안전에 관한 홍보 및 실천운

동, 수련활동에 한 조사∙연구∙지원 사업과 국제교류사업, 수련시설의 설치∙운 컨설팅사업, 청

소년활동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 시설 및 프로그램 운 으로 청소년들이 즐겁게 활동할 수 있는 터전

을 제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안전한 청소년활동의 실행 및 지원을 위한 청소년수련시설 안전 점검∙기술지원, 청소년지도

자의 안전의식 배양 지원, 청소년수련시설 안전자문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

시설 설치 및 운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 시스템 구축, 청소년수련시설

고유목적 사업 수행 정도 및 운 실태 평가를 통한 청소년활동의 기반 강화, 청소년수련시설이 설립

목적에 따라 효과적으로 운 되는지를 점검하기 위해‘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

과를 공개함으로써 청소년수련시설에 한 국민 신뢰성제고와 청소년수련시설 운 의 경쟁력을 높

이기 위한 업무를 주관하고 있다.

또한,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는 2008년 새 정부의 출범과 함께 매년 5월 마지막 주를 청소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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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공이 되는‘청소년주간’으로 지정하여 다양한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청소년들에 한 관심과

사랑을 집중적으로 표현하고, 청소년의 권리 및 복지 증진을 위한 국민의식 제고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청소년주간에는 기념식을 비롯하여 16개 시∙도 청소년수련시설 및 단체, 학교, 일반기업 등이 함

께 참여하여 청소년과 가족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축제의 장을 마련함으로써‘청소년이 한

민국의 희망이다’라는 비전을 실현해 갈 수 있는 범국가적인 분위기를 조성하 다.

아울러 보건복지가족부에서 통합아동∙청소년정책을 추진하게 됨에 따라 처음으로‘ 한민국 아

동∙청소년 지도자 회’를 표주관으로 개최하여 전국의 아동∙청소년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상호 이해를 도모함은 물론 다양한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 으며, 아동∙청소년

지도자들이 상호 협력과 연계를 통한 전문화 및 발전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아동∙청소년정책의 발전

에 밑거름을 제공하는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 다. 한편 2010년 1월 여성가족부로 청소년 육성 및 보호

기능 업무가 이관되어 이에 따른 지원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는 중앙정부-지역-현장(청소년수련시설)을 매개하는 허브 기능을 강화하

고, 청소년활동의 전문화 및 활성화를 통하여 오늘의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하여 국가성장동력이

됨은 물론 그들과 함께 땀흘려 헌신하는 청소년지도자들이 행복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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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가. 설치경위

청소년업무를 전담하는 최초의 정부조직은 청소년 관련 최초의 종합법률인 청소년육성법이 시행

된 1988년 당시 체육부에 설치된 청소년국이다. 이후 체육부 청소년국은 1991년 청소년정책조정실로

확 ∙개편되었고, 1993년 3월에는 정부조직의 통합에 따라 문화체육부 청소년정책실로 변화되었다.

이후, 1997년 3월 늘어나고 있는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

유해약물에 한 유통규제와 단속, 유해업소의 청소년 출입∙고용금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청소년

보호법이 제정되었고 이를 시행할 청소년보호위원회가 1997년 7월 문화체육부에 설치되었다.

청소년조직은 다시 1998년 2월『국민의 정부』의 조직개편에 따라 청소년정책실이 청소년국으로

변화되어 문화관광부에 존치되었고, 청소년보호위원회는 국무총리실로 소속이 변경되어 활동하여

왔다.

이렇게 이원화된 청소년 중앙행정조직은 행정기관 분리에 따른 체계적∙종합적 정책수행이 곤란하

고, 새로운 정책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처하기 위한 응능력이 미비하 다. 또한, 각 부처에 산

재한 청소년정책의 총괄∙조정 역할을 하기가 어려웠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2004년 12

월 17일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정부의 청소년 정책기능(육성 및 보호)을 통합하는 방안으로 국무

총리소속하에『청소년위원회』설치방안을 확정∙발표하 다.

2004년 12월 20일『청소년위원회』설립 추진단을 구성∙운 하 으며, 2005년 3월 24일에는 합의

제 행정기관인『청소년위원회』설치를 위한 관계법률(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보호법, 정부조직법)을

개정∙공포하 다. 또한 2005년 4월 11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청소년위원회 직제』를 제정, 『청소

년위원회』를 공포하 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2005년 4월 27일 국무총리 소속하의『청소년위원회』를

공식적으로 발족하 으며, 이후 청소년기본법 개정에 따라 2006년 3월 30일『국가청소년위원회』로

그 명칭을 변경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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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3월 이명박 정부의 조직개편에 따라 종전 보건복지부 아동정책, 여성부 보육정책, 국가청소

년위원회의 청소년 정책을 통합하여 보건복지가족부 아동청소년정책실로 개편되었다.

이와 함께 2008년 2월 29일 유연하고 창의적으로 일하는 정부를 구축하기 위하여 정부기능을 효율

적으로 재배치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을 개정하여 여성가족부가 수행했던 가족 및 보육정책 기능

은 보건복지가족부로 이관되었고 여성가족부는 여성정책의 조정ㆍ종합, 여성의 권익증진 등 지위향

상 기능을 수행 할 수 있도록 개편하 다.

한편, 2010년 1월18일 가족 해체 및 다문화 가족 등 현안 사항에 적극 응하기 위하여 보건복지가

족부의 청소년 및 다문화 가족을 포함한 가족 기능을 여성가족부로 이관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

으로, “여성부”가“여성가족부”로 개편되어, 여성정책의 조정ㆍ종합, 여성의 권익증진 등 지위향상

뿐만 아니라 가족정책 및 청소년의 육성ㆍ보호 기능을 수행하게 되었다.

나. 조직구조 및 업무

청소년가족정책실은 청소년가족정책실장, 청소년정책관, 가정정책관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

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하고, 청소년정책관, 가정정

책관의 직무등급은 각각 나등급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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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4-1] 여성가족부 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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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의 조직과 기능 등에 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www.mogef.go.kr)에 잘 정리되어 있으며,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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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조직은 [그림 10-4-1]과 같으며, 청소년정책관은 청소년정책과, 청소

년역량개발과, 청소년교류과, 청소년자립지원과, 청소년보호과 등 5개과의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한편,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의 정원현황은 <표 10-4-1>과 같다. 

다. 청소년정책의 변천

청소년정책의 변천과정은 정부의 청소년 정책담당 부서의 변천과 맥을 같이 한다. 청소년 정책기구

의 변천과정은 앞의 설치경위에서 알 수 있다. 청소년정책의 변천과정은 일반적으로 <표 10-4-2>와 같

이 6단계로 나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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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인 1948년 8월부터 1964년까지는 청소년정책을 조정하는 기구도 없고, 전담하는 행정기구도

없었던 시기이다. 이 시기 청소년정책은 각 부처별로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을 산발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전부 다.

2단계는 1964년 10월부터 1977년까지의 13년간이다. 이 시기에 내무부 및 무임소장관실에 청소

년보호 책위원회를 설치∙운 하 다. 주요 업무는 문제청소년에 한 규제 및 보호위주의 정책

을 추진하 다. 이 시기 청소년정책의 특징은 부처차원의 조정과 보호위주의 정책추진으로 요약할

수 있다.

3단계는 1977년 8월부터 1988년까지이며, 이 시기 청소년정책은 2단계의 부처차원의 조정의 한계

를 극복하기 위하여 정부차원의 조정을 시작하게 되었다. 국무총리실에 청소년 책 위원회를 설치하

여 범정부적 조정을 시작하 으며, 1983년 4월부터 1985년 1월까지는 청소년관련 정책이 문교부 소관

으로 이관하 다가 다시 1985년 2월 국무총리실로 이전하 다.

4단계는 청소년정책 발전의 모태라 할 수 있는 청소년육성법이 시행된 1988년 6월 1일부터 2005년

4월까지로 볼 수 있다. 청소년육성법이 시행되면서 청소년관련 전담조직이 설치∙운 되기 시작하

는데, 전체 청소년에 한 종합적∙장기적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기 위해 체육부가 관장하는 청소년

육성위원회가 설치되고, 체육부 내에 청소년국이 신설되었다. 이는 곧 청소년정책조정실로 확 되었

으며, 이 시기 청소년헌장이 제정(1990년 5월 12일)되었다.

1990년 12월 체육부의 명칭이 체육청소년부로 바뀌면서 청소년업무의 역이 확장되고 청소년정

책이 활성화되기 시작하 다. 이 시기 우리나라 청소년정책의 근간이 되는 한국청소년기본계획이 수

립(1991년 6월 27일)되었고, 청소년육성법을 체하는 청소년기본법이 제정(1991년 12월)되었다. 이

후 1993년 문화체육부로 통합시 청소년정책조정실은 청소년정책실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 시기

1998년부터 2002년까지의 청소년육성5개년계획이 수립되었으며, 1998년 10월 25일 새로운 청소년헌

장을 제정하게 되었다.

이와 함께 청소년정책 기구조정도 함께 단행되었는데 문화체육부 청소년정책실 산하에 청소년보호

위원회를 따로 두게 되었다. 이후 청소년보호위원회는 1998년 2월 국무총리 산하로 이관됨에 따라 청

소년정책은 청소년육성을 전담하는 문화관광부와 청소년보호를 전담하는 청소년보호위원회로 분리

되었다.

제5단계는 2005년 4월 청소년정책 조직의 통합과 단일 청소년전담조직이 출범한 이후부터 2008년

2월까지로 볼 수 있다. 그동안 이원화된 청소년 중앙행정조직은 체계적∙종합적 정책수행 곤란, 새로

운 청소년정책 환경변화에 능동적 처 미비, 각 부처에 산재한 청소년정책의 총괄∙조정 역할의 어

려움 등의 문제를 지니고 있었다. 따라서 2004년 12월 17일 정부혁신지방 분권위원회에서는 정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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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기능(육성 및 보호) 통합을 위해 국무총리소속으로『청소년 위원회』설치를 확정∙발표하 다.

2004년 12월 20일『청소년위원회』설립 추진단을 구성∙운 하 으며, 2005년 4월 27일 국무총리 소

속하의『청소년위원회』를 공식적으로 발족하 으며, 청소년기본법 개정에 따라 2006년 3월 30일『국

가청소년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 다.

제6단계는 2008년 3월 정부조직 개편으로 아동과 청소년정책이 통합되어 보건복지가족부로 편입

된 후부터 2010년 2월까지를 말한다.

제7단계는 2010년 1월18일 가족 해체 및 다문화 가족 등 현안 사항에 적극 응하기 위하여 보건복

지가족부의 청소년 및 다문화 가족을 포함한 가족 기능을 여성가족부로 이관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하고“여성부”가“여성가족부”로 개편되어, 여성정책의 조정ㆍ종합, 여성의 권익증진 등 지위향

상 뿐만 아니라 가족정책 및 청소년의 육성ㆍ보호 기능을 수행하 다.

2. 청소년 관련업무 추진기관

『청소년가족정책실』외 중앙정부 부처는 고유기능에 따라 청소년관련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표

10-4-3>은 각 부처의 청소년관련 업무를 요약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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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별 청소년업무의 특성을 보면 부단위 기관에서는 고유의 정책기능과 관련된 사업 중 청소년이

상고객인 사업에 일정부분을 투자하고 있는 경향이 강하다. 청단위 기관에서는 정책예산보다는 청

소년을 상으로 하는 이벤트성 예산을 지출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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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소년관련 시∙도 행정조직

종전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국가청소년위원회로 나뉘어서 추진되던 아동, 보육, 청소년 정책이

보건복지가족부로 통합되어 추진되어 오다 2010년 1월 청소년 정책은 여성가족부로 이관되었다. 16

개 시∙도의 청소년관련 행정은 여러 부서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설치운 및

시∙도 청소년 업무 총괄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중앙정부와의 청소년업무 연계,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2010년 10월 기준 각 시∙도 청소년 관련 행정조직은 <표 10-4-4>와 같다. 16개 시∙도 중 11개

시∙도가 청소년 업무를 통합 수행하며, 나머지 5개 시∙도에서는 청소년 업무가 다른 부서에 편제되

어 있다. 중앙정부의 조직통합 후 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정부조직 개편의 긍정적 효과를 구현할 수 있

도록 조직체계 정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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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청소년기본법 제11조에 따르면 청소년육성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함)의 소속하에 지방청소년

육성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다.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의 구성, 조직 그 밖의 운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위원회의 성격은 각 시도별로 상이한데, <표 10-4-5>와 같이 부산, 전, 충남의 경우 심의기구로 운

중에 있으나, 부분의 시∙도에서는 자문기구로 운 되고 있다.

5. 정부 산하기관

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www.kywa.or.kr)은 한국청소년활동진흥법(제6조)에 의하여 2010년 8월 한

국청소년수련원과 한국청소년진흥센터를 통합하여 새롭게 설립된 정부 산하기관으로 청소년활동 현

장과 정책을 총괄 지원하고 있다. 한국청소년수련원은 청소년활동진흥법(제41조)에 의하여 국가가 설

치하는 수련시설의 유지∙관리∙운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개발한 주요 수련거리의 시범운 , 청

소년활동시설이 행하는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에 한 지원, 청소년지도자 양성을 위한 연수 및 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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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가족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부위탁업무 수행 등의 기능을 담당하기 위하여 1998년 10월 12일에 설

립된 공공기관이었다. 한국청소년진흥센터는 2004년 2월에 공포된 청소년관련 3법(청소년기본법, 청

소년활동진흥법, 청소년복지지원법)을 기반으로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시행, 청소년 활동 및 복지,

보호에 관한 종합적인 정보안내 및 서비스 제공, 청소년복지지원을 위한 사업 및 서비스 역개발과

보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2005년 3월 11일 설립되었다.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은 청소년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체험활동 활성화,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의

개발∙보급∙평가 및 시범운 ,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정보 등의 종합적 관리 및 제공, 청소년 관련 제

기관 및 시설과의 상호 연계지원∙지도∙평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청소년수련시설의 위

탁유지∙관리 및 운 , 청소년지도자의 양성∙교육 및 교류 진흥, 국내외 청소년 교류활동의 진흥 및

지원, 청소년자원봉사활동 및 참여∙권리증진활동의 활성화 지원, 여성가족부장관이 지정하거나 활

동진흥원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주요 기능으로 하고 있다.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은 현재 3개소로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충남 천안), 국립평창청소년수련원

(강원 평창), 국립고흥우주체험센터를 운 중에 있으며 주요사업으로서 청소년종합정보서비스, 청소

년자원봉사,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청소년국제교류, 청소년지도자 양성제

도, 청소년특별회의 등 다양하고 특성화된 활동을 제공하고 있다. 

청소년종합정보‘e-청소년’은 청소년 활동∙문화∙복지∙보호∙참여∙생활 등 청소년과 관련된

행사∙소식∙프로그램의 다양한 정보를 취합하여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온라인 포털서비스이다. 청소

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보호 등 청소년관련 종합정보 서비스 제공하고, 청소년관련 제 기관의 연

계 및 협력, 청소년사업에 한 국민 홍보를 담당한다. 청소년자원봉사는 청소년봉사활동 관리 시

스템(www.dovol.net) 개발ㆍ운 , 한민국청소년자원봉사단(Korea Youth Volunteer Programme)

파견, 청소년자원봉사 우수사례 공모전 개최를 추진하고 있다.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는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 또는 개인∙법인∙단체 등이 실시하고자 하는 청

소년활동을 활동프로그램, 지도력, 활동환경 활동기록관리가 일정한 기준을 갖추었음을 심사하여 인

증하고 인증수련활동에 참여한 청소년의 활동기록을 유지∙관리∙제공하는 '국가 인증제도'로 청소

년활동정책의 실효성제고, 청소년교육∙사회적 환경 변화에 따른 양질의 청소년활동 정책과“참여

기회 제공”, 로벌∙다문화 시 의 청소년 활동 환경 조성 및 지원으로 청소년들의‘사회 ∙문화적

역량개발’강화, 활동참여기록의 진학 및 취업 시 자료로 활용한다.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는 청소년의 창의성 향상과 주도성, 균형 잡힌 성장을 통한 인성교육에 초첨

을 맞추고 있는 국제적인 자기성장 프로그램이며, 청소년국제교류는 다양한 국내∙외 청소년 및 지도

자간 교류를 통하여 로벌단위의 상호 개방과 소통의 문화를 지향하면서 청소년활동의 질을 향상 시

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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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지도자 양성제도는 청소년지도자의 양성과 자질향상을 위하여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합

격하고 연수기관에서 실시하는 연수과정을 마친 자에게 청소년지도사 자격을 부여한다.

청소년특별회의는 청소년기본법 제12조에 의해 범정부적 차원의 청소년육성 정책과제의 설정, 추

진 및 점검을 위하여 청소년과 전문가가 참여하여 매년 개최되고 있다. 매년 전국 16개 시도별 청소년

표 및 청소년전문가들의 토론과 활동을 통하여, 청소년의 시각에서 청소년이 바라는 정책과제를 정

부에 제안하여 청소년 정책의 중요성에 한 사회적 공감 확산, 청소년의 권익과 복지, 역량 강화와

사회발전 동력화를 위한 정책을 모색하고 있다.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은 다양하고, 창의적인 청소년 체험활동을 진흥시켜 청소년의 잠재 역량 계

발과 인격형성을 도모하고 수련∙참여∙교류∙권리증진 활동을 종합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궁극적으

로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다양한 활동을 통해 청소년

들이 꿈과 열정을 가지고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일에 이바지할 것이다.

나. 한국청소년상담원

한국청소년상담원은 청소년상담 관련정책 연구개발, 청소년상담 기법의 연구 및 상담자료의 제

작∙보급, 청소년상담 사업의 시범운 , 청소년상담 전문인력의 양성 및 연수, 청소년상담기관 상호

간의 연계 및 지원, 국내∙외 상담기관간의 교류 및 정보자료 수집∙공급, 지방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운 의 지도 및 지원 등 전국 상담기관의 중추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고충과

문제해결을 위한 상담서비스 제공과 효과적인 상담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연구사업, 전문상담인력 양

성을 위한 교육∙연수 사업인 자녀지도를 위한 부모교육 및 또래상담자 사업을 통해 상담문화의 중

화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학업중단청소년 관련 사업에 한 지도 및 지원, 위기청소년 위기개입 및 자

활지원 등 위기 및 소외청소년 상의 지원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2006년 청소년종합지원센터와

의 통합으로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사업을 더욱 강화하 으며, 위기청소년을 위한

자활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2008년도 한국청소년상담원의 사업에 해서 살펴보면, 크게 상담∙지원 프로그램 개발, 청소년상

담 교육연수사업, 전문상담사업, 청소년상담∙지원체계 활성화 및 CYS-Net지원 사업이 추진되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상담∙지원 프로그램 개발 사업에는 공적서비스로서의 청소년상담정책의 변화

전망과 발전방안을 주제로 한 정책연구와 인터넷중독 유형별 개입 프로그램 개발, 학교폭력예방교육

프로그램 개발, 청소년 자살위기 프로그램 개발, 회복적 보호지원 프로그램 효과검증 및 개정, 다문화

가정 상담개입 프로그램 개발, 군 상담 장면에서의 솔리언 또래상담의 적용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 개

발 연구가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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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4�제10부 청소년정책 추진 인프라

1.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가. 설립배경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www.nypi.re.kr, 원장 이명숙)은 청소년육성법을 근거로 1989년 7월 1일에

『한국청소년연구원』으로 처음 설립되어 청소년정책관련 국가전문연구기관으로 운 되어 왔다.

1991년 12월 31일에 제정∙공포된 청소년기본법 제50조에 의거하여 1993년 1월 1일에『한국청소

년개발원』으로 확 ∙개편되었고 1999년 1월 29일부로『정부출연기관등의설립∙운 및육성에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국무총리산하 인문사회연구회에 소속되었다. 한편, 2005년 국무총리산하 인

문사회연구회와 경제사회연구회가 통합됨에 따라 자연적으로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로 소속이 이관되었고, 2007년 5월『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 및 육성에 관한 법률』개정

에 따라『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청소년의 올바른 인성 함양과 잠재력 계발, 청소년의 디지털∙ 로벌 역

량 강화, 청소년 인권과 참여를 위한 사회 환경 개선, 소외계층 청소년 복지∙지원 등의 정책 개발에

필요한 기초연구와 자료축적을 통하여, 미래사회의 새로운 국가발전 동력 창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이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기초이론연구, 현안정책개발, 프로그램개발,

정책평가지원 등 국책연구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청소년 단체∙시설, 청소년지도자 등 민간부문에서

이루어지는 청소년정책사업의 방향설정과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원 및 자문하는 청소년정책사업의

민간중추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주요 기능으로는 첫째, 청소년 생활환경, 의식, 여가, 활동 등의 실태와 변

화양상에 해 종합적으로 연구∙개발하는 기초통계자료의 구축을 위한‘기초조사기능’, 둘째, 청소

년육성에 관한 장∙단기 국가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정책연구를 수행하고, 현장실천에 필요

한 청소년정책 및 주요 시책과 관련프로그램을 개발하는‘정책연구∙개발기능’, 셋째, 청소년정책의

효과분석 및 평가를 지원∙자문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육성사업 기반조성을 위해 청소년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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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의 종합적인 평가∙분석 및 청소년 수련시설의 평가모형 등을 개발하는‘정책평가∙자문기능’,

넷째, 청소년관련 전문가∙학계∙기관과의 협력사업과 외국청소년 전문기관 및 관련기관과의 교류

사업을 통해 내∙외적인 협력체계와 정보교류체계를 구축하는‘ 외교류∙협력기능’, 다섯째, 청

소년연구 및 정책개발의 방향제시 및 의견수렴을 위한 세미나, 정책협의회, 정보서비스 사업을 통한

연구자료 및 정책관련 정보제공 등‘정책 및 연구자료 제공 기능’, 여섯째,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및

연수를 통한 전문지도자 양성, 청소년 활동프로그램의 개발∙보급, 청소년정보 DB개발 및 정보 서비

스를 통한 청소년관련 정보 제공, 청소년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지원하는‘수련활동지원기

능’이 있다.

나. 조직 및 방향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1993년 1월 한국청소년연구원에서 한국청소년개발원으로 확 ∙개편될

당시 원장을 중심으로 부원장과 5실 7부의 체계 으나, 1995년 12월 이후 기획조정실, 홍보사업단, 복

지환경실, 수련활동실, 정보자료실, 행정실 등 5실 1단 12부로 조직을 개편하 다. 1997년 1월에는 외

부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응하기 위해 연구팀제를 도입하여 4실 5부 8팀으로 재개편하 으며, 청

소년 자원봉사를 활성화하기 위해‘청소년자원봉사센터’를 부설기구로 설치하여 청소년자원봉사중

앙센터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 다.

1998년에는 자립경 기반구축 및 경 혁신 추진을 위해 육성정책연구실, 복지정책연구실, 한국청

소년자원봉사센터, 연구기획부, 총무부 등 2실 1센터 2부로 기구를 축소하 다. 그러나 정부출연연구

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고,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기존의 연구 기획부와 총무부를 기획조

정실과 사무국으로 확 ∙개편하고, 주요 역별 업무를 팀제로 편성하 으며 연구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위탁사업부서인 한국청소년자원봉사센터를 분리 운 하는 등 3실 1국 1부로 조직을 개편하

다. 2005년 초에는 청소년 생활∙의식 실태와 변화양상에 한 종합적 조사연구를 통한 청소년 정

책 수립의 시계열적 기초자료 축적을 위하여 정책기초연구실을 신설하여 4실 1국으로 조직을 개편

하 다.

2009년에는 보건복지가족부로의 통합 등에 능동적으로 응하기 위하여 1본부, 1국, 4실, 5팀 체제

로 개편하 다. 즉, 기획조정본부에 연구기획팀, 예산기획팀, 외협력∙자격검정팀 등 3팀으로, 감사

실 외에 전문분야별 정책연구실을 청소년정책연구실, 아동정책연구실, 통계조사연구실 등 3실로, 사

무국에 총무팀과 경리팀 등 2팀으로 개편하 다.

한편 2010년에는 여성가족부의 위탁사업으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내에 청소년정책분석평가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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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를 개소하 다.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와 각 중앙부처에 개별∙분산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청소년

관련 정책 사업을 조정하고 종합하는 범정부적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청소년정책의 과학적 기반을 마

련할 것이다.

향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디지털∙ 로벌 시 청소년의 창의력과 도전정신 계발을 지원하는

국가 청소년 연구∙정책 수립의 중심기관으로의 위상을 정립하기 위하여, 첫째, 연구기획의 체계화,

과학적 연구관리 체계 확립, 연구 성과의 정책반 과 사회적 확산을 통하여 연구기획의 체계화와 전

문적 연구역량을 강화하고, 둘째, 경 목표의 체계적 추진, 합리적∙효율적 조직 구성 및 운 , 객관적

이고 공정한 인사관리, 투명하고 적정한 예산관리, 근무환경 개선 및 복지증진을 통하여 기관경 과

조직운 의 합리화∙효율화를 도모하며, 셋째, 청소년의 중요성에 한 사회적 인식 제고, 청소년정

책 관련기관과의 네트워크 강화, 청소년연구 국제협력체계 강화를 통하여 청소년에 한 사회인식 제

고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위상강화에 노력할 것이다.

다. 사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2010년도 연구과제는 ① 정관상 설립목적 및 정부시책과의 적합성 ② 국

가의제(National Agenda) 적합성 ③ 청소년정책의 요구 적합성 ④ 청소년과 사회적 변화 적합성 ⑤ 정

책반 도 및 현장 적용 적합성을 고려하고, 연구규모 및 추진전략 기준으로는 ① 정부출연연구기관으

로서 위상 적합성 ② 연구역량을 결집할 수 있는 예산 및 인력구성 등 7개의 기준을 충족하는 방향으

로 선정되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사업은 연구사업(기본연구과제, 수시연구과제, 협동연구과제), 연구관련

사업, 연구부 사업이 있고, 중앙정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및 청소년시설∙단체로부터 수탁을 받

는 용역연구과제가 있다.

먼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0년도 연구사업의 기본연구과제는 ① 한국 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0 Ⅰ, ② 지역사회중심 아동∙가족 맞춤형 지원서비스 개선방안 연구, ③ 위기 아동∙청소년 긴급

구호 체계 개편 및 안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방안 연구, ④ 청소년활동시설 평가모형 개발 연구Ⅰ, ⑤

세 간 의식구조 비교를 통한 미래사회 변동전망 Ⅲ, ⑥ 디지털 유해매체 환경에 한 청소년 수용자

중심 응방안 연구, ⑦ 청소년시설 지도인력의 역량강화 및 복지 개선방안 연구, ⑧ 초∙중∙고 창의

적 체험활동과 청소년활동정책의 연계방안, ⑨ 청소년의 로벌 시티즌십 강화 방안 연구 등을 수행

하고 있다. 일반사업으로는 ① 한국 청소년 지표조사 Ⅴ, ② 국제기준 비 한국 아동청소년의 인권수

준 연구 Ⅴ, ③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 발달 과정 추적을 위한 종단 연구 Ⅰ, ④ 조기유학 청소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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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응 연구 Ⅱ, ⑤ 취약 가정∙ 시설의 아동∙청소년 지원을 위한 종단 연구 Ⅰ, ⑥ 청소년의 사회적 참

여 활성화를 통한 저소득 가정 아동 지원방안 연구 Ⅰ, ⑦ 청소년 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 Ⅲ,

⑧ 장애아동∙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방안 연구 Ⅱ, ⑨ 청소년기에서 성인기로의 이행과

정 연구 Ⅰ 등을 수행하고 있다. 이중에서 청소년 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 Ⅲ와 장애아동∙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방안 연구 Ⅱ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사업으로 추진 중

이다.

이 밖에 연구관련사업은 ① 세미나 및 정책협의회 ② 청소년 연구관련 교류∙협력사업 등 2개 과제

를 수행하 고, 연구부 사업은 ① 연구기획사업비 ② 학술지∙간행물 발간 ③ 정보∙자료 수집 및

관리 ④ 전산∙정보시스템 관리 및 운 ⑤ 한국 아동∙청소년 통계데이터 아카이브 구축 사업 ⑥ 보

안시스템 구축 및 운 등 6개 사업을 수행하 다.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국가 및 지자체의 중요한 정책결정과 수행을 위한 기초연구

로 2010년 10월 기준 18개의 용역연구과제를 수행하 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여성가족부의 위

탁을 받아 그 동안 담당해 온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업무는 2011년부터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이관

된다. 

이와 함께 여성가족부의 위탁사업으로 2010년 6월 청소년정책분석평가센터를 개소하 다. 센터 조

직은 소장을 중심으로 정책전략기획팀, 정책평가연구팀 2팀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책전략기획팀은

중장기 정책 및 청소년정책 의제 개발 지원, 성과평가를 위한 자료 분석 및 성과지표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청소년이슈리포트 및 정책리포트, 청소년통계브리프를 발간하고, 주요 정책현안 및 이슈 관련

청소년정책세미나 개최를 통하여 범부처적 차원에서 정책입안이 반 되도록 유도하고 있다. 정책평

가연구팀은 중앙부처와 16개 시도에 한 연도별 청소년정책 시행계획 자료 수집 및 분석으로 평가

체계를 구축하고, 그 결과를 토 로 총괄조정 및 연계발전 방안 등 정책 협의 및 컨설팅을 수행하며,

청소년정책 평가지표를 개발하여 친화적 청소년정책을 촉진하고 있다. 또한 중앙부처, 지자체, 단

체∙시설에 한 최신 동향 및 언론보도를 모니터링하고, 국제기구 및 해외 주요 유관기관 등의 최신

동향 분석, 주요 자료 번역 소개하는 등 국내외 청소년정책모니터링이 진행되고 있다. 

청소년정책분석평가센터 홈페이지(www.ypec.re.kr)가 11월에 구축 및 오픈되어 센터를 널리 알리

는 동시에 국내외 정책동향, 정책지표, 연도별 청소년백서, 법과 조례, 청소년 기본 및 시행계획 등 정

책 및 통계자료를 다양하게 제공하고, 이슈리포트, 정책리포트, 통계브리프 등 센터 연구 성과 자료를

폭넓게 활용 및 공유하도록 함으로써 센터 기능을 효율적으로 증폭시키고 있다.

본 센터는 미래세 인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중장기 정책연구 및 계획 수립을 위한 의제 개

발 및 동향분석 실시하고, 각 부처 및 자지체별로 개별∙분산적으로 추진∙관리되고 있는 청소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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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평가 및 관련 데이터의 통합 관리 및 운 체계 구축하여 청소년정책의 과학적 기반을 마련할 것이

다. 다양한 정책자료 및 통계자료를 기초로 정책수요의 과학적 예측, 다수 부처 관련 사업의 비교분석

을 통한 다양한 정책개발 및 중복사업 사전 조정, 부처간 관련 정보의 원활한 유통∙공유를 위한 허브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2. 청소년관련 학과 및 민간 청소년 관련 연구기관

청소년정책의 발전과 더불어 전문적인 청소년지도인력의 확보를 위하여 1991년도부터 각 학에

청소년관련 학과들이 신설되기 시작하 다. 2009년 3월 기준 학부, 학원 등에 청소년관련 학과나 전

공을 둔 4년제 학교, 전문 학, 학원은 32개교에 달한다. 각 학별로 학부와 학원을 모두 설치

하고 있는 곳도 있고, 학부 또는 학원만을 설치한 곳도 있다. 한편 평생교육 관련학과 및 사회복지

관련학과에서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을 위한 교과과정을 설치한 곳도 있다.

4년제 학에 청소년관련 학과를 설치∙운 하고 있는 곳은 경기 학교, 극동 학교, 나사렛 학

교, 구한의 학교, 동서 학교, 명지 학교, 백석(구 천안) 학교, 순천향 학교, 중앙 학교, 평택

학교, 한국방송통신 학교, 한국체육 학교, 한서 학교, 호서 학교(가나다 순) 등이며, 사이버

학 중 한국디지털 학교 등이 관련학과를 설치하고 있다. 더불어 목포 학교, 서울여자 학교, 숙명

여자 학교에서는 청소년 관련 학과를 연계 전공으로, 2년제 학은 동아인재 학, 명지전문 학, 주

성 학, 창원전문 학에서 관련학과를 설치∙운 하고 있다.

학원 과정은 가톨릭 학교, 경기 학교, 광운 학교, 구한의 학교, 동아 학교, 명지 학교,

백석 학교, 서경 학교, 성산효도 학원 학교, 순천향 학교, 전북 학교, 전주 학교, 우석 학

교, 중앙 학교, 평택 학교, 한국방송통신 학교, 한서 학교(가나다 순) 등에서 석사과정을 설치∙

운 하고 있다. 특히 경기 학교, 구한의 학교, 명지 학교, 순천향 학교, 중앙 학교, 한서 학

교는 박사과정을 설치∙운 하고 있다. 학과 학원의 청소년관련 학과나 전공의 설치 또는 청소년

관련 학과로의 독립은 계속 늘어날 전망이며, 이는 청소년정책 및 청소년 관련 분야의 발전과 확장에

기인한 것이라 하겠다.

청소년학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정책 안을 창출하며, 정기적으로 학술지를 발행하는 학회들도

왕성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표적인 학회는 한국청소년학회, 미래를여는청소년학회, 한국청소년시

설환경학회, 한국청소년복지학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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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청소년학회는 청소년분야 일반의 공익을 위한 사단법인으로 청소년 문제에 한 학문적 연구

를 수행하고 청소년(관련)학 분야의 학술연구 및 연구자 상호간의 전문적 지식과 정보 교환을 통하여

청소년학의 정립과 체계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1991년 설립되었다. 한국청소년학회는‘청소년학연

구’라는 학술지를 연 4회 발간하고 있으며, 다양한 학술 회 및 세미나, 워크숍을 개최하고 있다. 이

학술지는 한국학술진흥재단의 등재지이다.

미래를여는청소년학회는 2004년 젊은 학자들을 중심으로 청소년학의 정체성 확립과 학문적 발전을

도모하고 연구자 상호간의 정보교환을 위하여 설립되었다. 2004년 학회 창립과 더불어 학술지인‘미

래청소년학회지’를 발간하 고, 매년 2회 정기적으로 학술지를 발간하고 있다. 또한 춘계, 추계 학술

회를 개최하여 다양한 학술세미나와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있다. 

한국청소년시설환경학회는 청소년시설 및 환경에 한 전반적인 연구와 학술활동을 통하여 미래

지향적인 청소년시설 및 환경을 보급하고 기존 청소년시설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여 새로운 청소년

문화 창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2002년 창립하 다. 한국청소년시설환경학회는‘청소년시설환경’이

라는 학술지를 정기적으로 발간하고 있고, 국제교류/봉사활동, 국제심포지움, 학술 회, 작품집발간,

월례세미나 등의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한국청소년복지학회는 1998년에 청소년복지의 연구와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창설된 학회

이다. 한국청소년복지학회는‘청소년복지연구’라는 학술지를 연2회 발간하고, 춘계와 추계 학술 회

를 개최하며, 부정기적으로 학술 세미나 등을 개최하고 있다.

학회는 아니지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도‘한국청소년연구’라는 학술지를 발간하고 있다. 이

학술지는 한국학술진흥재단의 등재지이다.

한편, 부분적이기는 하지만 한국청소년문화연구소, 청소년문제연구소, 농촌청소년문화연구소, 청

소년교육전략21 등 청소년관련 민간 연구기관도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데 청소년학의 발전과 더불

어 앞으로 이러한 독립 연구기관 및 학 부설, 단체 부설 등의 민간 연구기관도 늘어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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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계청소년연구개발협의회(WARDY)

세계 각 국의 청소년에 한 연구 및 개발관련 기관간의 협의회로 세계청소년연구개발협의회

(WARDY: World Association of Research and Development Youth)가 구성되어 운 중이다. 이 협의

회의 설립목적은 세계 각국의 청소년연구개발기관간 정보와 학술교류 확 를 통하여 서로 협조함으

로써 청소년 건전 육성 및 연구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21세기에 추구되어야 할 지구촌 공동체의 이상

을 실현하는데 크게 기여하는 것에 있다.

추진경과를 살펴보면, 1995년 11월 24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일본청소년연구소, 중국 사회과학

원(청년사회학연구회)은 이러한 취지의 세계협의기구 구성에 원칙적인 합의를 하 고, 이를 기점으로

하여 1997년 10월 7일 중국, 독일, 일본, 한국, 국, 미국 6개국의 8개 기관 표들이 한국에 모여 세

계청소년연구개발협의회를 창립하 으며, 창립기념으로‘청소년폭력’에 관한 국제학술회의를 개최

하여 국제비교연구를 통한 해결방안을 모색하 다.

세계청소년연구개발협의회의 주요 사업은 ① 청소년연구 및 개발에 관한 공동사업 추진 ② 청소년

및 청소년 전문가의 상호방문 추진 ③ 청소년 관련 국제학술회의 등을 통하여 회원국 간의 상호교류

와 연 강화 ④ 청소년 관련 정보와 자료의 상호교환 등이다. 주요 사업의 추진실적은 국제심포지엄

과 공동연구를 들 수 있다. 먼저, 국제심포지엄은 다음과 같이 개최되었다. 제1차 WARDY 국제학술

회의가 1997년 10월 7일“청소년폭력의 국제비교”란 주제로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1998년 9월 23일

에는“21세기 새로운 청소년정책 방향 모색”이란 주제로 서울에서 한∙중∙일 국제심포지움이 개최

되었다.

1999년 10월 11일에는 중국 북경에서“21세기를 지향한 청소년과 청소년연구”란 주제로 제2차

WARDY 국제학술회의가 개최되었으며, 그 다음 해인 2000년 10월 10일에는 제3차 WARDY 국제학술

회의가 서울에서 개최되었는데 주제는“새로운 레니엄 시 의 사회변화와 청소년육성정책수립의

과제- 청소년의 권리와 사회참여 증진을 중심으로”이었다.

2002년 6월 20일에는 서울에서“ 로벌시 청소년의 생활실태와 미래 전망”이란 주제로 국제심포

지엄이 개최되었으며, 2004년 11월 11일에는“동북아의 미래와 청소년 역할”이란 주제로 역시 서울에

서 국제심포지엄이 개최되었다.

세계청소년연구개발협의회가 수행한 공동연구는 1997년“청소년의식에 관한 한∙중∙일 국제비교

연구”, 1999년“청소년 성공의식에 관한 국제비교연구 - 한∙중∙일을 중심으로”, 2000년“새천년 청

소년 생활실태와 의식에 관한 국제비교연구 - 한∙미∙일∙프를 중심으로”, 2001년“주요 외국의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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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정책 동향 연구”등이 있다. 1997년 6개국 8개 기관이 가입한 이후, 2008년 기준 11개국 18개 기관

이 세계청소년연구개발협의회에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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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소년정책 재정 현황

2010년도 청소년정책 예산은 총 1,501억원으로 일반회계 190억원, 청소년육성기금 940억원, 광역지

역발전특별회계 371억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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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예산은 청소년 인권증진 지원, 청소년방과후 활동지원, 청소년자립지원, 청소년유해환경 개선

등의 사업에 사용되고 있고, 청소년육성기금은 청소년 참여지원, 청소년 국제교류, 청소년사회안전망

구축, 국립청소년우주체험센터건립지원, 국립중앙청소년치료재활센터건립지원, 청소년활동진흥원

운 지원 등에 사용되고 있으며,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는 청소년시설 건립 및 개보수 등에 사용되고

있다.

2. 청소년육성기금 조성 및 지원현황

청소년육성기금은 청소년기본법 제53조에 의거하여 청소년육성 등을 위한 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치∙운 되고 있다. 청소년육성기금의 조성(청소년기본법 제54조)은 정부

의 출연금, 『국민체육진흥법』제22조 제3항 제1호 및『경륜∙경정법』제18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출

연금,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출연하는 금전∙물품 그 밖의 재산,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그

밖에 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에 의한다.

청소년육성기금의 용도(청소년기본법 제55조)는 ① 청소년활동의 지원 ② 청소년시설의 설치 및 운

을 위한 지원 ③ 청소년지도자의 양성을 위한 지원 ④ 청소년단체의 운 및 활동을 위한 지원 ⑤ 청

소년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 ⑥ 청소년 보호를 위한 지원 ⑦ 청소년 육성정책의 수행과정에 관한 과학

적 연구의 지원 ⑧ 기금 조성사업을 위한 지원 ⑨ 기타 청소년육성을 위하여 통령령으로 정하는 사

업(청소년육성에 관한 홍보, 청소년의 포상 및 격려, 기금의 운용 및 관리, 그 밖에 국가청소년위원회

가 청소년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이다.

청소년육성기금의 주요 조성재원은 수입 재원으로는 기금 조성 초기에는 정부출연금, 국민체육진

흥기금 전입액 등이 있었으나, 현재는 경륜경정사업 법정 분담금이 유일한 수입 재원이고 그나마 올

해 경륜경정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수익금의 30%를 받던 것이 19.5%로 축소되어, 기금의 안정적인 확

충이 더욱 불투명해지고 있다.  

<표 10-6-2>에 나타난 바와 같이, 2011년까지의 누계 조성규모는 6,738억원이며, 재원별로는 정부

출연금 350억원, 국민체육진흥기금 전입금 734억원, 경륜사업수익법정 출연금이 3,317억원, 복권기금

전입금 91억원, 이자수입 등 운용수익 적립금이 2,246억원 등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육성기금 사용액을 살펴보면, 2011년까지 청소년육성 사업 지원에 6,020억원, 기타경비

에 총 9억원을 합하여 총 6,029억원을 사용하 으며, 순 조성액은 20011년 기준으로 703억원이다. 기

금설치 원년도인 1989년도에는 기금조성액이 극히 빈약하여 청소년 단체 우수프로그램 지원 등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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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1억 3천만 원을 지원한 것을 시작으로, 1990년도에는 8억 5천만원, 1991년도에는 10억 4천만원,

1992년도에는 15억원을 지원하는 것을 분기점으로 점차 지원액이 급증하 다. 즉, 1994년에는 90억원

을, 1999년에는 125억원을 지원하 고, 이후 2004년 459억원, 2005년에는 488억원, 2006년에는 689억

원, 2007년에는 748억원, 2008년에는 757억원을 지원하 고, 2009년에는 611억원, 2010년에는 714억

원, 2011년에는 694억원을 청소년시설 및 단체지원, 청소년사회안전망 강화 등에 기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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